












Gwangju Asia Forum: SDMA Workshop 
“Right to Participate in Public Affairs: Advancing Human Rights  

through Elections and Elected Representatives” 
 

Concept Not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public affairs, including through electoral processes and 
elected representatives, is clearly establishe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1 
Notwithstanding this, the extent to which the exercise of this right has managed to advance 
other human rights in actual practice may vary from one context to another. 
 

In 2013 and 2014, a number of countries in Asia will be holding national-level elections: 
Malaysia (general elections: May 2013); Philippines (general elections: May 2013); Pakistan 
(general elections: May 2013); Bangladesh (general elections: December 2013/January 2014); 
Indonesia (legislative elections: April 2014; presidential election: mid-2014); and India (general 
elections: 2014); among others.  
 

In this context of the upcoming elections in various Asian countries, sharing and stock-
taking of recent experiences is vital for civil society to capitalize on the opportunities and to 
address the challenges in advancing the human rights agenda through elections and elected 
representatives. Two initial questions can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stock-taking:  
 

Firstly, in the context of pre- and during elections, how the human rights agenda can be 
advanced through the electoral process and candidates seeking for elections. Related to this 
question is the role civil society can play in pushing the human rights agenda by means of 
influencing candidates seeking for elections. 
 

Secondly, in the context of post-elections, whether elected representatives fulfill their 
respective election manifestos and pledges, and how well they respond to contemporary human 
rights concerns. In this regard, the role of civil society in monitoring elected representatives is 
central. 
 

This workshop is an initial exercise in addressing the role of elections and elected 
representatives in advancing human rights. It tackles the two key questions above as a starting 
point in addressing the broader topic of advancing human rights through elections and elected 
representatives. This workshop is also an initial step in enhancing Asian civil society’s 
engagement with elected representatives in the region. Discussion outcomes of this workshop 
will serve as a foundation for future engagements on this topic, which will be a focus of 
upcoming discussion platforms, including the civil society conference in parallel with the Bali 
Democracy Forum. 

 

                                                           
1
 For example, Article 21 of the UN Declaration of Human Rights states:  

“(1) Everyone has the right to take part in the government of his country, directly or through freely chosen 
representatives. 
(2) Everyone has the right of equal access to public service in his country. 
(3) The will of the people shall be the basis of the authority of government; this will shall be expressed in 
periodic and genuine elections which shall be by universal and equal suffrage and shall be held by secret 
vote or by equivalent free voting procedures.” 

Whereas Article 25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states: 
“Every citizen shall have the right and the opportunity, without any of the distinctions mentioned in article 2 
and without unreasonable restrictions: 
(a) To take part in the conduct of public affairs, directly or through freely chosen representatives; 
(b) To vote and to be elected at genuine periodic elections which shall be by universal and equal suffrage 
and shall be held by secret ballot, guaranteeing the free expression of the will of the electors; 
(c) To have access, on general terms of equality, to public service in his country.” 



Objectives 
 

1. To map out existing efforts of civil society in Asia in engaging with electoral processes 
and elected representatives; 

2. To brainstorm and identify initial best practices in the modes of engagement between 
civil society and election candidates and elected representatives pre-, during and post-
elections; 

3. To brainstorm and identify initial best practices in the monitoring of the conduct of 
elected representatives in advancing human rights; and 

4. To map out upcoming platforms in which these issues can be further discussed, 
addressed and advocated. 

 
  



Proposed Program 
 

09:00-11:00 

 

Session 1: Recap of Democracy Assessment Project 
and Adoption of the Framework 

 
Speakers:  
 

1. Wong Chin Huat: Presentation of the SDMA democracy assessment 
project 

2. Jumin Park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 Country report, 
Korea  

3. Wendy Andhika Prajuli (IDSPS, Indonesia): Country report, 
Indonesia 

4. Shirin Shabana (PVCHR, India): Country report, India 
 
Moderator: John Liu (FORUM-ASIA) 
 
This session serves as a recap and update of SDMA’s democracy 
assessment project in 2011-2013. Presentations will be made on the 
democracy assessment framework, as well as the country reports that have 
been prepared based on the framework. This session aims to solicit final 
comments from participants before its adoption, finalization, and 
subsequent publication. 
 

11:00-11:15 Coffee/Tea Break 

11:15-13:00 

 

Session 2: Pushing the Human Rights Agenda through 
Elections and Elected Representatives 

 
Speakers:  
 

1. Wonsuk Park (Member of Parliament, Korea) 
2. Wong Chin Huat (BERSIH, Malaysia) 
3. Musammat Shammi Akther (Member of Parliament, Bangladesh) 
4. Bijay Raj Gautam (INSEC, Nepal) 

 
Moderator: Isagani Abunda (IID, Philippines) 
 
This session will discuss the extent in which the human rights agenda has 
been advanced through elections and elected representatives pre-, during 
and post-elections. Two civil society representatives will present their 
experiences and strategies in pushing for the human rights agenda in the 
context of election campaigns (pre- and during elections), as well as in 
monitoring their elected representatives post-elections; while two members 
of Parliament will discuss how human rights concerns are raised in their 
election campaigns (e.g. through elections manifesto, etc.) and in 
Parliament post-elections. 
 

13:00-14:00 Lunch 



14:00-15:30 

 

Session 3: Ways Forward 
 
Speakers: 
 

1. Lenin Raghuvanshi (PVCHR, India) 
2. Ichal Supriandi (ANFREL) 

 
Moderator: Giyoun Kim (FORUM-ASIA) 
 
This session will firstly draw out the best practices and lessons learnt in the 
previous session, with the aim of identifying and formulating possible action 
points. Secondly, upcoming platforms in which these issues can be further 
discussed, addressed and advocated, will be mapped out. 

 

 

 

 

 

 

 

 

 

 

 

 

 

 

 

 

 

 



광주아시아포럼: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 연례워크숍 
 

“시민사회의 의정참여 : 선거와 선출된 대표자를 통한 인권 개선  

(Right to Participate in Public Affairs: Advancing Human Rights  

through Elections and Elected Representatives)” 

 

개요 
0 

선거 시스템 및 선출된 대표자를 통하여 공무에 참여할 권리는 국제 인권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정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2013년과 2014년, 아시아의 수많은 국가들이 국가 차원에서 선거를 치르게 된다. 

말레이시아(2013년 5월 총선거), 필리핀(2013년 5월 총선거), 파키스탄(2013년 5월 

총선거), 방글라데시(2013년 12월과 2014년 1월 총선거), 인도네시아(2014년 4월 

국회의원 선거, 2014년 중순 대통령 선거), 인도(2014년 총선)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양한 아시아 국가에서 앞으로 치러질 선거를 위해 최근의 경험을 공유하고 

현상을 파악하는 것은 시민 사회가 기회를 활용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선거와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인권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하다. 현상을 파악하는 시작점으로서 두 가지 

질문이 제기된다.  
 

첫째, 선거 전 및 선거 중에 선거 프로세스와 선거를 위한 후보자 탐색을 통해 인권 

의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시민 사회는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인권 의제를 다루도록 추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선거 후 선출된 대표자가 선거 공약과 약속을 이행했는지의 여부와 현재의 

인권 문제에 이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출된 

대표자를 감시하는 시민 사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이번 워크숍 선거 및 선출된 대표자들이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논하는 첫 활동이다. 본 워크숍에서는 선거와 선출된 대표자들을 통해 광범위하게 인권 

개선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출발점으로서 상기의 두 핵심 질문을 다룰 것이다. 이번 

워크숍은 또한 이 지역에서 선출된 대표자들과 함께 아시아 시민 사회의 참여를 개선하기 

위한 첫 단계이기도 하다. 본 워크숍 결과는 향후 본 주제를 다룰 때 기반이 될 것이며, 

발리민주주의포럼(Bali Democracy Forum)시민사회대응워크숍 등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 

질 것이다.  

 

  



목표 
 

1. 선거 프로세스와 선출된 대표(의원)들과 아시아 시민 사회차원의 의정참여활동 계획 

수립 

2. 선거 전, 선거 중, 선거 후 시민 사회와 선거 후보자 및 선출된 대표자들 간의 관계에서 

초기의 모범 사례 공유 

3. 선출된 대표자에 대한 의정활동 모니터링 모범 사례 공유 

4. 관련 쟁점을 추가적으로 논의, 해결, 옹호하기 위한 향후 계획 수립 

 

프로그램 일정 
 

시간 세션 
 

 

 

 

 

 

 

09:00 - 

11:00 

 

 

세션 1 : 민주주의 평가틀 연구결과, 국가별 보고 
 

 발표 :  

1. Wong Chin Huat (BERSIH, 말레이시아) : SDMA 민주주의 평가 프로젝트 

설명, 국가보고서 - 말레이시아 

2. 박주민(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국가 보고서 - 한국  

3. Wendy Andhika Prajuli (IDSPS, 인도네시아) : 국가 보고서 - 인도네시아 

4. Shirin Shabana (PVCHR, 인도): 국가 보고서 - 인도 

 

사회 : John Liu (FORUM-ASIA) 

 
세션1에서는 2011 ~ 2013년 SDMA의 민주주의 평가 프로젝트 진행 경과 및 민주주의 

평가틀 소개와 함께 완성된 평가틀을 기반으로 작성된 국가 보고서가 발표된다. 또한 

보고서 발간과 관련하여 참가자들의 최종 의견을 수집, 정리한다. 

11:00 - 

11:15 
휴식 

 

 

 

 

 

 

 

11:15 -

13:00 

 

세션 2 : 선거 및 선출된 대표자를 통한 인권 의제 강조 
 

발표 :  

1. 박원석(국회의원, 한국) 

2. Wong Chin Huat(BERSIH, 말레이시아) 

3. Musammat Shammi Akther (국회의원, 방글라데시) 

4. Bijay Raj Gautam (INSEC, 네팔) 

 

사회 : Isagani Abunda (IID, 필리핀) 

 
세션 2에서는 선거 전, 선거 중, 선거 후로 나누어, 선거와 선출된 대표자들을 통해 

인권 의제를 제기하는 범위에 대해 논의한다. 두 명의 시민 사회 대표자들이 선거 운동 

(선거 전, 선거 중) 측면에서, 그리고 선출된 대표자들을 모니터링 하여 인권 의제를 

다루도록 추진하는 그들의 경험과 전략을 발표한다. 이와 동시에, 두 명의 국회의원이 

인권에 대한 우려 사항을 그들의 선거 운동(예를 들면, 선거 공약 등)과 선거 후 

의회에서 어떻게 제기했는지 토의한다. 



13:00 - 

14:00 

 

점심 
 

 

 

 

 

 

14:00 - 

15:30 

  

세션 3 : 향후 계획 수립 
 

발표 : 

1. Lenin Raghuvanshi(PVCHR, 인도) 

2. Ichal Supriandi(ANFREL) 

 

사회자: 김기연(FORUM-ASIA) 
 

세션3에서는 이전 세션에서 배운 모범 사례와 교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통해 향후 

수행 가능한 행동 방침을 확인, 구성한다. 또한, 관련 쟁점을 향후 논의, 해결, 옹호할 수 

있는 수단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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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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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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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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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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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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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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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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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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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
 o

n
 t

h
e 

n
at

u
re

 o
f 

su
ch

 

b
o
d
ie

s,
 i

.e
, 
th

e 
b
as

is
 o

f 
th

ei
r 

es
ta

b
li

sh
m

en
t,

 t
h
e 

m
em

b
er

sh
ip

 a
n
d
 

th
e 

in
d
ep

en
d
en

ce
 (

o
r 

la
ck

 t
h
er

eo
f)

 

fr
o
m

 t
h
ei

r 
p
as

t 
re

co
rd

. 
If

 s
u
ch

 

b
o
d
ie

s 
h
av

e 
b
ee

n
 m

en
ti

o
n
ed

 i
n
 t

h
e 

p
re

v
io

u
s 

se
ct

io
n
 (

A
4

),
 i

t 
sh

o
u
ld

 b
e 

ju
st

 b
ri

ef
ly

 m
en

ti
o
n
ed

 t
o
 a

v
o
id

 

re
p
et

it
io

n
. 

H
u
m

an
 R

ig
h
ts

 C
o
m

m
is

si
o
n
 i

s 
a 

ch
an

n
el

 o
f 

re
m

ed
y
 f

o
r 

d
em

o
n
st

ra
to

rs
 i

n
 C

o
u
n
tr

y
 X

 w
h
o
 

w
er

e 
su

p
p

re
ss

ed
 b

y
 t

h
e 

st
at

e.
 

W
h
il

e 
th

e 
C

o
m

m
is

si
o
n
 h

as
 n

o
 

p
o
w

er
 t

o
 p

ro
se

cu
te

, 
it

 c
an

 c
o
n
d
u
ct

 

in
q
u
ir

ie
s 

an
d
 p

u
b
li

sh
 r

ep
o
rt

s 
th

at
 

em
b
ar

ra
ss

 t
h
e 

g
o
v
er

n
m

en
t.

 

T
h
er

e 
w

er
e 

n
o
 s

u
ch

 i
n
st

it
u
ti

o
n
al

 

re
m

ed
ie

s 
fo

r 
p
ro

te
ct

io
n
 o

f 
fr

ee
d
o
m

 

o
f 

as
se

m
b
ly

 i
n
 C

o
u
n
tr

y
 X

. 
 

B
5
. 
H

o
w

 d
id

 t
h
e 

st
at

e 
an

d
 n

o
n

-

st
at

e 
ac

to
rs

 r
es

p
o

n
d
 t

o
 t

h
e 

ex
er

ci
se

 o
f 

fr
ee

d
o
m

 o
f 

as
se

m
b
ly

 

su
ch

 a
s 

ra
ll

ie
s 

an
d
 p

ic
k
et

s?
 W

er
e 

th
e 

in
st

it
u
ti

o
n
al

 r
em

ed
ie

s 
(i

f 

av
ai

la
b
le

) 
ef

fe
ct

iv
e 

in
 p

ro
te

ct
in

g
 

th
is

 f
re

ed
o
m

?
 

T
h
e 

re
se

ar
ch

er
 s

h
o
u
ld

 l
o

o
k
 o

u
t 

fo
r 

ex
am

p
le

s 
o
f 

h
o
w

 f
re

ed
o

m
 o

f 

as
se

m
b
ly

 w
as

 e
x

er
ci

se
d
. 

In
ev

it
ab

ly
, 
th

e 
fo

cu
s 

is
 m

o
re

 l
ik

el
y
 

o
n
 t

h
e 

n
eg

at
iv

e 
ex

am
p
le

s.
 H

en
ce

, 

w
e 

w
il

l 
b
e 

h
ig

h
li

g
h
ti

n
g
 o

n
e 

ca
se

 o
f 

a 
m

aj
o
r 

ra
ll

y
 b

ei
n

g
 c

ra
ck

ed
 d

o
w

n
 

in
st

ea
d
 o

f 
1
0
0
0
 m

in
o
r 

ra
ll

ie
s 

th
at

 

w
er

e 
al

lo
w

ed
. 
W

h
at

 i
s 

im
p
o
rt

an
t 

is
 P

ro
te

st
s 

h
av

e 
b
ee

n
 c

ar
ri

ed
 o

u
t 

p
ea

ce
fu

ll
y
 i

n
 t

h
e 

re
p
o
rt

in
g
 p

er
io

d
 

in
 C

o
u
n
tr

y
 B

. 
W

h
il

e 
so

m
et

im
es

 

p
ro

te
st

s 
b

y
 a

 s
o
ci

al
 g

ro
u
p

 m
ig

h
t 

en
co

u
n
te

r 
v
io

le
n
t 

co
u
n
te

r-
p
ro

te
st

 

b
y
 a

n
o
th

er
 g

ro
u
p
, 
th

e 
ri

g
h
t 

to
 

p
ea

ce
fu

l 
as

se
m

b
ly

 h
ad

 b
ee

n
 

g
en

er
al

ly
 w

el
l 

ac
ce

p
te

d
. 

 

U
n
d
er

 t
h
e 

P
ea

ce
fu

l 
P

ro
te

st
 a

n
d
 

G
at

h
er

in
g
 L

aw
 i

n
 C

o
u
n
tr

y
 F

, 

p
er

m
is

si
o
n
 w

as
 r

eq
u
ir

ed
 f

o
r 

in
d
iv

id
u
al

s 
to

 b
o
th

 o
rg

an
iz

e 
an

d
 

p
ar

ti
ci

p
at

e 
in

 a
 d

em
o
n
st

ra
ti

o
n
 b

u
t 

w
as

 f
re

q
u
en

tl
y
 d

en
ie

d
. 
T

h
o
se

 w
h
o
 

o
rg

an
is

ed
 o

r 
jo

in
ed

 p
ro

te
st

s 

w
it

h
o
u
t 

p
er

m
is

si
o
n
 f

ac
ed

 a
rr

es
t 

o
r 

w
o
rs

e.
 



th
e 

co
n
te

x
t 

–
 w

h
en

 w
e 

h
ig

h
li

g
h
t 

a 

n
eg

at
iv

e 
ca

se
, 
w

e 
sh

o
u
ld

 t
el

l 
o
u
r 

re
ad

er
s 

w
h
et

h
er

 t
h
is

 i
s 

ty
p
ic

al
 o

r 

at
y
p
ic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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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d
 w

h
y
. 
T

h
e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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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d
 p

ar
t 

o
f 

th
e 

q
u
es

ti
o
n
 l

o
o
k
s 

o
u
t 

fo
r 

th
e 

ef
fe

ct
iv

en
es

s 
o
f 

in
st

it
u
ti

o
n
s 

li
k
e 

H
u
m

an
 R

ig
h
ts

 C
o
u
n
ci

l 
in

 

in
te

rv
en

in
g
 i

n
 s

u
ch

 n
eg

at
iv

e 

ex
am

p
le

s.
 

 In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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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N
o
v

em
b
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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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

o
t 

p
o
li

ce
 b

ro
k
e 

u
p
 a

n
 1

1
-d

a
y
 p

ro
te

st
 a

g
ai

n
st

 a
 

co
p
p
er

 m
in

e 
w

h
ic

h
 f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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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p

eo
p
le

 

o
ff

 t
h
ei

r 
la

n
d
 a

n
d
 c

au
se

d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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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r 

en
v
ir

o
n
m

en
ta

l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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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T
h
e 

ri
o
t 

p
o
li

ce
 a

tt
ac

k
ed

 t
h

e 
d
em

o
n
st

ra
ti

o
n
 

ca
m

p
 w

it
h
 w

at
er

 c
an

n
o
n
s,

 t
ea

r 
g
as

 

an
d
 i

n
ce

n
d
ia

ry
 d

ev
ic

es
, 

ca
u
si

n
g
 

se
v
er

e 
b
u

rn
s 

to
 a

t 
le

as
t 

6
5
 a

ct
iv

is
ts

 

an
d
 m

o
n
k
s.

 S
u
b
se

q
u
en

t 
n
at

io
n
w

id
e 

P
ro

te
st

s 
ar

o
u
n
d
 t

h
e 

co
u
n

tr
y
 a

g
ai

n
st

 

th
is

 v
io

le
n
t 

cr
ac

k
d
o
w

n
 r

es
u
lt

ed
 i

n
 

m
o
re

 a
rr

es
ts

 o
f 

h
u
m

an
 r

ig
h
ts

 

ac
ti

v
is

ts
, 
la

n
d
 r

ig
h
ts

 a
ct

iv
is

ts
, 
la

b
o
r 

o
rg

an
iz

er
s,

 s
tu

d
en

ts
 a

n
d
 e

th
n
ic

 

m
in

o
ri

ti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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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6
. 
W

er
e 

th
er

e 
se

le
ct

iv
e 

in
v
es

ti
g
at

io
n
, 
ar

re
st

/d
et

en
ti

o
n
 

an
d
 p

er
se

cu
ti

o
n
, 
an

d
 i

n
co

n
si

st
en

t 

v
er

d
ic

ts
 r

el
at

ed
 t

o
 e

x
er

ci
se

 o
f 

fr
ee

d
o
m

 o
f 

as
se

m
b
ly

?
  

T
h
is

 i
s 

w
h
er

e 
th

e 
co

n
te

x
tu

al
 

in
fo

rm
at

io
n
 o

n
 s

ig
n
if

ic
an

t 
ca

se
s 

o
f 

th
e 

ex
er

ci
se

 o
f 

fr
ee

d
o
m

 o
f 

as
se

m
b
ly

 b
ec

o
m

es
 i

m
p
o
rt

an
t.

 T
h
e 

re
se

ar
ch

er
 s

h
o
u
ld

 a
n
al

y
se

 t
h
e 

n
eg

at
iv

e 
ex

am
p
le

s 
an

d
 l

o
o
k
 o

u
t 

fo
r 

th
e 

p
o
si

ti
v
e 

o
n
es

 t
o
 f

in
d
 o

u
t 

if
 a

n
d
 

h
o
w

 t
h
e 

st
at

e 
ex

er
ci

se
s 

d
o
u
b
le

 

st
an

d
ar

d
s.

 T
h
is

 i
s 

a 
q
u
es

ti
o
n
 t

h
at

 

as
k
s 

if
 f

re
ed

o
m

 w
as

 a
ct

u
al

ly
 

m
o
n
o
p
o
li

se
d
 b

y
 s

o
m

e 
g
ro

u
p
s 

an
d
 

n
o
t 

ex
er

ci
se

d
 e

q
u
al

ly
 b

y
 a

ll
. 

P
o
li

ce
 i

n
 C

o
u
n
tr

y
 P

 o
n
ly

 a
rr

es
t 

an
d
 

p
ro

se
cu

te
 t

h
o
se

 w
h
o
 e

m
p

lo
y
 

v
io

le
n
ce

 i
n
 g

at
h
er

in
g
s.

 P
ea

ce
fu

l 

p
ro

te
st

er
s 

w
er

e 
g
en

er
al

ly
 n

o
t 

h
ar

as
se

d
 o

r 
d
et

ai
n
ed

. 

W
h
il

e 
th

e 
P

ea
ce

fu
l 

P
ro

te
st

 a
n
d
 

G
at

h
er

in
g
 L

aw
 i

n
 C

o
u
n
tr

y
 F

 

re
q
u
ir

es
 d

em
o
n
st

ra
ti

o
n
 o

rg
an

is
er

s 

to
 a

p
p
ly

 f
o

r 
p
o
li

ce
 a

u
th

o
ri

sa
ti

o
n
, 

su
ch

 a
u
th

o
ri

sa
ti

o
n
 w

as
 g

iv
en

  
to

 

g
ro

u
p
s 

fa
v
o
u
re

d
 b

y
 t

h
e 

st
at

e,
 s

u
ch

 

as
 m

o
n

k
s 

w
h
o
 d

em
o
n
st

ra
te

d
 

ag
ai

n
st

 i
n
te

rn
at

io
n
al

 i
n
te

rv
en

ti
o
n
 i

n
 

a 
p
ro

v
in

ce
 s

u
ff

er
in

g
 u

n
re

st
, 
b
u

t 
 

al
w

a
y
s 

d
en

ie
d
 t

o
 f

ar
m

er
s,

 p
o
li

ti
ca

l 

o
p
p
o
n
en

ts
 a

n
d
 h

u
m

an
 r

ig
h
ts

 

ac
ti

v
is

ts
. 
T

h
is

 r
es

u
lt

ed
 i

n
 t

h
e 

ar
re

st
 

an
d
 p

ro
se

cu
ti

o
n
 o

f 
su

ch
 a

ct
iv

is
ts

 

fo
r 

o
rg

an
is

in
g
 t

h
ei

r 
p
ro

te
st

s 



re
g
ar

d
le

ss
. 

  

B
7
. 
T

o
 w

h
at

 e
x

te
n
t 

fr
ee

d
o
m

 o
f 

as
se

m
b
ly

 w
as

 m
ea

n
in

g
fu

ll
y
 

ex
er

ci
se

d
 b

y
 c

it
iz

en
s 

an
d
 c

iv
il

 

so
ci

et
y
 g

ro
u
p
s?

 T
o
 w

h
at

 e
x

te
n
t 

fr
ee

d
o
m

 o
f 

as
se

m
b
ly

 w
as

 

ef
fe

ct
iv

el
y
 s

u
p
p
re

ss
ed

 b
y
 s

ta
te

 o
r 

n
o
n
-s

ta
te

 a
ct

o
rs

?
 

A
ft

er
 l

o
o
k
in

g
 a

t 
h
o
w

 t
h
e 

ex
er

ci
se

 

o
f 

fr
ee

d
o
m

 o
f 

as
se

m
b
ly

 

th
eo

re
ti

ca
ll

y
 (

b
y
 l

aw
) 

an
d
 

em
p
ir

ic
al

ly
 (

b
y
 r

ea
l 

ex
am

p
le

s)
, 

th
es

e 
tw

o
 q

u
es

ti
o
n
s 

se
t 

o
u
t 

to
 

ev
al

u
at

e 
if

 t
h
e 

ex
er

ci
se

 o
f 

th
is

 

fr
ee

d
o
m

 h
as

 b
ee

n
 e

ff
ec

ti
v
el

y
 

su
p
p
re

ss
ed

 b
ec

au
se

 o
f/

d
es

p
it

e 
th

e 

n
eg

at
iv

e 
ex

am
p
le

s 
o
r 

it
 h

as
 

fl
o
u
ri

sh
ed

 b
ec

au
se

 s
u
p
p
re

ss
io

n
 d

id
 

n
o
t 

ef
fe

ct
iv

el
y
 t

ak
e 

p
la

ce
. 
T

h
e 

tw
o
 

q
u
es

ti
o
n
s 

b
as

ic
al

ly
 a

sk
 t

h
e 

sa
m

e 

th
in

g
 e

x
ce

p
t 

th
ei

r 
em

p
h
as

is
 –

 o
n
e 

is
 o

n
 t

h
e 

ef
fi

ca
c
y
 o

f 
ci

ti
ze

n
s 

an
d
 

ci
v
il

 s
o
ci

et
y
 g

ro
u
p
s,

 w
h
il

e 
th

e 

o
th

er
 i

s 
o
n

 t
h
e 

ac
ts

 o
f 

st
at

e 
an

d
 

n
o
n
-s

ta
te

 a
ct

o
rs

. 
T

h
e 

an
sw

er
 

sh
o
u
ld

 c
ap

tu
re

 b
o
th

 a
sp

ec
ts

 b
u
t 

sh
o
u
ld

 n
o
t 

re
p
ea

t.
 

F
re

ed
o
m

 o
f 

A
ss

em
b
ly

 w
as

 

m
ea

n
in

g
fu

ll
y
 e

x
er

ci
se

d
 i

n
 C

o
u

n
tr

y
 

P
, 
g
en

er
al

ly
 w

it
h
o
u
t 

su
p
p
re

ss
io

n
s 

b
y
 e

it
h
er

 t
h
e 

st
at

e 
o
r 

so
ci

al
 g

ro
u
p
s.

  D
es

p
it

e 
th

e 
cr

ac
k
d
o
w

n
s,

 t
h
e 

ac
ti

v
is

ts
 i

n
 C

o
u
n
tr

y
 F

 w
er

e 
 

u
si

n
g
 d

em
o
n
st

ra
ti

o
n
 t

o
 t

es
t 

th
e 

sc
al

e 
o
f 

n
ew

 f
re

ed
o
m

s 
p
ro

m
is

ed
 b

y
 

th
e 

G
o
v
er

n
m

en
t 

w
h
ic

h
 v

o
w

ed
 t

o
 

p
u
rs

u
e 

p
o
li

ti
ca

l 
re

fo
rm

s.
 N

u
m

er
o
u
s 

p
ro

te
st

s 
o
n
 v

ar
io

u
s 

is
su

es
 -

 

el
ec

tr
ic

it
y
 s

h
o
rt

ag
e,

  
p
ea

ce
, 
la

n
d
 

co
n
fi

sc
at

io
n
 -

 w
er

e 
o

rg
an

iz
ed

 a
n
d
 

to
o
k
 m

o
m

en
tu

m
 o

v
er

 t
h
e 

la
st

 y
ea

r.
  

 

C
1
. 
W

h
at

 w
er

e 
th

e 
in

te
rn

at
io

n
al

 

h
u
m

an
 r

ig
h
ts

 t
re

at
ie

s 
re

la
te

d
 t

o
 

fr
ee

d
o
m

 o
f 

as
so

ci
at

io
n
 r

at
if

ie
d
 

b
y
 t

h
e 

st
at

e?
 

T
h
e 

re
se

ar
ch

er
 s

h
o
u
ld

 l
o

o
k
 o

u
t 

fo
r 

al
l 

th
e 

in
te

rn
at

io
n
al

 h
u
m

an
 r

ig
h
ts

 

in
st

ru
m

en
ts

 t
h
e 

co
u
n
tr

y
 h

as
 r

at
if

ie
d
 

an
d
 t

h
en

 s
cr

u
ti

n
is

e 
th

e 
li

st
 t

o
 s

ee
 i

f 

an
y
 o

f 
th

em
 m

a
y
 f

it
 t

h
e 

b
il

l.
 

 

C
o
u
n
tr

y
 B

 h
as

 r
at

if
ie

d
 t

h
e 

 

In
te

rn
at

io
n
al

 C
o
v
en

an
t 

o
n
 C

iv
il

 

an
d
 P

o
li

ti
ca

l 
R

ig
h
ts

 (
IC

C
P

R
) 

si
n
ce

 

si
n
ce

 2
0
1
0
. 

 

C
o
u
n
tr

y
 X

 h
as

 n
o
t 

ra
ti

fi
ed

 a
n

y
 

in
te

rn
at

io
n
al

 h
u
m

an
 r

ig
h
ts

 t
re

at
ie

s 

an
d
 h

as
 i

n
st

ea
d
 l

ab
el

ed
 t

h
em

 a
s 

to
o
ls

 o
f 

th
e 

W
es

t 
to

 i
n
te

rv
en

e 
in

 

h
er

 d
o
m

es
ti

c 
af

fa
ir

s.
 

C
2
. 
W

as
 t

h
er

e 
co

n
st

it
u
ti

o
n
al

 

g
u
ar

an
te

e 
fo

r 
fr

ee
d
o
m

 o
f 

as
so

ci
at

io
n
?
 W

h
at

 w
er

e 
th

e 

li
m

it
at

io
n
s/

ex
ce

p
ti

o
n
s 

to
 t

h
e 

T
h
e 

re
se

ar
ch

er
 s

h
o
u
ld

 l
o

o
k
 i

n
to

 t
h
e 

co
u
n
tr

y
’s

 N
at

io
n
al

 C
o
n
st

it
u
ti

o
n
 

an
d
 i

d
en

ti
fy

 t
h

e 
g
u
ar

an
te

es
 (

if
 a

n
y
) 

an
d
 t

h
ei

r 
li

m
it

at
io

n
s 

(i
f 

an
y
).

 

A
n
 A

m
en

d
m

en
t 

o
f 

th
e 

C
o
n
st

it
u
ti

o
n
 

o
f 

C
o
u
n
tr

y
 P

 s
ti

p
u
la

te
s 

th
at

 

“
P

a
rl

ia
m

en
t 

sh
a
ll

 m
a
ke

 n
o

 l
a
w

 

re
sp

ec
ti

n
g
 a

n
 e

st
a
b
li

sh
m

en
t 

o
f 

W
h
il

e 
A

rt
ic

le
 1

0
(1

)(
a)

 o
f 

C
o
u
n
tr

y
 

X
’s

 N
at

io
n
al

 C
o
n
st

it
u
ti

o
n
 

st
ip

u
la

te
s 

th
at

  

“(
c)

 a
ll

 c
it

iz
en

s 
h
a
ve

 t
h
e 

ri
g
h
t 

to
 



en
jo

y
m

en
t 

o
f 

fr
ee

d
o
m

 o
f 

as
so

ci
at

io
n
 i

n
 t

h
e 

C
o
n
st

it
u
ti

o
n
?
  
 

P
le

as
e 

q
u
o
te

 t
h
e 

re
le

v
an

t 
se

ct
io

n
s 

in
 f

u
ll

 o
r 

ad
eq

u
at

el
y
. 

re
li

g
io

n
, 
o
r 

p
ro

h
ib

it
in

g
 t

h
e 

fr
ee

 

ex
er

ci
se

 t
h
er

eo
f;

 o
r 

a
b
ri

d
g
in

g
 t

h
e 

fr
ee

d
o
m

 o
f 

sp
ee

ch
, 
o
r 

o
f 

th
e 

p
re

ss
; 

o
r 

th
e 

ri
g
h
t 

o
f 

th
e 

p
eo

p
le

 

p
ea

ce
a
b
ly

 t
o
 a

ss
em

b
le

, 
a

n
d
 t

o
 

p
et

it
io

n
 t

h
e 

G
o
ve

rn
m

en
t 

fo
r 

a
 

re
d
re

ss
 o

f 
g
ri

ev
a
n
ce

s.
”

 A
 f

ed
er

al
 

ju
d
g
e 

la
te

r 
ru

le
d
 t

h
at

 f
re

ed
o
m

 o
f 

as
so

ci
at

io
n
 i

s 
an

 e
x

te
n
si

o
n
 o

f 

fr
ee

d
o
m

 o
f 

sp
ee

ch
, 
h
en

ce
 t

h
is

 

am
en

d
m

en
t 

to
o
 p

ro
h
ib

it
s 

an
y
 l

eg
al

 

re
st

ri
ct

io
n
 t

o
 f

re
ed

o
m

 o
f 

as
so

ci
at

io
n
 b

y
 t

h
e 

n
at

io
n

al
 

le
g
is

la
tu

re
 a

n
d
 g

iv
es

 t
h
e 

ci
ti

ze
n
s 

m
ax

im
u

m
 p

ro
te

ct
io

n
. 

fo
rm

 a
ss

o
ci

a
ti

o
n
s;

”,
 A

rt
ic

le
 1

0
(2

) 

im
m

ed
ia

te
ly

 l
a
y
s 

d
o
w

n
 t

h
e 

re
st

ri
ct

io
n
s:

 “
P

a
rl

ia
m

en
t 

m
a
y 

b
y 

la
w

 i
m

p
o
se

—
 

(c
) 

o
n
 t

h
e 

ri
g
h
t 

co
n
fe

rr
ed

 b
y 

p
a
ra

g
ra

p
h
 (

c)
 o

f 
C

la
u
se

 (
1

),
 s

u
ch

 

re
st

ri
ct

io
n
s 

a
s 

it
 d

ee
m

s 
n
ec

es
sa

ry
 

o
r 

ex
p
ed

ie
n
t 

in
 t

h
e 

in
te

re
st

 o
f 

th
e 

se
cu

ri
ty

 o
f 

th
e 

F
ed

er
a
ti

o
n
 o

r 
a
n
y 

p
a
rt

 t
h
er

eo
f,

 p
u
b
li

c 
o
rd

er
 o

r 

m
o
ra

li
ty

.”
 

 T
h
is

 p
ro

v
is

o
 t

h
u
s 

o
p
en

s 
th

e 
fl

o
o
d
 

g
at

e 
fo

r 
al

l 
le

g
al

 r
es

tr
ic

ti
o
n
s 

an
d
 

re
n
d
er

s 
la

rg
el

y
 h

o
ll

o
w

 t
h

e 

g
u
ar

an
te

es
 i

n
 t

h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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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
r 

p
ar

t.
  

C
3
. 
H

o
w

 w
as

 f
re

ed
o
m

 o
f 

as
so

ci
at

io
n
 r

eg
u
la

te
d
 a

n
d

 

p
ro

v
id

ed
 f

o
r 

in
 l

aw
?
  

T
h
e 

re
se

ar
ch

er
 s

h
o
u
ld

 p
ro

v
id

e 
a 

b
ri

ef
 s

u
m

m
ar

y
 o

f 
al

l 
th

e 
la

w
s 

w
h
ic

h
 r

eg
u
la

te
 f

re
ed

o
m

 o
f 

as
so

ci
at

io
n
 –

 i
f 

n
ec

es
si

ta
te

d
 b

y
 

co
n
te

x
t,

 t
h
is

 m
ay

 b
e 

ex
te

n
d
ed

 t
o
 

co
v
er

 r
eg

is
tr

at
io

n
 a

n
d
 r

ec
o
g
n
it

io
n
 

o
f 

p
o
li

ti
ca

l 
p
ar

ti
es

. 
 

 It
 i

s 
n
o
t 

n
ec

es
sa

ry
 t

o
 g

o
 t

o
o
 m

u
ch

 

in
to

 d
et

ai
le

d
 p

ro
v
is

io
n
s.

 Q
u
o
te

 t
h
e 

la
w

 v
er

b
at

im
 o

n
ly

 w
h
en

 i
t 

is
 r

ea
ll

y
 

n
ec

es
sa

ry
. 
A

s 
fa

r 
as

 p
o
ss

ib
le

, 
th

e 

d
is

cu
ss

io
n
 s

h
o
u
ld

 b
e 

o
rg

an
is

ed
 b

y
 

im
p
ac

t–
 f

o
r 

ex
am

p
le

s,
 r

eg
is

tr
at

io
n
, 

d
er

eg
is

tr
at

io
n
, 
fi

n
an

ci
al

 r
es

tr
ic

ti
o
n
, 

T
h
e 

S
o
ci

et
y
 A

ct
 p

ro
v
id

es
 f

o
r 

an
 

o
p
en

 p
ro

ce
ss

 o
f 

re
g
is

tr
at

io
n
. 

U
n
le

ss
 a

d
v
o
ca

ti
n

g
 h

at
re

d
 a

n
d
 

v
io

le
n
ce

, 
al

l 
g
ro

u
p
s 

fu
lf

il
li

n
g
 

te
ch

n
ic

al
 r

eq
u
ir

em
en

ts
 o

f 
so

ci
et

y
 

fo
rm

at
io

n
 c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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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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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is

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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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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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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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r

eg
is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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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n
 o

n
ly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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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n

s 
w

h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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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o
rg

an
is

at
io

n
 b

ec
o
m

es
 d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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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t 

fo
r 

y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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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

g
ed

 b
y
 f

ra
u
d
s 

o
r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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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n
d
 a

d
v
o
ca

ti
n

g
 v

io
le

n
ce

 o
r 

h
at

r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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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
e 

U
n
la

w
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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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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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ci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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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s 

A
ct

 

h
ad

 m
an

y
 o

rg
an

iz
at

io
n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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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st
i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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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ed
 a

s 
“u

n
la

w
fu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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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
e 

fa
ct

 t
h
at

 

th
e 

la
w

 r
em

ai
n
s 

in
 p

la
ce

 i
s 

an
 e

v
er

 

p
re

se
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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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f

o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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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

v
is

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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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a

n
w

h
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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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e 

N
G

O
 R

eg
is

tr
at

io
n
 

A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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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o
v
er

ly
 r

es
tr

ic
ti

v
e 

an
d
 

p
ro

h
ib

it
s 

N
G

O
s’

 i
n
v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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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en

t 
in

 

p
o
li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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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d
 a

d
v
o
ca

c
y
 f

o
r 

ru
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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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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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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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d
 g

o
o
d
 g

o
v
er

n
an

ce
. 



m
em

b
er

sh
ip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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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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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
o
n
, 
et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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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er
 

th
an

 b
y
 i

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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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u
al

 l
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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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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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er
e 

th
ey

 a
n

y
 i

n
st

it
u
ti

o
n
al

 

re
m

ed
ie

s 
av

ai
la

b
le

 w
it

h
 r

eg
ar

d
s 

to
 p

ro
te

ct
io

n
 o

f 
fr

ee
d
o
m

 o
f 

as
so

ci
at

io
n
? 

T
h
e 

re
se

ar
ch

er
 s

h
o
u
ld

 l
o

o
k
 i

n
to

 

in
st

it
u
ti

o
n
s 

li
k
e 

H
u
m

an
 R

ig
h
ts

 

C
o
u
n
ci

l 
in

 g
en

er
al

 w
h
ic

h
 m

ay
 b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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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t
o
 p

ro
v
id

e 
so

m
e 

p
ro

te
ct

io
n
 f

o
r 

fr
ee

d
o
m

 o
f 

as
so

ci
at

io
n
. 
P

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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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l
ab

o
ra

te
 o

n
 t

h
e 

n
at

u
re

 o
f 

su
ch

 

b
o
d
ie

s,
 i

.e
, 
th

e 
b
as

is
 o

f 
th

ei
r 

es
ta

b
li

sh
m

en
t,

 t
h
e 

m
em

b
er

sh
ip

 a
n
d
 

th
e 

in
d
ep

en
d
en

ce
 (

o
r 

la
ck

 t
h
er

eo
f)

 

fr
o
m

 t
h
ei

r 
p
as

t 
re

co
rd

. 
If

 s
u
ch

 

b
o
d
ie

s 
h
av

e 
b
ee

n
 m

en
ti

o
n
ed

 i
n
 t

h
e 

p
re

v
io

u
s 

se
ct

io
n
 (

A
4

),
 i

t 
sh

o
u
ld

 b
e 

ju
st

 b
ri

ef
ly

 m
en

ti
o
n
ed

 t
o
 a

v
o
id

 

re
p
et

it
io

n
. 

T
h
er

e 
is

 a
n
 i

n
d
ep

en
d
en

t 
C

iv
il

 

S
o
ci

et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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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m

m
is

si
o
n
 w

h
ic

h
 

o
v
er

se
es

 m
at

te
rs

 r
el

at
ed

 t
o
 

re
g
is

tr
at

io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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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d
 t

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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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m

p
ti

o
n
 

m
at

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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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o
r 

N
G

O
s.

 N
G

O
s 

m
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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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a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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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st

 u
n
fa

v
o
u
ra

b
le

 

ad
m

in
is

tr
at

iv
e 

d
ec

is
io

n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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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

u
g
h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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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d

y
. 

T
h
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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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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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n
o
 i

n
st

it
u
ti

o
n
al

 

re
m

ed
ie

s 
av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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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le

 w
it

h
 r

eg
ar

d
s 

to
 

p
ro

te
ct

io
n
 o

f 
fr

ee
d
o
m

 o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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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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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C
5
. 
H

o
w

 d
id

 t
h
e 

st
at

e 
re

sp
o
n
d
 t

o
 

ap
p
li

ca
ti

o
n
s 

to
 r

eg
is

te
r 

ci
v
il

 

so
ci

et
y
 g

ro
u
p
s 

o
r 

th
e 

u
n
fa

v
o
u
ra

b
le

 a
ct

iv
it

ie
s 

o
f 

ex
is

ti
n
g
 g

ro
u
p
s?

 W
er

e 
th

e 

in
st

it
u
ti

o
n
al

 r
em

ed
ie

s 
(i

f 

av
ai

la
b
le

) 
ef

fe
ct

iv
e 

in
 p

ro
te

ct
in

g
 

th
is

 f
re

ed
o
m

?
 

T
h
e 

re
se

ar
ch

er
 s

h
o
u
ld

 l
o

o
k
 o

u
t 

fo
r 

ex
am

p
le

s 
o
f 

h
o
w

 f
re

ed
o

m
 o

f 

as
so

ci
at

io
n
 w

as
 e

x
er

ci
se

d
. 

In
ev

it
ab

ly
, 
th

e 
fo

cu
s 

is
 m

o
re

 l
ik

el
y
 

o
n
 t

h
e 

n
eg

at
iv

e 
ex

am
p
le

s.
 H

en
ce

, 

w
e 

w
il

l 
b
e 

h
ig

h
li

g
h
ti

n
g
 o

n
e 

ca
se

 o
f 

d
er

eg
is

tr
at

io
n
 i

n
st

ea
d
 o

f 
1
0
0
0
 

ca
se

s 
o
f 

u
n

co
m

p
ro

m
is

ed
 f

re
ed

o
m

 

o
f 

as
so

ci
at

io
n
. 
W

h
at

 i
s 

im
p
o
rt

an
t 

is
 

th
e 

co
n
te

x
t 

–
 w

h
en

 w
e 

h
ig

h
li

g
h
t 

a 

n
eg

at
iv

e 
ca

se
, 
w

e 
sh

o
u
ld

 t
el

l 
o
u
r 

re
ad

er
s 

w
h
et

h
er

 t
h
is

 i
s 

ty
p
ic

al
 o

r 

at
y
p
ic

al
 a

n
d
 w

h
y
. 
T

h
e 

se
co

n
d
 p

ar
t 

o
f 

th
e 

q
u
es

ti
o
n
 l

o
o
k
s 

o
u
t 

fo
r 

th
e 

ef
fe

ct
iv

en
es

s 
o
f 

in
st

it
u
ti

o
n
s 

li
k
e 

A
s 

th
e 

R
eg

is
tr

ar
 o

f 
S

o
ci

et
y
 d

o
es

 

n
o
t 

h
av

e 
m

u
ch

 d
is

cr
et

io
n
 t

o
 r

ej
ec

t 

an
y
 p

ea
ce

fu
l 

o
rg

an
iz

at
io

n
 f

u
lf

il
li

n
g
 

th
e 

te
ch

n
ic

al
 r

eq
u
ir

em
en

ts
, 

p
o
li

ti
ca

l 
p
o
si

ti
o
n
in

g
 o

f 
a 

g
ro

u
p
 h

as
 

n
o
 b

ea
ri

n
g
 o

n
 i

ts
 c

h
an

ce
 o

f 
g
et

ti
n
g
 

re
g
is

te
re

d
 i

n
so

fa
r 

it
 d

o
es

 n
o
t 

ad
v
o
ca

te
 v

io
le

n
ce

 o
r 

h
at

re
d

. 

N
o
t 

o
n
ly

 d
is

se
n
t 

g
ro

u
p
s 

th
at

 a
re

 

li
st

ed
 a

s 
“u

n
la

w
fu

l”
 c

o
u
ld

 n
o
t 

ap
p
ly

 f
o

r 
re

g
is

tr
at

io
n
s,

 a
 n

u
m

b
er

 o
f 

ac
ti

v
is

ts
 h

ad
 b

ee
n
 a

rr
es

te
d
 f

o
r 

b
ei

n
g
 s

u
sp

ec
te

d
 –

 e
v

en
 w

it
h
o
u
t 

ev
id

en
ce

 –
 t

o
 b

e 
as

so
ci

at
ed

 w
it

h
 

se
p
ar

at
is

t 
g
ro

u
p
s.

 T
h
er

e 
w

er
e 

n
o
 

in
st

it
u
ti

o
n
al

 r
em

ed
ie

s.
 

  



H
u
m

an
 R

ig
h
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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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u
n
ci

l 
in

 

in
te

rv
en

in
g
 i

n
 s

u
ch

 n
eg

at
iv

e 

ex
am

p
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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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w

 d
id

 t
h
e 

st
at

e 
re

sp
o
n
d
 t

o
 

ap
p
li

ca
ti

o
n
s 

fo
r 

ci
v
il

 s
o
ci

et
y
 

g
ro

u
p
s 

to
 a

p
p
ly

 f
o
r 

ta
x

 

ex
em

p
ti

o
n
 f

o
r 

d
o

n
at

io
n
 o

r 
o
th

er
 

fo
rm

 o
f 

fi
n
an

ci
al

 s
u
p
p
o
rt

? 

T
h
is

 q
u
es

ti
o
n
 i

s 
si

m
il

ar
 t

o
 q

u
es

ti
o
n
 

C
5
 w

it
h
 t

h
e 

h
ig

h
li

g
h
t 

o
n
 f

in
an

ci
al

 

re
g
u
la

ti
o
n
 o

f 
ci

v
il

 s
o
ci

et
y
 g

ro
u
p
s.

 

B
y
 r

es
tr

ic
ti

n
g
 o

r 
d

en
y
in

g
 f

in
an

ci
al

 

w
el

l-
b
ei

n
g
 o

f 
ci

v
il

 s
o
ci

et
y
 g

ro
u
p
s,

 

th
e 

st
at

e 
m

a
y
 m

ak
e 

th
em

 m
o
re

 

v
u
ln

er
ab

le
 a

n
d
 d

ep
en

d
en

t 
to

 t
h
e 

st
at

e.
 

T
h
e 

F
in

an
ce

 M
in

is
tr

y
 h

as
 a

n
 

o
b
je

ct
iv

e 
g
u
id

el
in

e 
in

 a
p

p
ro

v
in

g
 

su
ch

 a
p
p
li

ca
ti

o
n
. 
T

h
e 

m
ai

n
 

co
n
si

d
er

at
io

n
 i

s 
th

at
 t

h
e 

d
o
n
at

io
n
 

m
u
st

 s
tr

ic
tl

y
 s

er
v
e 

p
u
b
li

c 
in

te
re

st
s 

to
 p

re
v
en

t 
th

is
 b

ei
n
g
 u

se
d
 a

s 
a 

m
ea

n
 o

f 
ta

x
 e

v
as

io
n
. 

T
ax

 e
x

em
p
ti

o
n
 f

o
r 

N
G

O
s 

w
as

 n
o
n

-

ap
p
li

ca
b
le

 i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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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u
n
tr

y
 F

 w
h
er

e 

N
G

O
s 

w
er

e 
re

q
u
ir

ed
 b

y
 t

h
e 

N
G

O
 

R
eg

is
tr

at
io

n
 A

ct
 t

o
 p

a
y
 a

n
 

u
n
re

al
is

ti
c 

am
o
u
n
t 

o
f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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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is

tr
at

io
n
 f

e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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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W

er
e 

th
er

e 
se

le
ct

iv
e 

in
v
es

ti
g
at

io
n
, 
ar

re
st

/d
et

en
ti

o
n
 

an
d
 p

er
se

cu
ti

o
n
, 
an

d
 i

n
co

n
si

st
en

t 

v
er

d
ic

ts
 r

el
at

ed
 t

o
 f

re
ed

o
m

 o
f 

as
so

ci
at

io
n
?
  

T
h
is

 i
s 

w
h
er

e 
th

e 
co

n
te

x
tu

al
 

in
fo

rm
at

io
n
 o

n
 s

ig
n
if

ic
an

t 
ca

se
s 

o
f 

th
e 

ex
er

ci
se

 o
f 

fr
ee

d
o
m

 o
f 

as
so

ci
at

io
n
 b

ec
o
m

es
 i

m
p

o
rt

an
t.

 

T
h
e 

re
se

ar
ch

er
 s

h
o
u
ld

 a
n

al
y
se

 t
h

e 

n
eg

at
iv

e 
ex

am
p
le

s 
an

d
 l

o
o
k
 o

u
t 

fo
r 

th
e 

p
o
si

ti
v
e 

o
n
es

 t
o
 f

in
d
 o

u
t 

if
 t

h
e 

st
at

e 
ex

er
ci

se
s 

d
o
u
b
le

 s
ta

n
d
ar

d
s.

 

T
h
is

 i
s 

a 
q
u
es

ti
o
n
 t

h
at

 a
sk

s 
if

 

fr
ee

d
o
m

 w
as

 a
ct

u
al

ly
 m

o
n
o
p
o
li

se
d
 

b
y
 s

o
m

e 
g
ro

u
p
s 

an
d
 n

o
t 

ex
er

ci
se

d
 

eq
u
al

ly
 b

y
 a

ll
. 

D
er

eg
is

tr
at

io
n
 o

f 
d
o

rm
an

t 
o
r 

er
ra

n
t 

N
G

O
s 

w
as

 c
ar

ri
ed

 o
u
t 

p
ro

fe
ss

io
n
al

ly
. 
T

h
e 

S
o
ci

et
y
 A

ct
 

w
as

 n
o
t 

u
se

d
 i

n
 a

n
y
w

a
y
 a

s 
a 

to
o
l 

to
 

su
p
p
re

ss
 t

h
e 

st
at

e’
s 

cr
it

ic
s.

 

T
h
e 

en
fo

rc
em

en
t 

o
f 

U
n
la

w
fu

l 

A
ss

o
ci

at
io

n
 A

ct
 a

n
d
 N

G
O

 

R
eg

is
tr

at
io

n
 A

ct
 w

as
 a

rb
it

ra
ry

 a
n
d
 

se
le

ct
iv

e.
 T

h
er

e 
w

as
 n

o
 o

b
je

ct
iv

e 

cr
it

er
io

n
 i

n
 l

is
ti

n
g
 a

 g
ro

u
p
 a

s 
an

 

U
n
la

w
fu

l 
A

ss
o
ci

at
io

n
. 
M

ea
n
w

h
il

e,
 

w
h
il

e 
m

an
y
 g

ro
u
p
s 

v
io

la
te

d
 t

h
e 

N
G

O
 R

eg
is

tr
at

io
n

 A
ct

, 
th

e 
S

ta
te

 

w
as

 g
o
in

g
 a

ft
er

 o
n
ly

 t
h
o
se

 

v
ig

o
ro

u
sl

y
 o

p
p
o
si

n
g
 t

h
e 

re
g
im

e.
  

C
8
. 
T

o
 w

h
at

 e
x

te
n
t 

fr
ee

d
o
m

 o
f 

as
so

ci
at

io
n
 w

as
 m

ea
n
in

g
fu

ll
y
 

ex
er

ci
se

d
 b

y
 c

it
iz

en
s 

an
d
 c

iv
il

 

so
ci

et
y
 g

ro
u
p
s?

 T
o
 w

h
at

 e
x

te
n
t 

fr
ee

d
o
m

 o
f 

as
so

ci
at

io
n
 w

as
 

ef
fe

ct
iv

el
y
 s

u
p
p
re

ss
ed

 b
y
 s

ta
te

 o
r 

n
o
n
-s

ta
te

 a
ct

o
rs

?
 

A
ft

er
 l

o
o
k
in

g
 a

t 
h
o
w

 t
h
e 

ex
er

ci
se

 

o
f 

fr
ee

d
o
m

 o
f 

as
so

ci
at

io
n
 

th
eo

re
ti

ca
ll

y
 (

b
y
 l

aw
) 

an
d
 

em
p
ir

ic
al

ly
 (

b
y
 r

ea
l 

ex
am

p
le

s)
, 

th
es

e 
tw

o
 q

u
es

ti
o
n
s 

se
t 

o
u
t 

to
 

ev
al

u
at

e 
if

 t
h
e 

ex
er

ci
se

 o
f 

th
is

 

fr
ee

d
o
m

 h
as

 b
ee

n
 e

ff
ec

ti
v
el

y
 

su
p
p
re

ss
ed

 b
ec

au
se

 o
f/

d
es

p
it

e 
th

e 

F
re

ed
o
m

 o
f 

as
so

ci
at

io
n
 i

s 

re
sp

ec
te

d
 b

y
 b

o
th

 t
h
e 

st
at

e 
an

d
 a

ll
 

so
ci

al
 g

ro
u
p
s.

 A
n

y
 N

G
O

 c
an

 b
e 

fo
rm

ed
 e

as
il

y
 t

o
 p

u
rs

u
e 

an
y
 g

o
al

 a
s 

lo
n
g
 a

s 
it

s 
m

ea
n
s 

is
 p

ea
ce

fu
l.

 

In
 C

o
u

n
tr

y
 V

, 
fr

ee
d
o
m

 o
f 

as
so

ci
at

io
n
 w

as
 s

ev
er

el
y
 

su
p
p
re

ss
ed

 b
y
 b

o
th

 t
h
e 

st
at

e 
an

d
 

st
at

e-
b
ac

k
ed

 m
il

it
ia

 g
ro

u
p
s 

w
h
er

e 

N
G

O
s 

u
n
fr

ie
n
d
ly

 t
o
 t

h
e 

st
at

e 
ar

e 

o
ft

en
 s

u
b
je

ct
 t

o
 m

ed
ia

 s
m

ea
ri

n
g
 

an
d
, 
so

m
et

im
es

, 
ev

en
 p

h
y
si

ca
l 

th
re

at
. 
 T

h
is

 h
as

 l
im

it
ed

 t
h
e 

g
ro

w
th

 



n
eg

at
iv

e 
ex

am
p
le

s 
o
r 

it
 h

as
 

fl
o
u
ri

sh
ed

 b
ec

au
se

 s
u
p
p
re

ss
io

n
 d

id
 

n
o
t 

ef
fe

ct
iv

el
y
 t

ak
e 

p
la

ce
. 
T

h
e 

tw
o
 

q
u
es

ti
o
n
s 

b
as

ic
al

ly
 a

sk
 t

h
e 

sa
m

e 

th
in

g
 e

x
ce

p
t 

th
ei

r 
em

p
h
as

is
 –

 o
n
e 

is
 o

n
 t

h
e 

ef
fi

ca
c
y
 o

f 
ci

ti
ze

n
s 

an
d
 

ci
v
il

 s
o
ci

et
y
 g

ro
u
p
s,

 w
h
il

e 
th

e 

o
th

er
 i

s 
o

n
 t

h
e 

ac
ts

 o
f 

st
at

e 
an

d
 

n
o
n
-s

ta
te

 a
ct

o
rs

. 
T

h
e 

an
sw

er
 

sh
o
u
ld

 c
ap

tu
re

 b
o
th

 a
sp

ec
ts

 b
u
t 

sh
o
u
ld

 n
o
t 

re
p
ea

t.
 

o
f 

p
o
li

ti
ca

ll
y
 a

ct
iv

e 
ci

ti
ze

n
s 

b
u
t 

th
e 

cu
lt

u
re

 o
f 

fe
ar

 i
s 

sl
o
w

ly
 

d
is

ap
p
ea

ri
n

g
 w

it
h
 t

h
e 

ex
p
an

si
o
n

 o
f 

so
ci

al
 m

ed
ia

. 
  

C
9
. 
T

o
 w

h
at

 e
x

te
n
t 

ci
v
il

 s
o
ci

et
y
 

g
ro

u
p
s 

ca
n
 o

p
er

at
e 

ef
fe

ct
iv

el
y
 

w
it

h
 d

o
m

es
ti

c 
h
u

m
an

 a
n
d
 

fi
n
an

ci
al

 r
es

o
u
rc

es
 a

n
d
 n

o
t 

d
ep

en
d
en

t 
o
n
 i

n
te

rn
at

io
n
al

 

fu
n
d
er

s?
 

T
h
is

 q
u
es

ti
o
n
 i

s 
si

m
il

ar
 t

o
 q

u
es

ti
o
n
 

C
5
 w

it
h
 t

h
e 

h
ig

h
li

g
h
t 

o
n
 f

in
an

ci
al

 

re
g
u
la

ti
o
n
 o

f 
ci

v
il

 s
o
ci

et
y
 g

ro
u
p
s 

an
d
 t

ri
es

 t
o
 c

ap
tu

re
 t

h
e 

co
n
se

q
u
en

ce
 o

f 
q
u

es
ti

o
n
 C

6
. 

If
 

ci
v
il

 s
o
ci

et
y
 g

ro
u
p
s 

d
ep

en
d
 o

n
 

fo
re

ig
n
 f

u
n
d
in

g
 b

ec
au

se
 o

f 
st

at
e 

la
w

s 
an

d
 r

eg
u
la

ti
o
n
s,

 t
h
en

 c
iv

il
 

so
ci

et
y
 g

ro
u
p
s 

w
o
u
ld

 b
e 

v
u
ln

er
ab

le
 

to
 t

h
e 

p
re

fe
re

n
ce

 o
f 

fo
re

ig
n
 f

u
n
d

er
s 

o
r 

ac
cu

sa
ti

o
n
 t

h
at

 t
h
e
y
 a

re
 f

o
re

ig
n
 

ag
en

ts
. 

N
G

O
s 

in
 C

o
u
n
tr

y
 G

 c
an

 o
p
er

at
e 

ef
fe

ct
iv

el
y
 w

it
h
 d

o
m

es
ti

c 
h
u
m

an
 

an
d
 f

in
an

ci
al

 r
es

o
u
rc

es
 b

ec
au

se
 

th
ey

 o
p

er
at

e 
in

 a
 f

ri
en

d
ly

 l
eg

al
 a

n
d
 

p
o
li

ti
ca

l 
en

v
ir

o
n
m

en
t.

 H
en

ce
 t

h
e 

th
ir

d
 s

ec
to

r 
m

an
ag

es
 t

o
 a

tt
ra

ct
 b

o
th

 

ta
le

n
ts

 a
n
d
 f

u
n
d
s.

 T
h
e 

in
d
ep

en
d
en

ce
 f

ro
m

 i
n
te

rn
at

io
n
al

 

fu
n
d
 a

n
d
 a

id
 e

n
ab

le
 t

h
e 

N
G

O
s 

to
 

re
sp

o
n
d
 t

o
 t

h
e 

so
ci

et
y
’s

 n
ee

d
 m

u
ch

 

fa
st

er
 a

n
d
 a

ls
o
 t

o
 o

p
er

at
e 

m
o
re

 

le
g
it

im
at

el
y
 i

n
 t

h
e 

e
y
es

 o
f 

th
e 

p
u
b
li

c.
 

G
iv

en
 t

h
e 

h
o
st

il
e 

an
d
 d

ep
ri

v
ed

 

en
v
ir

o
n
m

en
t 

in
 C

o
u

n
tr

y
 T

, 
ci

v
il

 

so
ci

et
y
 g

ro
u
p
s 

ca
n
n
o
t 

o
p

er
at

e 

ef
fe

ct
iv

el
y
 w

it
h
o
u
t 

in
te

rn
at

io
n
al

 

su
p
p
o
rt

 i
n
 f

in
an

ci
al

 a
n
d
 s

o
m

et
im

es
 

al
so

 h
u

m
an

 r
es

o
u
rc

es
. 
T

h
is

 

re
st

ri
ct

s 
fl

ex
ib

il
it

y
 a

n
d
 p

ac
e 

o
f 

th
es

e 
N

G
O

s 
in

 t
h
ei

r 
re

sp
o
n
se

s 
to

 

ch
an

g
es

 i
n
 t

h
e 

co
u
n
tr

y
. 

It
 a

ls
o
 

af
fe

ct
s 

th
ei

r 
le

g
it

im
ac

y
 t

o
 o

p
er

at
e 

si
n
ce

 t
h
e
y
 a

re
 o

ft
en

 l
ab

el
ed

 a
s 

fo
re

ig
n
 a

g
en

ts
. 

D
1
. 
W

h
at

 w
er

e 
th

e 
in

te
rn

at
io

n
al

 

h
u
m

an
 r

ig
h
ts

 t
re

at
ie

s 
re

la
te

d
 t

o
 

o
th

er
 c

iv
il

 a
n
d
 p

o
li

ti
ca

l 
ri

g
h
ts

 i
n
 

g
en

er
al

 r
at

if
ie

d
 b

y
 t

h
e 

st
at

e?
 

T
h
e 

re
se

ar
ch

er
 s

h
o
u
ld

 c
h

ec
k
 i

f 
th

e 

co
u
n
tr

y
 h

as
 r

at
if

ie
d
 t

h
e 

In
te

rn
at

io
n
al

 C
o
v
en

an
t 

o
n
 C

iv
il

 

an
d
 P

o
li

ti
ca

l 
R

ig
h
ts

 (
IC

C
P

R
) 

an
d
 

o
th

er
 r

el
ev

an
t 

h
u
m

an
 r

ig
h
ts

 

tr
ea

ti
es

. 
 

 

C
o
u
n
tr

y
 X

 h
as

 r
at

if
ie

d
 t

h
e 

 

In
te

rn
at

io
n
al

 C
o
v
en

an
t 

o
n
 C

iv
il

 

an
d
 P

o
li

ti
ca

l 
R

ig
h
ts

 (
IC

C
P

R
) 

si
n
ce

 

2
0
1
0
. 

 

C
o
u
n
tr

y
 X

 h
as

 n
o
t 

ra
ti

fi
ed

 a
n

y
 

in
te

rn
at

io
n
al

 h
u
m

an
 r

ig
h
ts

 t
re

at
ie

s 

an
d
 h

as
 i

n
st

ea
d
 l

ab
el

ed
 t

h
em

 a
s 

to
o
ls

 o
f 

th
e 

W
es

t 
to

 i
n
te

rv
en

e 
in

 

h
er

 d
o
m

es
ti

c 
af

fa
ir

s.
 



T
h
is

 s
ec

ti
o
n
 i

s 
to

 c
ap

tu
re

 t
h
e 

re
si

d
u
al

 i
n
fo

rm
at

io
n
 o

n
 c

iv
il

 a
n
d
 

p
o
li

ti
ca

l 
ri

g
h

ts
 b

e
y
o
n
d
 f

re
ed

o
m

 o
f 

th
o
u
g
h
t/

co
n
sc

ie
n

ce
, 
fr

ee
d
o
m

 o
f 

ex
p
re

ss
io

n
, 
fr

ee
d
o
m

 o
f 

in
fo

rm
at

io
n
, 
fr

ee
d
o
m

 o
f 

as
se

m
b
ly

 

an
d
 f

re
ed

o
m

 o
f 

as
so

ci
at

io
n
. 
T

h
is

 

in
cl

u
d
es

 r
ig

h
t 

to
 p

er
so

n
al

 s
ec

u
ri

ty
, 

ri
g
h
t 

to
 p

ro
p
er

ty
, 

ru
le

 o
f 

la
w

, 

fr
ee

d
o
m

 o
f 

m
o
v

em
en

t 
an

d
 r

ig
h
t 

to
 

p
ri

v
ac

y
. 
Y

o
u
 m

a
y
 s

tu
d

y
 I

C
C

P
R

 a
t 

h
tt

p
:/

/w
w

w
.o

h
ch

r.
o
rg

/E
N

/P
ro

fe
ss

i

o
n
al

In
te

re
st

/P
ag

es
/C

C
P

R
.a

sp
x

  
to

 

le
ar

n
 m

o
re

. 

 

D
2
. 
W

as
 t

h
er

e 
co

n
st

it
u
ti

o
n
al

 

g
u
ar

an
te

e 
fo

r 
o
th

er
 c

iv
il

 a
n
d
 

p
o
li

ti
ca

l 
ri

g
h
ts

 i
n

 g
en

er
al

? 
W

h
at

 

w
er

e 
th

e 
li

m
it

at
io

n
s/

ex
ce

p
ti

o
n
s 

to
 t

h
e 

en
jo

y
m

en
t 

o
f 

th
es

e 
ri

g
h
ts

 

in
 t

h
e 

C
o
n
st

it
u
ti

o
n
? 

  

T
h
e 

re
se

ar
ch

er
 s

h
o
u
ld

 l
o

o
k
 i

n
to

 t
h
e 

co
u
n
tr

y
’s

 N
at

io
n
al

 C
o
n
st

it
u
ti

o
n
 

an
d
 i

d
en

ti
fy

 t
h

e 
g
u
ar

an
te

es
 (

if
 a

n
y
) 

an
d
 t

h
ei

r 
li

m
it

at
io

n
s 

(i
f 

an
y
).

 

P
le

as
e 

q
u
o
te

 t
h
e 

re
le

v
an

t 
se

ct
io

n
s 

in
 f

u
ll

 o
r 

ad
eq

u
at

el
y
. 

T
h
e 

N
at

io
n
al

 C
o
n
st

it
u
ti

o
n
 p

ro
v
id

es
 

fo
r 

a 
n
u
m

b
er

 o
f 

o
th

er
 c

iv
il

 a
n
d
 

p
o
li

ti
ca

l 
ri

g
h
ts

 a
s 

b
el

o
w

 s
u
ch

 a
s 

ri
g
h
ts

 t
o
 p

ro
p
er

ty
 i

n
 A

rt
ic

le
 1

3
: 

“(
1

) 
N

o
 p

er
so

n
 s

h
a
ll

 b
e 

d
ep

ri
ve

d
 o

f 

p
ro

p
er

ty
 s

a
ve

 i
n
 a

cc
o
rd

a
n
ce

 w
it

h
 

la
w

. 

(2
) 

N
o
 l

a
w

 s
h
a
ll

 p
ro

vi
d
e 

fo
r 

th
e 

co
m

p
u
ls

o
ry

 a
cq

u
is

it
io

n
 o

r 
u
se

 o
f 

p
ro

p
er

ty
 w

it
h
o
u
t 

a
d
eq

u
a
te

 

co
m

p
en

sa
ti

o
n
.”

 

T
h
e 

la
n

g
u
ag

e 
is

 u
n

am
b
ig

u
o
u
s 

in
 

p
ro

v
id

in
g
 t

h
e 

g
u
ar

an
te

e.
 

W
h
il

e 
th

e 
F

ed
er

al
 C

o
n
st

it
u
ti

o
n
 

p
ro

v
id

es
 f

o
r 

fr
ee

d
o
m

 o
f 

m
o
v
em

en
t 

in
 A

rt
ic

le
 9

: 
“

 (
1

) 
N

o
 c

it
iz

en
 s

h
a
ll

 

b
e 

b
a
n
is

h
ed

 o
r 

ex
cl

u
d
ed

 f
ro

m
 t

h
e 

F
ed

er
a
ti

o
n
.”

 I
t 

w
as

 i
m

m
ed

ia
te

ly
 

fo
ll

o
w

ed
 b

y
 t

h
e 

p
ro

v
is

o
: 

“
 (

2
) 

S
u
b
je

ct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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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Society’s Participation in Democratic Processes – Country Survey 

Question Set 

This question set contains 50 questions covering seven main aspects: 

(a) freedom of thought/conscience,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b) freedom of assembly 

(c) freedom of association 

(d) other civil and political rights 

(e) civil society’s participation in the legislative processes 

(f) civil society’s participation in the executive processes 

(g) civil society’s participation in the judiciary processes 

These questions are further sorted by  

(a) the “structural, process and outcome”  framework; and  

(b) the “Liberalisation, Equalisation and Empowerment” framework from the Asian Democracy Index 

(ADI) 

A manual on how to code the country information as guided by these questions, with hypothetical 

examples, is provided in appendix. 

  



 Aspect (modified 

from International 

IDEA) 

Structural, 

Process 

and 

Outcome 

Indicators 

Correspondence 

to ADI 

Question on the state of affairs during the 

assessment period 

1 freedom of 

thought/conscience,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Structural Liberalisation A1. What were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related to freedom of thought/conscience,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information 

ratified by the state? 

A2. Was there constitutional guarantee for 

freedom of thought/conscience,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What 

were the limitations/exceptions to the enjoyment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in the Constitution?   

A3. How were freedom of thought/conscience,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regulated and provided for in law?  

A4. Were they any institutional remedies 

available with regards to protection of freedom 

of thought/conscience,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Process 

 

Liberalisation A5. How did the state and non-state actors 

respond to the exercise of freedom of 

thought/conscience,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such as minority or non-

conformist faiths/ideologies, dissenting opinions 

and unfavourable reports? Were the institutional 

remedies (if available) effective in protecting 

these freedoms? 

Equalisation A6. Were there selective investigation, 

arrest/detention and persecution, and inconsistent 

verdicts related to exercise of freedom of 

thought/conscience,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Outcome Empowerment A7. To what extent freedom of 

thought/conscience,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were meaningfully 

exercised by citizens and civil society groups? 

To what extent freedom of thought/conscience,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were effectively suppressed by state 

or non-state actors? 

2 Freedom of 

assembly 

Structural Liberalisation B1. What were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related to freedom of assembly ratified 

by the state? 

B2. Was there constitutional guarantee for 

freedom of assembly? What were the 



limitations/exceptions to the enjoyment of 

freedom of assembly in the Constitution?   

B3. How was freedom of assembly regulated and 

provided for in law?  

B4. Were they any institutional remedies 

available with regards to protection of freedom 

of assembly? 

Process 

 

Liberalisation B5. How did the state and non-state actors 

respond to the exercise of freedom of assembly 

such as rallies and pickets? Were the institutional 

remedies (if available) effective in protecting this 

freedom? 

Equalisation B6. Were there selective investigation, 

arrest/detention and persecution, and inconsistent 

verdicts related to exercise of freedom of 

assembly?  

Outcome Empowerment B7. To what extent freedom of assembly was 

meaningfully exercised by citizens and civil 

society groups? To what extent freedom of 

assembly was effectively suppressed by state or 

non-state actors? 

3 Freedom of 

association 

Structural Liberalisation C1. What were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related to freedom of association ratified 

by the state? 

C2. Was there constitutional guarantee for 

freedom of association? What were the 

limitations/exceptions to the enjoyment of 

freedom of association in the Constitution?   

C3. How was freedom of association regulated 

and provided for in law?  

C4. Were they any institutional remedies 

available with regards to protection of freedom 

of association? 

Process 

 

Liberalisation C5. How did the state respond to applications to 

register civil society groups or the unfavourable 

activities of existing groups? Were the 

institutional remedies (if available) effective in 

protecting this freedom? 

C6. How did the state respond to applications for 

civil society groups to apply for tax exemption 

for donation or other form of financial support? 

Equalisation C7. Were there selective investigation, 

arrest/detention and persecution, and inconsistent 

verdicts related to freedom of association?  

Outcome Empowerment C8. To what extent freedom of association was 

meaningfully exercised by citizens and civil 

society groups? To what extent freedom of 

association was effectively suppressed by state or 



non-state actors? 

C9. To what extent civil society groups can 

operate effectively with domestic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and not dependent on 

international funders? 

4 Other civil and 

political rights 

Structural Liberalisation D1. What were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related to other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general ratified by the state? 

D2. Was there constitutional guarantee for other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general? What were 

the limitations/exceptions to the enjoyment of 

these rights in the Constitution?   

D3. How were other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general regulated and provided for in law? Were 

detention, house arrest, banishment or other 

forms of restrictions to personal freedom carried 

out without trial allowed by law?  

D4. Were they any institutional remedies 

available with regards to protection of other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general? 

Equalisation D5. Was discrimination, on any ground, with 

regards to the exercise of other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general allowed by law or provided for 

in law?   

Process 

 

Liberalisation D6. Did citizens suffer extra-judiciary execution, 

political violence and torture, detention without 

trial, house arrest, banishment, or any other 

forms of political repression – legal or illegal, by 

state or non-state actors – which inhibit political 

participation?  Were the institutional remedies (if 

available) effective in protecting other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general? 

Equalisation D7. Did any groups or individuals enjoy 

impunity – by design or by circumstance – on 

their acts of violence, intimidation or 

harassments which inhibit other citizens from 

exercising their other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general? 

D8. Were there other selective investigation, 

arrest/detention and persecution, and inconsistent 

verdicts related to other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general?  

Outcome Empowerment D9. To what extent other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general were meaningfully exercised by 

citizens and civil society groups? To what extent 

other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general were 

effectively suppressed by state or non-state 

actors? 



5 Participation and 

influence of civil 

society in 

legislative and 

electoral processes 

(central/federal, 

state/provincial, 

local) 

Structural Liberalisation E1. Do the constitutions and laws provide for 

free and fair legislative elections to be regularly 

held at all levels of governments? Was suffrage 

universal? Were citizens free to form political 

parties or groups to contest, campaign or monitor 

such contestation in elections? 

E2. Beyond elections, what were the 

constitutional/legal mechanisms for inputs of 

individual citizens and civil society groups to be 

included in legislative processes (central/federal, 

state/provincial, local)?  

Equalisation E3. How were the legislative power divided 

between the different tiers (central/federal, 

state/provincial, local) of the legislature to allow 

meaningful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groups 

and individual citizens from all relevant socio-

economic sectors, ethno-religious/linguistic 

communities, geographical region in the 

legislative process?    

Process Liberalisation E4. What are the steps and tools employed by the 

legislatures to facilitate/inhibit the citizens or 

constituents being informed and enable/disable 

their participation?   

E5. How did the state respond to objections 

against or suggestions for controversial 

legislations? 

Equalisation E6. Were opinions from all socio-economic 

sectors, ethno-religious/linguistic communities, 

geographical region heard or considered at least 

on the prima facie basis?  

Outcome Empowerment E7. Were there any legistaltions initiated by civil 

society organisations and individual citizens 

[who may have acted through political parties or 

politicians] or had the final content of any 

legislations been substantially changed due to 

their input?   

6 Participation and 

influence of civil 

society in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executive 

programmes 

(central/federal, 

state/provincial and 

local) 

 

Structural Liberalsation F1. Do the constitutions and laws provide for 

free and fair executive elections to be regularly 

held at all levels of governments? Was suffrage 

universal? Were there restrictions in candidacy? 

Were citizens free to form political parties or 

groups to contest, campaign or monitor such 

contestation in elections? 

F2. Beyond elections, what were the 

constitutional/legal mechanisms for inputs of 

individual citizens and civil society groups to be 

included in executive programmes 

(central/federal, state/provincial and local)? 



Equalisation F3. How were the executive power and resources 

divided between the different tiers 

(central/federal, state/provincial, local) of 

executive branches to allow meaningful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groups and 

individual citizens from all relevant socio-

economic sectors, ethno-religious/linguistic 

communities, geographical region in the 

formulation of executive programmes?    

Process 

 

Liberalisation F4. What are the steps and tools employed by the 

executive branches to facilitate/inhibit the 

citizens or constituents being informed and 

enable/disable their participation?  

F5. How did the executive branches respond to 

objections against or suggestions for 

controversial public policies or development 

projects? 

Equalisation F6. Were opinions from all socio-economic 

sectors, ethno-religious/linguistic communities, 

geographical region heard or considered at least 

on the prima facie basis?  

Outcome Empowerment F7. Were there any executive policies or 

programmes initiated by civil society 

organisations and individual citizens [who may 

have acted through political parties or 

politicians]? Alternative, had the final content of 

any executive policies or programmes been 

substantially changed due to their input? 

6 Response of the 

Judiciary towards 

the concerns and 

aspirations of civil 

society 

 

Structural Liberalisation G1. What were the constitutional/legal 

mechanisms for civil society to seek redress in 

the judiciary system?  

Process 

 

Liberalisation G2. How had the judiciary system responded to 

the concerns and aspirations of civil society 

groups? 

Equalisation G3. Did the judiciary systematically favour some 

categories of citizens or civil society groups over 

others in their judgement? 

Outcome Empowerment G4. To what extent public input was effective in 

securing favourable judicial decisions or for civil 

society to be empowered by them? 

 



국가의 민주주의 이행을 위한 시민사회 참여 

 

활용방법

 

1. 민주주의 평가틀 제작개요

 

우리가 사용하게 될 민주주의 평가틀은 민주주의선거지원국제연구소(International IDEA)의 민주주의 평가틀

(Assessing the Quality of Democracy, 2008), 흔하게 사용되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인권 평가 구조-결과-과

정 지표(Structural-Outcome-Process indicators for human rights), 그리고 아시아민주주의지표(Asian 

Democracy Index, 2011), 이렇게 세 가지 서로 다른 자료를 바탕으로 생성되었다. 민주주의선거지원국제연구

소의 평가틀은 1) 시민정신, 법과 권리, 2) 대의정치와 책임정부, 3)시민사회와 참여, 4) 국가를 넘어서는 민주

주의, 이 네 가지 측면을 다루고 있다. 

 

이 평가틀로부터 우리는 (a)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 (b) 집회의 자유, (c) 단체결사의 자

유, (d) 기타 시민적 정치적 권리, (e) 시민사회의 입법절차 참여, (f) 시민사회의 행정절차 참여, (g) 시민사회의 

사법절차 참여와 같은 일곱 가지 측면을 도출하고자 “시민사회와 참여” 그리고 “시민정신, 법과 권리”에 관련

된 부분을 선택했다. 

 

이러한 각 각의 측면에서, 우리는 구조, 절차 및 결과의 관점을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 각 관점과 관련하여, 아시아민주주의지표((Asian Democracy Index, 2011)로부터 “독점완화

(demonopolization)”를 살펴보았다. 이 과정은 다음 세 가지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자유화, 동등화 그리고 권

한이양. 위의 네 가지 섹션 각각에 대해 우리는 독점완화의 세 가지 단계들이 일어났는지 질문한다.

 

마지막으로, 조사를 위한 질문 50개를 구성했다. 

 

2. 평가보고서 작성방법

국가별 보고서는 8,000에서 10,000 단어로 사이로 작성되어야 한다. 관련 인용구와 주석과 함께 구체적인 정

보를 명시해야 한다.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모든 출처와 보고서를 인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문 중 다수에 대한 답변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간단명료하게 구성하여 중요한 모든 사례들이 한 부분에서

만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다른 관련 부분에서는 간략하게 언급되어 독자들이 교차 참조를 통해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각 질문에 대해 한 단락 길이의 답변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호 국가 비교를 위해 7가지 측면을 기준

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반면 국가 보고서 작성자는 재량껏 가장 의미 있는 방식으로 하위 섹션의 내용을 정리

할 수 있다.

 

3.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가설의 예

국가별 작성자들이 질문의 요점을 알 수 있도록 지침을 넣었다. 이를 통해 작성자들은 보다 효과적으로 재량

껏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긍정적 및 부정적 사례들 중 일부는 현실의 사례를 각색했으며, 그 의미를 유지

하고자 실제 법률 문서 일부를 최소한으로 수정하였다. 해당 국가명은 삭제되었으며, 많은 경우, 서로 다른 국

가의 사례들을 뒤섞어, 단일 국가에 대한 가정으로 제시했다. 아래 사례들은 간략한 요약일 뿐이며 실제 답변

은 대부분의 사례들보다 더욱 세부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답변은 과거로 간주되는 보고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므로 과거시제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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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사

항
을

 
명

시
한

다
. 

“의
회

는
 법

의
 의

거
하

여
, 

(a
). 

(1
)의

 (
a)

에
  

 의
거

한
 권

리
에

 대

하
여

, 
연

방
 
안

보
 
또

는
 
그

 
일

부
, 

다

른
 
 
 
국

가
와

의
 
우

호
관

계
, 

공
공

질
서

 

또
는

 
도

덕
성

을
 
위

해
 
필

요
하

거
나

 
편

리
한

 
것

으
로

 
간

주
되

는
 
제

약
을

 가
할

 

수
  

 있
으

며
, 

의
회

 또
는

 입
법

회
의

의
 



금
지

하
고

 
있

으
며

 
국

민
들

에
게

 
최

대

한
의

 보
호

를
 제

공
한

다
.

특
권

을
 

보
호

하
고

 
법

정
모

독
, 

명
예

훼

손
  

 또
는

 범
죄

행
위

 선
동

에
 대

비
하

기
 위

한
 제

약
을

 가
할

 수
 있

다
.”

 이
 
조

항
은

 
모

든
 
법

적
 
제

약
의

 
수

문

을
 
열

었
고

 앞
부

분
의

 
보

장
들

을
 대

부

분
 무

색
하

게
 만

든
다

. 

A
3.

 법
에

서
 사

상
/양

심
의

  
 자

유
, 

표

현
의

 
자

유
 

그
리

고
 

정
보

의
 

자
유

가
 

어
떻

게
 규

제
되

고
 규

정
되

고
 있

는
가

?

연
구

자
는

 
종

교
, 

언
론

, 
안

보
, 

공
공

질

서
, 

공
적

 
정

보
, 

교
육

, 
명

예
훼

손
, 

그

리
고

 
형

법
을

 
다

루
고

 
있

는
 
모

든
 
법

을
 
포

괄
적

이
지

만
 
 
 
간

략
하

게
 
요

약

한
다

. 
법

이
 다

양
하

므
로

 세
부

적
인

 조

항
에

 대
한

 설
명

은
 불

필
요

하
다

. 
정

말
 

필
요

한
 경

우
에

만
 
법

을
 
그

대
로

 인
용

한
다

.

 그
리

고
 이

러
한

 
법

이
 
자

유
를

 
어

떻
게

 

제
약

하
는

지
를

 
분

석
적

인
 

방
식

으
로

 

제
시

한
다

. 
 
 
예

를
 
들

어
, 

검
열

과
 
언

론
 소

유
는

 서
로

 다
른

 법
의

 서
로

 다

른
 
조

항
에

 
의

해
 
규

정
될

 
수

 
있

으
며

, 

법
을

 
기

준
으

로
 
하

기
보

다
는

 
그

 영
향

을
 

기
준

으
로

 
설

명
할

 
때

 
독

자
들

이
 

논
의

를
 
보

다
 
명

확
히

 
이

해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B국
가

는
 2

00
0년

  
 이

래
로

 정
보

권
리

법
을

 
제

정
했

다
. 

이
 
법

에
 
의

해
 
국

민

들
은

 
공

식
정

보
에

 
대

한
 
접

근
을

 
요

청

할
 수

 있
다

. 
정

보
권

리
위

원
회

는
 그

러

한
 요

청
을

 
고

려
하

며
 요

청
을

 
거

부
할

 

경
우

 
반

드
시

 
서

면
으

로
 
설

명
해

야
 한

다
. 

X
국

가
의

 
표

현
의

 
자

유
와

 
정

보
의

 
자

유
는

 
두

 
가

지
 

측
면

에
서

 
운

용
되

는
  

법
에

 
의

거
하

여
 

심
각

하
게

 
제

한
되

고
 

있
다

. 
(a

) 
언

론
 

내
용

 
규

제
, 

그
리

고
 

(b
) 

언
론

 소
유

 규
제

.

 전
자

는
 
소

요
법

, 
공

공
비

법
, 

명
예

훼

손
법

 
 
 
그

리
고

 
형

법
전

의
 
명

예
훼

손

죄
 조

항
, 

언
론

법
, 

방
송

 및
 멀

티
미

디

어
법

, 
그

리
고

 
영

상
검

열
법

과
 

관
련

이
 

있
다

. 
금

지
된

 
내

용
 
중

 
최

고
는

 
공

공

관
계

성
에

 
 
 
영

향
을

 
미

치
는

 
것

들
이

다
. 

소
요

법
에

 
의

거
하

여
 

유
죄

판
결

이
 

난
 
경

우
, 

최
고

 
2년

형
, 

R
M

3,
00

0 
벌

금
형

 
또

는
 둘

다
에

 
해

당
하

는
 
처

벌
을

 

받
을

  
 수

도
 있

다
. 

“기
”로

 분
류

되

는
 공

식
문

서
를

 허
가

 없
이

  
 배

포
할

 

경
우

 
공

공
비

법
에

 
의

거
하

여
 

기
소



될
 수

 있
다

.

A
4.

 사
상

/양
심

의
  

 자
유

, 
표

현
의

 자

유
 
그

리
고

 
정

보
의

 
자

유
 
보

호
와

 
관

련
하

여
 

제
도

적
 

해
결

책
이

 
존

재
했

는

가
?

연
구

자
는

 
이

러
한

 
자

유
에

 대
해

 보
호

를
 

제
공

할
 

수
 

있
는

 
초

교
파

위
원

회
, 

미
디

어
위

원
회

 
 

 
또

는
 

인
권

위
원

회
 

같
은

 기
관

을
 살

펴
본

다
. 

과
거

 기
록

을
 

통
해

 이
러

한
 기

관
들

의
 특

색
, 

즉
, 

그
 

설
립

 기
반

, 
회

원
구

성
  

 그
리

고
 독

립

성
(또

는
 
독

립
성

의
 
부

족
) 

등
을

 
자

세

히
 설

명
한

다
.

 

E국
가

는
 
국

가
의

 
사

상
/양

심
의

 
 
 
자

유
, 

표
현

의
 

자
유

와
 

정
보

의
 

자
유

를
 

감
독

하
는

 
헌

법
기

관
을

 
다

수
 

보
유

하

고
 있

다
. 

초
교

파
위

원
회

는
 모

든
 종

교

와
 

분
파

 
출

신
의

 
종

교
 

지
도

자
들

로
 

구
성

되
어

 있
어

, 
종

교
  

 간
의

 선
의

와
 

이
해

를
 도

모
한

다
. 

이
 위

원
회

가
 종

교
 

그
룹

에
 
결

정
을

 강
요

할
 
권

한
을

 
갖

고
 

있
지

는
 않

으
나

  
 국

가
 기

관
과

 종
교

 

그
룹

들
은

 이
 
위

원
회

의
 
조

언
을

 
보

통
 

수
용

한
다

. 

V
국

가
는

 편
집

인
, 

학
자

  
 그

리
고

 기

타
 
전

문
기

관
의

 
멈

버
들

로
 
구

성
된

 
준

정
부

 
기

관
인

 
언

론
위

원
회

를
 

운
영

하

고
 있

다
. 

그
러

나
, 

이
 위

원
회

의
 멤

버

들
은

 장
관

이
 임

명
하

므
로

, 
여

당
이

 위

원
회

를
 
통

제
하

고
 
 
 
있

다
는

 
주

장
이

 

제
기

되
고

 있
다

. 

A
5.

 
소

수
집

단
 

또
는

 
비

국
교

도
의

 
종

교
/사

상
, 

반
대

의
견

과
 비

호
의

적
인

 보

고
서

 
등

, 
사

상
/양

심
의

 
자

유
, 

표
현

의
  

 자
유

와
 

정
보

의
 

자
유

의
 

행
사

에
 

대

해
 
 
국

가
 
 
 
및

 
비

국
가

 
활

동
주

체
들

은
 

어
떤

 
반

응
을

 
보

였
는

가
? 

제
도

적
 

해
결

책
(이

용
 가

능
한

 경
우

)이
 이

러
한

 

자
유

를
 

보
호

함
에

 
있

어
서

 
효

과
적

이

었
는

가
?

연
구

자
는

 
이

러
한

 
자

유
들

이
 

어
떻

게
 

행
사

되
었

는
지

 
사

례
들

을
 

살
펴

본
다

. 

불
가

피
하

게
 
 
 
초

점
은

 
부

정
적

인
 
사

례
들

에
 맞

춰
질

 가
능

성
이

 높
다

. 
그

러

므
로

 검
열

이
 이

루
어

지
지

 않
은

 1
00

0

건
의

 
사

례
보

다
는

 
한

 
건

의
 
언

론
 
검

열
 사

례
에

 주
목

할
 것

이
다

. 
부

정
적

인
  

 사
례

에
 주

목
할

 때
 중

요
한

 것
은

 그
 

문
맥

으
로

서
, 

독
자

들
에

게
 

이
것

이
 

전

형
적

인
 

또
는

 
비

전
형

적
인

 
사

례
인

지
  

 그
리

고
 

그
 

이
유

는
 

무
엇

인
지

 
설

명

해
야

 한
다

. 
두

번
째

 질
문

은
 초

교
파

위

사
례

 1
:

T국
가

에
서

는
 
일

반
적

으
로

 
종

교
의

 
자

유
가

 존
중

된
다

. 
주

류
 종

교
들

은
 서

로

를
 
깎

아
내

리
기

 
위

해
 
또

는
 
그

 
종

교

에
서

 
일

탈
한

 
그

룹
들

을
 
억

압
하

기
 위

해
 강

제
적

인
 수

단
을

 사
용

하
지

  
 않

는
다

. 

 사
례

 2
:

T국
가

에
서

 
언

론
의

 
자

유
는

 
완

전
히

 

정
립

되
지

 않
았

다
. 

국
가

가
 검

열
을

 종

결
하

기
 위

해
 노

력
하

고
 있

으
나

, 
언

론

사
례

 3
:

X
국

가
에

서
는

 
정

권
교

체
 
이

후
 표

현
의

 

자
유

가
 

확
대

되
었

음
에

도
, 

성
적

 
소

수

집
단

과
 
무

신
론

자
 같

은
 
특

정
 
그

단
체

들
은

 
의

견
을

 
당

당
히

 
말

하
기

에
는

 
위

협
과

 
협

박
에

 
여

전
히

 
취

약
한

 
상

태
이

다
. 

처
음

에
는

 한
 동

성
애

자
 운

동
가

가
 

언
론

 
캠

페
인

에
서

 
비

난
받

았
고

 
이

후
 

살
인

협
박

을
 

받
았

다
. 

언
론

위
원

회
에

 

제
기

한
 
그

의
 
민

원
은

 
지

연
되

었
고

 
결

국
 
묵

살
되

었
다

. 
마

찬
가

지
로

, 
경

찰
은

 

증
오

 
범

죄
자

들
을

 
열

심
히

 
추

격
하

지
 



원
회

, 
언

론
위

원
회

 
또

는
 

인
권

위
원

회

와
 
같

은
 
기

관
들

이
 그

러
한

 
부

정
적

인
 

사
례

에
 개

입
했

을
 
때

의
 
그

 
효

과
성

을
 

살
펴

보
는

 것
을

  
 목

적
으

로
 한

다
. 

과
 

기
자

들
은

 
 

 
특

정
 

그
룹

에
 

의
한

 

위
협

에
 
취

약
한

 
상

태
이

다
. 

지
난

 
5월

, 

한
 무

리
의

 
폭

력
배

들
이

 
대

규
모

 
집

회

를
 

개
최

한
 

후
 

신
성

모
독

을
 

했
다

는
 

비
난

을
 
받

고
 
있

던
 
신

문
사

를
 
습

격
하

였
다

. 
언

론
위

원
회

와
 

인
권

위
원

회
의

 

엄
중

한
 
비

난
이

 
있

고
 
난

 
후

, 
그

러
한

  

 폭
력

 사
태

 앞
에

서
 손

을
 놓

고
 있

었

던
 경

찰
이

 그
제

서
야

 폭
력

배
를

 체
포

, 

기
소

하
였

다
. 

않
았

다
. 

그
가

 경
찰

이
  

 아
무

 노
력

도
 

기
울

이
지

 
않

은
 
사

실
에

 
대

해
 
경

찰
범

죄
위

원
회

에
 

민
원

을
 

제
기

했
으

나
 

그

것
 역

시
 허

사
였

다
.

A
6.

 사
상

/양
심

의
 자

유
, 

표
현

의
 자

유
 

그
리

고
 정

보
의

 
자

유
 
행

사
와

 
관

련
하

여
, 

선
택

적
인

 조
사

, 
체

포
/구

금
 및

 박

해
 

그
리

고
 

일
관

성
 

없
는

 
판

결
이

  

있
었

는
가

?

이
러

한
 
자

유
 
행

사
에

 
대

한
 
중

요
 
사

례
에

 
관

련
된

 문
맥

적
 
정

보
가

 
중

요
해

지
는

 
것

이
 
바

로
 
이

 
부

분
이

다
. 

연
구

자
는

 
국

가
가

 이
중

 잣
대

를
 
행

사
했

는

지
 
확

인
하

기
 위

해
 부

정
적

인
 
사

례
들

을
 
분

석
하

고
 긍

정
적

인
 
사

례
들

을
 
찾

아
본

다
. 

이
 
질

문
은

 
자

유
가

 
일

부
 
집

단
에

 
의

해
 
실

제
로

 독
점

되
었

는
지

 
그

리
고

 
모

두
에

 의
해

 동
등

하
게

 
행

사
되

지
 않

았
는

지
를

  
 묻

고
 있

다
. 

T국
가

에
서

는
 
수

감
된

 
자

들
을

 
포

함
하

여
 
과

거
에

 
종

교
, 

사
상

 
또

는
 
저

널
리

즘
을

 
행

사
했

다
는

 
이

유
로

 
박

해
받

은
 

자
가

 없
었

다
. 

X
국

가
는

 표
현

과
 소

위
 “

민
감

한
” 

사
안

의
 
보

고
와

 관
련

하
여

 
이

중
잣

대
를

 
취

한
 것

이
 명

백
했

다
. 

한
 초

국
가

단
체

는
  

 올
해

 
편

파
적

 
발

언
을

 
11

번
 
했

지
만

 

경
찰

의
 

수
사

를
 

받
지

 
않

았
다

. 
한

편
, 

군
주

제
, 

환
경

, 
가

난
에

 
 
 
대

해
 
선

동

적
인

 
언

급
을

 
했

다
는

 
이

유
로

 
총

 
세

 

명
의

 
네

티
즌

들
이

 서
로

 
다

른
 
시

점
에

 

체
포

 및
 기

소
되

었
다

. 

A
7.

 
시

민
과

 
시

민
사

회
 

단
체

들
이

 
사

상
/양

심
의

 
자

유
, 

표
현

의
 
자

유
와

 
언

론
의

 
자

유
를

 어
느

 정
도

로
 
의

미
있

게
  

 행
사

하
였

는
가

? 
국

가
 
및

 
비

국
가

 
활

이
 
두

 
질

문
은

 
이

러
한

 
자

유
들

이
 
이

론
적

으
로

(법
에

 의
거

하
여

) 
그

리
고

 경

험
적

으
로

 (
실

제
 사

례
에

 의
거

하
여

)어

떻
게

 행
사

되
었

는
지

를
 살

펴
본

 후
, 

이

국
가

는
 

언
론

의
 

자
유

를
 

존
중

하
겠

다

는
 약

속
을

 
지

켰
지

만
 일

부
 단

체
들

은
 

반
대

세
력

을
 

잠
재

우
기

 
위

해
 

폭
력

과
 

협
박

에
 의

존
했

다
. 

그
러

나
 이

 집
단

들

국
가

와
 

비
국

가
 

활
동

주
체

들
의

 
광

범

위
한

 억
압

 때
문

에
, 

X
국

가
에

서
 사

고
/

양
심

의
 

자
유

, 
표

현
의

 
자

유
 

그
리

고
 

정
보

의
 

자
유

는
 

의
미

있
게

 
행

사
되

지
  



동
세

력
이

 사
상

/양
심

의
 자

유
, 

표
현

의
 

자
유

와
 정

보
의

 
자

유
를

 
어

떤
 
정

도
로

 

효
과

적
으

로
 억

압
하

였
는

가
?

러
한

 
자

유
들

의
 

행
사

가
 

부
정

적
인

  

사
례

 
때

문
에

/사
례

에
도

 
불

구
하

고
 
효

과
적

으
로

 
억

압
되

었
는

지
, 

아
니

면
  

억
압

이
 

효
과

적
이

지
 

않
았

기
 

때
문

에
 

자
유

가
 

제
대

로
 

행
사

되
었

는
지

를
 

평

가
한

다
. 

두
 질

문
은

 기
본

적
으

로
 각

각

이
  

 중
점

을
 두

는
 부

분
을

 제
외

하
고

는
 동

일
한

 질
문

이
다

. 
하

나
는

 국
민

과
 

시
민

사
회

 
단

체
들

의
 

능
률

에
 

중
점

을
 

두
는

 
  

반
면

, 
다

른
 
하

나
는

 국
가

 및
 

비
국

가
 

활
동

주
체

들
의

 
행

동
에

 
중

점

을
 두

고
 있

다
. 

답
변

은
 두

 가
지

 측
면

을
 모

두
 반

영
해

야
 하

나
, 

반
복

되
어

서

는
 안

된
다

. 

은
 

비
슷

한
 

공
동

사
회

 
배

경
을

 
가

진
 

집
단

을
 
포

함
하

여
 
사

회
 
대

다
수

가
 그

들
을

 기
피

했
기

 때
문

에
 비

참
한

  
 실

패
를

 경
험

했
다

. 

결
론

적
으

로
, 

T국
가

에
서

는
 일

부
 기

자

들
과

 
운

동
가

들
이

 
협

박
과

 
위

협
을

  

받
음

에
도

 
불

구
하

고
 

언
론

의
 

자
유

가
 

효
과

적
으

로
 

행
사

되
고

 
있

다
고

 
주

장

할
 것

이
다

.

 

 않
았

다
.

B1
. 

국
가

가
 

비
준

한
 

것
으

로
 

집
회

의
 

자
유

와
 관

련
된

 
국

제
 
인

권
 
조

약
으

로

는
 무

엇
이

 있
었

는
가

?

연
구

자
는

 
해

당
 
국

가
가

 
비

준
했

던
 
국

제
 

인
권

 
조

약
들

을
 

찾
아

보
고

 
그

런
 

다
음

 그
 중

 어
떤

 것
들

이
 꼭

 필
요

한
 

것
들

인
지

  
 확

인
하

기
 위

해
 해

당
 목

록
을

 자
세

히
 살

펴
본

다
.

 이
 
섹

션
과

 
관

련
하

여
 
집

회
의

 
자

유
가

 

종
종

 
표

현
의

 자
유

와
 
관

계
된

다
는

 
사

실
을

 주
목

하
라

. 
연

구
자

는
 두

 섹
션

(A

와
 B

) 
모

두
를

  
 다

루
면

서
 반

복
되

는
 

내
용

은
 

최
소

화
되

도
록

 
노

력
해

야
 

한

B국
가

는
 
20

10
년

 
 
 
이

래
로

 
시

민
적

·

정
치

적
 

권
리

에
 

관
한

 
국

제
규

약

(I
C

C
P

R
)을

 비
준

했
다

. 

X
국

가
는

 
국

제
 
인

권
 
조

약
을

 
비

준
한

 

바
가

 
없

고
 

대
신

 
이

를
 

서
부

국
가

가
  

내
정

에
 
간

섭
하

기
 위

한
 
수

단
으

로
 
간

주
했

다
. 



다
. 

B2
. 

집
회

의
 
자

유
에

 
대

한
 
헌

법
 
보

장

이
 

존
재

했
는

가
? 

헌
법

 
상

에
서

 
집

회

의
 

자
유

에
 

대
한

 
제

약
/예

외
는

 
무

엇

이
 있

었
는

가
?

연
구

자
는

 
해

당
 
국

가
의

 
국

가
 
헌

법
을

 

살
펴

보
고

 
(있

을
 
경

우
) 

보
장

을
 
확

인

하
고

 (
있

을
 경

우
) 

  
그

 제
약

을
 확

인

한
다

. 
관

련
 섹

션
 전

체
 또

는
 해

당
 부

분
을

 적
절

히
 인

용
하

라
. 

 

P국
가

의
 

개
정

헌
법

은
 

“의
회

는
 

국
교

를
 정

하
거

나
 종

교
 행

위
를

 금
지

하
는

 

법
을

 제
정

하
여

서
는

 아
니

 되
며

 언
론

, 

출
판

의
 자

유
 또

는
 국

민
들

이
 평

화
적

으
로

 
집

회
할

 
수

 
있

는
 
권

리
와

 
고

충
 

처
리

를
 
위

해
 
정

부
에

 
청

원
할

 
수

 
있

는
 권

리
를

  
 제

한
하

는
 법

을
 제

정
하

여
서

는
 

아
니

 
된

다
.” 고

명
시

하
고

있
다

. 
 

 이
 

개
정

헌
법

은
 

국
가

 
입

법
기

관
이

 

집
회

의
 
자

유
를

 제
약

하
는

 
것

을
 
금

지

하
고

 
있

으
며

 
국

민
들

에
게

 
최

대
한

의
 

보
호

를
 제

공
한

다
.

X
국

가
의

 
국

가
헌

법
 
제

 
 
 
10

(1
)(
a)

조

는
 

“(
b)

 
 

 
모

든
 

국
민

들
은

 
평

화
적

으
로

 

무
기

 
없

이
 
집

회
할

 
수

 
있

는
 
권

리
를

 

갖
는

다
” 고

명
시

하
고

있
는

반
면

, 
제

 

10
(2

)조
는

 
제

약
사

항
을

 
즉

각
 
명

시
하

고
  

 있
다

.

“ 의
회

는
법

에
의

거
하

여
, 

(b
) 

  
(1

)의
 (

b)
에

 의
거

한
 권

리
에

 대

하
여

, 
연

방
  

 안
보

 또
는

 공
공

질
서

를
 

위
해

 필
요

하
거

나
 편

리
한

 것
으

로
 간

주
되

는
 제

약
을

 가
할

 수
 있

다
.”

 이
 
조

항
은

 
모

든
 
법

적
 
제

약
의

 
수

문

을
 
열

었
고

 앞
부

분
의

 
보

장
들

을
 대

부

분
 무

색
하

게
 만

든
다

.

B3
. 

법
에

서
 

집
회

의
 

자
유

를
 

어
떻

게
 

규
제

하
고

 규
정

했
는

가
? 

연
구

자
는

 
모

든
 
법

, 
특

히
 
집

회
의

 
자

유
를

 규
제

하
는

 모
든

 법
, 

특
히

 집
회

, 

경
찰

권
, 

형
사

범
죄

에
  

 대
한

 법
을

 포

괄
적

이
지

만
 

간
략

하
게

 
요

약
한

다
. 

법

이
 
다

양
하

므
로

 
세

부
적

인
 조

항
에

 
대

한
 설

명
은

 불
필

요
하

다
. 

정
말

로
 필

요

한
 
경

우
에

만
 
법

 
조

항
 
그

대
로

를
 
인

T국
가

에
서

는
 

공
공

질
서

법
에

 
의

거
하

여
, 

50
명

 이
상

이
 참

여
하

는
 거

리
시

위

를
 

조
직

하
는

 
주

최
측

은
 

공
공

질
서

와
 

교
통

 
통

제
를

 
위

해
 

48
시

간
 

이
전

에
 

미
리

 
경

찰
에

 
통

지
하

면
 

된
다

. 
50

명
 

이
하

의
 
거

리
시

위
를

 
 
 
조

직
하

는
 
주

최
측

은
 4

시
간

 전
에

 미
리

 경
찰

에
 통

F국
가

의
 

의
회

는
 

평
화

로
운

 
시

위
와

 

집
회

법
을

 새
롭

게
 채

택
했

다
. 

이
는

 과

도
기

에
 

긍
정

적
인

 
단

계
로

 
환

영
받

았

다
. 

그
러

나
 이

 법
은

 국
가

  
 인

권
 기

준
을

 따
르

지
 않

는
다

. 



용
한

다
.

 그
리

고
 이

러
한

 
법

들
이

 
어

떻
게

 집
회

의
 

자
유

를
 

제
약

하
는

지
를

 
장

소
, 

시

간
, 

참
여

자
, 

적
용

절
차

 
등

 
분

석
적

인
 

방
법

으
로

 
제

시
한

다
. 

법
을

 
기

준
으

로
 

하
기

보
다

는
 
그

 
영

향
을

 
기

준
으

로
 
설

명
할

 
때

 
독

자
들

이
 
논

의
를

 
보

다
 
명

확
히

 이
해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보
해

야
 한

다
. 

실
내

  
 집

회
에

 대
해

서

는
 제

한
사

항
이

 없
다

. 

B4
. 

집
회

의
 

자
유

 
보

호
와

 
관

련
하

여
 

제
도

적
 해

결
책

이
 존

재
했

는
가

?

연
구

자
는

 
집

회
의

 
자

유
를

 일
부

 제
공

할
 
수

도
 
있

는
 
인

권
위

원
회

 
같

은
 
기

관
들

을
 

일
반

적
으

로
 

자
세

히
 

살
펴

본

다
. 

과
거

 
기

록
을

 
통

해
 
그

러
한

 
기

관

들
의

 
특

색
, 

즉
, 

설
립

 
기

반
, 

회
원

 
및

 

독
립

성
 
 
 
(또

는
 
독

립
성

 
부

재
)에

 
대

해
 자

세
히

 설
명

한
다

. 
그

러
한

  
 기

관

들
이

 이
전

 섹
션

(A
4)

에
서

 언
급

되
었

다

면
 
반

복
을

 
피

하
기

 
위

해
 
간

략
히

 
언

급
한

다
. 

X
국

가
에

서
 인

권
위

원
회

는
 국

가
에

 의

해
 억

압
받

은
 
시

위
자

들
을

 
위

한
 
치

유

의
 
 
 
수

단
이

다
. 

인
권

위
원

회
가

 
기

소

할
 권

한
을

 없
으

나
, 

정
부

에
  

 불
리

한
 

조
사

를
 

수
행

하
고

 
보

고
서

를
 

발
간

할
 

수
 있

다
. 

X
국

가
에

서
 집

회
의

 자
유

를
 
보

호
하

기
 

위
한

 제
도

적
 해

결
책

은
 없

었
다

. 

B5
. 

집
회

와
 

피
켓

시
위

 
등

의
 

집
회

의
 

자
유

 
행

사
에

 
대

해
 
국

가
 
및

 
비

국
가

 

활
동

주
체

들
은

 
어

떻
게

 
반

응
했

는
가

? 

이
러

한
 

자
유

를
 

보
호

하
는

 
효

과
적

인
 

제
도

적
 해

결
책

(이
용

 가
능

한
 경

우
)이

 

연
구

자
는

 
집

회
의

 
자

유
가

 어
떻

게
 
행

사
되

었
는

지
에

 
대

한
 

사
례

를
 

조
사

한

다
. 

부
정

적
인

 
 
 
사

례
에

 
보

다
 
많

은
 

초
점

을
 두

는
 것

은
 불

가
피

하
다

. 
그

러

므
로

 
허

가
를

 
받

은
 

10
00

건
의

 
소

수
 

B국
가

에
서

 
시

위
는

 
평

화
롭

게
 
이

루
어

졌
다

. 
때

로
 사

회
단

체
에

 의
한

 시
위

가
 

또
 
다

른
 
단

체
의

 
폭

력
적

인
 
반

대
 
시

위
를

 
직

면
하

는
 

경
우

가
 

있
는

 
반

면
, 

평
화

로
운

 
집

회
의

 
권

리
는

 
일

반
적

으

F국
가

에
서

는
 
평

화
로

운
 
시

위
와

 
집

회

법
에

 
의

거
하

여
 

시
위

를
 

조
직

하
고

  

참
여

하
기

 
위

해
서

는
 

개
인

이
 

허
가

를
 

받
아

야
만

 하
나

, 
거

부
되

는
 경

우
가

 잦

았
다

. 
허

가
 
없

이
 
시

위
를

 
조

직
 
또

는
 



있
었

는
가

?
집

회
보

다
는

 
탄

압
을

 
받

은
 
단

 
한

 
건

의
 

대
규

모
 

집
회

의
 

사
례

에
 

중
점

을
 

둘
 
것

이
다

. 
중

요
한

 
점

은
 
그

 
문

맥
으

로
서

, 
부

정
적

인
 

사
례

를
 

살
펴

볼
 

때
, 

이
것

이
 

전
형

적
인

 
또

는
 

비
전

형
적

인
 

사
례

인
지

 
그

리
고

 
그

 
이

유
는

 
무

엇
인

지
를

 독
자

들
에

게
 설

명
해

야
 한

다
. 

두
 

번
째

 
질

문
은

 인
권

위
원

회
 같

은
 기

관

들
이

 
부

정
적

인
 
사

례
에

 
개

입
함

에
 
있

어
서

 
얼

마
나

 
효

과
적

이
었

는
지

를
 

살

펴
본

다
. 

로
 잘

 수
용

되
었

다
. 

참
여

하
는

 
자

들
은

 
체

포
되

거
나

 
그

보

다
 더

한
 상

황
에

 직
면

했
다

. 

 지
난

 1
1월

, 
폭

동
  

 진
압

 경
찰

은
 사

람
들

을
 

거
주

지
에

서
 

쫓
아

내
고

 
엄

청

난
 
환

경
 
피

해
를

 
가

져
온

 구
리

광
산

에
 

반
대

하
는

 1
1일

 동
안

  
 열

렸
던

 시
위

를
 

해
산

시
켰

다
. 

폭
동

 
진

압
 

경
찰

은
 

물
대

표
, 

최
루

탄
, 

소
이

탄
을

 
갖

고
 

시

위
 

캠
프

를
 

공
격

하
여

 
최

소
 

65
명

의
 

운
동

가
와

 
수

도
승

이
 
 
 
화

상
을

 
입

었

다
. 

이
러

한
 폭

력
적

인
 진

압
에

 반
대

하

여
 
연

이
은

 시
위

가
 
전

국
적

으
로

 열
렸

고
, 

그
 

결
과

 
인

권
 

운
동

가
, 

토
지

권
 

운
동

가
, 

노
조

 조
직

원
, 

학
생

 및
 소

수
 

민
족

에
 
대

한
 
보

다
 
많

은
 
체

포
가

 
이

루
어

졌
다

. 

B6
. 

집
회

의
 

자
유

 
행

사
와

 
관

련
하

여
 

선
택

적
인

 
조

사
, 

체
포

/구
금

 
및

 
박

해
, 

그
리

고
 일

관
성

이
 
없

는
 
판

결
이

 있
었

는
가

?

집
회

의
 
자

유
 
행

사
에

 
대

한
 
중

요
 
사

례
에

 
관

련
된

 문
맥

적
 
정

보
가

 
중

요
해

지
는

 
것

이
 
바

로
 
이

 
부

분
이

다
. 

연
구

자
는

 
국

가
가

 이
중

 잣
대

를
 
사

용
했

는

지
 
그

리
고

 
어

떻
게

 사
용

했
는

지
 확

인

하
기

 
위

해
 
부

정
적

인
 
사

례
들

을
 분

석

하
고

 
 
 
긍

정
적

인
 
사

례
들

을
 
찾

아
본

다
. 

이
 
질

문
은

 
일

부
 
단

체
들

이
 
자

유

P국
가

의
 

경
찰

은
 

집
회

에
서

 
폭

력
을

 

행
사

하
는

 자
들

만
 체

포
 및

 기
소

한
다

. 

평
화

로
운

 
시

위
자

들
은

 
보

통
 

괴
롭

힘

을
 당

하
거

나
 구

금
되

지
 않

았
다

. 

F국
가

에
서

는
 
평

화
로

운
 
시

위
와

 
집

회

법
에

 
의

해
 

시
위

 
주

최
자

들
은

 
경

찰
  

허
가

를
 신

청
해

야
 하

지
만

, 
그

러
한

 허

가
는

 
국

가
가

 
선

호
하

는
 

단
체

들
에

게

만
 
주

어
졌

다
. 

예
를

 
들

면
 
불

안
을

 
경

험
하

고
 
있

는
 
지

역
에

 
국

제
적

인
 개

입

을
 
반

대
하

는
 
시

위
를

 
벌

이
는

 
수

도
승

에
게

는
 

허
가

가
 

주
어

지
지

만
, 

농
부

, 



를
 독

점
하

였
는

지
, 

그
리

고
 모

든
 이

에
 

의
해

 
동

등
하

게
 

행
사

되
었

는
지

를
 

묻

고
 있

다
. 

정
치

적
 
반

대
자

 
및

 
인

권
 운

동
가

들
에

게
는

 거
부

되
었

다
. 

이
로

 인
해

 허
가

에
 

관
계

없
이

 
시

위
를

 
조

직
했

다
는

 
이

유

로
 
그

러
한

 운
동

가
들

이
 
체

포
되

고
 
기

소
되

었
다

. 

B7
. 

국
민

과
 시

민
사

회
 단

체
들

이
 집

회

의
 자

유
를

 어
느

 정
도

 의
미

 있
게

 행

사
했

는
가

? 
국

가
 

또
는

 
비

국
가

 
활

동

주
체

가
 

집
회

의
 

자
유

를
 

어
느

 
정

도
 

억
압

했
는

가
?

이
 
두

 
질

문
은

 
집

회
의

 
자

유
가

 
이

론

적
으

로
 
(법

에
 
의

거
하

여
) 

그
리

고
 
경

험
적

으
로

 
(실

제
 

사
례

에
 

의
거

하
여

) 

어
떻

게
 

행
사

되
었

는
지

를
 

살
펴

본
 

후
, 

이
 자

유
의

 행
사

가
 부

정
적

인
  

 사
례

때
문

에
/사

례
에

도
 

불
구

하
고

, 
효

과
적

으
로

 
억

압
되

었
는

지
, 

아
니

면
 

억
압

이
 

효
과

적
이

지
 

않
았

기
 

때
문

에
 

자
유

가
 

제
대

로
 

행
사

되
었

는
지

를
 

평
가

한
다

. 

두
 
질

문
은

 
기

본
적

으
로

 
각

각
이

 중
점

을
 
두

는
 
부

분
을

 
제

외
하

고
는

 
동

일
한

 

질
문

이
다

. 
하

나
는

 
국

민
과

 
시

민
사

회
 

단
체

들
의

 능
률

에
 중

점
을

 두
는

 반
면

, 

다
른

 
 
 
하

나
는

 
국

가
 
및

 
비

국
가

 
활

동
주

체
들

의
 
행

동
에

 중
점

을
 
두

고
 
있

다
. 

답
변

은
 두

 가
지

 측
면

을
 모

두
 담

고
  

 있
어

야
 하

나
, 

반
복

되
어

서
는

 안

된
다

.

P국
가

에
서

 
집

회
의

 
자

유
는

 
의

미
있

게
 

행
사

되
었

고
, 

일
반

적
으

로
 

국
가

 
또

는
 

사
회

 
단

체
들

 
어

느
 
쪽

의
 
억

압
도

 
없

었
다

. 

F국
가

에
서

는
 
탄

압
에

도
 
불

구
하

고
 
활

동
가

들
이

 
정

치
개

혁
을

 
추

진
하

겠
다

고
  

 약
속

했
던

 
정

부
의

 
새

로
운

 
자

유
들

의
 

척
도

를
 
시

험
해

보
기

 
위

해
 
시

위
를

 
이

용
하

고
 
있

었
다

. 
전

기
부

족
, 

평
화

, 
토

지
몰

수
 
등

 
다

양
한

 
사

안
에

 
대

해
 
여

러
 

시
위

들
이

 
조

직
되

었
고

, 
작

년
에

는
 

추
진

력
을

 얻
었

다
. 

C
1.

 
국

가
가

 
비

준
한

 
것

으
로

 
단

체
결

연
구

자
는

 
해

당
 
국

가
가

 
비

준
했

던
 
국

B국
가

는
 
20

10
년

 
 
 
이

래
로

 
시

민
적

·
X
국

가
는

 
국

제
인

권
 

조
약

을
 

비
준

한
 



사
의

 
자

유
와

 
관

련
된

 
국

제
 
인

권
 
조

약
으

로
는

 어
떤

 것
이

 있
었

는
가

?

제
 

인
권

 
조

약
들

을
 

찾
아

보
고

 
그

런
 

다
음

 그
 중

 어
떤

 것
들

이
 꼭

 필
요

한
 

것
들

인
지

  
 확

인
하

기
 위

해
 해

당
 목

록
을

 자
세

히
 살

펴
본

다
.

정
치

적
 

 
 

권
리

에
 

관
한

 
국

제
규

약

(I
C

C
P

R
)을

  
 비

준
했

다
. 

바
가

 
없

으
며

 
이

를
 
서

부
국

가
가

 내
정

  

 간
섭

하
기

 위
한

 수
단

으
로

 간
주

했
다

.

C
2.

 
단

체
결

사
의

 
자

유
에

 
대

한
 

헌
법

 

보
장

이
 
존

재
했

는
가

? 
헌

법
상

에
서

 
단

체
결

사
의

 
자

유
에

 
대

한
 
제

약
/예

외
로

는
 무

엇
이

 있
었

는
가

?

연
구

자
는

 
해

당
 
국

가
의

 
국

가
 
헌

법
을

 

살
펴

보
고

 
(있

을
 
경

우
) 

보
장

을
 
확

인

하
고

 (
있

을
 경

우
) 

  
그

 제
약

을
 확

인

한
다

. 
관

련
 섹

션
 전

체
 또

는
 해

당
 부

분
을

 적
절

히
 인

용
하

라
.

P국
가

의
 

개
정

헌
법

은
 

“의
회

는
 

국
교

를
 정

하
거

나
 종

교
 행

위
를

 금
지

하
는

 

법
을

 제
정

하
여

서
는

 아
니

 되
며

 언
론

, 

출
판

의
 자

유
 또

는
 국

민
들

이
 평

화
적

으
로

 
집

회
할

 
수

 
있

는
 
권

리
와

 
고

충
 

처
리

를
 
위

해
 
정

부
에

 
청

원
할

 
수

 
있

는
 권

리
를

  
 제

한
하

는
 법

을
 제

정
하

여
서

는
 

아
니

 
된

다
.” 고

명
시

하
고

있
다

. 
 

 이
후

 
연

방
 

판
사

는
 

단
체

결
사

의
 

자

유
가

 
언

론
의

 
자

유
가

 확
장

된
 
것

이
라

고
 
판

결
을

 
내

렸
고

, 
그

러
므

로
 
 
 
이

 

개
정

헌
법

 역
시

 국
가

 입
법

기
관

이
 단

체
결

사
의

 
자

유
를

 
법

적
으

로
 

제
한

하

는
 것

을
 금

지
하

고
 
있

으
며

 국
민

들
에

게
 최

대
한

의
 보

호
를

 제
공

한
다

.

 

X
국

가
의

 
국

가
헌

법
 

제
 

10
(1

)(
a)

조
는

  

 “
(c

) 
모

든
 국

민
은

 단
체

결
사

의
  

 자

유
를

 
갖

는
다

” 라
고

명
시

하
는

반
면

, 
제

 

10
(2

)조
는

 
즉

각
 
제

약
사

항
을

 
명

시
한

다
. 

“의
회

는
법

의
의

거
하

여
, 

(c
). 

  
(1

)의
 (

c)
에

 의
거

한
 권

리
에

 대

하
여

, 
연

방
 
 
 

안
보

 
또

는
 
그

 
일

부
, 

공
공

질
서

 또
는

 도
덕

성
을

 위
해

 필
요

하
거

나
 편

리
한

 것
으

로
 간

주
되

는
 제

약
을

 가
할

  
 수

 있
다

.”  

 이
 
조

항
은

 
모

든
 
법

적
 
제

약
의

 
수

문

을
 
열

었
고

 앞
부

분
의

 
보

장
들

을
 대

부

분
 무

색
하

게
 만

든
다

.

C
3.

 
법

에
서

 
단

체
결

사
의

 
자

유
가

 
어

떻
게

 규
제

되
고

 규
정

되
었

는
가

?

연
구

자
는

 
단

체
결

사
의

 
자

유
를

 
규

제

하
는

 
모

든
 
법

을
 
간

략
하

게
 
요

약
해

야
 

한
다

. 
문

맥
상

 
 
 
필

요
하

다
면

 
정

당
들

의
 

등
록

과
 

인
식

으
로

까
지

도
 

답
변

을
 

사
회

법
은

 등
록

 절
차

의
 
공

개
를

 
규

정

하
고

 있
다

. 
증

오
와

 폭
력

을
 지

지
하

지
  

 않
는

 한
, 

사
회

 형
성

의
 기

술
적

 요
구

조
건

을
 

충
족

시
키

는
 

모
든

 
단

체
들

은
 

불
법

결
사

에
 
관

한
 법

에
 
의

거
하

여
 
많

은
 
단

체
들

이
 
여

전
히

 
“불

법
”으

로
 
등

록
되

어
 있

다
. 

법
이

 여
전

히
 존

재
한

다

는
 사

실
 자

체
가

 운
동

가
들

에
게

  
 위



확
장

할
 수

 있
다

. 

 지
나

치
게

 
세

부
적

인
 조

항
에

 
대

한
 
설

명
은

 
불

필
요

하
다

. 
정

말
로

 
필

요
한

  

경
우

에
만

 
법

을
 
있

는
 
그

대
로

 
인

용
한

다
. 

가
능

한
 한

, 
개

별
  

 법
을

 기
준

으

로
 하

기
보

다
는

, 
예

를
 들

면
 등

록
, 

등

록
해

제
, 

금
융

 
제

한
, 

회
원

 
제

한
 

등
 

그
 
영

향
을

 
기

준
으

로
 
답

변
을

 
구

성
해

야
  

 한
다

. 

쉽
게

 등
록

이
 가

능
하

다
. 

수
년

간
 활

동
 

사
항

이
 

없
고

, 
사

기
행

각
으

로
 

조
작

되

었
거

나
 폭

력
 또

는
  

 증
오

를
 조

장
하

는
 것

으
로

 
밝

혀
진

 
경

우
에

만
 
등

록
이

 

해
제

된
다

. 

협
이

 된
다

. 

 한
편

, 
N

G
O

 
등

록
법

은
 

지
나

치
게

 
제

한
적

이
며

 
N

G
O

가
 

법
치

와
 

거
버

넌
스

를
 

위
해

 
정

치
와

 
옹

호
에

 
개

입
하

는
 

것
을

 금
지

하
고

 있
다

. 
  

C
4.

 
단

체
결

사
의

 
자

유
 

보
호

와
 

관
련

하
여

 
제

도
적

 해
결

책
이

 
이

용
 
가

능
했

는
가

?

연
구

자
는

 
단

체
결

사
의

 
자

유
를

 
위

해
 

어
느

 
정

도
의

 
보

호
를

 
제

공
할

 
수

 
있

는
 
인

권
위

원
회

 
같

은
 
기

관
을

 
살

펴
본

다
. 

과
거

 
기

록
을

 
통

해
 
그

러
한

 
기

관

의
 특

색
, 

즉
 설

립
기

반
, 

회
원

 그
리

고
 

독
립

성
 
(또

는
 
독

립
성

 
부

족
)에

 
대

해
 

상
세

히
 

기
술

한
다

. 
그

러
한

 
기

관
들

이
 

앞
의

 
섹

션
(A

4)
에

서
 

언
급

되
었

을
 

경

우
, 

반
복

을
 피

하
기

 위
해

 간
략

하
게

만
 

언
급

한
다

. 

N
G
O

의
 등

록
과

 면
세

와
 관

련
된

 사
안

을
 

감
독

하
는

 
독

립
적

인
 

시
민

사
회

위

원
회

가
 
 
 
있

다
. 

N
G
O

는
 
이

 
기

구
를

 

통
해

 
불

리
한

 
행

정
적

 결
정

에
 
대

항
하

여
 호

소
할

 수
 있

다
. 

단
체

결
사

의
 

자
유

 
보

호
와

 
관

련
하

여
 

제
도

적
 해

결
책

이
 없

었
다

.

C
5.

 
국

가
는

 
시

민
사

회
 
단

체
 
등

록
 
신

청
 
또

는
 
기

존
 
단

체
들

의
 비

우
호

적
인

 

활
동

에
 

대
해

 
어

떻
게

 
반

응
했

는
가

? 

이
 
자

유
를

 
보

호
하

는
데

 
효

과
적

인
 
제

연
구

자
는

 
단

체
결

사
의

 
자

유
가

 
어

떻

게
 
시

행
되

었
는

지
에

 대
한

 사
례

를
 
살

펴
본

다
. 

부
정

적
인

 
 
 
사

례
에

 
중

점
을

 

두
는

 
것

이
 

불
가

피
하

다
. 

그
러

므
로

, 

등
록

기
관

(R
eg

is
tr
ar

 o
f 

So
ci

et
y)

이
 구

체
적

 
요

건
을

 
 
 
충

족
하

는
 
평

화
로

운
 

단
체

들
을

 
거

부
할

 
수

 
있

는
 

재
량

이
 

없
기

 
때

문
에

, 
한

 
단

체
가

 
폭

력
 
또

는
 

“불
법

”으
로

 
명

단
에

 
 

 
기

재
된

 
반

대
 

단
체

들
은

 
등

록
 
신

청
을

 
할

 
수

가
 
없

었
고

, 
뿐

만
 아

니
라

 많
은

 운
동

가
들

이
 

분
리

주
의

 
잡

단
과

 
 

 
관

계
되

었
다

는
 



도
적

 
해

결
책

(이
용

가
능

 
한

 
경

우
)이

  

존
재

했
는

가
?

단
체

결
사

의
 

자
유

가
 

침
해

되
지

 
않

은
 

10
00

건
의

 
사

례
보

다
는

 
등

록
 

해
제

된
 

한
 
건

의
 
사

례
에

 
중

점
을

 
둘

 
것

이
다

. 

중
요

한
 것

은
 문

맥
으

로
, 

부
정

적
인

 사

례
를

 강
조

할
 때

, 
그

것
이

 전
형

적
인

지
 

비
전

형
적

인
지

 그
리

고
 
그

 이
유

는
 
무

엇
인

지
 

독
자

들
에

게
 

설
명

해
야

 
한

다
. 

두
 

번
째

 
질

문
은

 
인

권
위

원
회

 
같

은
 

기
관

들
이

 
부

정
적

인
 

사
례

에
 

개
입

함

에
 있

어
 그

 효
과

성
을

 묻
고

 있
다

. 

증
오

를
 
지

지
하

지
 
 
 
않

는
 
한

 
그

 
단

체
의

 
정

치
적

 
입

지
는

 등
록

 가
능

성
과

는
 관

계
가

 없
다

. 

의
혹

을
 
받

고
 
증

거
가

 
없

음
에

도
 체

포

되
었

다
. 

제
도

적
 해

결
책

이
 없

었
다

. 

C
6.

 
국

가
는

 
기

부
 
또

는
 
다

른
 
형

태
의

 

재
정

 
지

원
을

 목
적

으
로

 
면

세
를

 신
청

하
는

 
시

민
사

회
단

체
의

 
신

청
에

 
어

떻

게
 반

응
했

는
가

?

이
 

질
문

은
 

시
민

사
회

 
단

체
의

 
재

정
 

규
제

에
 중

점
을

 
두

고
 
있

다
는

 
점

에
서

 

C
5와

 
 
 유

사
하

다
. 

시
민

사
회

 
단

체
의

 

재
정

적
 안

녕
을

 
제

한
 
또

는
 
거

부
함

으

로
써

 
국

가
는

 이
러

한
 
단

체
들

을
 보

다
 

취
약

하
게

 
 
 
만

들
고

 
국

가
에

 
의

존
하

도
록

 만
들

 수
 있

다
. 

재
무

부
는

 신
청

 승
인

에
 
대

해
 
객

관
적

인
 지

침
을

 
갖

고
 
있

다
. 

기
부

가
  

 
면

세
의

 
수

단
으

로
 사

용
되

는
 
것

을
 
막

기

위
해

 
이

것
이

 
공

익
에

 엄
격

히
 
부

합
하

는
지

를
 주

로
 고

려
한

다
. 

F국
가

에
서

 
N

G
O

에
 

 
 

대
한

 
면

세
는

 

신
청

이
 

불
가

능
하

였
다

. 
N

G
O

들
은

 

N
G
O

등
록

법
에

  
 의

해
 미

화
 5

50
 달

러
라

는
 

비
현

실
적

인
 

등
록

세
를

 
지

불

해
야

 했
다

.

C
7.

 
단

체
결

사
의

 
자

유
와

 
관

련
하

여
 

선
택

적
 조

사
, 

체
포

/구
금

 및
 박

해
, 

그

리
고

 
일

관
성

 
없

는
 

판
결

이
 

있
었

는

가
?

단
체

결
사

의
 
자

유
 
행

사
에

 대
한

 중
요

 

사
례

와
 관

련
된

 
문

맥
적

 
정

보
가

 중
요

해
지

는
 
것

이
 
바

로
 
이

 
부

분
이

다
. 

연

구
자

는
 국

가
가

 
이

중
 
잣

대
를

 
사

용
했

는
지

 
확

인
하

기
 
위

해
 
부

정
적

인
 사

례

들
을

 
분

석
하

고
 

긍
정

적
인

 
사

례
들

을
 

찾
아

본
다

. 
이

 질
문

은
 일

부
 단

체
들

이
 

활
동

이
 
없

거
나

 또
는

 정
도

를
 
벗

어
난

 

N
G
O

의
 

등
록

해
제

는
 

전
문

적
으

로
  

시
행

되
었

다
. 

사
회

법
은

 
어

떤
 

식
으

로

든
 국

가
를

 
비

난
하

는
 자

를
 억

압
하

는
 

수
단

으
로

 이
용

되
지

 않
았

다
. 

불
법

 결
사

에
 관

한
 법

과
 N

G
O

등
록

법

은
 

임
의

적
이

었
고

 
선

택
적

이
었

다
. 

단

체
를

 
불

법
 결

사
로

 
등

록
하

는
데

 객
관

적
인

 기
준

이
 없

었
다

. 
한

편
, 

많
은

 단

체
들

이
 

N
G
O

등
록

법
을

 
위

반
하

였
으

나
, 

국
가

는
 오

로
지

 체
제

를
 격

렬
하

게
 

반
대

한
 단

체
만

 추
적

했
다

.



자
유

를
 

독
점

하
였

는
지

, 
그

리
고

 
모

든
 

이
에

 
 
 
의

해
 
동

등
하

게
 
행

사
되

었
는

지
를

 묻
고

 있
다

.

C
8.

 
국

민
과

 
시

민
사

회
 

단
체

들
이

 
단

체
결

사
의

 
자

유
를

 
어

느
 
정

도
로

 의
미

있
게

 
행

사
했

는
가

? 
국

가
 

또
는

 
비

국

가
 

활
동

주
체

가
 

단
체

결
사

의
 

자
유

를
 

어
느

 
정

도
로

 
효

과
적

으
로

 
억

압
했

는

가
?

이
 

두
 

질
문

은
 

단
체

결
사

의
 

자
유

가
 

이
론

적
으

로
(법

에
 

의
거

하
여

) 
그

리
고

 

경
험

적
으

로
 (

실
제

 사
례

에
 의

거
하

여
)

어
떻

게
 

행
사

되
었

는
지

를
 

살
펴

본
 

후
, 

이
 
자

유
의

 
행

사
가

 부
정

적
인

 
사

례
때

문
에

/사
례

에
도

 
불

구
하

고
 

효
과

적
으

로
 억

압
되

었
는

지
, 

아
니

면
 억

압
이

 효

과
적

이
지

 
 
 
않

았
기

 
때

문
에

 
자

유
가

 

제
대

로
 

행
사

되
었

는
지

를
 

평
가

한
다

. 

두
 
질

문
은

 
기

본
적

으
로

 
각

각
이

 중
점

을
 두

는
 부

분
을

  
 제

외
하

고
는

 동
일

한
 질

문
이

다
. 

하
나

는
 국

민
과

 시
민

사

회
 

단
체

들
의

 
능

률
에

 
중

점
을

 
두

는
 

반
면

, 
다

른
 
하

나
는

 
국

가
 
및

 
비

국
가

 

활
동

주
체

들
의

 
행

동
에

 
중

점
을

 
두

고
 

있
다

. 
답

변
은

 
 
 두

 
가

지
 
측

면
을

 모

두
 담

고
 있

어
야

 하
나

, 
반

복
되

어
서

는
 

안
된

다
.

국
가

와
 

모
든

 
사

회
단

체
가

 
단

체
결

사

의
 

자
유

를
 

존
중

한
다

. 
그

 
수

단
이

  

평
화

로
울

 경
우

 어
떤

 목
표

를
 
추

구
하

는
 N

G
O

라
도

 쉽
게

 형
성

될
 수

 있
다

. 

V
국

가
에

서
, 

단
체

결
사

의
  

 자
유

는
 국

가
와

 
국

가
가

 
지

원
하

는
 

무
장

단
체

에
 

의
해

 
심

각
하

게
 

억
압

되
었

다
. 

국
가

에
 

비
우

호
적

인
 

N
G
O

들
은

 
종

종
 

언
론

의
 

중
상

모
략

을
 

당
하

고
 

때
로

는
 

물
리

적
 

위
협

에
 
직

면
한

다
. 

이
는

 
 
 
정

치
적

으

로
 
활

동
적

인
 
국

민
들

의
 
성

장
을

 제
한

하
였

으
나

 
소

셜
 

미
디

어
의

 
확

장
으

로
 

공
포

문
화

는
 서

서
히

 사
라

지
고

 있
다

. 

C
9.

 
시

민
사

회
 

단
체

들
이

 
국

제
적

인
 

자
금

출
처

에
 

의
존

하
지

 
않

으
면

서
 

국

내
의

 
인

적
 
재

정
적

 
자

원
을

 
어

느
 
정

이
 
질

문
은

 
시

민
사

회
 
단

체
의

 
재

정
적

 

규
제

를
 

강
조

한
다

는
 

점
에

서
 

C
5와

  

유
사

하
며

, 
C
6의

 
결

과
를

 
파

악
하

고
자

 

G
국

가
의

 
N

G
O

들
은

 
 
 
친

화
적

인
 
법

적
 정

치
적

 
환

경
에

서
 운

영
되

므
로

 국

내
의

 
인

적
 
및

 
재

정
적

 
자

원
으

로
 
효

T국
가

의
 
적

대
적

이
고

 
부

족
한

 
환

경
을

 

고
려

하
여

, 
시

민
사

회
 

단
체

들
은

 
재

정

적
 
그

리
고

 
때

로
는

 
인

적
 
자

원
 
측

면



도
로

 
효

과
적

으
로

 
운

용
할

 
수

 
있

는

가
?

한
다

. 
시

민
사

회
단

체
들

이
  

 국
가

법
과

 

규
정

 
때

문
에

 외
국

의
 
자

금
에

 
의

존
한

다
면

, 
시

민
사

회
 단

체
들

은
 외

국
 자

금

원
 선

호
에

 취
약

해
지

거
나

  
 외

국
 대

리
인

이
라

는
 비

난
을

 받
을

 수
 있

다
. 

과
적

으
로

 운
영

될
 수

 있
다

. 
그

러
므

로
  

 제
 
3 

부
문

은
 
인

력
과

 
자

금
을

 
모

두
 

끌
어

들
일

 수
 
있

다
. 

국
제

  
 
자

금
 
및

 

지
원

으
로

부
터

 
독

립
되

어
 

있
으

므
로

 

N
G
O

들
은

 사
회

의
 니

즈
에

 훨
씬

 빠
르

게
 대

처
하

고
 대

중
이

 보
기

에
  

 보
다

 

합
법

적
으

로
 운

영
될

 수
 있

다
. 

에
서

 
국

제
지

원
 

없
이

는
 

효
과

적
으

로
 

운
영

될
 수

 없
다

. 
이

로
 인

해
 N

G
O

가
 

국
가

 
내

의
 

변
화

에
 

대
응

함
에

 
있

어
 

그
 유

연
성

과
  

 속
도

에
 제

한
을

 받
는

다
. 

또
한

 외
국

의
 대

리
인

으
로

 간
주

되

어
 운

영
의

 합
법

성
에

도
 영

향
을

 준
다

. 

D
1.

 국
가

가
 비

준
한

 것
으

로
 기

타
 시

민
적

 
정

치
적

 
권

리
와

 
관

련
된

 
국

제
 

인
권

 조
약

으
로

는
 무

엇
이

 있
었

는
가

?

연
구

자
는

 
해

당
 
국

가
가

 
시

민
적

·정
치

적
 권

리
에

 관
한

 국
제

규
약

(I
C

C
P

R
)과

 

기
타

 
관

련
 

인
권

조
약

을
 

비
준

했
는

지
 

확
인

해
본

다
. 

 
 

 본
 
섹

션
은

 
사

고
/양

심
의

 
자

유
, 

 
 
표

현
의

 자
유

, 
정

보
의

 자
유

, 
집

회
의

 자

유
, 

단
체

결
사

의
 자

유
를

 넘
어

서
는

 시

민
적

 
정

치
적

 
권

리
에

 
관

한
 

나
머

지
 

정
보

를
 

반
영

한
다

. 
개

인
 

안
보

의
 

권

리
, 

 
 
재

산
권

, 
 
 
법

치
, 

 
 
이

동
의

 자

유
 
그

리
고

 
프

라
이

버
시

의
 자

유
가

 
포

함
된

다
. 

 
를

 
통

해
 

IC
C

P
R

에
 

대
한

 

보
다

 많
은

 정
보

를
 얻

을
 수

 있
다

. 

X
국

가
는

 
20

10
년

 
 

 
시

민
적

·정
치

적
  

권
리

에
 

관
한

 
국

제
규

약
(I

C
C

P
R

)을
  

비
준

했
다

.

X
국

가
는

 
국

제
 
인

권
 
조

약
을

 
비

준
한

 

바
가

 
없

고
 이

를
 
서

부
국

가
가

 
내

정
에

  

 간
섭

하
기

 위
한

 수
단

으
로

 간
주

했
다

D
2.

 
일

반
적

으
로

 
기

타
 

시
민

적
 

정
치

적
 
권

리
를

 
위

한
 
헌

법
 
보

장
은

 
존

재

하
였

는
가

? 
헌

법
 

상
에

서
 

이
러

한
 

권

연
구

자
는

 
해

당
 
국

가
의

 
국

가
 
헌

법
을

 

살
펴

보
고

 
(있

을
 
경

우
) 

보
장

을
 
확

인

하
고

 (
있

을
 경

우
) 

  
그

 제
약

을
 확

인

국
가

헌
법

은
 제

 1
3조

에
서

 아
래

와
 같

이
 

재
산

권
 

등
 

여
러

가
지

 
시

민
적

  

정
치

적
 권

리
를

 규
정

하
고

 있
다

.

연
방

헌
법

은
 

이
동

의
 
자

유
를

 
제

 
9조

에
서

 
“(
1)

 
어

떠
한

 
국

민
도

 
연

방
으

로

부
터

  
 추

방
당

하
거

나
 제

외
도

어
서

는
 



리
에

 
대

한
 

제
약

/예
외

는
 

어
떤

 
것

이
 

있
었

는
가

?

한
다

. 
관

련
 섹

션
 전

체
 또

는
 해

당
 부

분
을

 적
절

히
 인

용
하

라
.

“(
1)

법
에

의
거

하
여

누
구

도
재

산
을

박
탈

당
하

지
아

니
한

다
.

(2
) 

  
어

떠
한

 법
도

 적
절

한
 보

상
 없

이
 
재

산
을

 
강

제
 
취

득
 
또

는
 
사

용
을

 

규
정

해
서

는
 아

니
된

다
.”

헌
법

 보
장

에
 대

한
 내

용
은

 명
확

하
다

. 

안
된

다
.”고

규
정

하
고

있
지

만
, 

바
로

  

다
음

 
조

건
이

 
따

른
다

. 
“(
2)

연
방

안
보

, 

공
공

질
서

, 
공

중
보

건
, 

또
는

 
범

죄
자

 

처
벌

과
 관

련
된

 법
을

 조
건

으
로

, 
모

든
 

국
민

들
은

 연
방

 내
에

서
 자

유
롭

게
 이

동
하

고
 연

방
의

 일
부

에
서

 거
주

할
 수

 

있
는

 권
리

를
 가

진
다

.”

그
러

한
 
법

의
 
남

용
을

 
막

을
 
수

 
있

는
 

명
확

한
 
기

준
이

 
없

으
므

로
 
보

장
은

 
심

각
하

게
 약

화
된

다
. 

D
3.

 법
에

서
 기

타
 시

민
적

 정
치

적
 권

리
는

 
일

반
적

으
로

 
어

떻
게

 
규

제
되

고
 

규
정

되
었

는
가

? 
구

금
, 

가
택

연
금

, 
추

방
 
또

는
 
다

른
 
형

태
의

 
개

인
의

 
자

유

에
 
대

한
 
제

약
들

이
 
재

판
 
없

이
 
법

에
 

의
거

하
여

 허
용

되
었

는
가

?

이
 
질

문
은

 
보

통
 
시

민
적

 
정

치
적

 
권

리
에

 
대

한
 
나

머
지

 정
보

를
 
확

보
하

는
 

것
을

 목
적

으
로

 한
다

. 

다
시

 한
번

, 
연

구
자

들
은

 주
제

별
로

 논

의
를

 구
성

해
야

 한
다

. 
예

를
 들

어
, 

법
 

A
와

  
 법

 B
 모

두
가

 재
판

 없
는

 구
금

과
 
서

로
 
다

른
 
사

안
을

 
규

정
하

고
 
있

을
 

경
우

에
는

, 
법

 
A
와

 
법

 
B보

다
는

  

“재
판

 
없

는
 
구

금
”으

로
 
논

의
를

 
구

성

해
야

 한
다

. 
반

복
을

 피
하

기
 위

해
 “

가

택
연

금
과

 
이

동
에

 
대

한
 

제
약

” 
같

이
 

하
나

의
 제

목
 아

래
에

 
하

위
섹

션
을

 
규

정
할

 
수

 
있

다
. 

이
렇

게
 
 
 
함

으
로

써
 

유
사

한
 법

을
 함

께
 논

의
할

 수
 있

다
. 

예
를

 
들

어
 
X
국

가
에

서
는

 
법

 
가

운
데

 

정
부

가
 획

득
하

는
 토

지
에

 대
해

  
 보

상
을

 
하

도
록

 
규

정
하

고
는

 
있

지
만

 정

부
가

 
보

상
을

 
독

단
적

으
로

 
결

정
하

도

록
 하

는
 토

지
취

득
법

에
 
의

거
하

여
 재

산
권

이
 규

정
되

어
 있

다
. 

V
국

가
에

서
 국

가
보

안
법

은
 체

제
 또

는
 

국
가

를
 

위
협

한
 

것
으

로
 

의
심

되
는

  

자
에

 
대

해
서

는
 

국
가

가
 

재
판

 
없

이
 

구
금

하
고

 
가

택
연

금
을

 
명

령
할

 
수

 
있

도
록

 허
용

하
였

다
. 



D
4.

 
일

반
적

으
로

 
기

타
 

시
민

적
 

정
치

적
 
권

리
의

 
보

호
와

 관
련

하
여

 
이

용
할

 

수
 
있

는
 
제

도
적

 
해

결
책

이
 
존

재
했

는

가
?

연
구

자
는

 
이

러
한

 
권

리
를

 어
느

 정
도

 

보
호

할
 

수
 

있
는

 
인

권
위

원
회

 
또

는
 

다
양

한
 

옴
버

즈
맨

 
기

관
을

 
살

펴
본

다
. 

과
거

 
기

록
을

 
통

해
 

그
러

한
 

기
관

의
 

특
색

, 
즉

 
설

립
 
기

반
, 

회
원

 
구

성
 
및

 

독
립

성
(또

는
 

독
립

성
 

부
족

)에
 

대
해

 

자
세

히
 

설
명

한
다

. 
그

러
한

 
기

관
들

이
 

이
전

 
섹

션
(A

4)
에

서
 

언
급

되
었

을
 

경

우
, 

반
복

을
 

피
하

기
 

위
해

 
간

략
하

게
 

언
급

한
다

. 

그
렇

다
. 

X
국

가
에

서
 

국
가

에
 

압
력

을
 

가
할

 수
 있

는
 인

권
위

원
회

조
차

  
 인

권
을

 
위

반
한

 
자

를
 

기
소

할
 

권
한

이
 

없
다

고
 

생
각

했
다

. 
시

민
사

회
는

 
독

립

적
인

 
경

찰
범

죄
위

원
회

의
 

설
립

을
 

요

구
하

였
다

. 

아
니

다
. 

F국
가

에
는

 그
러

한
 해

결
책

을
 

제
공

할
 수

 있
는

 인
권

위
원

회
  

 또
는

 

유
사

 기
관

이
 존

재
하

지
 않

았
다

. 

D
5.

 기
타

 시
민

적
 정

치
적

 권
리

의
 행

사
와

 
관

련
하

여
 
어

떤
 
이

유
에

서
 차

별

이
 
법

에
 
의

해
 
허

용
되

거
나

 
법

에
 
의

해
 규

정
되

었
는

가
?

이
러

한
 
권

리
 
행

사
에

 
대

한
 
중

요
 
사

례
와

 
관

련
된

 문
맥

적
 
정

보
가

 
중

요
해

지
는

 
것

이
 
바

로
 
이

 
부

분
이

다
. 

연
구

자
는

 
국

가
가

 이
중

 잣
대

를
 
사

용
했

는

지
 
확

인
하

기
 위

해
 부

정
적

인
 
사

례
들

을
 
분

석
하

고
 긍

정
적

인
 
사

례
들

을
 
찾

아
본

다
. 

이
 

질
문

은
 

일
부

 
단

체
들

이
 

권
리

를
 

독
점

하
였

는
지

, 
그

리
고

 
모

든
 

이
에

  
 의

해
 동

등
하

게
 행

사
되

지
 않

았
는

지
를

 묻
고

 있
다

.

P국
가

에
서

는
 

차
별

은
 

비
헌

법
적

이
며

 

불
법

이
다

. 

F국
가

에
서

 
특

정
 
소

수
단

체
들

은
 
조

직

적
인

 
차

별
을

 
당

했
다

. 
소

수
 

종
교

를
 

믿
는

 
L 

민
족

은
 

시
민

권
법

에
 

의
거

하

여
 1

98
2년

 이
래

로
 무

국
적

자
가

 되
었

다
. 

이
들

은
 

이
동

의
 

자
유

, 
결

혼
, 

교

육
, 

보
건

  
 
및

 
고

용
에

 대
한

 
제

약
을

 

포
함

하
여

 
심

각
한

 
차

별
을

 
경

험
했

다
. 

또
한

 당
국

에
 의

해
 토

지
몰

수
, 

강
제

노

동
, 

임
의

적
 
체

포
 
및

 
괴

롭
힘

을
 
당

했

다
. 

또
 다

른
 M

단
체

는
 4

월
  

 의
회

의
 

보
궐

선
거

에
 

참
여

가
 

합
법

적
으

로
 

금

지
되

었
다

. 

D
6.

 
국

민
들

이
 

정
치

적
 

참
여

를
 

금
지

하
는

 법
외

(e
xt

ra
ju

d
ic

ia
ry

) 
행

사
, 

정
치

이
는

 
A
5,

 
B5

, 
C
5와

 
유

사
한

 
질

문
이

다
. 

이
 
질

문
은

 
기

타
 
시

민
적

 
정

치
적

 

T국
가

에
서

는
 

보
고

된
 

국
가

 
폭

력
 

사

태
가

 없
었

다
. 

[사
례

1]

 



적
 

폭
력

과
 

고
문

, 
재

판
 

없
는

 
구

금
, 

가
택

연
금

, 
추

방
, 

또
는

 
다

른
 

형
태

의
 

정
치

적
 

억
압

(합
법

적
 

또
는

 
불

법
, 

국

가
 

또
는

 
비

국
가

 
활

동
주

체
에

 
의

한
 

것
이

든
)을

 
경

험
했

는
가

? 
일

반
적

으
로

 

기
타

 
시

민
적

 정
치

적
 
권

리
를

 
보

호
하

는
데

 
효

과
적

인
 
제

도
적

 
해

결
책

(이
용

 

가
능

할
 경

우
)이

 존
재

했
는

가
?

권
리

의
 상

태
를

 
조

사
하

고
 앞

서
서

 
언

급
한

 
세

 
종

류
의

 
자

유
에

 
의

거
하

여
 

꼭
 
집

어
 
 
 
말

하
기

 
어

려
운

 
인

권
 
위

반
사

례
를

 
구

체
적

으
로

 
찾

아
보

기
 

위

함
이

다
. 

예
를

 
들

어
, 

사
회

단
체

를
 

위

해
 
한

 
기

자
가

 
검

열
(섹

션
 
A
, 

B와
 
C

와
 
관

련
)에

 
 
 
저

항
하

기
 
위

해
 
해

당
 

단
체

의
 

등
록

해
제

에
 

대
항

하
여

 
시

위

를
 
조

직
했

고
 이

후
 재

판
없

이
 
구

금
되

어
 

고
문

당
했

다
(섹

션
 

D
). 

보
고

의
 

경

제
성

을
 
위

해
 
이

 
사

례
는

 
이

전
 
섹

션

보
다

는
 이

 
섹

션
에

서
 
보

고
되

어
야

 
한

다
. 

 두
 

질
문

은
 

기
본

적
으

로
 

그
 

중
점

을
 

제
외

하
고

 
동

일
한

 
것

이
다

. 
하

나
는

  

정
치

적
 

폭
력

 
사

용
을

 
통

해
 

정
치

적
 

참
여

를
 
억

압
함

에
 
있

어
 
국

가
 
및

 
비

국
가

 
활

동
주

체
들

의
 

효
과

성
에

 
중

점

을
 두

고
 있

는
 반

면
, 

다
른

 하
나

는
 인

권
위

원
회

 
또

는
 
경

찰
 
옴

버
즈

만
 같

은
 

국
가

 
기

관
들

에
 
의

한
 
가

능
한

 
해

결
책

에
 중

점
을

 두
고

 있
다

. 
답

변
은

 두
 가

지
 

측
면

 
모

두
를

 
다

루
어

야
 

하
지

만
 

반
복

되
서

는
 안

된
다

. 

X
국

가
에

서
는

 
강

도
 
또

는
 
총

격
 
사

건

에
서

 
25

명
이

 
구

금
 
시

 
사

망
한

 
것

으

로
 발

견
되

었
고

, 
14

명
이

 경
찰

에
 의

해
  

 총
격

으
로

 사
망

했
다

. 

 

F국
가

에
서

는
 L

민
족

의
 고

향
에

서
 민

족
분

쟁
이

 
발

생
한

 
후

, 
투

입
된

 
국

가
 

치
안

부
대

에
 

의
해

 
L민

족
이

 
체

포
, 

고
문

, 
살

해
되

었
다

. 



D
7.

 다
른

 시
민

들
로

 하
여

금
 기

타
 시

민
적

 
정

치
적

 권
리

를
 
행

사
하

지
 못

하

도
록

 금
지

하
는

 폭
력

행
위

, 
위

협
 또

는
 

괴
롭

힘
과

 관
련

해
, 

고
의

로
 또

는
 상

황

에
 
의

해
 
어

떤
 
단

체
들

 
또

는
 
개

인
이

 

처
벌

을
 받

지
 않

았
는

가
? 

  

이
 
질

문
은

 
처

벌
을

 
받

지
 
않

은
 
단

체

들
에

 
중

점
을

 
두

고
 
있

다
는

 
점

을
 
제

외
하

면
  

 D
6과

 유
사

하
다

. 
그

러
므

로
 

이
 
질

문
의

 
답

변
은

 
D

6의
 
 
 
답

변
과

 

통
합

될
 수

 있
다

. 

아
니

다
. 

T국
가

에
서

 
폭

력
 
또

는
 
위

협

을
 

가
한

 
것

으
로

 
언

론
에

 
노

출
된

  

개
인

 
또

는
 
단

체
는

 
예

외
 
없

이
 
기

소

된
다

. 

특
정

 
소

수
 
종

교
에

 
대

해
 
고

문
과

 
기

타
 
인

권
 
유

린
을

 
자

행
했

던
 
치

안
부

대

는
 대

개
 처

벌
을

 받
지

 않
는

다
. 

D
8.

 
일

반
적

인
 

기
타

 
시

민
적

 
정

치
적

 

권
리

와
 
관

련
된

 
선

택
적

 
조

사
, 

체
포

/

구
금

 
및

 
박

해
, 

그
리

고
 
일

관
성

 
없

는
 

판
결

이
 있

었
는

가
?

이
러

한
 
권

리
 
행

사
에

 
대

한
 
중

요
 
사

례
와

 
관

련
된

 문
맥

적
 
정

보
가

 
중

요
해

지
는

 
것

이
 
바

로
 
이

 
부

분
이

다
. 

연
구

자
는

 
국

가
가

 이
중

 잣
대

를
 
사

용
했

는

지
 
확

인
하

기
 위

해
 부

정
적

인
 
사

례
들

을
 
분

석
하

고
 긍

정
적

인
 
사

례
들

을
 
찾

아
본

다
. 

이
 

질
문

은
 

일
부

 
단

체
들

이
 

자
유

를
 

독
점

하
였

는
지

, 
그

리
고

 
모

든
 

이
에

 
 
 
의

해
 
동

등
하

게
 
행

사
되

었
는

지
를

 묻
고

 있
다

.

아
니

다
. 

일
반

적
인

 기
타

 시
민

적
 정

치

적
 

권
리

에
 

대
한

 
법

 
시

행
에

 
있

어
  

이
중

 
잣

대
에

 
대

한
 
불

만
사

항
이

 
없

었

다
. 

C
국

가
에

서
 
한

 
예

술
가

가
 
조

작
된

 
탈

세
 
혐

의
로

 기
소

되
어

 
형

을
 
선

고
받

았

다
. 

D
9.

 
일

반
적

으
로

 
기

타
 

시
민

적
 

정
치

적
 
권

리
를

 
국

민
들

과
 
시

민
사

회
 단

체

들
이

 
어

느
 
정

도
로

 
의

미
 
있

게
 
행

사

했
는

가
? 

일
반

적
으

로
 

기
타

 
시

민
적

 

정
치

적
 

권
리

를
 

국
가

 
또

는
 

비
국

가
 

활
동

주
체

가
 

어
느

 
정

도
로

 
효

과
적

으

로
 억

압
했

는
가

?

이
 
두

 
질

문
은

 
집

회
의

 
자

유
가

 
이

론

적
으

로
(법

에
 의

거
하

여
) 

그
리

고
 경

험

적
으

로
 (

실
제

 사
례

에
 의

거
하

여
)어

떻

게
 

행
사

되
었

는
지

를
 

살
펴

본
 

후
, 

이
 

자
유

의
 

행
사

가
 

부
정

적
인

 
사

례
때

문

에
/사

례
에

도
 

불
구

하
고

 
효

과
적

으
로

 

억
압

되
었

는
지

, 
아

니
면

 
억

압
이

 
효

과

적
이

지
  

 않
았

기
 때

문
에

 자
유

가
 제

T국
가

에
서

는
 
일

반
적

으
로

 
기

타
 
시

민

적
 정

치
적

 
권

리
는

 
국

민
과

 시
민

사
회

  

 단
체

에
 의

해
 의

미
있

게
 행

사
되

었
다

. 

국
가

는
 1

99
0년

대
  

 말
에

 시
작

된
 오

랜
 
민

주
적

 
과

도
기

 
이

후
 
이

러
한

 
권

리
들

을
 수

락
 및

 존
중

해
왔

다
. 

F국
가

에
서

, 
모

든
 

국
민

들
의

 
 

 
기

타
 

시
민

적
 

정
치

적
 

권
리

는
 

서
로

 
다

른
 

정
도

로
 

억
압

되
었

다
. 

그
러

나
 

 
 

L과
 

M
같

은
 

특
정

 
소

수
 

집
단

들
은

 
고

문
, 

살
해

, 
권

리
박

탈
과

 같
은

 심
각

한
 차

별

과
 인

권
 유

린
을

 경
험

했
다

.



대
로

 
행

사
되

었
는

지
를

 
평

가
한

다
. 

두
 

질
문

은
 

기
본

적
으

로
 

각
각

이
 

중
점

을
 

두
는

 
부

분
을

 
 
 
제

외
하

고
는

 
동

일
한

 

질
문

이
다

. 
하

나
는

 
국

민
과

 
시

민
사

회
 

단
체

들
의

 능
률

에
 중

점
을

 두
는

 반
면

, 

다
른

 
하

나
는

 
국

가
 
및

 
비

국
가

 
활

동

주
체

들
의

 행
동

에
 중

점
을

 두
고

 있
다

. 

답
변

은
 
 
 
두

 
가

지
 
측

면
을

 
모

두
 
담

고
 있

어
야

 하
나

, 
반

복
되

어
서

는
 안

된

다
.

E1
. 

헌
법

과
 

법
은

 
자

유
롭

고
 

공
정

한
 

국
회

의
원

 
선

거
가

 
정

부
 
각

 
차

원
에

서
 

정
기

적
으

로
 

개
최

되
도

록
 

규
정

하
고

 

있
는

가
? 

보
통

선
거

가
 

있
었

는
가

? 
국

민
들

은
 자

유
롭

게
 
정

당
 
또

는
 
정

치
적

 

단
체

를
 

형
성

하
여

 
선

거
에

서
 

논
쟁

하

고
, 

캠
페

인
을

 
벌

이
고

 
감

독
할

 
수

 
있

었
는

가
?

이
 
질

문
들

은
 
정

부
의

 
서

로
 
다

른
 
차

원
, 

즉
, 

국
가

/연
방

, 
주

/지
방

, 
시

/현
/

구
, 

지
역

사
회

/마
을

에
서

의
 
 
 
민

주
적

 

선
거

의
 존

재
와

 질
을

 조
사

한
다

. 
일

당

제
 

국
가

에
 

대
해

서
는

, 
명

목
상

으
로

는
  

 “
선

출
”되

었
으

나
 실

제
로

는
 국

민
들

에

게
 선

택
권

이
 주

어
지

지
  

 않
은

 국
가

 

기
관

을
 

간
략

하
게

 
요

약
하

는
 

것
으

로
 

충
분

하
다

. 
반

항
적

이
거

나
 

분
리

주
의

 

단
체

들
의

 수
중

에
 들

어
갈

  
 수

 있
는

 

지
역

에
 대

해
서

는
 
선

거
가

 개
최

될
 
경

우
, 

국
제

적
으

로
 인

정
받

는
 체

제
에

 의

해
 개

최
되

는
 선

거
에

 대
해

  
 조

사
하

는
 
것

과
 
동

일
한

 
방

식
으

로
 
해

당
 
선

거
를

 
포

함
 

및
 

조
사

한
다

. 
국

민
들

이
 

선
거

는
 국

가
, 

지
방

, 
구

역
  

 및
 지

역

사
회

와
 
같

이
 
정

부
의

 
4가

지
 
단

계
에

 

걸
쳐

 
개

최
된

다
. 

국
가

 
 
 및

 
지

방
 
의

회
는

 
5년

 
임

기
로

 
선

출
되

지
만

 
행

정

부
에

 의
해

 더
 일

찍
 해

산
될

 수
 있

다
. 

구
 의

회
 의

원
드

과
 
지

역
사

회
 
위

원
회

 

회
원

들
은

 
3년

 
임

기
로

 
선

출
되

며
  

조
기

 
해

산
에

 
대

한
 
조

항
은

 
없

다
. 

정

신
이

상
 

또
는

 
특

정
 

범
죄

 
유

죄
판

결
 

때
문

에
 
권

리
를

 박
탈

당
한

 
자

를
 
제

외

하
고

 
18

세
 

이
상

의
 

모
든

 
국

민
들

은
 

투
표

할
 
권

리
가

 있
으

며
 
선

거
에

 
참

관

할
 
수

 
있

다
. 

 
 
국

민
들

은
 
자

유
롭

게
 

정
당

과
 
정

치
적

 지
지

 단
체

를
 
형

성
하

여
 선

거
에

서
 
경

쟁
하

고
 
캠

페
인

을
 벌

T는
 

일
당

제
 

국
가

로
 

체
제

 
친

화
적

인
 

야
당

만
이

 허
용

된
다

. 
두

 개
의

 입
법

기

관
이

 
있

으
나

 
후

보
가

 
엄

격
하

게
 통

제

되
는

 
국

회
의

원
 
선

거
에

 
국

민
들

은
 

4

년
 마

다
 의

무
적

으
로

 참
여

해
야

 한
다

. 

대
부

분
의

 
선

거
구

에
서

 
국

회
의

원
  

좌
석

 
수

와
 동

일
한

 
후

보
들

이
 
출

마
한

다
. 

즉
, 

유
권

자
들

은
 
 
 
국

가
가

 
정

치

적
 
엘

리
트

를
 
선

택
하

는
 
것

을
 
확

인
하

기
 

위
해

서
만

 
표

를
 

던
지

는
 

것
이

다
. 

당
연

히
 
국

민
들

은
 
선

거
에

서
 
 
 
의

미

있
는

 
역

할
을

 
하

는
 
독

립
적

인
 
정

치
단

체
를

 자
유

롭
게

 형
성

할
 수

 없
다

. 



의
회

의
 

구
성

 
그

리
고

 
더

 
나

아
가

  

그
 
결

정
에

 
영

향
을

 
미

칠
 
수

 
있

는
지

의
 여

부
에

 중
점

을
 둔

다
. 

인
다

. 
선

거
위

원
회

는
  

 또
한

 선
거

 옵

저
버

 
단

체
를

 
승

인
한

다
. 

정
권

 
교

체
 

이
후

 
있

었
던

 
과

거
의

 
두

 
차

례
의

 
선

거
는

 
자

유
롭

고
 
공

정
했

던
 
 
 
것

으
로

 

보
고

되
었

다
. 

프
리

덤
하

우
스

가
 평

가
한

 

해
당

 국
가

의
 정

치
적

 권
리

 지
수

는
 7

등
급

 가
운

데
 2

-3
등

급
이

었
다

. 
  

E2
. 

선
거

를
 넘

어
서

, 
개

별
 국

민
과

 시

민
사

회
 단

체
들

의
 
의

견
이

 입
법

 과
정

(중
앙

/연
방

, 
주

/지
방

, 
지

역
)에

 포
함

하

기
 

위
해

 
마

련
된

 
헌

법
/법

적
 

메
커

니

즘
으

로
는

 무
엇

이
 있

었
는

가
?

이
 
질

문
은

 
국

민
과

 시
민

사
회

 
단

체
들

이
 

청
원

, 
질

의
 

및
 

공
청

회
와

 
같

은
  

통
로

를
 

통
해

 
입

법
자

들
에

게
 

의
견

을
 

제
공

할
 
수

 
있

도
록

 
입

법
 
절

차
가

 
얼

마
나

 
개

방
되

어
 
있

는
지

에
 관

한
 것

이

다
. 

연
방

헌
법

은
 

유
권

자
들

이
 

직
접

 
법

에
 

대
한

 
결

정
을

 
내

리
거

나
 
심

지
어

는
 법

안
을

 
발

의
할

 
수

 
있

도
록

 
국

민
투

표
 

및
 국

민
발

의
를

  
 규

정
하

고
 있

다
. 

 연
방

 
및

 
국

가
 

차
원

에
서

의
 

의
회

의
 

의
사

규
칙

(s
ta

nd
in

g
 

o
rd

er
) 

역
시

  

특
별

위
원

회
의

 
설

립
을

 
규

정
하

고
 

있

으
며

, 
이

 
위

원
회

는
 
질

의
 
또

는
 
공

청

회
를

 열
 수

 있
다

. 
그

러
나

 그
러

한
 위

원
회

를
 
법

안
에

 반
영

할
 
것

인
지

 
아

니

면
 

정
치

 
사

안
에

 
반

영
할

 
것

인
지

는
 

입
법

부
가

 결
정

한
다

.

 시
/구

 
그

리
고

 
지

역
사

회
 

차
원

에
서

, 
 

연
례

 
타

운
홀

 
회

의
가

 의
무

적
으

로
 개

최
되

어
 

국
민

들
이

 
피

드
백

을
 

제
공

한

다
. 

그
러

나
 그

러
한

 회
의

는
  

 구
속

력

입
법

기
관

의
 
전

 
차

원
에

서
 
입

법
을

 
위

한
 
국

민
투

표
 
또

는
 
국

민
발

의
에

 관
한

 

헌
법

 조
항

이
 없

다
.

 C
국

가
에

서
 국

회
의

원
 선

거
가

 정
기

적

으
로

 
그

리
고

 
틀

림
없

이
 

전
문

적
인

  

방
식

으
로

 
개

최
되

지
만

, 
심

의
 

민
주

주

의
와

 참
여

 민
주

주
의

는
 믿

지
 않

는
다

. 
 

 의
회

는
 지

난
 3

0년
간

 법
 또

는
 정

책

에
 대

해
 조

사
를

 하
기

 위
해

 특
별

 위

원
회

를
 임

명
한

 적
이

  
 없

다
. 

유
권

자

들
은

 
적

절
한

 
통

로
를

 
통

해
 

그
리

고
 

적
절

한
 

방
식

으
로

 
국

회
의

원
들

에
게

 

자
신

의
 
의

견
을

 
전

달
하

도
록

 
 
 
권

고

받
는

다
. 



이
 있

는
 결

정
을

 내
리

지
는

 못
한

다
. 

E3
. 

모
든

 
관

련
 
사

회
경

제
부

문
, 

민
족

-

종
교

적
/언

어
적

 지
역

사
회

, 
지

리
적

 지

역
의

 
시

민
사

회
 
단

체
들

과
 개

별
 국

민

들
이

 
입

법
과

정
에

 
의

미
 
있

게
 
참

여
할

 

수
 
있

도
록

 
입

법
부

의
 
서

로
 
다

른
 
단

계
(중

앙
/연

방
, 

국
가

/지
방

, 
지

역
) 

간
의

 

입
법

권
은

 어
떻

게
 분

배
되

었
는

가
?

이
 

질
문

은
 

입
법

권
의

 
지

방
분

권
 

및
 

권
리

이
양

의
 정

도
를

 묻
고

 있
다

. 
입

법

권
이

 
 
 
중

앙
에

 
지

나
치

게
 
집

중
되

어
 

있
을

 경
우

, 
국

가
의

 주
도

적
인

 단
체

들

에
 
의

해
 
독

점
되

어
 
사

회
-경

제
적

, 
민

족
-종

교
/언

어
적

, 
지

리
적

 
소

수
그

룹
들

이
 
희

생
될

 
가

능
성

이
 
있

다
. 

한
편

 
지

방
분

권
화

는
 
서

로
 
다

른
 
그

룹
들

이
 
서

로
 
다

른
 
차

원
과

 
구

성
단

위
에

서
 우

세

하
도

록
 

해
주

며
 

보
다

 
큰

 
다

원
화

를
  

허
용

한
다

. 

입
법

권
은

 중
앙

 및
 헌

법
 구

성
단

위
(주

 

또
는

 
지

역
)간

에
 
균

등
하

게
 
분

배
되

어
 

있
다

. 
중

앙
정

부
가

 
방

위
, 

외
교

, 
재

정
 

및
 경

제
, 

법
, 

그
리

고
 출

입
국

을
 통

제

하
는

 
한

편
, 

주
는

 
토

지
, 

문
화

, 
지

자

체
, 

사
회

복
지

, 
타

운
기

획
에

 
대

해
서

만
 

통
제

를
 

하
며

 
교

육
, 

보
건

, 
경

찰
 

및
 

교
통

과
 
같

이
 
공

동
으

로
 
관

리
하

는
 부

문
에

서
 보

다
 많

은
 발

언
권

을
 갖

는
다

. 

주
 

권
력

은
 

시
와

 
구

로
 

부
분

적
으

로
 

이
양

된
다

. 

그
러

한
 

지
방

분
권

으
로

 
지

리
적

으
로

 

집
중

화
된

 소
수

집
단

들
에

 
의

해
 
주

 차

원
에

서
 

사
회

문
제

를
 

상
당

히
 

통
제

할
 

수
 

있
다

. 
성

적
 

소
수

자
들

을
 

포
함

한
 

보
다

 
작

은
 

규
모

의
 

소
수

집
단

들
조

차

도
 
일

부
 
도

시
에

 
집

중
되

어
 
있

기
 
때

문
에

 공
공

정
책

에
 일

정
  

 정
도

의
 영

향
력

을
 행

사
한

다
. 

지
리

적
으

로
 

널
리

 
퍼

져
있

고
 

인
구

적

으
로

 
다

양
한

 
D

국
가

는
 
그

럼
에

도
 
매

우
 
 
 
중

앙
집

권
화

된
 
정

치
 
시

스
템

을
 

운
영

하
고

 
있

으
며

, 
다

수
 

민
족

집
단

Q

가
  

 우
세

하
다

. 
주

와
 지

역
들

이
 토

지

와
 
지

자
체

에
 
대

해
서

만
 
입

법
권

을
 
갖

기
 
때

문
에

 해
당

 
민

족
집

단
이

 
다

수
를

 

형
성

하
고

  
 있

는
 주

와
 지

역
에

서
 조

차
 
다

수
 
민

족
집

단
은

 
사

회
문

제
에

 
발

언
권

을
 거

의
 갖

지
 못

한
다

. 
그

 결
과

, 

소
수

민
족

 
언

어
와

 종
교

는
 
주

 
언

론
에

서
 
거

의
 
다

뤄
지

지
 
않

을
 
뿐

더
러

 
긍

정
적

으
로

 
다

뤄
지

지
 

않
는

다
. 

경
제

적

으
로

, 
시

외
에

 
살

았
던

 
Q

지
역

사
회

의
  

 노
동

자
 
계

층
조

차
 
수

도
에

 
살

고
있

는
 

도
시

 
엘

리
티

들
에

 의
해

 
열

외
 
취

급
을

 

받
았

다
. 

E4
. 

국
민

 
또

는
 

유
권

자
들

이
 

정
보

를
 

제
공

받
는

 
것

을
 
촉

진
/방

해
하

고
 
그

들

의
 

참
여

를
 

가
능

/불
가

능
케

 
하

기
 

위

해
 
입

법
기

관
들

이
 
사

용
했

던
 
조

치
 
및

 

이
 질

문
은

 E
2와

 유
사

하
나

, 
그

  
 초

점
을

 
구

조
가

 
아

니
라

 
과

정
에

 
두

고
 

있
다

. 
즉

, 
연

구
자

는
  

 입
법

기
관

들
이

 

이
해

관
계

자
들

에
게

 
정

보
를

 
제

공
하

기
 

입
법

기
관

은
 

국
민

들
을

 
활

발
하

게
 

참

여
시

킨
다

. 
국

가
 

의
회

 
세

션
과

 
주

  

의
회

의
 

예
산

회
의

는
 

특
별

 
채

널
에

서
 

실
시

간
으

로
 

방
송

된
다

. 
의

회
 

방
청

석

입
법

기
관

은
 
국

민
과

 
거

리
를

 
두

고
 
있

다
. 

의
회

 방
청

석
에

 참
석

하
는

 것
조

차
  

 미
리

 
신

청
해

야
 

한
다

. 
마

찬
가

지
로

 

문
서

와
 

정
보

에
 

대
한

 
요

청
은

 
미

리
 



수
단

은
 무

엇
이

 있
는

가
?

위
해

 
하

는
 
일

을
 
살

펴
본

다
. 

이
 
질

문

은
 또

한
 입

법
기

관
들

이
  

 국
민

과
 유

권
자

들
에

게
 
법

안
 
또

는
 
법

 
또

는
 
입

법
 
관

련
 
논

의
에

 
대

해
 
정

보
를

 
제

공

하
여

 
그

들
이

 
과

정
에

서
 

효
과

적
으

로
 

의
견

을
 형

성
하

고
 
참

여
할

 수
 
있

도
록

  

 어
떻

게
 
권

한
을

 
이

양
하

는
지

에
 
관

한
 

것
이

다
. 

그
러

한
 

노
력

의
 

사
례

들
로

는
 

법
 

규
정

 
여

부
에

 
관

계
 

없
이

 
입

법
  

심
의

회
, 

대
규

모
 

설
명

회
의

 
텔

레
비

전
 

방
송

, 
소

수
 
민

족
 
언

어
로

의
 
 
 
번

역
 

또
는

 
법

 
또

는
 
의

회
 
의

사
록

의
 
온

라

인
 
제

공
(입

법
 
회

의
 
회

의
록

)을
 
 
 
들

 

수
 있

다
.

은
 모

든
 국

민
들

에
게

 개
방

된
다

. 
모

든
 

법
안

과
 
의

회
 
의

사
록

(입
법

회
의

 
회

의

록
) 

또
한

 
온

라
인

으
로

 
볼

 
수

 
있

다
. 

백
서

 
등

의
 

주
요

 
정

책
 

문
서

들
은

  

하
드

카
피

 및
 
소

프
트

 카
피

로
 
자

유
롭

게
 이

용
할

 수
 있

다
. 

토
착

 부
족

에
 영

향
을

 미
치

는
 법

과
 정

책
과

 관
련

하
여

, 

이
 

문
서

들
을

 
해

당
 

부
족

의
 

언
어

로
 

번
역

하
여

 제
공

한
다

. 

신
청

해
야

 
하

며
 
보

통
은

 
허

가
가

 되
지

  

 않
는

다
. 

모
든

 
문

서
들

은
 

국
어

로
만

 

발
간

된
다

. 

E5
. 

논
란

이
 
되

는
 
법

안
에

 
관

련
한

 
반

대
 

또
는

 
지

지
하

는
 

제
안

들
에

 
대

해
 

국
가

는
 어

떻
게

 반
응

했
는

가
?

이
 
질

문
은

 
입

법
기

관
들

이
 국

민
의

 
의

견
에

 
대

응
하

는
 
방

식
을

 
보

기
위

한
 
실

질
적

인
 
과

정
이

다
. 

A
5,

 
B5

, 
C
5의

 
질

문
과

 마
찬

가
지

로
, 

논
란

이
 되

는
 법

안

들
은

 
 
 
민

주
주

의
를

 
실

질
적

으
로

 
시

험
해

볼
 
수

 
있

는
 
수

단
이

 
되

므
로

 
논

란
이

 
없

는
 
법

안
을

 제
외

하
고

 
논

란
이

 

되
는

 법
안

들
을

 찾
고

 있
다

. 

보
고

 
기

간
에

, 
세

 
가

지
 
논

란
이

 
되

는
 

법
안

들
이

 
국

회
에

 
제

출
되

었
다

. 
특

별
 

위
원

회
가

 
구

성
되

어
 

국
민

을
 

참
여

시

킨
 가

운
데

 
포

괄
적

인
 협

의
를

 
촉

진
했

고
, 

  
최

종
안

이
 수

락
되

었
다

. 
마

지
막

 

법
안

은
 

대
대

적
인

 
시

위
가

 
있

은
 

후
 

취
소

되
었

다
. 

전
국

적
인

 
시

위
에

도
 

불
구

하
고

, 
대

중

집
회

법
은

 
국

회
에

서
 

강
력

히
 

어
붙

였
다

. 
법

안
에

 
대

해
 
가

장
 
크

게
 
비

난

을
 
한

 
자

는
 
비

방
죄

로
 
기

소
되

어
 
한

달
간

 수
감

되
었

다
. 

E6
. 

모
든

 
사

회
경

제
적

 
부

문
, 

민
족

-종

교
적

/언
어

적
 지

역
사

회
, 

지
리

적
 지

역

이
 질

문
은

 E
5에

 대
한

 후
속

질
문

으
로

, 

만
약

 
입

법
권

이
 

자
유

화
되

었
다

면
 

그

환
경

보
호

와
 

신
재

생
에

너
지

에
 

관
한

 

특
별

위
원

회
는

 
포

괄
적

인
 

협
의

를
 

개

특
별

위
원

회
가

 
반

년
 
동

안
 
협

의
를

 
진

행
했

지
만

, 
비

난
론

자
들

은
 

단
순

히
  



의
 
의

견
들

이
 최

소
한

 
일

단
은

 
표

명
되

었
거

나
 고

려
되

었
는

가
?

것
이

 평
등

한
가

를
 묻

고
 있

다
. 

여
기

서
  

 중
점

을
 

두
는

 
것

은
 

시
행

이
 

아
니

라
 

모
든

 
의

견
의

 
“우

선
적

인
 

고
려

”이
다

. 

입
법

기
관

이
 

모
든

 
의

견
을

 
만

족
시

킬
 

수
는

 
없

으
며

 우
리

의
 
목

표
는

 
만

족
시

키
지

 
못

한
 

것
에

 
대

해
 

비
난

하
고

자
 

함
이

 
아

니
다

. 
우

리
는

 
특

정
 

의
견

이
 

단
순

히
 
무

시
되

었
거

나
 
간

과
되

었
는

지
 

해
당

 사
례

를
 찾

고
 있

다
. 

최
하

여
 

기
업

과
 

환
경

 
로

비
단

체
들

이
 

자
신

의
 
주

장
을

 
 
 
개

진
하

고
 
치

열
한

 

논
쟁

을
 
벌

일
 
수

 
있

도
록

 
했

다
. 

환
경

단
체

들
의

 
시

위
에

도
 

불
구

하
고

 
원

자

력
 발

전
소

는
 법

안
에

서
  

 허
용

된
 반

면
, 

그
러

한
 타

협
은

 비
합

리
적

이
지

 않

다
는

 것
이

 일
반

적
인

 의
견

이
다

. 

홍
보

에
 

불
과

했
다

고
 

주
장

했
다

. 
법

안

에
 
대

해
 
가

장
 
반

대
목

소
리

를
 
높

였
던

 

자
들

은
 
의

견
을

 
주

장
할

 
기

회
를

 박
탈

당
했

거
나

 
 
 
기

술
적

인
 
근

거
로

 
의

견
 

제
시

를
 거

부
 또

는
 제

한
당

하
였

다
. 

국
가

의
회

가
 
모

든
 
이

해
관

계
자

들
로

부

터
 

의
견

을
 

듣
기

를
 

원
치

 
않

았
음

이
 

명
백

했
다

. 

E7
. 

[정
당

 
또

는
 
정

치
인

을
 
대

변
하

여
 

활
동

할
 수

도
 있

는
] 

시
민

사
회

 단
체

들

과
 

개
별

 
국

민
들

이
 

발
의

한
 

법
안

이
 

있
었

는
가

? 
아

니
면

 
그

들
의

 
의

견
으

로
 

인
해

 
법

안
의

 최
종

적
 
내

용
이

 
상

당
히

 

변
경

되
었

는
가

?

이
 

질
문

은
 

입
법

기
관

들
이

 
민

주
적

으

로
 선

출
되

었
는

지
(E

1)
의

 여
부

에
  

 관

계
없

이
 

입
법

과
정

의
 

결
과

를
 

평
가

한

다
. 

국
민

들
의

 
의

견
이

 
입

법
 

결
과

에
 

영
향

을
 

미
치

는
데

 
있

어
서

 
얼

마
나

  

강
력

하
게

 구
성

되
었

는
가

? 
다

시
 한

번
, 

우
리

는
 적

극
적

인
 지

지
  

 노
력

의
 구

체
적

인
 사

례
를

 찾
고

 있
다

. 

시
민

사
회

 단
체

들
은

 
입

법
 
결

과
에

 성

공
적

으
로

 
영

향
을

 
미

쳤
다

. 
그

들
의

  

반
대

 때
문

에
, 

논
란

이
 됐

던
 도

덕
성

에
 

관
한

 법
안

이
 철

회
되

었
다

. 
이

  
 단

체

들
은

 
또

한
 
우

호
적

인
 입

법
가

가
 
제

시

한
 의

원
입

법
 
법

안
의

 형
태

로
 
여

성
보

호
에

 관
한

 법
안

을
 발

의
했

다
. 

논
란

이
 
되

는
 
법

안
에

 
대

한
 
시

민
사

회
 

단
체

들
의

 반
대

는
, 

그
것

이
 거

리
  

 시

위
든

지
 

각
서

의
 

형
태

이
든

 
관

계
없

이
 

소
용

없
는

 것
으

로
 보

인
다

. 
논

란
이

 되

는
 
법

안
들

은
 
결

국
 
의

회
를

 
장

악
하

고
  

 있
는

 
일

당
에

 
의

해
 

모
두

 
통

과
되

었

다
. 

시
민

사
회

의
 노

력
은

 정
치

적
 의

식
 

고
취

의
 

결
과

만
을

 
이

끌
어

냈
고

, 
이

는
 

3년
 후

에
 있

을
 다

음
 선

거
에

 영
향

을
 

미
칠

 수
 있

다
.

F1
. 

자
유

롭
고

 
공

정
한

 
행

정
선

거
가

 

정
부

의
 

각
 

차
원

에
서

 
정

기
적

으
로

 

개
최

되
도

록
 

헌
법

과
 

법
이

 
규

정
하

는
가

? 
보

통
선

거
권

이
 

보
장

되
었

는

가
? 

출
마

에
 
제

약
이

 
있

었
는

가
? 

국

이
 
질

문
은

 
대

통
령

제
에

서
 정

부
의

 
행

정
부

의
 수

장
에

 
대

한
 
것

이
라

는
 점

을
 

제
외

하
면

 
 
 
E1

과
 
유

사
하

다
. 

행
정

부

의
 
수

장
이

 
간

접
적

으
로

 
국

회
의

원
 
선

거
를

 
통

해
 
선

출
되

는
 
의

회
 
국

가
에

서

선
거

는
 
대

통
령

, 
주

지
사

, 
구

 
 
 
위

원
 

및
지

역
사

회
 

리
더

 
같

이
 
4가

지
 

차
원

의
 

행
정

부
 

수
장

을
 

선
출

하
기

 
위

해
 

개
최

된
다

. 
국

가
 및

 지
방

 행
정

부
는

 5

년
 
임

기
로

 
선

출
되

는
 
반

면
, 

구
와

 
지

사
례

 1
:

S는
 

의
회

 
민

주
주

의
 

국
가

로
 

행
정

부

에
는

 직
접

 선
거

가
 없

다
. 

 사
례

 2
:



민
들

은
 

정
당

이
나

 
정

치
적

 
단

체
를

 

자
유

롭
게

 
형

성
하

여
 

선
거

에
서

 
경

쟁
하

고
 
캠

페
인

을
 벌

이
고

 
또

는
 
모

니
터

할
 수

 있
었

는
가

?

는
  

 관
계

가
 없

다
. 

역
사

회
 

수
장

들
은

 
임

기
가

 
3년

이
다

. 

정
신

이
상

 
또

는
 

특
정

한
 

유
죄

판
결

로
 

인
해

 권
리

가
 박

탈
된

 자
를

 제
외

하
고

, 

18
세

  
 이

상
의

 모
든

 국
민

들
은

 선
거

에
서

 토
표

를
 하

고
 참

관
을

 할
 수

 있

는
 권

리
를

 가
진

다
. 

국
민

들
은

 자
유

롭

게
 

 
 

정
당

과
 

정
치

적
 

지
지

 
단

체
를

 

형
성

하
여

 
선

거
에

서
 

경
쟁

하
고

 
캠

페

인
을

 
벌

일
 
수

 
있

다
. 

선
거

위
원

회
 
역

시
 선

거
  

 옵
저

버
 그

룹
을

 승
인

한
다

. 

정
권

 
교

체
 

이
후

 
2차

례
의

 
선

거
는

  

자
유

롭
고

 
공

정
한

 
것

으
로

 
보

고
되

었

다
. 

프
리

덤
하

우
스

가
 측

정
한

 이
 국

가

의
 
정

치
적

 
권

리
 
지

수
는

 
그

 
이

후
 
7

등
급

 가
운

데
 2

-3
등

급
을

 기
록

했
다

. 

T는
 

일
당

제
 

국
가

로
 

체
제

에
 

우
호

적

인
 야

당
만

 허
용

된
다

. 
대

통
령

 선
거

가
 

있
지

만
 
후

보
는

 
단

 
한

명
으

로
 
지

명
되

고
, 

국
민

들
은

 
 
 
의

무
적

으
로

 
투

표
해

야
 

한
다

. 
당

연
히

, 
국

민
들

은
 

선
거

에

서
  

 의
미

 있
는

 역
할

을
 할

 수
 있

는
 

독
립

적
인

 
정

치
단

체
를

 
자

유
롭

게
 

형

성
할

 수
 없

다
. 

그
러

므
로

 행
정

선
거

는
 

의
미

가
 
 
 
없

고
, 

국
민

들
은

 
행

정
부

를
 

통
제

할
 수

 있
는

 수
단

이
 없

다
. 

F2
. 

선
거

를
 

넘
어

서
, 

개
별

 
국

민
과

 

시
민

사
회

 
단

체
들

의
 

의
견

이
 

행
정

 

프
로

그
램

(중
앙

/연
방

, 
주

/지
방

, 
지

역
)에

 포
함

되
도

록
 마

련
된

 헌
법

/법

적
 

메
커

니
즘

으
로

는
 

무
엇

이
 

있
었

는
가

?

이
 
질

문
은

 
얼

마
나

 
행

정
 
기

관
이

 
개

방
되

어
 있

어
서

 
국

민
과

 
시

민
사

회
 
단

체
들

이
 
조

사
 
및

 
협

의
 
같

은
 
통

로
를

 

통
해

 
행

정
적

 
 
 
의

사
결

정
에

 
자

신
의

 

의
견

을
 

제
공

할
 

수
 

있
는

지
에

 
관

한
 

것
이

다
. 

사
례

로
는

 
개

발
사

업
에

 
대

한
 

환
경

영
향

평
가

와
 

 
 

사
회

타
당

성
조

사

가
 있

다
.

연
방

헌
법

은
 

국
민

들
이

 
연

방
, 

주
, 

 

그
리

고
 
지

역
 
차

원
에

서
 
행

정
부

 
정

책
 

또
는

 
프

로
그

램
에

 
투

표
할

 
수

 
있

는
 

투
표

권
을

 
규

정
한

다
. 

연
방

 
 
 
그

리
고

 

주
 
법

은
 
또

한
 
전

국
적

이
고

 
주

 
차

원

의
 정

책
들

이
 
형

성
되

기
 
전

에
 
반

드
시

 

특
정

 
협

의
 

과
정

을
 

거
쳐

야
 

한
다

고
 

규
정

한
다

. 
마

지
막

으
로

 
위

험
한

 
사

업
 

또
는

 
25

헥
타

르
에

 
해

당
하

는
 

부
지

를
 

차
지

하
는

 
 
 
사

업
에

 
대

해
서

, 
지

역
민

국
민

투
표

에
 대

한
 헌

법
 조

항
이

 없
다

. 

이
해

관
계

자
, 

그
 
범

위
 
및

 
깊

이
에

 
대

한
 
협

의
는

 
모

두
 
장

관
의

 
재

량
에

 
달

려
있

다
. 

환
경

영
향

평
가

는
  

 전
적

으
로

 

자
발

적
인

 
것

으
로

 의
무

적
인

 
것

은
 
아

니
다

. 



의
 

의
견

을
 

필
요

로
하

는
 

환
경

영
향

평

가
가

 요
구

된
다

. 
  

F3
. 

모
든

 
관

련
 
사

회
경

제
부

문
, 

민
족

-종
교

적
/언

어
적

 
지

역
사

회
, 

지
리

적
 

지
역

의
 

시
민

사
회

 
단

체
들

과
 

개
별

 

국
민

들
이

 
행

정
부

 
프

로
그

램
 

형
성

에
 

의
미

있
게

 
참

여
할

 
수

 
있

도
록

 

행
정

부
의

 서
로

 다
른

 단
계

(중
앙

/연

방
, 

국
가

/지
방

, 
지

역
) 

간
의

 행
정

권

과
 자

원
은

 어
떻

게
 분

배
되

었
는

가
?

입
법

권
에

 관
한

 E
3의

 질
문

과
 마

찬
가

지
로

, 
이

 
질

문
은

 
행

정
권

(그
리

고
 

어

원
에

 의
하

면
 재

정
권

)의
 지

방
분

권
 및

 

권
리

이
양

의
 정

도
를

  
살

펴
본

다
. 

행
정

권
이

 
중

앙
에

 
 
 
지

나
치

게
 
집

중
되

어
 

있
을

 경
우

, 
국

가
의

 주
도

적
인

 단
체

들

에
 
의

해
 
독

점
되

어
 
사

회
-경

제
적

, 
민

족
-종

교
/언

어
적

, 
지

리
적

 
소

수
그

룹
들

이
 
희

생
될

 
가

능
성

이
 
있

다
. 

한
편

 
지

방
분

권
화

는
 
서

로
 
다

른
 
그

룹
들

이
 
서

로
 
다

른
 
차

원
과

 
구

성
단

위
에

서
 우

세

하
도

록
 

해
주

며
 

보
다

 
큰

 
다

원
화

를
  

허
용

한
다

.

행
정

권
은

 
중

앙
 

및
 

선
거

구
 

단
위

(주
 

또
는

 
지

역
)간

에
 
균

등
하

게
 
분

배
되

어
 

있
다

. 
특

이
하

게
 
토

지
, 

문
화

, 
지

자
체

, 

사
회

복
지

, 
도

시
계

획
을

 
관

리
하

고
 
(중

앙
정

부
와

 
함

께
) 

교
육

, 
보

건
, 

경
찰

  

및
 
교

통
을

 
공

동
 
관

리
하

는
 
주

는
 
중

앙
정

부
가

 
징

수
하

는
 

소
득

세
의

 
일

부

를
 할

당
받

는
다

. 
또

한
 주

의
 행

정
권

은
  

 시
와

 
구

로
 

부
분

적
으

로
 

이
양

되
며

, 

이
에

 
상

응
하

는
 재

정
적

 
자

치
권

을
 갖

는
다

. 

그
러

한
 

지
방

분
권

으
로

 
지

리
적

으
로

 

집
중

화
된

 소
수

집
단

들
에

 
의

해
 
주

 차

원
에

서
 

사
회

문
제

를
 

상
당

히
 

통
제

할
 

수
 

있
다

. 
성

적
 

소
수

자
들

을
 

포
함

한
 

보
다

 
작

은
 

규
모

의
 

소
수

집
단

들
조

차

도
 
일

부
 
도

시
에

 
집

중
되

어
 
있

기
 
때

문
에

 공
공

정
책

에
 일

정
  

 정
도

의
 영

향
력

을
 행

사
한

다
.

지
리

적
으

로
 

널
리

 
퍼

져
있

고
 

인
구

적

으
로

 
다

양
한

 
D

국
가

는
 
그

럼
에

도
 
재

정
권

의
  

 분
립

을
 포

함
하

여
 매

우
 중

앙
집

권
화

된
 

정
치

 
시

스
템

을
 

운
영

하

고
 
있

으
며

, 
다

수
 
민

족
집

단
Q

가
 
우

세

하
다

. 
주

와
 지

역
들

은
 기

본
적

으
로

 토

지
와

 
지

역
 
부

지
 
및

 
기

업
에

 
 
 
대

해

서
 

세
금

을
 

징
수

하
므

로
, 

전
달

능
력

은
 

제
한

되
어

 있
다

. 
이

는
  

 해
당

 민
족

집

단
이

 
다

수
를

 
형

성
하

고
 

있
는

 
주

와
 

지
역

에
서

 
조

차
 

공
공

자
금

을
 

어
떻

게
 

사
용

할
 

것
인

지
를

 
결

정
하

는
 

소
수

집

단
의

 능
력

을
 제

한
한

다
. 

 

F4
. 

국
민

 
또

는
 
유

권
자

들
이

 
정

보
를

 

제
공

받
는

 
것

을
 
촉

진
/방

해
하

고
 
그

들
의

 
참

여
를

 
가

능
/불

가
능

케
 
하

기
 

이
 질

문
은

 F
3과

 유
사

하
나

, 
그

  
 초

점
을

 
구

조
가

 
아

니
라

 
과

정
에

 
두

고
 

있
다

. 
이

 질
문

은
 또

한
 행

정
기

관
들

이
 

행
정

부
는

 
하

드
 

및
 

소
프

트
 

카
피

의
 

형
태

로
 
정

책
 
문

서
를

 무
료

로
 
제

공
하

며
 

국
민

 
참

여
를

 
위

해
 

원
탁

회
의

와
 

행
정

부
는

 
많

은
 

정
책

 
문

서
를

 
“국

가
 

기
”로

 
분

류
하

여
 

이
 

문
서

에
 

대
한

 

허
가

받
지

 
않

은
 
접

근
을

 
금

지
하

고
 
처



위
해

 행
정

부
가

 
사

용
했

던
 
조

치
 
및

 

수
단

은
 무

엇
이

 있
는

가
?

국
민

과
 
유

권
자

들
에

게
 
계

획
된

 
 
 
또

는
 
의

도
된

 
정

책
 
결

정
에

 
대

해
 
정

보

를
 
제

공
하

여
 그

들
이

 
과

정
에

서
 효

과

적
으

로
 의

견
을

 
형

성
하

고
 참

여
할

 
수

 

있
도

록
 

어
떻

게
 

권
한

을
 

이
양

하
는

지

에
 관

한
  

 것
이

다
. 

타
운

홀
 회

의
를

  
 조

직
한

다
. 

벌
한

다
. 

F5
. 

논
란

이
 되

는
 공

공
정

책
 또

는
 개

발
사

업
에

 
대

한
 

반
대

 
또

는
 

지
지

 

제
안

들
에

 
대

해
 

행
정

부
는

 
어

떻
게

 

반
응

했
는

가
?

F5
의

 질
문

과
 마

찬
가

지
로

 이
 질

문
은

 

입
법

기
관

들
이

 
국

민
의

 
의

견
에

 
 
 
대

응
하

는
지

를
 

알
아

보
기

 
위

한
 

실
제

적

인
 
절

차
를

 
살

펴
본

다
. 

그
리

고
 
 
 
A
5,

 

B5
, 

C
5의

 
질

문
들

과
 
마

찬
가

지
로

, 
논

란
이

 
되

는
 
정

책
 
또

는
 
사

업
들

은
 
민

주
주

의
를

 
 

 
실

질
적

으
로

 
시

험
해

볼
 

수
 
있

는
 
수

단
이

 
되

므
로

 
논

란
이

 
없

는
 
정

책
 
또

는
 
사

업
을

 
제

외
하

고
 
논

란
이

 
되

는
 
정

책
 
또

는
 
사

업
을

 
찾

고
 

있
다

.

보
고

 
기

간
에

, 
국

가
 

정
부

는
 

다
양

한
 

시
민

사
회

 단
체

의
 높

은
 반

대
에

  
 대

응
하

고
자

 출
입

국
 
통

제
에

 
관

련
된

 주

요
 

정
책

 
제

안
을

 
개

정
했

다
. 

논
란

이
 

되
던

 개
발

사
업

이
 취

소
된

 반
면

, 
다

른
 

사
업

은
 
중

단
되

어
 
독

립
적

인
 검

토
 절

차
를

 기
다

리
고

 있
다

. 

폭
넓

은
 
시

위
에

도
 불

구
하

고
 
연

료
 
보

조
금

 철
회

가
 시

행
되

었
다

. 

F6
. 

모
든

 
사

회
경

제
적

 
부

문
, 

민
족

-

종
교

적
/언

어
적

 
지

역
사

회
, 

지
리

적
 

지
역

의
 

의
견

들
이

 
최

소
한

 
일

단
은

 

표
명

되
었

거
나

 고
려

되
었

는
가

?

이
 질

문
은

 F
5에

 대
한

 후
속

질
문

으
로

, 

만
약

 
행

정
권

이
 

자
유

화
되

었
다

면
 

그

것
이

 평
등

한
가

를
 묻

고
 있

다
. 

여
기

서
  

 중
점

을
 

두
는

 
것

은
 

시
행

이
 

아
니

라
 

모
든

 
의

견
의

 
“우

선
적

인
 

고
려

”이
다

. 

정
책

 
또

는
 
사

업
이

 
모

든
 
의

견
을

 
만

족
시

킬
 수

는
 없

으
며

, 
우

리
의

  
 목

표

시
민

사
회

 
단

체
들

은
 

성
공

적
으

로
 

행

정
 결

과
에

 영
향

을
 미

쳐
왔

다
. 

이
들

은
  

 논
란

이
 
됐

던
 
원

자
력

발
전

소
를

 
중

단

시
켰

고
 
출

입
국

 정
책

의
 
개

정
을

 
강

요

했
으

며
, 

이
로

써
 외

국
 인

재
들

이
 유

입

될
  

 수
 있

도
록

 문
을

 열
게

 되
었

다
. 

논
란

이
 

되
는

 
정

책
과

 
사

업
에

 
대

한
 

시
민

사
회

 
단

체
의

 반
대

는
 
그

것
이

 
거

리
 
시

위
 
또

는
 
각

서
의

 
형

태
이

든
 
관

계
없

이
 무

력
한

  
 것

으
로

 보
인

다
. 

의

회
는

 
평

이
 
매

우
 
좋

지
 
않

았
던

 
상

품

서
비

스
세

(G
ST

)를
 

 
 

연
이

은
 

시
위

에

도
 불

구
하

고
 2

01
2년

 2
월

 말
에

 통
과



는
 
만

족
시

키
지

 
못

한
 
것

에
 
대

해
 
비

난
하

고
자

 함
이

 아
니

다
. 

우
리

는
 특

정
 

의
견

이
 
단

순
히

 
무

시
되

었
거

나
 
 
 
간

과
되

었
는

지
 해

당
 사

례
를

 찾
고

 있
다

.

시
켰

다
. 

G
1.

 
시

민
사

회
가

 
사

법
제

도
에

서
 

구

체
책

을
 

추
구

할
 

수
 

있
는

 
헌

법
적

/

법
적

 
메

커
니

즘
은

 
무

엇
이

 
있

었
는

가
?

이
 
섹

션
은

 
사

법
부

가
 
입

법
 
및

 
행

정
 

결
정

에
 

대
해

 
판

결
하

고
 

개
입

할
 

수
 

있
는

 역
할

을
 살

펴
본

다
. 

사
법

부
는

 대

부
분

의
 

국
가

에
서

 
적

극
적

으
로

 
결

정

을
 

내
리

고
 

있
지

 
않

기
 

때
문

이
다

. 
 

연
구

자
는

 
국

가
 
결

정
에

 
이

의
를

 제
기

할
 
수

 
있

는
 
통

로
에

 
중

점
을

 
두

면
서

 

사
법

체
계

에
 대

해
 간

략
히

 요
약

한
다

. 

국
민

들
은

 
고

등
법

원
에

서
 

정
부

의
 

결

정
에

 
이

의
를

 
제

기
할

 
수

 
있

으
며

 
항

소
법

원
 

및
 

대
법

원
에

서
 

비
우

호
적

인
 

결
정

에
 대

해
  

 항
소

할
 수

 있
다

. 

그
러

나
 
국

가
보

안
법

은
 
재

판
 
없

는
 
구

금
을

 
명

령
하

는
 
장

관
의

 
결

정
이

 최
종

적
이

며
 

사
법

부
에

 
의

해
 

검
토

가
능

하

지
 않

다
고

  
 규

정
하

고
 있

다
.

G
2.

 
사

법
체

계
는

 
시

민
사

회
 

단
체

들

의
 

우
려

와
 

열
망

에
 

대
해

 
어

떻
게

 

반
응

했
는

가
?

다
시

 한
번

, 
연

구
자

는
 사

법
부

가
 국

가

의
 
입

법
 
또

는
 
행

정
부

에
 
대

해
 
 
 
개

별
 

국
민

과
 

시
민

사
회

단
체

들
에

게
 

우

호
적

 
또

는
 
비

우
호

적
인

 
판

결
을

 내
렸

는
지

를
 확

인
하

기
 
위

해
 
중

대
한

 사
례

만
 살

펴
본

다
. 

  
자

동
적

으
로

, 
국

가
에

 

반
하

는
 판

결
은

 
사

법
 
독

립
성

과
 시

민

사
회

를
 
확

인
하

는
 
표

시
로

 
볼

 
수

 
있

을
 
 
 
것

이
다

. 
그

러
나

, 
연

구
자

는
 
그

러
한

 결
정

을
 평

가
하

기
 위

해
  

 전
문

적
인

 
의

견
을

 
언

급
할

 
수

 
있

다
. 

즉
, 

국
가

가
 

개
별

 
국

민
 

 
 

또
는

 
단

체
에

 

W
시

의
 
고

등
법

원
은

 
 
 
원

주
민

 
소

유

지
권

리
(n

at
iv

e 
la

nd
 

ri
g
ht

) 
사

례
 

다

수
에

서
 

원
주

민
들

의
 

손
을

 
들

어
주

었

다
. 

가
장

 
최

근
의

 
사

례
에

서
, 

Y지
방

정

부
가

 
20

10
년

 
X
부

족
의

 
10

0헥
타

르
에

  

 달
하

는
 

토
착

민
의

 
토

지
를

 
Z회

사
에

 

양
도

한
 것

은
 무

효
로

 판
결

이
 났

다
. 

  

G
, 

H
 
그

리
고

 
I가

 
 
 
주

도
하

는
 
해

외
 

유
권

자
 

단
체

가
 

선
거

위
원

회
로

 
하

여

금
 

모
든

 
재

외
 

국
민

들
에

게
 

부
재

자
 

투
표

권
을

 
제

공
할

 것
을

 
요

구
하

기
 
위

해
 
제

기
한

 소
송

은
 
기

술
적

인
 
이

유
로

 

V
시

의
 고

등
법

원
에

 의
해

 기
각

되
었

다
. 

법
학

과
 

교
수

인
 

S는
 

고
등

법
원

 
판

결

이
 잘

못
됐

다
고

 언
급

했
다

. 



우
호

적
인

 
잘

못
된

 또
는

 
나

쁜
 판

단
을

내
리

는
 것

이
 가

능
하

다
. 

G
3.

 
사

법
부

가
 
판

결
에

서
 
다

른
 
국

민
 

또
는

 
시

민
사

회
 

단
체

들
보

다
 

특
정

 

범
주

에
 
속

하
는

 
국

민
 
또

는
 
시

민
사

회
 

단
체

들
을

 
조

직
적

으
로

 
편

애
했

는
가

?

G
2에

 
대

한
 
후

속
질

문
으

로
, 

사
법

부
가

  

 개
별

 
국

민
들

에
게

 
유

리
한

 
판

결
을

 

내
린

다
 하

더
라

도
, 

일
부

 단
체

에
만

 국

한
되

는
가

? 

사
법

부
는

 
오

히
려

 
독

립
적

이
고

 
편

파

성
이

 
없

는
 

것
으

로
 

보
인

다
. 

상
기

  

검
토

된
 
여

섯
 
건

의
 
중

요
한

 
사

건
 
가

운
데

, 
승

소
 

판
결

을
 

받
은

 
시

민
사

회
 

단
체

들
은

 
전

문
기

관
, 

노
동

조
합

, 
여

권
 

운
동

가
, 

언
어

적
 
 
 
소

수
집

단
 
그

리
고

 

종
교

적
으

로
 

보
수

적
인

 
로

비
단

체
 

등
 

다
양

한
 배

경
을

 가
졌

다
. 

사
법

부
가

 기

본
구

조
이

론
을

 
지

지
함

에
 
 
 
있

어
 
일

관
성

을
 
유

지
하

고
 
있

다
는

 
것

이
 
법

조

계
의

 일
반

적
인

 의
견

이
다

. 

다
수

의
 

국
민

들
과

 
시

민
사

회
 

단
체

들

이
 
특

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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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민주주의 이행을 위한 시민사회 참여 

 

민주주의 평가틀 활용방법 

 

1. 제작개요 
 

우리가 사용하게 될 민주주의 평가틀은 민주주의선거지원국제연구소

(International IDEA)의 민주주의 평가틀(Assessing the Quality of Democracy, 2008), 

흔하게 사용되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인권 평가 구조-결과-과정 지표(Structural-

Outcome-Process indicators for human rights), 그리고 아시아민주주의지표(Asian 

Democracy Index, 2011), 이렇게 세 가지 서로 다른 자료를 바탕으로 생성되었다. 민

주주의선거지원국제연구소의 평가틀은 1) 시민정신, 법과 권리, 2) 대의정치와 책임정부, 

3)시민사회와 참여, 4) 국가를 넘어서는 민주주의, 이 네 가지 측면을 다루고 있다.  
 

 이 평가로부터 우리는 (a)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 (b) 

집회의 자유, (c) 단체결사의 자유, (d) 기타 시민적 정치적 권리, (e) 시민사회의 입법

절차 참여, (f) 시민사회의 행정절차 참여, (g) 시민사회의 사법절차 참여와 같은 일곱 

가지 측면을 도출하고자 “시민사회와 참여” 그리고 “시민정신, 법과 권리”에 관련된 

부분을 선택했다.  
 

이러한 각 각의 측면에서, 우리는 구조, 절차 및 결과의 관점을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 각 관점과 관련하여, 아시아민주주의지표((Asian Democracy Index, 

2011)로부터 “독점완화(demonopolization)”를 살펴보았다. 이 과정은 다음 세 가지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자유화, 동등화 그리고 권한이양. 위의 네 가지 섹션 각각에 대

해 우리는 독점완화의 세 가지 단계들이 일어났는지 질문한다. 

마지막으로, 조사를 위한 질문 50개를 구성했다.  

 

2. 평가보고서 작성방법 
 

국가별 보고서는 8,000에서 10,000 단어로 사이로 작성되어야 한다. 관련 인용

구와 주석과 함께 구체적인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모든 출처와 

보고서를 인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문 중 다수에 대한 답변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간단명료하게 구성하여 중요한 

모든 사례들이 한 부분에서만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다른 관련 부분에서는 간략하게 언급

되어 독자들이 교차 참조를 통해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각 질문에 대해 한 단락 길이의 답변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호 국가 비

교를 위해 7가지 측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반면 국가 보고서 작성자는 재량껏 

가장 의미 있는 방식으로 하위 섹션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3.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가설의 예 
 



국가별 작성자들이 질문의 요점을 알 수 있도록 지침을 넣었다. 이를 통해 작성

자들은 보다 효과적으로 재량껏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긍정적 및 부정적 사례들 중 

일부는 현실의 사례를 각색했으며, 그 의미를 유지하고자 실제 법률 문서 일부를 최소한

으로 수정하였다. 해당 국가명은 삭제되었으며, 많은 경우, 서로 다른 국가의 사례들을 

뒤섞어, 단일 국가에 대한 가정으로 제시했다. 아래 사례들은 간략한 요약일 뿐이며 실

제 답변은 대부분의 사례들보다 더욱 세부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답변은 

과거로 간주되는 보고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므로 과거시제로 작성한다.  

 

 

 

 

 

 

 

 

 

 

 

 

 

 

 

 

 

 

 

 

 

 

 

 

 

 

 



 

질문 A1. 국가에서 비준한 것으로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  유

와 관련된 국제 인권 조약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답변지침 : 연구자는 해당 국가가 비준했던 국제 인권 조약들을 찾아보고 그런 

다음 그 중 어떤 것들이 꼭 필요한 것들인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목록을 자세히 

살펴본다. 
 

참고: 사상/양심의 자유(세계인권선언의 제 18조)는 종교 또는 사상에 대한 신

념을 언급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는 그러한 종교/사상의 표출 및 

관련 자료의 배포를 포함한다. 
 

 긍정적 답변 사례 : B국가는 2008년 이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을 비준했고, 2010년 이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을 비준했다.  
 

 부정적 답변 사례 : X국가는 국제인권조약을 비준한 바 없으며 대신 국정 간섭을 

위한 서부국가의 수단으로 간주했다. 

 

질문 A2. 사고/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의 자유에 대한 헌법 보장이 존재

했는가? 헌법 상에서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제약/예외로는 어떤 것들이 있

었는가? 
 

 답변지침 : 연구자는 해당 국가의 국가 헌법을 살펴보고 (있을 경우) 보장을 확

인하고 (있을 경우) 그 제약을 확인한다. 관련 섹션 전체 또는 해당 부분을 적절

히 인용하라.  
 

 긍정적 답변 사례 : P국가의 개정헌법은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 출판의 자유 또는 국민들이 평화적

으로 집회할 수 있는 권리와 고충 처리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개정헌법은 국가 

입법기관이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보호를 제공한다.  
 

 부정적 답변 사례 : X국가의 국가헌법 제 10(1)(a)조는 “(a) 모든 국민은 언론

과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라고 명시하고, 제 10(2)조는 즉각 제약사항을 명시

한다. “의회는 법의 의거하여, (a). (1)의 (a)에 의거한 권리에 대하여, 연방 안

보 또는 그 일부, 다른 국가와의 우호관계, 공공질서 또는 도덕성을 위해 필요하

거나 편리한 것으로 간주되는 제약을 가할 수 있으며, 의회 또는 입법회의의 특

권을 보호하고 법정모독, 명예훼손 또는 범죄행위 선동에 대비하기 위한 제약을 

가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모든 법적 제약의 수문을 열었고 앞부분의 보장들을 

대부분 무색하게 만든다.  

 

 

질문 A3. 법에서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의 자유가 어떻게 규제되고 

규정되고 있는가? 
 



 답변지침 : 연구자는 종교, 언론, 안보, 공공질서, 공적 정보, 교육, 명예훼손, 그

리고 형법을 다루고 있는 모든 법을 포괄적이지만 간략하게 요약한다. 법이 다양

하므로 세부적인 조항에 대한 설명은 불필요하다.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법을 그

대로 인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이 자유를 어떻게 제약하는지를 분석적인 방식

으로 제시한다. 예를 들어, 검열과 언론 소유는 서로 다른 법의 서로 다른 조항

에 의해 규정될 수 있으며, 법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그 영향을 기준으로 설명

할 때 독자들이 논의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 답변 사례 : B국가는 2000년 이래로 정보권리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의

해 국민들은 공식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수 있다. 정보권리위원회는 그러한 

요청을 고려하며 요청을 거부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부정적 답변 사례 :  X 국가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운용되는 법에 의거하여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 (a) 언론 내용 규제, 그리고 

(b) 언론 소유 규제. 전자는 소요법, 공공비밀법, 명예훼손법 그리고 형법전의 

명예훼손죄 조항, 언론법, 방송 및 멀티미디어법, 그리고 영상검열법과 관련이 

있다. 금지된 내용 중 최고는 공공관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다. 소요법에 

의거하여 유죄판결이 난 경우, 최고 2 년형, RM3,000 벌금형 또는 둘다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기밀”로 분류되는 공식문서를 허가 없이 

배포할 경우 공공비밀법에 의거하여 기소될 수 있다. 

 

질문 A4.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의 자유 보호와 관련하여 제도적 

해결책이 존재했는가? 
 

 답변지침 : 연구자는 이러한 자유에 대해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초교파위원회, 

미디어위원회 또는 인권위원회 같은 기관을 살펴본다. 과거 기록을 통해 이러한 

기관들의 특색, 즉, 그 설립 기반, 회원구성 그리고 독립성(또는 독립성의 부족)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긍정적 답변 사례 :  E국가는 국가의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를 감독하는 헌법기관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초교파위원회는 모든 종교와 

분파 출신의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종교 간의 선의와 이해를 도모한다. 

이 위원회가 종교 그룹에 결정을 강요할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국가 기관

과 종교 그룹들은 이 위원회의 조언을 보통 수용한다.  
 

 부정적 답변 사례 :  V국가는 편집인, 학자 그리고 기타 전문기관의 멈버들로 구

성된 준정부 기관인 언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위원회의 멤버들은 

장관이 임명하므로, 여당이 위원회를 통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질문 A5. 소수집단 또는 비국교도의 종교/사상, 반대의견과 비호의적인 보고서 등, 사상/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의 행사에 대해 국가 및 비국가 활동주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제도적 해결책(이용 가능한 경우)이 이러한 자유를 보호함에 있

어서 효과적이었는가? 
 

 답변지침 : 연구자는 이러한 자유들이 어떻게 행사되었는지 사례들을 살펴본다. 

불가피하게 초점은 부정적인 사례들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검열이 



이루어지지 않은 1000건의 사례보다는 한 건의 언론 검열 사례에 주목할 것이

다. 부정적인 사례에 주목할 때 중요한 것은 그 문맥으로서, 독자들에게 이것이 

전형적인 또는 비전형적인 사례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 

두번째 질문은 초교파위원회, 언론위원회 또는 인권위원회와 같은 기관들이 그러

한 부정적인 사례에 개입했을 때의 그 효과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긍정적 답변 사례 :   

Example 1: T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존중된다. 주류 종교들은 서

로를 깎아내리기 위해 또는 그 종교에서 일탈한 그룹들을 억압하기 위해 강제적

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  
 

Example 2: T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는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다. 국가가 검열을 

종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언론과 기자들은 특정 그룹에 의한 위협에 취약

한 상태이다. 지난 5월, 한 무리의 폭력배들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후 신성모

독을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던 신문사를 습격하였다. 언론위원회와 인권위원회의 

엄중한 비난이 있고 난 후, 그러한 폭력 사태 앞에서 손을 놓고 있었던 경찰이 

그제서야 폭력배를 체포, 기소하였다.  
 

 부정적 답변 사례 :   
  

Example 3: X국가에서는 정권교체 이후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었음에도, 성적 소

수집단과 무신론자 같은 특정 그단체들은 의견을 당당히 말하기에는 위협과 협

박에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다. 처음에는 한 동성애자 운동가가 언론 캠페인에서 

비난받았고 이후 살인협박을 받았다. 언론위원회에 제기한 그의 민원은 지연되었

고 결국 묵살되었다. 마찬가지로, 경찰은 증오 범죄자들을 열심히 추격하지 않았

다. 그가 경찰이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사실에 대해 경찰범죄위원회에 민원

을 제기했으나 그것 역시 허사였다. 

 

질문 A6.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의 자유 행사와 관련하여, 선택적

인 조사, 체포/구금 및 박해 그리고 일관성 없는 판결이 있었는가? 

 

 답변지침 : 이러한 자유 행사에 대한 중요 사례에 관련된 문맥적 정보가 중요해

지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연구자는 국가가 이중 잣대를 행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정적인 사례들을 분석하고 긍정적인 사례들을 찾아본다. 이 질문은 자유

가 일부 집단에 의해 실제로 독점되었는지 그리고 모두에 의해 동등하게 행사되

지 않았는지를 묻고 있다.  
 

 긍정적 답변 사례 :  T국가에서는 수감된 자들을 포함하여 과거에 종교, 사상 

또는 저널리즘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박해받은 자가 없었다. 
 

 부정적 답변 사례 :  X국가는 표현과 소위 “민감한” 사안의 보고와 관련하여 

이중잣대를 취한 것이 명백했다. 한 초국가단체는 올해 편파적 발언을 11번 했

지만 경찰의 수사를 받지 않았다. 한편, 군주제, 환경, 가난에 대해 선동적인 언

급을 했다는 이유로 총 세 명의 네티즌들이 서로 다른 시점에 체포 및 기소되었

다.  

 



질문 A7. 시민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어

느 정도로 의미있게 행사하였는가? 국가 및 비국가 활동세력이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

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를 어떤 정도로 효과적으로 억압하였는가? 
 

 답변지침 : 이 두 질문은 이러한 자유들이 이론적으로(법에 의거하여) 그리고 

경험적으로 (실제 사례에 의거하여)어떻게 행사되었는지를 살펴본 후, 이러한 

자유들의 행사가 부정적인 사례 때문에/사례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억압되었는지, 아니면 억압이 효과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가 제대로 

행사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두 질문은 기본적으로 각각이 중점을 두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질문이다. 하나는 국민과 시민사회 단체들의 능률에 중점을 

두는 반면, 다른 하나는 국가 및 비국가 활동주체들의 행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답변은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반영해야 하나,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긍정적 답변 사례 :  국가는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지만 일부 

단체들은 반대세력을 잠재우기 위해 폭력과 협박에 의존했다. 그러나 이 집단들

은 비슷한 공동사회 배경을 가진 집단을 포함하여 사회 대다수가 그들을 기피했

기 때문에 비참한 실패를 경험했다.  

결론적으로, T국가에서는 일부 기자들과 운동가들이 협박과 위협을 받음

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가 효과적으로 행사되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부정적 답변 사례 :  국가와 비국가 활동주체들의 광범위한 억압 때문에, X국가

에서 사고/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의 자유는 의미있게 행사되지 

않았다. 

 

질문 B1. 국가가 비준한 것으로 집회의 자유와 관련된 국제 인권 조약으로는 무엇이 있

었는가? 

 

 답변지침 : 연구자는 해당 국가가 비준했던 국제 인권 조약들을 찾아보고 그런 

다음 그 중 어떤 것들이 꼭 필요한 것들인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목록을 자세히 

살펴본다. 
 

이 섹션과 관련하여 집회의 자유가 종종 표현의 자유와 관계된다는 사실

을 주목하라. 연구자는 두 섹션(A와 B) 모두를 다루면서 반복되는 내용은 최소

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긍정적 답변 사례B국가는 2010년 이래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을 비준했다.  
 

 부정적 답변 사례 :  X국가는 국제 인권 조약을 비준한 바가 없고 대신 이를 서

부국가가 내정에 간섭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했다.  

 

질문 B2.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헌법 보장이 존재했는가? 헌법 상에서 집회의 자유에 대

한 제약/예외는 무엇이 있었는가? 

 

 답변지침 연구자는 해당 국가의 국가 헌법을 살펴보고 (있을 경우) 보장을 확인



하고 (있을 경우) 그 제약을 확인한다. 관련 섹션 전체 또는 해당 부분을 적절히 

인용하라.  
 

 긍정적 답변 사례 :  P국가의 개정헌법은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 행위

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 출판의 자유 또는 국민들이 평

화적으로 집회할 수 있는 권리와 고충 처리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

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명시하고있다. 이 개정헌법은 국

가 입법기관이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최대

한의 보호를 제공한다. 

 부정적 답변 사례 :  X국가의 국가헌법 제 10(1)(a)조는 

“(b) 모든 국민들은 평화적으로 무기 없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제 10(2)조는 제약사항을 즉각 명시하고 있다. 

“의회는 법에 의거하여, (b) (1)의 (b)에 의거한 권리에 대하여, 연방 안보 또

는 공공질서를 위해 필요하거나 편리한 것으로 간주되는 제약을 가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모든 법적 제약의 수문을 열었고 앞부분의 보장들을 대부분 무색하게 

만든다. 

 

질문 B3. 법에서 집회의 자유를 어떻게 규제하고 규정했는가?  
 

 답변지침 :  연구자는 모든 법, 특히 집회의 자유를 규제하는 모든 법, 특히 집

회, 경찰권, 형사범죄에 대한 법을 포괄적이지만 간략하게 요약한다. 법이 다양하

므로 세부적인 조항에 대한 설명은 불필요하다. 정말로 필요한 경우에만 법 조항 

그대로를 인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들이 어떻게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는지를 장소, 시간, 참여자, 

적용절차 등 분석적인 방법으로 제시한다. 법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그 영향을 

기준으로 설명할 때 독자들이 논의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 답변 사례 :  T국가에서는 공공질서법에 의거하여, 50명 이상이 참여하

는 거리시위를 조직하는 주최측은 공공질서와 교통 통제를 위해 48시간 이전에 

미리 경찰에 통지하면 된다. 50명 이하의 거리시위를 조직하는 주최측은 4시간 

전에 미리 경찰에 통보해야 한다. 실내 집회에 대해서는 제한사항이 없다.  
 

 부정적 답변 사례 :  F국가의 의회는 평화로운 시위와 집회법을 새롭게 채택했

다. 이는 과도기에 긍정적인 단계로 환영받았다. 그러나 이 법은 국가 인권 기준

을 따르지 않는다.  

 

질문 B4. 집회의 자유 보호와 관련하여 제도적 해결책이 존재했는가? 
 

 답변지침 :  연구자는 집회의 자유를 일부 제공할 수도 있는 인권위원회 같은 기

관들을 일반적으로 자세히 살펴본다. 과거 기록을 통해 그러한 기관들의 특색, 

즉, 설립 기반, 회원 및 독립성 (또는 독립성 부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그

러한 기관들이 이전 섹션(A4)에서 언급되었다면 반복을 피하기 위해 간략히 언

급한다.  
 

 긍정적 답변 사례 :  X국가에서 인권위원회는 국가에 의해 억압받은 시위자들을 



위한 치유의 수단이다. 인권위원회가 기소할 권한을 없으나, 정부에 불리한 조사

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부정적 답변 사례 :  X국가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해결책은 

없었다.  

 

 

질문 B5. 집회와 피켓시위 등의 집회의 자유 행사에 대해 국가 및 비국가 

활동주체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러한 자유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제도적 

해결책(이용 가능한 경우)이 있었는가? 
 

 답변지침 :  연구자는 집회의 자유가 어떻게 행사되었는지에 대한 사례를 조사한

다. 부정적인 사례에 보다 많은 초점을 두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허가를 

받은 1000건의 소수 집회보다는 탄압을 받은 단 한 건의 대규모 집회의 사례에 

중점을 둘 것이다. 중요한 점은 그 문맥으로서, 부정적인 사례를 살펴볼 때, 이것

이 전형적인 또는 비전형적인 사례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독자들에

게 설명해야 한다. 두 번째 질문은 인권위원회 같은 기관들이 부정적인 사례에 

개입함에 있어서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살펴본다.  
 

 긍정적 답변 사례 :  B국가에서 시위는 평화롭게 이루어졌다. 때로 사회단체에 

의한 시위가 또 다른 단체의 폭력적인 반대 시위를 직면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는 일반적으로 잘 수용되었다.  
 

 부정적 답변 사례 :  F국가에서는 평화로운 시위와 집회법에 의거하여 시위를 

조직하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허가를 받아야만 하나, 거부되는 경우가 잦

았다. 허가 없이 시위를 조직 또는 참여하는 자들은 체포되거나 그보다 더한 상

황에 직면했다.  
 

지난 11월, 폭동 진압 경찰은 사람들을 거주지에서 쫓아내고 엄청난 환

경 피해를 가져온 구리광산에 반대하는 11일 동안 열렸던 시위를 해산시켰다. 

폭동 진압 경찰은 물대표, 최루탄, 소이탄을 갖고 시위 캠프를 공격하여 최소 65

명의 운동가와 수도승이 화상을 입었다. 이러한 폭력적인 진압에 반대하여 연이

은 시위가 전국적으로 열렸고, 그 결과 인권 운동가, 토지권 운동가, 노조 조직원, 

학생 및 소수 민족에 대한 보다 많은 체포가 이루어졌다.  

 

질문 B6. 집회의 자유 행사와 관련하여 선택적인 조사, 체포/구금 및 박해, 그리고 일관

성이 없는 판결이 있었는가? 
 

 답변지침 :  집회의 자유 행사에 대한 중요 사례에 관련된 문맥적 정보가 중요해

지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연구자는 국가가 이중 잣대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정적인 사례들을 분석하고 긍정적인 사례들

을 찾아본다. 이 질문은 일부 단체들이 자유를 독점하였는지, 그리고 모든 이에 

의해 동등하게 행사되었는지를 묻고 있다.  
 

 긍정적 답변 사례 :  P국가의 경찰은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만 체포 및 



기소한다. 평화로운 시위자들은 보통 괴롭힘을 당하거나 구금되지 않았다.  
 

 부정적 답변 사례 :  F국가에서는 평화로운 시위와 집회법에 의해 시위 주최자

들은 경찰 허가를 신청해야 하지만, 그러한 허가는 국가가 선호하는 단체들에게

만 주어졌다. 예를 들면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지역에 국제적인 개입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수도승에게는 허가가 주어지지만, 농부, 정치적 반대자 및 인권 

운동가들에게는 거부되었다. 이로 인해 허가에 관계없이 시위를 조직했다는 이유

로 그러한 운동가들이 체포되고 기소되었다.  

 

질문 B7. 국민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집회의 자유를 어느 정도 의미 있게 행사했는가? 

국가 또는 비국가 활동주체가 집회의 자유를 어느 정도 억압했는가? 
 

 답변지침 :  이 두 질문은 집회의 자유가 이론적으로 (법에 의거하여) 그리고 경

험적으로 (실제 사례에 의거하여) 어떻게 행사되었는지를 살펴본 후, 이 자유의 

행사가 부정적인 사례때문에/사례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억압되었는지, 아니

면 억압이 효과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가 제대로 행사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두 질문은 기본적으로 각각이 중점을 두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질문이다. 

하나는 국민과 시민사회 단체들의 능률에 중점을 두는 반면, 다른 하나는 국가 

및 비국가 활동주체들의 행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답변은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담고 있어야 하나,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긍정적 답변 사례 :  P국가에서 집회의 자유는 의미있게 행사되었고,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사회 단체들 어느 쪽의 억압도 없었다.  
 

 부정적 답변 사례 :  F국가에서는 탄압에도 불구하고 활동가들이 정치개혁을 추

진하겠다고 약속했던 정부의 새로운 자유들의 척도를 시험해보기 위해 시위를 

이용하고 있었다. 전기부족, 평화, 토지몰수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여러 시위들

이 조직되었고, 작년에는 추진력을 얻었다.  

 

질문 C1. 국가가 비준한 것으로 단체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국제 인권 조약으로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답변지침 :  연구자는 해당 국가가 비준했던 국제 인권 조약들을 찾아보고 그런 

다음 그 중 어떤 것들이 꼭 필요한 것들인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목록을 자세히 

살펴본다. 
 

 긍정적 답변 사례 :  B국가는 2010년 이래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을 비준했다.  
 

 부정적 답변 사례 :  X국가는 국제인권 조약을 비준한 바가 없으며 이를 서부국

가가 내정 간섭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했다. 

 

질문 C2. 단체결사의 자유에 대한 헌법 보장이 존재했는가? 헌법상에서 단체결사의 자

유에 대한 제약/예외로는 무엇이 있었는가? 
 

 답변지침 :  연구자는 해당 국가의 국가 헌법을 살펴보고 (있을 경우) 보장을 확

인하고 (있을 경우) 그 제을 확인한다. 관련 섹션 전체 또는 해당 부분을 적절히 



인용하라. 
 

 긍정적 답변 사례 :  P국가의 개정헌법은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 행위

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 출판의 자유 또는 국민들이 평

화적으로 집회할 수 있는 권리와 고충 처리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

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명시하고있다. 이후 연방 판사는 

단체결사의 자유가 언론의 자유가 확장된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고, 그러므로 이 

개정헌법 역시 국가 입법기관이 단체결사의 자유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금

지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보호를 제공한다. 
 

 부정적 답변 사례 :  X국가의 국가헌법 제 10(1)(a)조는 “(c) 모든 국민은 단

체결사의 자유를 갖는다”라고명시하는반면, 제 10(2)조는 즉각 제약사항을 명

시한다. “의회는 법에 의거하여, (c). (1)의 (c)에 의거한 권리에 대하여, 연방 

안보 또는 그 일부, 공공질서 또는 도덕성을 위해 필요하거나 편리한 것으로 간

주되는 제약을 가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모든 법적 제약의 수문을 열었고 앞부

분의 보장들을 대부분 무색하게 만든다. 

 

질문 C3. 법에서 단체결사의 자유가 어떻게 규제되고 규정되었는가? 
 

 답변지침 :  연구자는 단체결사의 자유를 규제하는 모든 법을 간략하게 요약해야 

한다. 문맥상 필요하다면 정당들의 등록과 인식으로까지도 답변을 확장할 수 있

다. 지나치게 세부적인 조항에 대한 설명은 불필요하다. 정말로 필요한 경우에만 

법을 있는 그대로 인용한다. 가능한 한, 개별 법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예를 들

면 등록, 등록해제, 금융 제한, 회원 제한 등 그 영향을 기준으로 답변을 구성해

야 한다.  
 

 긍정적 답변 사례사회법은 등록 절차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다. 증오와 폭력을 지

지하지 않는 한, 사회 형성의 기술적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모든 단체들은 쉽게 

등록이 가능하다. 수년간 활동 사항이 없고, 사기행각으로 조작되었거나 폭력 또

는 증오를 조장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만 등록이 해제된다.  
 

 부정적 답변 사례 :  불법결사에 관한 법에 의거하여 많은 단체들이 여전히 “불

법”으로 등록되어 있다. 법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운동가들에게 위

협이 된다.  
 

한편, NGO 등록법은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NGO가 법치와 거버넌스를 위

해 정치와 옹호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질문 C4. 단체결사의 자유 보호와 관련하여 제도적 해결책이 이용 가능했는가? 
 

 답변지침 :  연구자는 단체결사의 자유를 위해 어느 정도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

는 인권위원회 같은 기관을 살펴본다. 과거 기록을 통해 그러한 기관의 특색, 즉 

설립기반, 회원 그리고 독립성 (또는 독립성 부족)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다. 그

러한 기관들이 앞의 섹션(A4)에서 언급되었을 경우, 반복을 피하기 위해 간략하

게만 언급한다.  



 긍정적 답변 사례 :  NGO 의 등록과 면세와 관련된 사안을 감독하는 독립적인 

시민사회위원회가 있다. NGO 는 이 기구를 통해 불리한 행정적 결정에 대항하여 

호소할 수 있다.  

 부정적 답변 사례 :  단체결사의 자유 보호와 관련하여 제도적 해결책이 없었다. 

 

질문 C5. 국가는 시민사회 단체 등록 신청 또는 기존 단체들의 비우호적인 활동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 자유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인 제도적 해결책(이용가능 한 경우)이 

존재했는가? 
 

 답변지침 :  연구자는 단체결사의 자유가 어떻게 시행되었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

펴본다. 부정적인 사례에 중점을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단체결사의 자

유가 침해되지 않은 1000건의 사례보다는 등록 해제된 한 건의 사례에 중점을 

둘 것이다. 중요한 것은 문맥으로, 부정적인 사례를 강조할 때, 그것이 전형적인

지 비전형적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독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두 번째 

질문은 인권위원회 같은 기관들이 부정적인 사례에 개입함에 있어 그 효과성을 

묻고 있다.  

 긍정적 답변 사례 :  등록기관(Registrar of Society)이 구체적 요건을 충족하는 

평화로운 단체들을 거부할 수 있는 재량이 없기 때문에, 한 단체가 폭력 또는 

증오를 지지하지 않는 한 그 단체의 정치적 입지는 등록 가능성과는 관계가 

없다.  

 부정적 답변 사례 :  “불법”으로 명단에 기재된 반대 단체들은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없었고, 뿐만 아니라 많은 운동가들이 분리주의 잡단과 관계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증거가 없음에도 체포되었다. 제도적 해결책이 없었다.  

 

질문 C6. 국가는 기부 또는 다른 형태의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면세를 신청하는 시민사

회단체의 신청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답변지침 :  이 질문은 시민사회 단체의 재정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C5와 유사하다. 시민사회 단체의 재정적 안녕을 제한 또는 거부함으로써 국가는 

이러한 단체들을 보다 취약하게 만들고 국가에 의존하도록 만들 수 있다.  

 긍정적 답변 사례 :  재무부는 신청 승인에 대해 객관적인 지침을 갖고 있다. 

기부가 면세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이것이 공익에 엄격히 

부합하는지를 주로 고려한다.  

 부정적 답변 사례 :  F 국가에서 NGO 에 대한 면세는 신청이 불가능하였다. 

NGO 들은 NGO 등록법에 의해 미화 550 달러라는 비현실적인 등록세를 

지불해야 했다. 

 

질문 C7. 단체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선택적 조사, 체포/구금 및 박해, 그리고 일관성 

없는 판결이 있었는가? 
 

 답변지침 :  단체결사의 자유 행사에 대한 중요 사례와 관련된 문맥적 정보가 중

요해지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연구자는 국가가 이중 잣대를 사용했는지 확인

하기 위해 부정적인 사례들을 분석하고 긍정적인 사례들을 찾아본다. 이 질문은 



일부 단체들이 자유를 독점하였는지, 그리고 모든 이에 의해 동등하게 행사되었

는지를 묻고 있다. 

 긍정적 답변 사례 :  활동이 없거나 또는 정도를 벗어난 NGO 의 등록해제는 

전문적으로 시행되었다. 사회법은 어떤 식으로든 국가를 비난하는 자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았다.  

 부정적 답변 사례 :  불법 결사에 관한 법과 NGO 등록법은 임의적이었고 

선택적이었다. 단체를 불법 결사로 등록하는데 객관적인 기준이 없었다. 한편, 

많은 단체들이 NGO 등록법을 위반하였으나, 국가는 오로지 체제를 격렬하게 

반대한 단체만 추적했다. 

 

질문 C8. 국민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단체결사의 자유를 어느 정도로 의미있게 행사했는

가? 국가 또는 비국가 활동주체가 단체결사의 자유를 어느 정도로 효과적으로 억압했는

가? 
 

 답변지침 :  이 두 질문은 단체결사의 자유가 이론적으로(법에 의거하여) 그리고 

경험적으로 (실제 사례에 의거하여)어떻게 행사되었는지를 살펴본 후, 이 자유의 

행사가 부정적인 사례때문에/사례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억압되었는지, 아니

면 억압이 효과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가 제대로 행사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두 질문은 기본적으로 각각이 중점을 두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질문이다. 

하나는 국민과 시민사회 단체들의 능률에 중점을 두는 반면, 다른 하나는 국가 

및 비국가 활동주체들의 행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답변은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담고 있어야 하나,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긍정적 답변 사례 :  국가와 모든 사회단체가 단체결사의 자유를 존중한다. 그 

수단이 평화로울 경우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 NGO라도 쉽게 형성될 수 있다. 
 

 부정적 답변 사례 :  V 국가에서, 단체결사의 자유는 국가와 국가가 지원하는 

무장단체에 의해 심각하게 억압되었다. 국가에 비우호적인 NGO 들은 종종 

언론의 중상모략을 당하고 때로는 물리적 위협에 직면한다. 이는 정치적으로 

활동적인 국민들의 성장을 제한하였으나 소셜 미디어의 확장으로 공포문화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질문 C9. 시민사회 단체들이 국제적인 자금출처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국내의 인적 재정

적 자원을 어느 정도로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가? 
 

 답변지침 :  이 질문은 시민사회 단체의 재정적 규제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C5와 

유사하며, C6의 결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법과 규정 때문

에 외국의 자금에 의존한다면, 시민사회 단체들은 외국 자금원 선호에 취약해지

거나 외국 대리인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긍정적 답변 사례 :  G 국가의 NGO 들은 친화적인 법적 정치적 환경에서 

운영되므로 국내의 인적 및 재정적 자원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제 3 부문은 인력과 자금을 모두 끌어들일 수 있다. 국제 자금 및 

지원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므로 NGO 들은 사회의 니즈에 훨씬 빠르게 

대처하고 대중이 보기에 보다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부정적 답변 사례 :  T 국가의 적대적이고 부족한 환경을 고려하여, 시민사회 

단체들은 재정적 그리고 때로는 인적 자원 측면에서 국제지원 없이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 이로 인해 NGO 가 국가 내의 변화에 대응함에 있어 

그 유연성과 속도에 제한을 받는다. 또한 외국의 대리인으로 간주되어 운영의 

합법성에도 영향을 준다.  

 

질문 D1. 국가가 비준한 것으로 기타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관련된 국제 인권 조약으로

는 무엇이 있었는가? 

 답변지침 :  연구자는 해당 국가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과 기타 관련 인권조약을 비준했는지 확인해본다.  

본 섹션은 사고/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집회의 자유, 단체결

사의 자유를 넘어서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나머지 정보를 반영한다. 개인 

안보의 권리, 재산권, 법치, 이동의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의 자유가 포함된다. 

를 통해 ICCPR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긍정적 답변 사례 :  X 국가는 2010 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비준했다. 
 

 부정적 답변 사례 :  X 국가는 국제 인권 조약을 비준한 바가 없고 이를 

서부국가가 내정에 간섭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했다 

 

질문 D2. 일반적으로 기타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위한 헌법 보장은 존재하였는가? 헌법 

상에서 이러한 권리에 대한 제약/예외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답변지침 :  연구자는 해당 국가의 국가 헌법을 살펴보고 (있을 경우) 보장을 확

인하고 (있을 경우) 그 제약을 확인한다. 관련 섹션 전체 또는 해당 부분을 적절

히 인용하라. 

 긍정적 답변 사례 :  국가헌법은 제 13 조에서 아래와 같이 재산권 등 여러가지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1)법에 의거하여 누구도 재산을 박탈 

당하지 아니한다. (2) 어떠한 법도 적절한 보상 없이 재산을 강제 취득 또는 

사용을 규정해서는 아니된다.”헌법 보장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다.  
 

 부정적 답변 사례 :  연방헌법은 이동의 자유를 제 9 조에서 “(1) 어떠한 

국민도 연방으로부터 추방당하거나 제외도어서는 안된다.”고규정하고있지만, 

바로 다음 조건이 따른다. “(2)연방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범죄자 

처벌과 관련된 법을 조건으로, 모든 국민들은 연방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연방의 일부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법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보장은 심각하게 약화된다.  

 

질문 D3. 법에서 기타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규제되고 규정되었는

가? 구금, 가택연금, 추방 또는 다른 형태의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약들이 재판 없이 법

에 의거하여 허용되었는가? 
 

 답변지침 :  이 질문은 보통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나머지 정보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한번, 연구자들은 주제별로 논의를 구성해야 한다. 예

를 들어, 법 A와 법 B 모두가 재판 없는 구금과 서로 다른 사안을 규정하고 있

을 경우에는, 법 A와 법 B보다는 “재판 없는 구금”으로 논의를 구성해야 한다. 

반복을 피하기 위해 “가택연금과 이동에 대한 제약” 같이 하나의 제목 아래에 

하위섹션을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사한 법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  
 

 긍정적 답변 사례 :  예를 들어 X 국가에서는 법 가운데 정부가 획득하는 토지에 

대해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정부가 보상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토지취득법에 의거하여 재산권이 규정되어 있다.  
 

 부정적 답변 사례 :  V 국가에서 국가보안법은 체제 또는 국가를 위협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판 없이 구금하고 가택연금을 명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질문 D4. 일반적으로 기타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적 해결책이 존재했는가? 
 

 답변지침 :  연구자는 이러한 권리를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는 인권위원회 또는 

다양한 옴버즈맨 기관을 살펴본다. 과거 기록을 통해 그러한 기관의 특색, 즉 설

립 기반, 회원 구성 및 독립성(또는 독립성 부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

한 기관들이 이전 섹션(A4)에서 언급되었을 경우, 반복을 피하기 위해 간략하게 

언급한다.  

 긍정적 답변 사례 :  그렇다. X 국가에서 국가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인권위원회조차 인권을 위반한 자를 기소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했다. 시민사회는 

독립적인 경찰범죄위원회의 설립을 요구하였다.  
 

 부정적 답변 사례 :  아니다. F국가에는 그러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인권위

원회 또는 유사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질문 D5. 기타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어떤 이유에서 차별이 법에 의해 

허용되거나 법에 의해 규정되었는가? 
 

 답변지침 :  이러한 권리 행사에 대한 중요 사례와 관련된 문맥적 정보가 중요해

지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연구자는 국가가 이중 잣대를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정적인 사례들을 분석하고 긍정적인 사례들을 찾아본다. 이 질문은 일부 

단체들이 권리를 독점하였는지, 그리고 모든 이에 의해 동등하게 행사되지 않았

는지를 묻고 있다. 
 

 긍정적 답변 사례 :  P국가에서는 차별은 비헌법적이며 불법이다.  
 

 부정적 답변 사례 :  F 국가에서 특정 소수단체들은 조직적인 차별을 당했다. 

소수 종교를 믿는 L 민족은 시민권법에 의거하여 1982 년 이래로 무국적자가 

되었다. 이들은 이동의 자유, 결혼, 교육, 보건 및 고용에 대한 제약을 포함하여 

심각한 차별을 경험했다. 또한 당국에 의해 토지몰수, 강제노동, 임의적 체포 및 

괴롭힘을 당했다. 또 다른 M 단체는 4 월 의회의 보궐선거에 참여가 합법적으로 

금지되었다.  



 

질문 D6. 국민들이 정치적 참여를 금지하는 법외(extrajudiciary) 행사, 정치적 폭력과 

고문, 재판 없는 구금, 가택연금, 추방, 또는 다른 형태의 정치적 억압(합법적 또는 불법, 

국가 또는 비국가 활동주체에 의한 것이든)을 경험했는가? 일반적으로 기타 시민적 정치

적 권리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인 제도적 해결책(이용 가능할 경우)이 존재했는가? 
 

 답변지침 :  이는 A5, B5, C5와 유사한 질문이다. 이 질문은 기타 시민적 정치

적 권리의 상태를 조사하고 앞서서 언급한 세 종류의 자유에 의거하여 꼭 집어 

말하기 어려운 인권 위반사례를 구체적으로 찾아보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사회

단체를 위해 한 기자가 검열(섹션 A, B와 C와 관련)에 저항하기 위해 해당 단체

의 등록해제에 대항하여 시위를 조직했고 이후 재판없이 구금되어 고문당했다

(섹션 D). 보고의 경제성을 위해 이 사례는 이전 섹션보다는 이 섹션에서 보고

되어야 한다. 두 질문은 기본적으로 그 중점을 제외하고 동일한 것이다. 하나는 

정치적 폭력 사용을 통해 정치적 참여를 억압함에 있어 국가 및 비국가 활동주

체들의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다른 하나는 인권위원회 또는 경찰 옴

버즈만 같은 국가 기관들에 의한 가능한 해결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답변은 두 

가지 측면 모두를 다루어야 하지만 반복되서는 안된다.  
 

 긍정적 답변 사례 :  T국가에서는 보고된 국가 폭력 사태가 없었다.  
 

[사례 1] 

X국가에서는 강도 또는 총격 사건에서 25명이 구금 시 사망한 것으로 발견되었

고, 14명이 경찰에 의해 총격으로 사망했다. F국가에서는 L민족의 고향에서 

민족분쟁이 발생한 후, 투입된 국가 치안부대에 의해 L민족이 체포, 고문, 

살해되었다.  
 

 부정적 답변 사례 :  [Example 1] X국가에서는 강도 또는 총격 사건에서 25명

이 구금 시 사망한 것으로 발견되었고, 14명이 경찰에 의해 총격으로 사망했다.  
 

[사례 2] F국가에서는 L민족의 고향에서 민족분쟁이 발생한 후, 투입된 국가 치

안부대에 의해 L민족이 체포, 고문, 살해되었다.  

 

질문 D7. 다른 시민들로 하여금 기타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

는 폭력행위, 위협 또는 괴롭힘과 관련해, 고의로 또는 상황에 의해 어떤 단체들 또는 

개인이 처벌을 받지 않았는가?  
 

 답변지침 :  이 질문은 처벌을 받지 않은 단체들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제

외하면 D6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이 질문의 답변은 D6의 답변과 통합될 수 있

다.  

 긍정적 답변 사례 :  아니다. T 국가에서 폭력 또는 위협을 가한 것으로 언론에 

노출된 개인 또는 단체는 예외 없이 기소된다.  

 부정적 답변 사례 :  특정 소수 종교에 대해 고문과 기타 인권 유린을 자행했던 

치안부대는 대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질문 D8. 일반적인 기타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관련된 선택적 조사, 체포/구금 및 박해, 



그리고 일관성 없는 판결이 있었는가? 
 

 답변지침 :  이러한 권리 행사에 대한 중요 사례와 관련된 문맥적 정보가 중요해

지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연구자는 국가가 이중 잣대를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정적인 사례들을 분석하고 긍정적인 사례들을 찾아본다. 이 질문은 일부 

단체들이 자유를 독점하였는지, 그리고 모든 이에 의해 동등하게 행사되었는지를 

묻고 있다. 
 

 긍정적 답변 사례 :  아니다. 일반적인 기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법 

시행에 있어 이중 잣대에 대한 불만사항이 없었다.  

 부정적 답변 사례 :  C 국가에서 한 예술가가 조작된 탈세 혐의로 기소되어 형을 

선고받았다.  

 
 

질문 D9. 일반적으로 기타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국민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어느 정

도로 의미 있게 행사했는가? 일반적으로 기타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국가 또는 비국가 

활동주체가 어느 정도로 효과적으로 억압했는가? 
 

 답변지침 :  이 두 질문은 집회의 자유가 이론적으로(법에 의거하여) 그리고 경

험적으로 (실제 사례에 의거하여)어떻게 행사되었는지를 살펴본 후, 이 자유의 

행사가 부정적인 사례때문에/사례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억압되었는지, 아니

면 억압이 효과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가 제대로 행사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두 질문은 기본적으로 각각이 중점을 두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질문이다. 

하나는 국민과 시민사회 단체들의 능률에 중점을 두는 반면, 다른 하나는 국가 

및 비국가 활동주체들의 행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답변은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담고 있어야 하나,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긍정적 답변 사례 :  T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기타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국민과 시민사회 단체에 의해 의미있게 행사되었다. 국가는 1990 년대 말에 

시작된 오랜 민주적 과도기 이후 이러한 권리들을 수락 및 존중해왔다.  
 

 부정적 답변 사례 :  F 국가에서, 모든 국민들의 기타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서로 다른 정도로 억압되었다. 그러나 L 과 M 같은 특정 소수 집단들은 고문, 

살해, 권리박탈과 같은 심각한 차별과 인권 유린을 경험했다. 

 

질문 E1. 헌법과 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국회의원 선거가 정부 각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보통선거가 있었는가? 국민들은 자유롭게 정당 또는 정치

적 단체를 형성하여 선거에서 논쟁하고, 캠페인을 벌이고 감독할 수 있었는가? 
 

 답변지침 :  이 질문들은 정부의 서로 다른 차원, 즉, 국가/연방, 주/지방, 시/현/구, 

지역사회/마을에서의 민주적 선거의 존재와 질을 조사한다. 일당제 국가에 대해서는, 

명목상으로는 “선출”되었으나 실제로는 국민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은 국가 

기관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반항적이거나 분리주의 단체들의 수중

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선거가 개최될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체제

에 의해 개최되는 선거에 대해 조사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 선거를 포함 및 

조사한다. 국민들이 의회의 구성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중점을 둔다.  
 

 긍정적 답변 사례 :  선거는 국가, 지방, 구역 및 지역사회와 같이 정부의 4 가지 

단계에 걸쳐 개최된다. 국가 및 지방 의회는 5 년 임기로 선출되지만 행정부에 의해 

더 일찍 해산될 수 있다. 구 의회 의원드과 지역사회 위원회 회원들은 3 년 임기로 

선출되며 조기 해산에 대한 조항은 없다. 정신이상 또는 특정 범죄 유죄판결 때문에 

권리를 박탈당한 자를 제외하고 18 세 이상의 모든 국민들은 투표할 권리가 있으며 

선거에 참관할 수 있다. 국민들은 자유롭게 정당과 정치적 지지 단체를 형성하여 

선거에서 경쟁하고 캠페인을 벌인다. 선거위원회는 또한 선거 옵저버 단체를 

승인한다. 정권 교체 이후 있었던 과거의 두 차례의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프리덤하우스가 평가한 해당 국가의 정치적 권리 지수는 7 등급 

가운데 2-3등급이었다.  
 

 부정적 답변 사례 :  T 는 일당제 국가로 체제 친화적인 야당만이 허용된다. 두 개의 

입법기관이 있으나 후보가 엄격하게 통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들은 4 년 마다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좌석 수와 동일한 

후보들이 출마한다. 즉, 유권자들은 국가가 정치적 엘리트를 선택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만 표를 던지는 것이다. 당연히 국민들은 선거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하는 

독립적인 정치단체를 자유롭게 형성할 수 없다.  

 

질문 E2. 선거를 넘어서, 개별 국민과 시민사회 단체들의 의견이 입법 과정(중앙/연방, 

주/지방, 지역)에 포함하기 위해 마련된 헌법/법적 메커니즘으로는 무엇이 있었는가? 
 

 답변지침 :  이 질문은 국민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청원, 질의 및 공청회와 같은 

통로를 통해 입법자들에게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입법 절차가 얼마나 개방되

어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긍정적 답변 사례 :  연방헌법은 유권자들이 직접 법에 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심지어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 및 국민발의를 규정하고 있다. 연방 

및 국가 차원에서의 의회의 의사규칙(standing order) 역시 특별위원회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는 질의 또는 공청회를 열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위원회를 법안에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 사안에 반영할 것인지는 

입법부가 결정한다. 시/구 그리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연례 타운홀 회의가 

의무적으로 개최되어 국민들이 피드백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러한 회의는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리지는 못한다.  
 

 부정적 답변 사례 :  입법기관의 전 차원에서 입법을 위한 국민투표 또는 

국민발의에 관한 헌법 조항이 없다. C 국가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정기적으로 

그리고 틀림없이 전문적인 방식으로 개최되지만, 심의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는 믿지 않는다. 의회는 지난 30 년간 법 또는 정책에 대해 조사를 하기 

위해 특별 위원회를 임명한 적이 없다. 유권자들은 적절한 통로를 통해 그리고 

적절한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권고받는다.  

 

 

질문 E3. 모든 관련 사회경제부문, 민족-종교적/언어적 지역사회, 지리적 지역의 시민사



회 단체들과 개별 국민들이 입법과정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입법부의 서로 다른 

단계(중앙/연방, 국가/지방, 지역) 간의 입법권은 어떻게 분배되었는가? 

 

 답변지침 :  이 질문은 입법권의 지방분권 및 권리이양의 정도를 묻고 있다. 입

법권이 중앙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을 경우, 국가의 주도적인 단체들에 의해 독

점되어 사회-경제적, 민족-종교/언어적, 지리적 소수그룹들이 희생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지방분권화는 서로 다른 그룹들이 서로 다른 차원과 구성단위에서 우

세하도록 해주며 보다 큰 다원화를 허용한다.  
 

 긍정적 답변 사례 :  입법권은 중앙 및 헌법 구성단위(주 또는 지역)간에 균등하

게 분배되어 있다. 중앙정부가 방위, 외교, 재정 및 경제, 법, 그리고 출입국을 

통제하는 한편, 주는 토지, 문화, 지자체, 사회복지, 타운기획에 대해서만 통제를 

하며 교육, 보건, 경찰 및 교통과 같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부문에서 보다 많은 

발언권을 갖는다. 주 권력은 시와 구로 부분적으로 이양된다. 그러한 지방분권으

로 지리적으로 집중화된 소수집단들에 의해 주 차원에서 사회문제를 상당히 통

제할 수 있다. 성적 소수자들을 포함한 보다 작은 규모의 소수집단들조차도 일부 

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정책에 일정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부정적 답변 사례 :  지리적으로 널리 퍼져있고 인구적으로 다양한 D국가는 그

럼에도 매우 중앙집권화된 정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 민족집단Q가 

우세하다. 주와 지역들이 토지와 지자체에 대해서만 입법권을 갖기 때문에 해당 

민족집단이 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주와 지역에서 조차 다수 민족집단은 사회문

제에 발언권을 거의 갖지 못한다. 그 결과, 소수민족 언어와 종교는 주 언론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을 뿐더러 긍정적으로 다뤄지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시외에 살

았던 Q지역사회의 노동자 계층조차 수도에 살고있는 도시 엘리티들에 의해 열외 

취급을 받았다.  

 

질문 E4. 국민 또는 유권자들이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촉진/방해하고 그들의 

참여를 가능/불가능케 하기 위해 입법기관들이 사용했던 조치 및 수단은 무엇이 

있는가? 
 

 답변지침 :  이 질문은 E2와 유사하나, 그 초점을 구조가 아니라 과정에 두고 

있다. 즉, 연구자는 입법기관들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하는 

일을 살펴본다. 이 질문은 또한 입법기관들이 국민과 유권자들에게 법안 또는 법 

또는 입법 관련 논의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여 그들이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의견

을 형성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권한을 이양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러한 

노력의 사례들로는 법 규정 여부에 관계 없이 입법 심의회, 대규모 설명회의 텔

레비전 방송, 소수 민족 언어로의 번역 또는 법 또는 의회 의사록의 온라인 제공

(입법 회의 회의록)을 들 수 있다. 

 긍정적 답변 사례 :  입법기관은 국민들을 활발하게 참여시킨다. 국가 의회 

세션과 주 의회의 예산회의는 특별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된다. 의회 

방청석은 모든 국민들에게 개방된다. 모든 법안과 의회 의사록(입법회의 회의록) 

또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 백서 등의 주요 정책 문서들은 하드카피 및 소프트 



카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토착 부족에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정책과 

관련하여, 이 문서들을 해당 부족의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한다.  

 부정적 답변 사례 :  입법기관은 국민과 거리를 두고 있다. 의회 방청석에 

참석하는 것조차 미리 신청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문서와 정보에 대한 요청은 

미리 신청해야 하며 보통은 허가가 되지 않는다. 모든 문서들은 국어로만 

발간된다.  

 

질문 E5. 논란이 되는 법안에 관련한 반대 또는 지지하는 제안들에 대해 국가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답변지침 :  이 질문은 입법기관들이 국민의 의견에 대응하는 방식을 보기위한 

실질적인 과정이다. A5, B5, C5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논란이 되는 법안들은 민

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시험해볼 수 있는 수단이 되므로 논란이 없는 법안을 제외

하고 논란이 되는 법안들을 찾고 있다.  

 긍정적 답변 사례 :  보고 기간에, 세 가지 논란이 되는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

었다. 특별 위원회가 구성되어 국민을 참여시킨 가운데 포괄적인 협의를 촉진했

고, 최종안이 수락되었다. 마지막 법안은 대대적인 시위가 있은 후 취소되었다.  

 부정적 답변 사례 :  전국적인 시위에도 불구하고, 대중집회법은 국회에서 

강력히 밀어붙였다. 법안에 대해 가장 크게 비난을 한 자는 비방죄로 기소되어 

한달간 수감되었다.  

 

질문 E6. 모든 사회경제적 부문, 민족-종교적/언어적 지역사회, 지리적 지역의 의견들이 

최소한 일단은 표명되었거나 고려되었는가? 
 

 답변지침 :  이 질문은 E5에 대한 후속질문으로, 만약 입법권이 자유화되었다면 

그것이 평등한가를 묻고 있다. 여기서 중점을 두는 것은 시행이 아니라 모든 의

견의 “우선적인 고려”이다. 입법기관이 모든 의견을 만족시킬 수는 없으며 우

리의 목표는 만족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다. 우리는 특정 

의견이 단순히 무시되었거나 간과되었는지 해당 사례를 찾고 있다.  
 

 긍정적 답변 사례 :  환경보호와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특별위원회는 포괄적인 

협의를 개최하여 기업과 환경 로비단체들이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고 치열한 

논쟁을 벌일 수 있도록 했다. 환경단체들의 시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소는 

법안에서 허용된 반면, 그러한 타협은 비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부정적 답변 사례 :  특별위원회가 반년 동안 협의를 진행했지만, 비난론자들은 

단순히 홍보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법안에 대해 가장 반대목소리를 높였던 

자들은 의견을 주장할 기회를 박탈당했거나 기술적인 근거로 의견 제시를 거부 

또는 제한당하였다. 국가의회가 모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듣기를 원치 

않았음이 명백했다.  

 

질문 E7. [정당 또는 정치인을 대변하여 활동할 수도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과 개별 국

민들이 발의한 법안이 있었는가? 아니면 그들의 의견으로 인해 법안의 최종적 내용이 상



당히 변경되었는가? 

 

 답변지침 :  이 질문은 입법기관들이 민주적으로 선출되었는지(E1)의 여부에 관

계없이 입법과정의 결과를 평가한다. 국민들의 의견이 입법 결과에 영향을 미치

는데 있어서 얼마나 강력하게 구성되었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적극적인 지지 

노력의 구체적인 사례를 찾고 있다.  

 긍정적 답변 사례 :  시민사회 단체들은 입법 결과에 성공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들의 반대 때문에, 논란이 됐던 도덕성에 관한 법안이 철회되었다. 이 

단체들은 또한 우호적인 입법가가 제시한 의원입법 법안의 형태로 여성보호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  

 부정적 답변 사례 :  논란이 되는 법안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들의 반대는, 

그것이 거리 시위든지 각서의 형태이든 관계없이 소용없는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되는 법안들은 결국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일당에 의해 모두 통과되었다. 

시민사회의 노력은 정치적 의식 고취의 결과만을 이끌어냈고, 이는 3 년 후에 

있을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질문 F1. 자유롭고 공정한 행정선거가 정부의 각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도록 헌법

과 법이 규정하는가? 보통선거권이 보장되었는가? 출마에 제약이 있었는가? 국민들은 

정당이나 정치적 단체를 자유롭게 형성하여 선거에서 경쟁하고 캠페인을 벌이고 또는 

모니터할 수 있었는가? 
 

 답변지침 :  이 질문은 대통령제에서 정부의 행정부의 수장에 대한 것이라는 점

을 제외하면 E1과 유사하다. 행정부의 수장이 간접적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의회 국가에서는 관계가 없다.  
 

 긍정적 답변 사례 :  선거는 대통령, 주지사, 구 위원 및지역사회 리더 같이 

4 가지 차원의 행정부 수장을 선출하기 위해 개최된다. 국가 및 지방 행정부는 

5 년 임기로 선출되는 반면, 구와 지역사회 수장들은 임기가 3 년이다. 정신이상 

또는 특정한 유죄판결로 인해 권리가 박탈된 자를 제외하고, 18 세 이상의 모든 

국민들은 선거에서 토표를 하고 참관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국민들은 

자유롭게 정당과 정치적 지지 단체를 형성하여 선거에서 경쟁하고 캠페인을 

벌일 수 있다. 선거위원회 역시 선거 옵저버 그룹을 승인한다. 정권 교체 이후 

2 차례의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프리덤하우스가 측정한 이 

국가의 정치적 권리 지수는 그 이후 7등급 가운데 2-3등급을 기록했다.  
 

 부정적 답변 사례 :   
 

Example 1: S는 의회 민주주의 국가로 행정부에는 직접 선거가 없다.  
 

Example 2: T는 일당제 국가로 체제에 우호적인 야당만 허용된다. 대통령 선거

가 있지만 후보는 단 한명으로 지명되고, 국민들은 의무적으로 투표해야 한다. 

당연히, 국민들은 선거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정치단체를 

자유롭게 형성할 수 없다. 그러므로 행정선거는 의미가 없고, 국민들은 행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질문 F2. 선거를 넘어서, 개별 국민과 시민사회 단체들의 의견이 행정 프로그램(중앙/

연방, 주/지방, 지역)에 포함되도록 마련된 헌법/법적 메커니즘으로는 무엇이 있었는

가? 
 

 답변지침 :  이 질문은 얼마나 행정 기관이 개방되어 있어서 국민과 시민사회 단

체들이 조사 및 협의 같은 통로를 통해 행정적 의사결정에 자신의 의견을 제공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사례로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사회타

당성조사가 있다. 
 

 긍정적 답변 사례 :  연방헌법은 국민들이 연방, 주,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행정부 정책 또는 프로그램에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을 규정한다. 연방 그리고 

주 법은 또한 전국적이고 주 차원의 정책들이 형성되기 전에 반드시 특정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위험한 사업 또는 25 헥타르에 

해당하는 부지를 차지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역민의 의견을 필요로하는 

환경영향평가가 요구된다.  
 

 부정적 답변 사례 :  국민투표에 대한 헌법 조항이 없다. 이해관계자, 그 범위 

및 깊이에 대한 협의는 모두 장관의 재량에 달려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전적으로 

자발적인 것으로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질문 F3. 모든 관련 사회경제부문, 민족-종교적/언어적 지역사회, 지리적 지역의 시민

사회 단체들과 개별 국민들이 행정부 프로그램 형성에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행

정부의 서로 다른 단계(중앙/연방, 국가/지방, 지역) 간의 행정권과 자원은 어떻게 분

배되었는가? 
 

 답변지침 :  입법권에 관한 E3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이 질문은 행정권(그리고 

어원에 의하면 재정권)의 지방분권 및 권리이양의 정도를 살펴본다. 행정권이 중

앙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을 경우, 국가의 주도적인 단체들에 의해 독점되어 사

회-경제적, 민족-종교/언어적, 지리적 소수그룹들이 희생될 가능성이 있다. 한

편 지방분권화는 서로 다른 그룹들이 서로 다른 차원과 구성단위에서 우세하도

록 해주며 보다 큰 다원화를 허용한다. 
 

 긍정적 답변 사례 :  행정권은 중앙 및 선거구 단위(주 또는 지역)간에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다. 특이하게 토지, 문화, 지자체, 사회복지, 도시계획을 관리하고 

(중앙정부와 함께) 교육, 보건, 경찰 및 교통을 공동 관리하는 주는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소득세의 일부를 할당받는다. 또한 주의 행정권은 시와 구로 

부분적으로 이양되며, 이에 상응하는 재정적 자치권을 갖는다. 그러한 

지방분권으로 지리적으로 집중화된 소수집단들에 의해 주 차원에서 사회문제를 

상당히 통제할 수 있다. 성적 소수자들을 포함한 보다 작은 규모의 

소수집단들조차도 일부 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정책에 일정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부정적 답변 사례 :  지리적으로 널리 퍼져있고 인구적으로 다양한 D 국가는 

그럼에도 재정권의 분립을 포함하여 매우 중앙집권화된 정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 민족집단 Q 가 우세하다. 주와 지역들은 기본적으로 토지와 지역 

부지 및 기업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므로, 전달능력은 제한되어 있다. 이는 



해당 민족집단이 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주와 지역에서 조차 공공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소수집단의 능력을 제한한다.  

 

질문 F4. 국민 또는 유권자들이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촉진/방해하고 그들의 참여를 가

능/불가능케 하기 위해 행정부가 사용했던 조치 및 수단은 무엇이 있는가? 
 

 답변지침 :  이 질문은 F3과 유사하나, 그 초점을 구조가 아니라 과정에 두고 

있다. 이 질문은 또한 행정기관들이 국민과 유권자들에게 계획된 또는 의도된 정

책 결정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여 그들이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의견을 형성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권한을 이양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긍정적 답변 사례 :  행정부는 하드 및 소프트 카피의 형태로 정책 문서를 무료

로 제공하며 국민 참여를 위해 원탁회의와 타운홀 회의를 조직한다.  
 

 부정적 답변 사례 :  행정부는 많은 정책 문서를 “국가 기밀”로 분류하여 이 

문서에 대한 허가받지 않은 접근을 금지하고 처벌한다.  

 

질문 F5. 논란이 되는 공공정책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반대 또는 지지 제안들에 대해 

행정부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답변지침 :  F5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이 질문은 입법기관들이 국민의 의견에 대

응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제적인 절차를 살펴본다. 그리고 A5, B5, C5의 질

문들과 마찬가지로, 논란이 되는 정책 또는 사업들은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시

험해볼 수 있는 수단이 되므로 논란이 없는 정책 또는 사업을 제외하고 논란이 

되는 정책 또는 사업을 찾고 있다. 
 

 긍정적 답변 사례 :  보고 기간에, 국가 정부는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의 높은 

반대에 대응하고자 출입국 통제에 관련된 주요 정책 제안을 개정했다. 논란이 

되던 개발사업이 취소된 반면, 다른 사업은 중단되어 독립적인 검토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부정적 답변 사례 :  폭넓은 시위에도 불구하고 연료 보조금 철회가 시행되었다.  

 

질문 F6. 모든 사회경제적 부문, 민족-종교적/언어적 지역사회, 지리적 지역의 의견들이 

최소한 일단은 표명되었거나 고려되었는가? 
 

 답변지침 :  이 질문은 F5에 대한 후속질문으로, 만약 행정권이 자유화되었다면 

그것이 평등한가를 묻고 있다. 여기서 중점을 두는 것은 시행이 아니라 모든 의

견의 “우선적인 고려”이다. 정책 또는 사업이 모든 의견을 만족시킬 수는 없으

며, 우리의 목표는 만족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다. 우리는 

특정 의견이 단순히 무시되었거나 간과되었는지 해당 사례를 찾고 있다. 
 

 긍정적 답변 사례 :  시민사회 단체들은 성공적으로 행정 결과에 영향을 

미쳐왔다. 이들은 논란이 됐던 원자력발전소를 중단시켰고 출입국 정책의 개정을 

강요했으며, 이로써 외국 인재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문을 열게 되었다.  
 

 부정적 답변 사례 :  논란이 되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의 반대는 

그것이 거리 시위 또는 각서의 형태이든 관계없이 무력한 것으로 보인다. 의회는 



평이 매우 좋지 않았던 상품서비스세(GST)를 연이은 시위에도 불구하고 2012

년 2월 말에 통과시켰다.  

 

질문 F7. 시민단체와 개인(정당이나 정치인을 통해 활동한 경우 포함)이 주도해서 만든 

행정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있는가? 이 경우, 해당 행정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그들의 의

견을 반영해 변화되었는가? 

 답변지침 :  이 질문은 행정부의 정책 또는 프로그램들의 결과를 평가하고 

있다.-입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화된 여론은 얼마나 강력한가?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적극적인 지지 활동의 구체적인 예에 대해 알아 본다.  

 긍정적 답변 사례 : 시민회단체는 행정적 결과를 성공적으로 도출했다. 

논쟁적이었던 핵발전소 건립 중지와 이주정책 변경으로 인력 수급을 열었다.  

부정적 답변 사례 :  논쟁적인 정책들에 대항하는 시민사회 행동은 단체행동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미흡했다. 일련의 수많은 시위에도 불구하고 

재화용역소비세법이 의회에 2012년 2월 말 통과되었다.  

 

질문 G1. 시민사회가 사법제도에서 구체책을 추구할 수 있는 헌법적/법적 메커니즘은 

무엇이 있었는가? 
 

 답변지침 :  이 섹션은 사법부가 입법 및 행정 결정에 대해 판결하고 개입할 수 

있는 역할을 살펴본다. 사법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국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에 중점

을 두면서 사법체계에 대해 간략히 요약한다. 
 

 긍정적 답변 사례 :  국민들은 고등법원에서 정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항소법원 및 대법원에서 비우호적인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부정적 답변 사례 :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재판 없는 구금을 명령하는 장관의 

결정이 최종적이며 사법부에 의해 검토 가능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문 G2. 사법체계는 시민사회 단체들의 우려와 열망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가? 
 

 답변지침 :  다시 한번, 연구자는 사법부가 국가의 입법 또는 행정부에 대해 개

별 국민과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우호적 또는 비우호적인 판결을 내렸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 중대한 사례만 살펴본다. 자동적으로, 국가에 반하는 판결은 사법 독

립성과 시민사회를 확인하는 표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는 그러

한 결정을 평가하기 위해 전문적인 의견을 언급할 수 있다. 즉, 국가가 개별 국

민 또는 단체에 우호적인 잘못된 또는 나쁜 판단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긍정적 답변 사례 :  W시의 고등법원은 원주민 소유지권리(native land right) 

사례 다수에서 원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가장 최근의 사례에서, Y지방정부가 

2010년 X부족의 100헥타르에 달하는 토착민의 토지를 Z회사에 양도한 것은 무

효로 판결이 났다.  

 부정적 답변 사례 :  G, H 그리고 I 가 주도하는 해외 유권자 단체가 

선거위원회로 하여금 모든 재외 국민들에게 부재자 투표권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은 기술적인 이유로 V 시의 고등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법학과 교수인 S는 고등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언급했다.  

 

질문 G3. 사법부가 판결에서 다른 국민 또는 시민사회 단체들보다 특정 범주에 속하는 

국민 또는 시민사회 단체들을 조직적으로 편애했는가? 
 

 답변지침 :  G2에 대한 후속질문으로, 사법부가 개별 국민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일부 단체에만 국한되는가?  
 

 긍정적 답변 사례 :  사법부는 오히려 독립적이고 편파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상기 검토된 여섯 건의 중요한 사건 가운데, 승소 판결을 받은 시민사회 단체들

은 전문기관, 노동조합, 여권 운동가, 언어적 소수집단 그리고 종교적으로 보수적

인 로비단체 등 다양한 배경을 가졌다. 사법부가 기본구조이론을 지지함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부정적 답변 사례 :  다수의 국민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특정 법안 또는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전문적인 이익단체와 환경단체 두 가지 

배경을 가진 경우에만 해당되었다. 노동조합, 소수민족 압력단체 그리고 

성소수자(LGBT) 운동가가 가담한 몇 가지 다른 사건들은 의문스러운 이유로 

기각되었다. 우연히도, 전문 단체와 환경단체들은 지난 10 년간 긍정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반면, 소수민족과 성적소수자는 늘 주류 언론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정형화되었다고 불만을 토로해왔다. 언론의 자유화처럼, 사법 영역의 

자유화는 사회의 특정 부문과 계층에만 혜택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질문 G4. 우호적인 사법 판결을 확보하거나 시민사회가 권한을 이양받음에 있어서 국

민의 의견이 어느 정도로 효과적이었는가? 
 

 답변지침 :  E7과 F7과 마찬가지로, 이 질문은 시민사회 참여의 결과를 묻고 있

다. 사법적 수단을 통해 우호적인 결정을 확보할 수 있는가? 판사들이 대중의 의

견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설득을 통해 국민의 의견이 

바뀔 수도 있고 판사의 생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긍정적 답변 사례 :  전반적으로 사법부는 시민사회와 국민 의견의 묵묵한 협력

자인 것으로 보였다. 입법자들과 관료들은 국민들의 의견을 종종 간과했으나, 일

반 국민들의 합리적인 요구는 종종 이후에 사법부에 의해 승인되었다.  

 부정적 답변 사례 :  안타깝게도 사법부는 독립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상기 

사례들은 사법부가 동일한 법의 원칙에 대해서도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으며 

행정부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렸을 뿐이다.  

 

 



민주주의 이행을 위한 시민사회 참여 

 

 

국가별 평가설문 

 

민주주의 평가를 위한 설문 50개는 아래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a)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정보의 자유 

(b) 집행의 자유 

(c) 결사의 자유 

(d) 그밖의 시민, 정치권 

(e) 입법과정의 시민사회 참여 

(f) 행정과정의 시민참여 

(g) 사법과정의 시민참여 

 

평가설문은 구조, 과정, 결과로 나누어지고 아시아민주주의인덱스(Asian Democracy 

Index)의 ‘자유화’, ‘평등화’, ‘권한신장’ 에 따라 재분류되었다. 

 

평가설문에 따라 국가의 해당 정보를 담는 방법은 아래에 제시되어있다.  



 

 민주주의선거지원

국제연구소 

평가틀 보완 

구조, 

과정, 

결과  

아시아민주주

의인덱스와 

관련 

해당 평가기간동안의 국가정세에 대한 

질문 

1 사상/양심/표현/ 

정보의 자유, 

구조 자유화 A1. 국가에서 비준한 것으로 사상/양심의 자

유,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와 관련된 국제 

인권 조약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A2. 사고/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의 자유에 대한 헌법 보장이 존재했는

가? 헌법 상에서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

에 대한 제약/예외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

가? 

A3. 법에서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의 자유가 어떻게 규제되고 규정

되고 있는가? 

A4.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의 자유 보호와 관련하여 제도적 해결책

이 존재했는가? 

과정 

 

자유화 A5. 소수집단 또는 비국교도의 종교/사상, 

반대의견과 비호의적인 보고서 등, 사상/양심

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의 행사

에 대해 국가 및 비국가 활동주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제도적 해결책(이용 가능

한 경우)이 이러한 자유를 보호함에 있어서 

효과적이었는가? 

평등화 A6.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의 자유 행사와 관련하여, 선택적인 조

사, 체포/구금 및 박해 그리고 일관성 없는 

판결이 있었는가? 

결과 권한신장 A7. 시민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어느 정

도로 의미있게 행사하였는가? 국가 및 비국

가 활동세력이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

유와 정보의 자유를 어떤 정도로 효과적으로 

억압하였는가? 

2 집회의 자유 구조 자유화 B1. 국가가 비준한 것으로 집회의 자유와 관

련된 국제 인권 조약으로는 무엇이 있었는

가? 

B2.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헌법 보장이 존재했

는가? 헌법 상에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약

/예외는 무엇이 있었는가? 

B3. 법에서 집회의 자유를 어떻게 규제하고 

규정했는가?  

B4. 집회의 자유 보호와 관련하여 제도적 해



결책이 존재했는가? 

과정 

 

자유화 B5. 집회와 피켓시위 등의 집회의 자유 행사

에 대해 국가 및 비국가 활동주체들은 어떻

게 반응했는가? 이러한 자유를 보호하는 효

과적인 제도적 해결책(이용 가능한 경우)이 

있었는가? 

평등화 B6집회의 자유 행사와 관련하여 선택적인 

조사, 체포/구금 및 박해, 그리고 일관성이 

없는 판결이 있었는가? 

결과 권한신장 B7. 국민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집회의 자유

를 어느 정도 의미 있게 행사했는가? 국가 

또는 비국가 활동주체가 집회의 자유를 어느 

정도 억압했는가? 

3 단체결사의 자유 구조 자유화 C1. 국가가 비준한 것으로 단체결사의 자유

와 관련된 국제 인권 조약으로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C2. 단체결사의 자유에 대한 헌법 보장이 존

재했는가? 헌법상에서 단체결사의 자유에 대

한 제약/예외로는 무엇이 있었는가? 

C3. 법에서 단체결사의 자유가 어떻게 규제

되고 규정되었는가? 

C4. 단체결사의 자유 보호와 관련하여 제도

적 해결책이 이용 가능했는가? 

과정 

 

자유화 C5. 국가는 시민사회 단체 등록 신청 또는 

기존 단체들의 비우호적인 활동에 대해 어떻

게 반응했는가? 이 자유를 보호하는데 효과

적인 제도적 해결책(이용가능 한 경우)이 존

재했는가 

C6. 국가는 기부 또는 다른 형태의 재정 지

원을 목적으로 면세를 신청하는 시민사회단

체의 신청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평등화 C7. 단체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선택적 조

사, 체포/구금 및 박해, 그리고 일관성 없는 

판결이 있었는가? 

결과 권한신장 C8. 국민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단체결사의 

자유를 어느 정도로 의미있게 행사했는가? 

국가 또는 비국가 활동주체가 단체결사의 자

유를 어느 정도로 효과적으로 억압했는가? 

C9. 시민사회 단체들이 국제적인 자금출처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국내의 인적 재정적 자원

을 어느 정도로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가? 

4 기타 시민 

정치적 권리 

구조 자유화 D1. 국가가 비준한 것으로 기타 시민적 정치

적 권리와 관련된 국제 인권 조약으로는 무

엇이 있었는가? 



D2. 일반적으로 기타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위한 헌법 보장은 존재하였는가? 헌법 상에

서 이러한 권리에 대한 제약/예외는 어떤 것

이 있었는가? 

D3. 법에서 기타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일반

적으로 어떻게 규제되고 규정되었는가? 구

금, 가택연금, 추방 또는 다른 형태의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약들이 재판 없이 법에 의거

하여 허용되었는가? 

D4. 일반적으로 기타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해

결책이 존재했는가? 

평등화 D5. 기타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행사와 관련

하여 어떤 이유에서 차별이 법에 의해 허용

되거나 법에 의해 규정되었는가? 

과정 

 

자유화 D6. 국민들이 정치적 참여를 금지하는 법외

(extrajudiciary) 행사, 정치적 폭력과 고문, 

재판 없는 구금, 가택연금, 추방, 또는 다른 

형태의 정치적 억압(합법적 또는 불법, 국가 

또는 비국가 활동주체에 의한 것이든)을 경

험했는가? 일반적으로 기타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인 제도적 해결책

(이용 가능할 경우)이 존재했는가? 

평등화 D7. 다른 시민들로 하여금 기타 시민적 정치

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폭력

행위, 위협 또는 괴롭힘과 관련해, 고의로 또

는 상황에 의해 어떤 단체들 또는 개인이 처

벌을 받지 않았는가?  

D8. 일반적인 기타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관

련된 선택적 조사, 체포/구금 및 박해, 그리

고 일관성 없는 판결이 있었는가? 

결과 권한신장 D9. 일반적으로 기타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국민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어느 정도로 의

미 있게 행사했는가? 일반적으로 기타 시민

적 정치적 권리를 국가 또는 비국가 활동주

체가 어느 정도로 효과적으로 억압했는가? 

5 입법, 

선거(중앙, 

연방, 주, 지방, 

지역)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 영향 

구조 자유화 E1. 헌법과 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국회의원 

선거가 정부 각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

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보통선거가 있었는

가? 국민들은 자유롭게 정당 또는 정치적 단

체를 형성하여 선거에서 논쟁하고, 캠페인을 

벌이고 감독할 수 있었는가? 

E2. 선거를 넘어서, 개별 국민과 시민사회 

단체들의 의견이 입법 과정(중앙/연방, 주/지

방, 지역)에 포함하기 위해 마련된 헌법/법적 



메커니즘으로는 무엇이 있었는가? 

평등화 E3. 모든 관련 사회경제부문, 민족-종교적/

언어적 지역사회, 지리적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들과 개별 국민들이 입법과정에 의미 있

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입법부의 서로 다른 단

계(중앙/연방, 국가/지방, 지역) 간의 입법권

은 어떻게 분배되었는가? 

과정 자유화 E4. 국민 또는 유권자들이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촉진/방해하고 그들의 참여를 가능/불

가능케 하기 위해 입법기관들이 사용했던 조

치 및 수단은 무엇이 있는가? 

E5. 논란이 되는 법안에 관련한 반대 또는 

지지하는 제안들에 대해 국가는 어떻게 반응

했는가? 

평등화 E6. 모든 사회경제적 부문, 민족-종교적/언

어적 지역사회, 지리적 지역의 의견들이 최

소한 일단은 표명되었거나 고려되었는가? 

결과 권한신장 E7. [정당 또는 정치인을 대변하여 활동할 

수도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과 개별 국민들

이 발의한 법안이 있었는가? 아니면 그들의 

의견으로 인해 법안의 최종적 내용이 상당히 

변경되었는가? 

6 행정(중앙, 

연방, 주, 지방, 

지역)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 영향 

구조 자유화 F1. 자유롭고 공정한 행정선거가 정부의 각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도록 헌법과 법

이 규정하는가? 보통선거권이 보장되었는가? 

출마에 제약이 있었는가? 국민들은 정당이나 

정치적 단체를 자유롭게 형성하여 선거에서 

경쟁하고 캠페인을 벌이고 또는 모니터할 수 

있었는가? 

F2. 선거를 넘어서, 개별 국민과 시민사회 

단체들의 의견이 행정 프로그램(중앙/연방, 

주/지방, 지역)에 포함되도록 마련된 헌법/법

적 메커니즘으로는 무엇이 있었는가? 

평등화 F3모든 관련 사회경제부문, 민족-종교적/언

어적 지역사회, 지리적 지역의 시민사회 단

체들과 개별 국민들이 행정부 프로그램 형성

에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부의 서

로 다른 단계(중앙/연방, 국가/지방, 지역) 

간의 행정권과 자원은 어떻게 분배되었는가? 

과정 

 

자유화 F4. 국민 또는 유권자들이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촉진/방해하고 그들의 참여를 가능/불

가능케 하기 위해 행정부가 사용했던 조치 

및 수단은 무엇이 있는가? 

F5. 논란이 되는 공공정책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반대 또는 지지 제안들에 대해 행정부



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평등화 F6. 모든 사회경제적 부문, 민족-종교적/언

어적 지역사회, 지리적 지역의 의견들이 최

소한 일단은 표명되었거나 고려되었는가? 

결과 권한신장 F7. [정당 또는 정치인을 대변하여 활동할 

수도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과 개별 

국민들이 발의한 법안이 있었는가? 아니면 

그들의 의견으로 인해 법안의 최종적 내용이 

상당히 변경되었는가? 

7 시민사회의 

우려와 열망에 

대한 사법부의 

반응  

구조 자유화 G1. 시민사회가 사법제도에서 구체책을 추구

할 수 있는 헌법적/법적 메커니즘은 무엇이 

있었는가? 

과정 

 

자유화 G2. 사법체계는 시민사회 단체들의 우려와 

열망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가? 

평등화 G3. 사법부가 판결에서 다른 국민 또는 시민

사회 단체들보다 특정 범주에 속하는 국민 

또는 시민사회 단체들을 조직적으로 편애했

는가? 

결과 권한신장 G4. 우호적인 사법 판결을 확보하거나 시민

사회가 권한을 이양받음에 있어서 국민의 의

견이 어느 정도로 효과적이었는가? 

 



Country Report: Korea Republic 
Park Ju-min, Deputy Executive Director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Minbyun) 
 
A1. What were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related to freedom of 
thought/conscience,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information ratified by the 
state? 
The freedom of thought and conscience in Korea is protected under Article 19 (“Freedom of 
Thought”), Article 20 (“Freedom of Religion”), and Article 22.1 (“Freedom of Learning”) of the 
Constitution. The freedom of expression, including the freedom of the press, is also protected 
under Article 21. While there is no independent provision in the Constitution protecting the 
freedom of information, it is generally regarded as part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A2. Was there constitutional guarantee for freedom of thought/conscience,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What were the limitations/exceptions to the enjoyment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in the Constitution? 
There is no legislative act in Korea that comprehensively protects the freedom of thought and 
conscience. 
 
A3. How were freedom of thought/conscience,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regulated and provided for in law? 
Nor there is a legislative act that comprehensively protects the freedom of expression. There 
is, however, a host of laws regulating or limit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The National 
Security Act, for one, limits certain expressions for reasons of national security. The Juvenile 
Protection Act also limits certain expressions, pornographic or otherwise, for the reasons of 
protecting young persons. The provisions in the criminal law against defamation are used to 
curtail certain criticisms. There are also laws that define the limits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for different types of the media.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lso limits the freedom of information concerning 
public organizations. 
 
A4. Were they any institutional remedies available with regards to protection of freedom of 
thought/conscience,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Individuals may, by filing an administrative lawsuit, seek the termination of government or 
public activities that violate their freedom of expression and related rights. 
 
Where a given legislative act violates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related rights, individuals 
may also raise constitutional lawsuits, so long as those laws directly violate freedoms without 
intermediary acts. 
 
An individual facing a criminal trial for violating a law by exercising his freedom of expression 
may request the court to review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involved laws by claiming that the 
legal provisions defining his act as illegal are unconstitutional themselves. (1) Should the 
court accept this petition, it begins the review of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contested law. (2) 
Should the court reject the petition, the claimant may directly file a constitutionality lawsuit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These procedures apply not only to laws dealing with the freedom of expression, but also to 
all laws dealing with basic rights. 
 
A5. How did the state and non-state actors respond to the exercise of freedom of thought/conscience,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such as minority or non-conformist 



faiths/ideologies, dissenting opinions and unfavorable reports? Were the institutional remedies (if 
available) effective in protecting these freedoms? 
Abuse of provisions against defamation: 
 
 The PD’s Note defamation case involved the indictment of four producers and one 
writer for a current affairs program on MBC, PD’s Note, alleging that the episode of the 
program, aired on April 29, 2008, regarding mad cow’s disease defamed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ishery, and Food, and obstructed the activities of beef importers. The case made 
its way to the Supreme Court, which found the defendants as not guilty in the end. The case is 
noteworthy, for it involved the government’s effort to curtail criticisms of its policy by alleging 
that critics defamed high government officials. 
 In this and other numerous cases,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sought to 
control and limit citizens’ criticisms and voices by resorting to criminal and civil lawsuits in 
courts based on allegations of defamation.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 key branch of 
the executive, raised a civil lawsuit against Park Won-sun, a lawyer then and the Mayor of 
Seoul now, for defaming the whole organization. The Navy also pressed charges against 
protestors who took part in demonstrations against the construction of a naval base on Jeju 
Island, claiming that the protestors’ analogy of the naval base to “a pirate base” defamed the 
institution of the Navy. 
 
 Oppression of consumers’ freedom of expression: 
 
 The case of the National Campaign for Consumers of the Media (the media 
consumer case) also involved the oppression of the largely Internet-mobilized opposition to 
the three most conservative and popular newspapers in Korea. The first campaign was 
organized as a grassroots struggle of citizens against the biased reports in the Chosun Ilbo, 
the Joong-ang Ilbo, and the Dong-a Ilbo that caricatured participants in candlelight 
demonstrations over Korea’s FTA with the United States as illegal and violent mobs incited by 
“dangerous ideological groups.” Citizens reacted to these one-sided and unfounded 
allegations by pressuring businesses to stop running advertisements in these newspapers, 
and bombarding these newspapers’ websites with comments. In June 2008, the Minister of 
Justice defined the citizens campaigning against advertisements in these conservative 
newspapers as engaged in “serious crimes” that gravely threatened the law and order of the 
Korean society, and ordered a thoroughgoing investigation into the matter. The prosecution 
obliged by arresting and indicting the two co-founders of the online campaign, and indicting, 
without arrest, another 11 members of the campaign in August 2008. The defendants were 
found guilty in both the first trial and on appeal. The Supreme Court, however, quashed the 
original court decision that held the defendants as guilty of defaming businesses for running 
advertisements in the newspapers. But the court held the defendants as guilty with respect to 
defaming the three newspaper companies. 
Consumer activism is not only protected as a matter of basic constitutional rights (Article 124 
of the Constitution), but also ought to be protected as an exercise of citizens’ freedom of 
expression against corporate and political hierarchy. The examples of oppression in the 
forgoing two cases nonetheless indicate that consumers’ rights and freedom of expression 
can always be compromised in the interest of corporate gains. 
 
 Curbing expressions of “falsehood”?: 
 
 The “Minerva” case is one in which the prosecution arrested and indicted a man with 
the last name Park and the online alias, “Minerva,” for violating the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 especially Article 47.1 against “falsehood in telecommunications,” with 
the series of economic analyses and comments he posted online. Minerva had posted over a 
thousand articles and comments online, but the prosecution found fault with only two of them, 
posted on July 30 and December 29, 2008. The gist of the prosecution’s argument was that 
Minerva falsely claimed that the government requested buyers of foreign currencies to refrain 



from their activities “via written notice,” when the government in fact handled the matter 
“orally.” Minerva’s misstatement thus constituted “falsehood” intended to “undermine the 
public good” and explicitly banned under the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 The 
court of first instance, ruling on April 2, 2009, granted that Minerva’s posts did commit 
“falsehood,” but declared him not guilty. The reasoning was that the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 excessively restricted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detriment to 
the public good allegedly caused by an expression ought to be scrutinized strictly according to 
facts. On December 28, 2010,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found the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 as unconstitutional. Yet the incident demonstrates how the government 
can impose criminal sanctions upon due criticisms of its policy by fixating on minor errors and 
claims as instances of anti-public falsehood. 
 
 Broad-ranging control over expressions on the Internet: 
 
 The Internet provides a space to which almost anyone can access and in which 
anyone is free to express and share his or her viewpoints. The Internet has thus served 
worldwide as an open space of democratic communications.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however, imposes a broad range of control over various types of 
expressions on the Internet. The KCC is authorized to request search portals and other Web 
hosts to delete certain posts and expressions, citing as reasons the obscenity, violations of 
rights, violence, encouragement of gambling, or threats to the laws and order immanent or 
inherent in such posts. The KCC wields almost unlimited power over determining whether or 
not a post or an expression on the Internet is legal. The Commission takes advantage of the 
often vague and abstract legal provisions to define almost anything it does not like on the 
Internet as illegal. While the KCC’s request for the deletion of those posts is not legally binding, 
Web hosts find it nearly impossible to reject such requests, accepting 99.4 percent of them as 
of December 2010. 
 In April 2009, the KCC requested the deletion of the posts on a personal blog run by a 
Christian pastor who was also an environmental activist. The pastor had posted about how 
cement, commonly used in construction, was made with various types of waste material that 
may cause cancer. The KCC sought to have these posts removed upon request from the 
Korea Cement Association. While there were charges pressed alleging defamation, the 
prosecution ultimately found no case with which to proceed against the pastor.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ordered the KCC to revoke its request of deletion in February 2010. (The 
case is currently pending on appeal by the KCC.) The KCC also ordered in June 2009 the 
deletion of online posts of photographs of police officers beating participants in a labor union 
demonstration with sticks, claiming that such photographs violated the police officers’ portrait 
rights. Posts disagreeing with the government’s conclusions of the ROKS Cheonan incident 
or the bombardment of Yeonpyeong Island, and online comments criticizing or cursing 
President Lee were also main targets of the KCC’s campaign. 
 
 Resurrec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The National Security Act (NSA) has traditionally been used as an effective tool for 
oppressing the freedom of thought and conscience.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Amnesty International,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 human rights have steadily 
advised the abolition of the NSA. The bill for its repeal gained signatures of more than a 
majority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in 2004. The Lee administration, however, 
resurrected the NSA as the prime tool for limiting the freedom of thought and conscience. 
According to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SPO), there were 41 cases involving violations 
of the NSA in 2008. The number, however, rapidly increased to 57 in 2009 and to 97 in 2010. 
There were 41 cases reported for the first seven months of 2011. A disproportionate share of 
the cases of NSA violations indicted over the last three years involved the violations of Article 
7 of the Act, which bans praises for hostile regimes and the distribution of propaganda 
materials. The SPO’s data show that violations of the ban on praises for hostile regimes made 



up 33 percent (or 15 out of 46) of the NSA-related cases in 2008, but began to increase to 40 
percent (23 out of 57) in 2009, to 64 percent (62 out of 97) in 2010, and to 85 percent (35 out 
of 41) in July 2011. 
 The case of Park Jeong-geun, a man who was arrested on January 11, 2012, for 
allegedly violating Article 7 of the NSA, epitomizes the abuse of the Act at the hands of the 
power of the day. Park was arrested for downloading and re-tweeting posts from a Twitter 
account, @uriminzok, affiliated with the website for North Korea’s propaganda efforts, 
www.uriminzokkiri.com. The prosecution applied the NSA without discrimination even to 
satirical posts parodying or ridiculing the North Korean regime. The Park case deserves our 
attention because it indicates the depressing reality in Korea today, where anyone who 
expresses a view about North Korea’s claims or policy is forced to undergo serious 
McCarthy-style censorship. 
 
A6. Were there selective investigation, arrest/detention and persecution, and inconsistent verdicts 
related to exercise of freedom of thought/conscience,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The KCC passed a resolution to require MBC, a public broadcasting network, to air “a formal 
apology to the viewers” regarding the two episodes of PD’s Note, aired on April 29 and May 
13, 2008, that were blamed as the main inciters of the massive candlelight demonstrations 
that took place in the summer of that year. The KCC claimed that these two episodes violated 
the principle of fairness protected under Article 9.2 and 9.3 of the Regulation on Broadcasting 
Standards. The decision marked only the beginning of the sanctions or penalties imposed on 
numerous other TV programs. The KCC takes a distinctively mechanical approach to the 
principle of fairness, requiring broadcasters to allot the same amount of coverage to the 
majority opinion and the government’s position as it would accord to the voices of the minority 
and the powerless. Such formalism, however, only serves to turn broadcasting into an official 
channel and advocate for the government.  
 
A7. To what extent freedom of thought/conscience,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were meaningfully exercised by citizens and civil society groups? To what extent 
freedom of thought/conscience,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were effectively 
suppressed by state or non-state actors? 
While Korean laws guarantee certain freedoms, includ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the 
actual level of legal protection afforded these freedoms is on a steady decline.  
 
Where is our freedom of expression headed since the Lee administration? In their annual 
report in 2009, the Reporters without Borders ranked South Korea in the 69th among the 175 
countries surveyed in terms of the freedom of the press. The country thus stepped down 30 
ranks in just three years from 2006, when it came in 31st. The 2011 Report on the Freedom of 
the Press, released by the Freedom House, an international watch organization, ranked 
South Korea in the 70th position among 196 countries, defining it as a country “with a partially 
free press.” The evaluation represents a major regression, given the fact that South Korea 
was recognized as a country with a free press in 2009. The level of the freedom of the press in 
South Korea thus lags behind not only the still democratizing countries of Eastern Europe, 
such as the Czech Republic, Poland, and Hungary, but also the poor countries of Africa, such 
as Ghana. 
  
B1. What were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related to freedom of assembly 
ratified by the state? 
The Korean government ratifie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the First Protocol in 1990. It has also ratified a variety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protecting 
the freedom of thought and conscience, including the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1978);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84);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1995);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91);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8), and so forth. A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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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013, South Korea is not yet a signatory to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tory Workers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s. 
 
B2. Was there constitutional guarantee for freedom of assembly? What were the 
limitations/exceptions to the enjoyment of freedom of assembly in the Constitution? 
The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nominally protected in Korea under Article 
21.1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prohibits requirements of prior 
permissions on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Under Article 37.2 of the Constitution, 
generally regarded as a saving clause, the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s can also 
be legally limited, along with other basic rights, to the extent compatible with the need to 
ensure national security, the public order or the common good. 
 
B3.  How was freedom of assembly regulated and provided for in law? 
The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subject to limits set by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DA). Article 185 of the Criminal Act, banning disruption to transportation, 
is also frequently used to curtail assemblies from taking place on or near roads. 
 
B4.  Were they any institutional remedies available with regards to protection of freedom of 
assembly? 
The ADA gives the police the authority to control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Participants 
in an assembly or demonstration may petition for the stop to the police’s control of their 
gathering, should such police activity be found to be unlawful in an administrative trials. 
 
B5.  How did the state and non-state actors respond to the exercise of freedom of assembly such as 
rallies and pickets? Were the institutional remedies (if available) effective in protecting this freedom? 
 
°Sudden increase in the forced dissolution of unreported assemblies: 
The number of unreported assemblies forced into dissolution is on a noticeable rise. Even 
press conferences and public festivals that pose no risks of disrupting order are regarded as 
assemblies or demonstrations when they involve picketing or chanting of slogans. Such 
gatherings are forced into dissolution for not having been reported in advance, or are 
subjected to criminal punishments afterward depending on the evidence collected. Even 
events that would not normally be considered as violent assemblies—such as numerous 
people locking their arms together, individuals taking turns to demonstrate against certain 
things, individual demonstrations, festivals, and press conferences—are subjected to control 
as “individual demonstrations of variant forms” or downright “illegal assemblies.”1 
 
°Increase in notifications of prohibition: 
The number of notifications prohibiting reported assemblies is also on a rapid rise, growing 
almost double from 2008 to 2010. 
 
 More importantly, there is a noticeably changing pattern in the reasons cited for 
prohibition. Until 2008, the most common cause for prohibiting an assembly was the issue of 
the location. Beginning in 2009, however, the number of prohibitions on assemblies citing 
threats to the public order multiplied by 10 times from just a year ago. One suspects, however, 
that these prohibitions were issued due more to the contents or messages of the intended 
assemblies than to actual threats to the public order. 
 Particularly problematic is the fact that gatherers with records of having been indicted 
for illegal or violent assemblies in the past may be prevented from organizing lawful 

                                                           
1 The Manual on the Enforcement of Laws on Sites of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is clear on the definition of “illegal 

assemblies.” For how the police actually seeks to control and repress unreported assemblies, see Choi Eun-a, “The Actual 
Practice of Controlling ‘Unreported Assemblies’ and Punishments,”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ADA and Problems with 
Punishments on Unreported Assemblies (Human Rights Law Center, Legal Research Institute, Sogang University, March 

28, 2011), pp. 1-18. 



assemblies just because of their past records.2 This tendency was on full display in the 
conflict between Yoosung Enterprise and the Korean Federation of Trade Unions.3 Concerns 
are growing that the number of notifications of prohibition may further increase regarding 
assemblies that are planned by organizations that have not signed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Lawful Demonstrations.4,5  
 
→ Car Walls, Blockades, and Questioning  
 
° Car walls and blockades: 
Car walls first made their appearance at the candlelight demonstrations organized in memory 
of the two teenage girls who were killed by a U.S. military tank in 2002. Walls made of 
container blocks made another appearance during the APEC Summit at Busan, as well as the 
Famine Drive that the National Movement Headquarters against the Korea-U.S. FTA sought 
to organize in 2007.6 Notwithstanding the announcement from the then Police Commissioner, 
Lee Taek-sun, of the plan “to minimize the use of car walls on sites of demonstrations,”7 the 
police repeated building these impenetrable walls with cars and container blocks to bar 
citizens from organizing mass demonstrations. 
 Car walls erected by the police became commonplace sights at large public 
assemblies after the Lee administration came to power. The police used walls of cars and 
container blocks to contain the four-way Sejong Road during the candlelight demonstrations 
against imports of American beef in 2008.8 The Citizens’ Committee for the Commemoration 
of Former President Roh Moo-hyun’s Death also saw car walls erected on May 27, 2009, by 
the police seeking to prevent the planned demonstration on the Seoul Plaza. The Committee 
filed a lawsuit, contest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olice’s move by claiming that it violated 
the people’s basic right to assembly.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in favor of the 
Committee on June 30, 2011 (2009 Heonma 406). 
 Despit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e police continued to resort to car walls 
on such occasions as the “Second Hope Bus” demonstration held over the rising university 
tuition levels on July 9, 2011, and the Third, Fourth, and Fifth Hope Bus demonstrations 
subsequently. The police surrounded the open space in front of the Daehan Gate as well as 
the Seoul Plaza with two layers of impervious car walls to deter demonstrations over the 
Korea-U.S. FTA on November 6, 2011.9 
 The act of completely blockading citizens’ access to sites of assemblies was also 
found to be unconstitutional.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ordered the police to pay 
compensations for acting ultra vires in blocking, from the airport, the movements of people 
traveling from other parts of Korea by flight to join the demonstrations in Seoul.10 
 In flagrant disregard of these court decisions, the police continues to arrest people 
and block their movements to sites of assemblies even today. 22 companies of combat police 
and conscripted policemen were assigned to the national routes surrounding the site of the 
strike organized by the Korean Metalworkers’ Union on July 6, 2011, to stop and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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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ersby and fundamentally contain the surrounding area. This, in turn, generated serious 
congestion in the area by interrupting with traffic for almost five hours.11 During the Third 
Hope Bus demonstration in 2011, the police also detained participants on their way to the 
cathedral (the site of assembly) in Cheonghak-dong, Busan, for 100 minutes.12 When the 
Hope Bus sought to cross the Busan Bridge to enter Yeong-do, the police also blocked the 
bus’ entry into the island for two hours.13 At the Fourth Hope Bus demonstration, the police 
also met citizens climbing the staircase from the Cheonggye River on top of the staircase, 
thereby completely blocking their access to Mount Inwang.14 Blockades of people’s access 
are as common as the installations of car walls. 
 
° Questioning during assembly periods:   
With the Lee administration in power, the police increasingly stops and questions passersby 
around sites of assemblies, and limits their movements when they refuse to answer. There 
was a press report on the story of a man who was stopped for questioning during the 2010 
G20 Summit because he wore a t-shirt with the UNICEF logo.15 Labor union members on a 
vehicle bound for an assembly site nearby the Blue House were also stopped for 
questioning.16 During the Hope Bus demonstrations in 2011, the police stopped passersby on 
the way to the Yeongdo Shipyard and passed only those who were residents of the area, 
while refusing to let those who refused to answer proceed. The police also stopped citizens by 
the traffic light in front of the Gwanghwa Gate Plaza for questioning on November 29, 2011, 
when demonstrations were held against the Korea-U.S. FTA. 
 
→ Collecting Evidence and Issuing Summons 
 
° Present state: 
Thus far, the police is known to collect “evidence” on certain persons or activities “in case of 
possible future threats or harms.” The police video- or audio-records circumstances 
suggesting illegality when assemblies, demonstrations, or other events, possibly threatening 
the public security, occur. This is ostensibly to facilitate the determination of facts and 
appropriate criminal proceedings. 
 Since 2008, the police has reinforced its efforts to collect evidence according to The 
Manual on Handling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The police organized on-site evidence 
collection teams and the Evidence Analysis Units in 2008 to find evidence of illegal activities 
with efficiency. In 2009, the police acquired high-performance evidence collection devices, 
expanded the scope of functions for the Evidence Analysis Units, and began to provide 
courses for evidence collection specialists. In 2010, the police also decided to install more 
high-performance lighting apparatuses to control night assemblies better. 
 The budget for purchasing devices and equipment for collecting evidence was also 
significantly increased. New devices, worth KRW 250 million in total, were purchased in 2008, 
and again in 2009. Devices, worth KRW 490 million in total, were once again purchased in 
2010. This gives each officer a cutting-edge camera, about KRW 2.5 million in price. 
 The police has also reinforced its activities of evidence collection, surveying 3,564 
persons in 2008, 5,520 persons in 2009, 2,329 persons in 2010, and 1,908 persons in the first 
eight months of 2011, issuing some of the surveyed persons summons to appear before the 
police.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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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inforcing Physical Capability for Police Activities 
 
 Since the Lee administration came to power, the police has significantly increased 
their dependency on latest-technology devices. New devices have been developed and 
purchased, while mobile policemen regiments have been created in light of the decreasing 
size of combat and conscripted police workforce. These changes have been made apparently 
to in order to ensure a better control of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The police’s recourse to an increasing number of advanced devices is already 
discussed as a strategic tactic, and as a task for action in The Manual on the Handling of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and Future Vision 2015. The device-heavy response to 
assemblies involves problems, both for their introduction and increasing usage.  
 
° Actual use of devices: 
1) Taser guns 
Articles 75 and 79 of the Police Equipment Control Rules state that Taser guns, compact and 
portable devices facilitating arrests and repression of crimes, must not be aimed at faces. 
Nevertheless, during the labor strike at Ssangyong Motor Company’s plant in Pyeongtaek on 
July 22, 2009, the police aimed Taser guns at some of the strikers, with a gun needle poked 
into a striker’s face in the end.18  
 
2) Shields 
Articles 75 and 80 of the Police Equipment Control Rules define shields as devices used to 
arrest criminals and repress crimes, and require that they must not be used to attack or hit 
opponents in the head or other important parts. During the massive protest on June 10, 2009, 
however, the police swung their shields to scatter and arrest people on the streets, and even 
used them to attack unarmed citizens on the run in the backs of their heads and necks.19 
 
3) Tear gas 
The Lee administration announced the policy to use force to quell the series of candlelight 
demonstrations in 2008. Police Commissioner Kim Seok-gi of Seoul also announced in 
August 2008 that the police would use tear gas and color sprays beginning with the assembly 
scheduled for August 2.20  
 
The police sprayed tear gas on to the Ssangyong strikers at Pyeongtaek using helicopters 
and water hoses. Strikers thus sprayed on developed rashes and blisters, raising public 
outcry. A public demonstration of tear gas showed that the substance was as strong as to melt 
pieces of Styrofoam immediately. The Korean Federation of Medical Activist Groups for 
Health Rights analyzed the gas, and disclosed that its main ingredient was dichloromethane, 
a second-degree cancer-causing agent.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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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olice recalled the entire amount of the tear gas (CS) in October 2010 when the 
dichloromethane became controversial, and has since been using PAVA, mainly based on a 
capsaicin called nonivamide. Nonivamide, however, is also fatal in large doses. It is known to 
affect fetal health, cause cancer, poison the lungs, the liver, and the nerves, and also cause 
sudden deaths. PAVA was used during the Second Hope Bus demonstration held from July 9 
to July 10, 2011. The police sprayed the liquid at unidentified masses of people at night 
without any discrimination among the elderly, women, children,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Some developed breathing difficulties and blisters. The victims also had difficulty running 
away from the scene because the substance made it impossible for them to keep their eyes 
open.22,23  
 
4) Water bombs  
On November 10, 2011, the police shot water bombs at the representatives of people who 
sought to visit the office of the Grand National Party to call for the cancellation of the 
Korea-U.S. FTA. The Guideline on the Use of Water Bombs, revised in 2009, requires that 
water bombs be aimed at body parts below the chest for safety reasons. The police, however, 
kept shooting strong streams of water at people even when they were just three meters away, 
causing some to stumble and fall to the ground. Park Hee-jin, who took part in the day’s event 
as a co-representative of the Korea Youth Solidarity, had her eardrums ripped from the attack. 
Lee Kang-sil, senior representative of the Korean Alliance for Progressive Movements, had a 
concussion after falling head-on to the pavement. 24 Shooting these water bombs when the 
temperature was below zero Celsius degree caused protesters’ clothes to freeze into ice, 
raising public criticisms of the excessiveness of the police’s action. Water bombs had already 
raised a controversy when they were used during the candlelight demonstrations of 2008, 
causing demonstrators to faint, get bruises, or have their eardrums ripped. 
 
→ Police Violence Going Unpunished 
 
“Non-punishment” refers to the practice of letting perpetrators of human rights violations go 
unpunished.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human rights explicitly define the duties and 
obligations of states to fight and abolish non-punishment. All states are thus required to 
investigate the truths of alleged human rights violations, ensure just compensations for 
victims, inquire into the responsibilities of perpetrators, and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future violations. The illegal activities and violence of the police 
seeking to quell assemblies or demonstrations are criminal deeds that often go unpunished. 
 
B6. Were there selective investigation, arrest/detention and persecution, and inconsistent verdicts 
related to exercise of freedom of assembly? 
The practice of non-punishment is especially prominent with respect to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The ADA treats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differently from other 
exercises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due to the possibilities of violence and social threats 
that large gatherings of people may imply. Instead of remembering this purpose of the 
legislation and applying it carefully on the basis of the actual likelihood of violence each given 
assembly involves, the police enforces it almost exclusively on anti-government assemblies. 
 
▶Case 1: Assembly organized upon President Obama’s visit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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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Obama visited Korea in November 2009. The conservative factions of 
Korea organized a large joint assembly to welcome the American president, while the 
progressive factions also organized a press conference and a festival, opposing 
further deployments of Korean troops to Afghanistan. The conservative factions did 
not report their assembly. Participants in this assembly beat some police officers with 
pickets, attempted to set a fire over a container of paint thinner, and ripped apart the 
North Korean flag, putting quite a significant level of violence and threats on display, 
but not one participant was arrested.25 On the other hand, the police arrested two 
university students who took part in the progressives’ press conference as soon as 
their press conference was over, for having organized it without prior report. 18 of the 
participants in the festival that followed at night were also arrested because they 
sang a song and had not reported the event in advance.26 A reporter working for a 
publication named Redian called an officer in the security division at Jong-ro Police 
Station to inquire about the noticeably different treatments that the conservative 
groups and progressive groups received that day. The officer explained that the 
conservative assembly was not punished because it was not a demonstration, but a 
“festival” held to welcome President Obama.27  

 
 
▶ Case 2: Assemblies by conservative groups in front of the PSPD 

When 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pressed for a 
more thoroughgoing investigation into the sinking of the ROKS Cheonan in June 
2010, the Korea Disabled Veterans Organization and other conservative groups held 
assemblies for nearly two weeks in front of the PSPD building, with some of the 
participants resorting to such violent acts as throwing food waste at passersby.28. 
Some even drove a vehicle loaded with barrels of gas into the PSPD building. These 
and others who beat up police officers, however, were never arrested.29  

 
The police’s enforcement of the ADA depending on the ideological bias of given assemblies 
or demonstrations has been criticized in a statement releas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NHRC) in June 2009. The NHRC stated: “The government claims to prohibit or 
control only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with possibilities of illegality and violence, while 
protecting peaceful ones. On the contrary, by concluding in advance that certain assemblies 
are bound to turn out violent and controlling those assemblies even before any actual violence 
occurs, the government violates the basic rights to assembly and demonstration.” A similar 
criticism has been raised by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30.  
 
The ADA, in other words, is mainly used in reality to let violent and threatening 
pro-government assemblies go unpunished and to punish peaceful anti-government 
assemblies instead. The practice of prohibiting certain exercises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basis of the messages they convey, however, amounts to the practice of censorship 
and prior permission, expressly forbidden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B7. To what extent freedom of assembly was meaningfully exercised by citizens and civil society 
groups? To what extent freedom of assembly was effectively suppressed by state or non-state 
actors? 
As already mentioned, the number of notifications of prohibition on assemblies is rapidly 
increasing, while the police resorts to increasing measures of physical violence to deter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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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assemblies on site. The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has been seriously 
curtailed in Korea. 
 
C1.  What were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related to freedom of association ratified by 
the state? 
The Korean government ratifie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the First Protocol in 1990. It has also ratified a variety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protecting 
the freedom of thought and conscience, including the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1978);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84);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1995);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91);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8), and so forth. As of 
April 2013, South Korea is not yet a signatory to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tory Workers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s. 
 
C2.  Was there constitutional guarantee for freedom of association? What were the 
limitations/exceptions to the enjoyment of freedom of association in the Constitution? 
The freedom of association, except for memberships in political parties, is protected under 
Article 21.1 of the Constitution, but is subject to limits, along with other basic rights, under 
Article 37.2 of the Constitution. 
 
C3.  How was freedom of association regulated and provided for in law? 
In particular, workers’ freedom of association is subject to the limits imposed by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eachers’ freedom of association, by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eachers’ Unions; and civil servants’ freedom of 
association, by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Officials’ Unions. 
 
C4.  Were they any institutional remedies available with regards to protection of freedom of 
association? 
Article 3 of the Trade Unions and Labor Relations Act bars victims of losses or damage 
caused by the enforcement of the Act from claiming compensations. Article 4, however, 
protects activities of trade unions that accord with the Act as legal. 
 
C5.  How did the state respond to applications to register civil society groups or the unfavorable 
activities of existing groups? Were the institutional remedies (if available) effective in protecting this 
freedom? 
The Korean state intervenes significantly with the unionization and related activities of civil 
servants and teachers. Civil servants have applied for three times so far to organize unions, 
but these three applications have all been rejected. The reasons for rejecting these 
applications included the unionizing civil servants’ designation of the Korean Federation of 
Trade Unions as the higher authority; recognition of civil servants in Class 6 and dismissed 
civil servants as members of their union; and seeking “the elevation of civil servants’ political 
status” and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nation” as part of their creed. 
 
In addition, the government conducted major search and seizure of the properties of th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in 2009 after the Union released a 
controversial statement commenting on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in Korea. Scrambling 
evidence, the government indicted 189 members of the Union for joining or supporting 
political parties. 
 
C6. How did the state respond to applications for civil society groups to apply for tax exemption for 
donation or other form of financial support? 
According to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ax Reduction and Exemption, the government 
recognized designated donations as deductible for up to 30 percent of one’s income. The 
amendment of the Act in this January put a ceiling of KRW 25 million on the deductible 



amount, which now also includes the spending on insurances, clothing, education, and even 
credit card bills. The significant decrease in the range and amount of deductible income is 
thus expected to contract donations to various organizations making up the civil society. 
 
C7. Were there selective investigation, arrest/detention and persecution, and inconsistent verdicts 
related to freedom of association? 
As seen, civil servants and teachers are subject to greater constraints on their freedom of 
association than the lay public.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developed and distributed The Guideline on the 
Execution of the 2009 Budget and Funds in December 2008, explicitly calling for the 
minimization of subsidies to organizations that have led or actively participated in illegal 
demonstrations. The police has also defined the 17 massive candlelight demonstrations that 
took place between May and August in 2008 as illegal and violent demonstrations, sharing the 
list of the 1,842 groups that participated in those demonstrations with various government 
departments so that funding for these groups could be minimized or eliminated.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distributed updated Guidelines in 2010 and 2011 as well. 
Departments and agen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were thus requested to stop providing 
subsidies, or otherwise to sign pledges of adherence to the Ministry’s rules on the execution 
of the budget in making subsidy-related decisions. Criticizing the Ministry’s act as a violation 
of the basic rights to assembly and association and as amounting to discrimination in practice, 
civil organizations have raised administrative lawsuits, filed appeals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organized civil disobedience movements. 
 
C8. To what extent freedom of association was meaningfully exercised by citizens and civil society 
groups? To what extent freedom of association was effectively suppressed by state or non-state 
actors? 
Civil servants and teachers are subject to greater constraints on their freedom of association, 
while other civil organizations with weak financial bases are also disadvantaged by the 
discriminatory practice of the government in providing subsidies. The significant decrease in 
the amount of deductible income is expected to weaken civil organizations even further. 
 
C9. To what extent civil society groups can operate effectively with domestic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and not dependent on international funders? 
As of 2005, 88 percent of workers in civil organizations made KRW 1.5 million or less per 
month.31 In order to break through the worsening financial prospects of civil activism, active 
government support is crucial. Lacking such government support, Korean civil organizations 
need some assistanc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1. What were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related to other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general ratified by the state? 
The Korean government ratifie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the First Protocol in 1990. It has also ratified a variety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protecting 
the freedom of thought and conscience, including the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1978);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84);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1995);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91);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8), and so forth. As of 
April 2013, South Korea is not yet a signatory to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tory Workers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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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Was there constitutional guarantee for other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general? What were the 
limitations/exceptions to the enjoyment of these rights in the Constitution? 
Article 26 of the Constitution protects the right to file petitions, and Article 27 protects the right 
to fair trials according to the laws of the country. 
 
D3. How other civil and political rights were in general regulated and provided for in law? Was 
detention, house arrest, banishment or other forms of restrictions to personal freedom carried out 
without trial allowed by law? 
The right to petition is protected under the Petition Act, and the right to fair trials is protected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Civil Procedure Ac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The Constitution and these legislations forbid the arrest of 
persons without legal permissions or warrants from judges. 
 
D4. Were they any institutional remedies available with regards to protection of other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general? 
The remedie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re constitutional petitions and requests for the 
review of the constitutionality of legislations. 
 
D5. Was discrimination, on any ground, with regards to the exercise of other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general allowed by law or provided for in law? 
Soldiers, civilian workers in the military, and civilians who have committed certain crimes32 
are subject to trials not at the general courts of law, but at military commissions. Military 
commissions, however, employ military officers without legal qualifications as judges. The 
number of actual cases requiring military experience or expertise from such judges is 
minuscule. The employment of these judges poses greater threats than benefits, as the 
judging military officers may bias trial results in favor of the military. 
 
D6. Did citizens suffer extra-judiciary execution, political violence and torture, detention without trial, 
house arrest, banishment, or any other forms of political repression – legal or illegal, by state or 
non-state actors – which inhibit political participation? Were the institutional remedies (if available) 
effective in protecting other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general? 
Kim Jong-ik, former leader of KB Hanmaeum, was the subject of an investigation launched by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in 2008 for uploading Juicko, a parody of Michael Moore’s 
Sicko that caricatured President Lee in a critical light. The investigation, involving search and 
seizure, was conducted without any court-issued warrant. 
 
In addition, investigators working for the Defense Security Command, not holding any right to 
investigate civilians, were found to have been following and investigating members of the 
Democratic Labor Party and other civilians in 2009. The Supreme Court found the act 
unlawful, and ordered the state to pay damages in turn. 
 
D7. Did any groups or individuals enjoy impunity – by design or by circumstance – on their acts of 
violence, intimidation or harassments which inhibit other citizens from exercising their other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general? 
As for the unlawful investigation of civilians conducted by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Kwon Jae-jin, Kim Jin-mo, and Jang Seok-myeong33 were found to have instructed and 
                                                           
32 Articles 13.2 and 13.3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define the crimes of disclosing military secrets to enemies and conducting 

espionage at strategic positions. Article 42 defines the crime of supplying harmful or poisonous food substances. Articles 54 
through 56, 58, 58.2, 58.6, and 59 define crimes against sentinels. Articles 66 through 71 and 75.1.1 define crimes of arson 
or other types of damages against military properties and also crimes involving guns, ammunitions, and explosives. Article 
77 define illegal activities involving or against the military properties of foreign armies. Article 78 defines the crime of attack 
on sentry points. Articles 87 through 90 define crimes against or involving prisoners of war. The subjects subject to trials at 
military commissions are those who have attempted to carry out crimes defined by Articles 13.2, 13.3, 58.2 through 58.4, 
59.1, 66 through 70, 71.1 and 71.2, and 87 through 90, as well as those who attempted to carry out crimes defined by Article 
13 of the Military Secret Protection Act.  

33 Kwon Jae-jin was Senior Secretary to President on Civilian Affairs from June 2008 through July 2010, and went on to serve 



received reports from the personnel in the offices of assistants. The personnel appear to have 
investigated and reported on civilians either under the instructions from Lee Yeong-ho, or 
based on their own surveillance. The prosecution, however, failed to indict these persons 
despite the two investigations it launched. 
 
D8. Were there other selective investigation, arrest/detention and persecution, and inconsistent 
verdicts related to other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general? 
On July 22, 2008,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designated 23 books as the so-called 
“seditious books” that may undermine the morale of soldiers, and forbade the placement of 
these books and their reading in the military camps, while also instructing the confiscation of 
these books from officers and soldier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delivered their opinion to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dated August 28, 2008, that the decision to confiscate those books ought to be 
reviewed in terms of its constitutionality, subject to discussions on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the Military. 34  The National Assembly’s inspectio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also recommended the Minister to revoke the confiscation decision that struck 
many as antiquarian. Based o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s opinion, seven 
military judicial officers filed a constitutional petition on October 22, 2008, claim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 the 
Rules on Military Service, and the instructions from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The military performed inspections and surveys of the seven military judicial officers on 
October 23 and 24, 2008, but found no reasons for disciplining them. The military 
nevertheless ordered, five months later, the dismissal of Ji Yeong-jun and Park Ji-ung; a 
reduction in pay for Han Chang-wan; suspension for Shin Seong-su and Lee Hwan-beom; 
and the suspension of discipline against Shin Jong-beom and Kim Jong-su. 
 
D9. To what extent other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general were meaningfully exercised by citizens 
and civil society groups? To what extent other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general were effectively 
suppressed by state or non-state actors? 
Numerous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been reported as public agencies, including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and the Defense Security Command, continue to investigate 
civilians notwithstanding lacking proper authority to do so. The employment of unqualified 
military officers as judges under the Military Court Act also infringes upon soldiers and other 
civilians’ rights to trials before impartial judges. 
 
E1. Do the constitutions and laws provide for free and fair legislative elections to be regularly held at 
all levels of governments? Was suffrage universal? Were citizens free to form political parties or 
groups to contest campaign or monitor such contestation in elections? 
Article 24 of the Constitution protects the right to vote, and Article 25 guarantees the right to 
serve in the government and related organizations. 
 
E2. Beyond elections, what were the constitutional/legal mechanisms for inputs of individual citizens 
and civil society groups to be included in legislative processes (central/federal, state/provincial, 
local)? 
On the national level, citizens have the right to cast votes in referenda over major policy 
questions organized by the President according to Article 72 of the Constitution. The people 
themselves, however, have no right to request a referendum. Article 130 of the Constitution 
also requires that constitutional amendments be subjected to popular referenda. 

                                                                                                                                                                                     
as Minister of Justice from August 12, 2011, through March 11, 2013. Kim Jin-mo served as Vice-Senior Secretary to 
President for Civilian Affairs from September 2009 through January 2012. Jang Seok-myeong worked under Kwon as 
Secretary for the Government Officials’ Discipline from April 2009 through July 2010. 

34 NHRC, “Opinion o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s Designation of Seditious Books,” Aug. 21, 2008. 



 
Local administrations may also organize referenda over major decisions or policy issues that 
may significantly burden local residents (Article 13 of the Local Autonomy Act). The people 
may also request their local leaders be summoned (Article 13.2 of the Local Autonomy Act). 
 
E3. How were the legislative power divided between the different tiers (central/federal, state/provincial, 
local) of the legislature to allow meaningful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groups and individual citizens 
from all relevant socio-economic sectors, ethno-religious/linguistic communities, geographical 
region in the legislative process? 
Korea does not discriminate people on the basis of their economic circumstances, religions, 
or language in granting the right to vote. 
 
E4. What are the steps and tools employed by the legislatures to facilitate/inhibit the citizens or 
constituents being informed and enable/disable their participation? 
The National Assembly Act allows the national legislature to hold public hearings (Article 64) 
or other forms of hearings (Article 65) for the review and passage of legislative bills. It requires 
the National Assembly to hold mandatory public or other hearings if the legislative bill 
concerned is a partial or entire amendment of an existing law (Article 58.6). 
 
E5. How did the state respond to objections against or suggestions for controversial legislations? 
While the majority party occupies more than a half of the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now, 
there are few instances in which legislations subject to serious objections from opposition 
parties or the civil society are enacted unilaterally. Conversely, legislative bills strongly 
supported by the public at large, but opposed by the government, public organizations, or 
large conglomerates have equally hard chances of being enacted. 
 
E6. Were opinions from all socio-economic sectors, ethno-religious/linguistic communities, 
geographical region heard or considered at least on the prima facie basis? 
The government, public organizations, and conglomerates appear to exert relatively greater 
influence on the National Assembly than does the general public as the former groups 
possess greater lobbying resources. For example, the Punishment of Minor Offences Act has 
been passed with strong backing from the police, while the bill on alternative holidays has not 
been passed due to pressure from conglomerates. 
 
E7. Were there any legislations initiated by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individual citizens [who 
may have acted through political parties or politicians] or had the final content of any legislations 
been substantially changed due to their inpu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may continue to support progressive legislative bills, but 
these bills almost never get passed in the forms desired by these organizations. Progressive 
or reform-oriented bills are passed only when there is an overwhelming popular consensus or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finds existing legislations unconstitutional, thus compelling the 
National Assembly to revise them. 
F1. Do the constitutions and laws provide for free and fair executive elections to be regularly held at 
all levels of governments? Was suffrage universal? Were there restrictions in candidacy? Were 
citizens free to form political parties or groups to contest, campaign or monitor such contestation in 
elections? 
Article 67 of the Constitution requires that a President must be 40 years old or older at the 
time of his election.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must be 25 years old or older 
according to Article 16.2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Citizens who have held residential 
registrations in the given local districts or jurisdictions for 60 days or longer (or for the period 
between the creation of the poll book and the date of election, for those who have returned 
from their official duty overseas with fewer than 60 days left to the election) and who are aged 
25 or over have the right to run for local councils and other offices in local administrations 
(Article 16.3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F2. Beyond elections, what were the constitutional/legal mechanisms for inputs of individual citizens 
and civil society groups to be included in executive programs (central/federal, state/provincial and 
local)? 
Government offices taking actions that may disadvantage some are required to hold public 
hearings or briefings with stakeholders (Article 22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Stakeholders may state their opinions on these hearings or briefings. 
 
F3. How were the executive power and resources divided between the different tiers (central/federal, 
state/provincial, local) of executive branches to allow meaningful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groups 
and individual citizens from all relevant socio-economic sectors, ethno-religious/linguistic 
communities, geographical region in the formulation of executive programs? 
Korea has a system of local self-administrations that is designed to divide administrative 
affairs and tasks by region, and also to reflect locals’ preferences better. No other 
consociational systems based on religious or economic differences exist in Korea. 
 
F4. What are the steps and tools employed by the executive branches to facilitate/inhibit the citizens 
or constituents being informed and enable/disable their participation? 
To support the people’s criticisms and evaluations of the administrative decisions of the 
government, the Korean legislature has enacted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which 
requires information about government activities to be disclosed upon request from the 
people. The propor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concerning departments and agen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lmost doubled from 11 percent in 2006 to 20 percent in 2010. The 
Annual Reports on Information Disclosure explains that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s are 
more reluctant to disclose their information than other public organizations because they 
harbor sensitive information that is vital to policy decisions or national security. This implies 
that information on important national matters, including policy issues, is not as available to 
the public as is desirable. 
 
F5. How did the executive branches respond to objections against or suggestions for controversial 
public policies or development projects? 
There is no mechanism in Korea that allows locals in a given area where a major public or 
national project is about to be undertaken to stop the project from occurring.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merely require 
officials to hear locals’ opinions. Legislative measures thus need to be adopted to allow locals 
to discuss and decide the feasibility, necessity, process, and other aspects of large national 
projects being undertaken in their regions. 
 
F6. Were opinions from all socio-economic sectors, ethno-religious/linguistic communities, 
geographical region heard or considered at least on the prima facie basis? 
The mechanisms of hearing locals’ opinions on government projects do not discriminate 
among stakeholders’ right to state their opinions on the basis of economic circumstances or 
other such conditions. 
 
F7. Were there any executive policies or programs initiated by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individual citizens [who may have acted through political parties or politicians]? Alternative, had the 
final content of any executive policies or programs been substantially changed due to their input? 
The police’s attempt to adopt acoustic cannons to help with quelling demonstrations ran into 
far-reaching criticisms in the civil society, and was ultimately thwarted. 
 
 
 
 
 
 
 



 
 
 
G1. What were the constitutional/legal mechanisms for civil society to seek redress in the judiciary 
system?  
Parties that lost in trials of first instance are allowed to appeal the court decisions when the 
laws applicable to their cases are found unconstitutional. 
 
G2. How had the judiciary system responded to the concerns and aspirations of civil society groups? 
The judiciary is rather indifferent to the attention and concerns voiced by the civil society, and 
tends to favor the government (the prosecution) in its decisions. The judiciary is ineffective in 
checking and balancing the administrative powers and activities. 
  
G3. Did the judiciary systematically favor some categories of citizens or civil society groups over 
others in their judgment? 
Korean courts have traditionally given heads of conglomerates lighter sentences than 
warranted for people who have committed similar crimes, but who have no advantage of 
running major companies. 
 
G4. To what extent public input was effective in securing favorable judicial decisions or for civil 
society to be empowered by them? 
The judiciary has immunized itself to public pressure and criticisms under the pretext of 
judicial independence. Nevertheless, it is generally believed that people with means who are 
able to retain lawyers who have been former judges have always influenced the decisions of 
the judiciary via their lawyers. 
  



국가보고서 : 한국 

박주민 사무차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A1. 국가에서 비준한 것으로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와 관련된 국제 인권 조약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한국에서 사상 및 양심의 자유는 헌법 제 19 조 사상의 자유, 제 20 조 종교의 

자유 및 헌법 제 22 조 제 1 항 학문의 자유보장조항을 통해 보장된다.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 21 조에 의해 보장된다. 정보의 자유(알권리)는 헌법에 

독립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보호되는 것으로 

본다.  

 
A2. 사고/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의 자유에 대한 헌법 보장이 존재했는가? 헌법 상에서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제약/예외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한국에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법률은 없다.  

 
A3. 법에서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의 자유가 어떻게 규제되고 규정되고 있는가? 
 

표현의 자유 역시 이를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법률은 없다. 반면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법률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먼저 국가안보를 이유로 표현행위를 규제하는 

국가보안법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이유로 표현행위를 규제하는 청소년보호법이 있고, 

형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은 비판적 표현행위에 대한 규제법률로서 작용하고 있으며, 그 

외 각 매체별로 그 특성에 따라 규제하는 법률이 존재한다. 
 

알권리에 관해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A4.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의 자유 보호와 관련하여 제도적 해결책이 존재했는가? 
 

국가 등 공적기관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다.  
 

법률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다른 매개적인 행위 

없이 직접적으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표현행위가 현행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재판 등을 받고 있을 경우,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수 있고, 1)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되며, 2) 법원이 이 신청에 

대해 거부하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당사자는 직접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들은 표현의 자유 등에만 인정된 제도가 아니라 모든 기본권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정된 일반적인 제도들이다.  

 

 
A5. 소수집단 또는 비국교도의 종교/사상, 반대의견과 비호의적인 보고서 등,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의 행사에 대해  국가   및 비국가 활동주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제도적 해결책(이용 

가능한 경우)이 이러한 자유를 보호함에 있어서 효과적이었는가? 
 

 명예훼손죄의 남용 
 



MBC ‘PD 수첩’ 명예훼손사건은 2008 년 4 월 29 일 MBC PD 수첩이 방영한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수입업체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PD수첩 담당 PD 4명과 작가 1명을 

불구속기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재판은 결국 대법원까지 갔으나 무죄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은 정부 정책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인 보도를 장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사건화한 것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와 유사하게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적인 문제제기와 

주장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는 형사적, 민사적 통제를 동원하는 예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박원순 변호사(현 서울시장)에 대한 국정원의 명예훼손 민사소송 사건도 

그러했고, 최근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해적기지” 발언에 

대해 해군 측이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 
 

 소비자운동으로서의 표현에 대한 탄압 
 

네티즌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 사건도 주목할 만하다. 1 차 언소주 사건은 조선, 

중앙, 동아 3 개 신문이 촛불집회를 불순한 세력이 배후에 있는 불법폭력집회로 

왜곡하고 편파보도하는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저항운동으로 시작되었다. 시민들은 

조중동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 기업들에 대한 압박운동으로 항의전화걸기, 

항의게시글쓰기 등으로 시민들의 의사를 표현하였다. 이에 대하여 2008 년 6 월 

법무부 장관은 조중동 광고중단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을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죄질이 나쁜 범죄’로 규정짓고 엄중수사 지시한 바 있으며, 검찰은 2008 년 8 월 

언소주 카페 개설자 등 2 명을 구속기소하고, 11 명을 불구속기소하였다. 이 사건의 

재판은 제 1 심 및 항소심 판결에서 모두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에서는 

조중동에 광고를 게재하는 회사들에 대한 부분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파기하였으나 조중동에 대한 부분은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소비자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헌법 제 124 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기업과 사회를 향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1 차 및 2 차 언소주 사건에서 드러난 억압과 통제는 소비자운동의 권리가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업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통제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허위의 표현이라는 이유로 규제? 
 

‘미네르바’ 허위통신죄 사건은 인터넷에서 경제분석가로 수많은 글을 써 온 

‘미네르바’(박 00)에 대하여 검찰이 「전기통신기본법」 제 47 조 

제 1 항(허위통신죄) 위반죄로 전격적으로 구속기소한 사건이다. 1,000 여 편에 

달하는 그의 글 중에서 검찰이 문제 삼은 것은 2008년 7 월 30 일과 12 월 29일에 

쓴 두 개의 글뿐이다. 특히 정부당국자가 외환매수의 자제를 ‘구두로’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보냈다’고 기술한 것이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통신죄의 ‘공익을 해할 목적’과 ‘허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2009.4.2. 제 1심 재판부는 ‘미네르바’의 글이 ‘허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였지만, 허위통신죄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공익을 해할 목적’에 해당하는가의 판단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2010.12.28. 허위통신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이 사건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과 표현에 

대하여 ‘지엽적인 허위표현’을 빙자하여 형사처벌이라는 통제가 가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다. 
 



 인터넷상 표현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 
 

인터넷은 모든 시민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접속하여 자신의 의견을 손쉽게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오늘날 인터넷은 민주주의적 소통의 열린 

공간으로 성장해 왔다. 그렇지만, 인터넷사상의 각종 표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에 의한 통제가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음란, 권리침해, 폭력성, 사행성조장, 법질서위반 등의 사유로 

해당 표현물을 게시한 포털사이트나 기관에 삭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인터넷표현물의 불법 여부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판단은 거의 절대적이다. 모호하고 

추상적인 법규정을 근거로 해서 마음만 먹으면 불법정보로 규제할 수 있다. 

삭제요구는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정부기구인 방통심의위의 삭제요청을 

거부하기란 쉽지 않다. 삭제요청의 수용률은 99.4%(2010 년 12 월까지의 통계)에 

이른다. 
 

2009 년 4 월 방통심의위는 환경운동가인 목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현재 건설에 

사용되고 있는 시멘트가 각종 폐기물을 원료로 하여 발암물질을 발생시킨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 한국시멘트협회의 삭제요청이 따라 삭제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은 명예훼손의 고발도 있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이 내려졌으며, 

방통심의위의 삭제결정에 대해서 2010 년 2 월 서울행정법원은 이 게시물 삭제를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다(이 사건은 방통심의위가 항소하여 진행중이다). 2009 년 

6 월에는 노동절 집회 참가 시민들을 향해 장봉을 휘두른 경찰의 모습을 담은 

보도사진과 이름을 게재한 게시물에 대하여 ‘초상권’ 침해라며 삭제 결정을 

하였고,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하여서도 정부와 다른 견해를 

표방한 게시물이나 대통령에 대한 욕설 게시물은 집중적인 삭제대상이 되었다. 
 

 국가보안법의 부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으로서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인권기구들은 한결같이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해 왔으며, 2004 년에는 국회에서 국회의원 과반수의 

서명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통제장치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8 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46 건이 

입건되었지만 2009년 57건, 2010년 97건으로 급증하였으며 2011년에는 7월까지 

41건이 입건되었다고 한다. 또한, 지난 3년간 입건되거나 기소된 국가보안법 사건의 

내용을 보면, 제 7조(찬양고무, 이적표현물 등)를 적용한 사건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2008 년에는 찬양고무죄 사건이 

33%(15 건/46 건)였지만, 2009 년에는 40%(23 건/57 건), 2010 년에는 

64%(62건/97건)로 급증하더니, 2011년에는 7월까지 85%(35건/41건)의 사건이 

제 7조 사건이다. 
 

2012.1.11. 국가보안법 제 7 조 위반혐의로 구속된 박정근 씨의 사례는 

국가보안법 남용의 극치를 보여준 사건이다.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하여 북한의 

인터넷매체인 ‘우리민족끼리(www.uriminzokkiri.com)’의 트위터 계정 

‘@uriminzok’이 게재한 글을 받아 이를 리트윗하여 팔로워들에게 전송하였다는 

것이 주된 혐의이다. 북한체제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풍자적인 글, 패러디 표현에 

대해서도 검찰은 무차별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잣대를 들이대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경고의 메시지는 북한의 주장이나 정책을 표현하는 사람은 

사상검증, 그것도 매카시즘적 사상검증을 받아야 하는 암울한 사상통제의 현실의 

문제이다. 

 



A6.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의 자유 행사와 관련하여, 선택적인 조사, 체포/구금 및 박해 

그리고 일관성 없는 판결이 있었는가? 
 

방통심의위는 2008 년 촛불시위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4 월 29 일과 5 월 

13 일의 MBC PD 수첩 ‘광우병’ 편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의결하였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를 시작으로 방통심의위가 출범한 후 정부 정책을 비판한 다수 프로그램이 징계(제재) 

처분을 받아 왔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을 사회적 약자 혹은 정부에 대한 비판자의 

목소리와 양적으로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다루어야만 공정성이 달성된다는 기계적 

접근법은 오히려 방송으로 하여금 정부 등 강자의 목소리를 강하게 대변하게 만들고 

있다. 

 
A7. 시민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어느 정도로 의미있게 

행사하였는가? 국가 및 비국가 활동세력이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를 어떤 정도로 

효과적으로 억압하였는가?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 등은 일부 보장되고 있으나 그 수준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이후 우리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국경없는 기자회>는 2009 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2009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을 조사대상 175 개국 가운데 69 위로 평가했다. 2006 년 31 위로 

평가되었던 것을 불과 3 년 만에 무려 30 단계나 끌어내리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 

것이다.  

또한, 국제언론자유 감시단체 Freedom House 가 발표한 ‘2011 년 언론자유 

보고서’는 한국을 조사대상 196 개국 중 70 위로 평가, ‘부분적 언론 자유국’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는 2009 년 언론자유국으로 평가받았던 것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 아직 민주화가 채 정착되지 못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가나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프리카의 국가들보다 언론자유도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이다. 

 

 

 

 

 

B1. 국가가 비준한 것으로 집회의 자유와 관련된 국제 인권 조약으로는 무엇이 있었는가? 
 

한국 정부는 1990 년에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과 제 1 선택의정서를 비준했다. 

이 외에도 인종차별철폐협약(1978 년), 여성차별철폐협약(1984 년), 

고문방지협약(1995 년), 아동권리협약(1991 년), 장애인권리협약(2008 년) 등 표현의 

자유 및 사상/양심의 자유와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각종 국제 규약들을 비준했다. 

2013 년 4 월 현재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 권리협약과 강제실종협약은 가입하지 

않았다.  

 
B2.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헌법 보장이 존재했는가? 헌법 상에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약/예외는 무엇이 

있었는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 제 21 조 제 1 항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 21 조 

제 1 항에 의하면 집회나 시위에 대한 사전허가제는 금지된다. 다만, 집회와 시위의 자유 

역시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인 헌법 제 37 조 제 2 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B3. 법에서 집회의 자유를 어떻게 규제하고 규정했는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그러나 이 이외에도 집회가 도로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형법 제 185 조 

일반교통방해가 많이 적용되고 있다.  

 
B4. 집회의 자유 보호와 관련하여 제도적 해결책이 존재했는가? 
 

집시법에 따른 집회관리기관은 경찰이다. 경찰이 부당하게 어떤 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경우 그 금지통고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다.  

 
B5. 집회와 피켓시위 등의 집회의 자유 행사에 대해 국가 및 비국가 활동주체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러한 

자유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제도적 해결책(이용 가능한 경우)이 있었는가? 
 

 미신고집회의 강제해산 급증 
 

우선 미신고집회에 대한 강제해산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질서침해의 우려가 

없는 기자회견이나 문화제 형식의 행사도 피켓팅, 구호제창 등의 형태를 띠면 집회

・ 시위로 간주하고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로 강제해산을 명령하거나 채증 후 

사법처벌을 강행하고 있다. 심지어 집회의 개념에 해당하지도 않는 ‘인간 띠 

잇기’, ‘릴레이 시위’, ‘혼합 1 인시위’나 문화제‧기자회견조차도 ‘변형된 1 인 

시위’ 또는 ‘불법집회’라고 하여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다. 
 

 금지통고의 증가 
 

그뿐만 아니라 금지통고 역시 급증하고 있다. 2008 년에 비하여 2009, 

2010년에는 금지통고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주의할 것은 금지통고 사유가 뚜렷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2008 년까지만 해도 금지통고사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장소경합이었지만, 2009 년부터는 공공질서위협을 이유로 한 금지통고 건수가 

2008 년의 10 배 이상으로 폭증하였다. 집회내용을 이유로 한 금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특히 문제 되는 것은 과거 불법폭력집회의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금지통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점은 유성기업과 관련한 민주노총의 집회에서 

두드러졌다. 또한, 집회 관련 양해각서(MOU, 준법시위협약)의 체결이 강조되면서 

이를 체결하지 않은 단체가 주최하는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차벽, 이동차단, 불심검문  
 

 차벽과 이동차단 
 

2002 년 미선이‧효순이 촛불집회에서 등장한 차벽은 이후 부산 APEC 

정상회의에서 컨테이너 차단벽으로 등장하였으며 2007 년 

한미 FTA 저지범국민운동분부가 주최하려던 ‘단식농성 확대 결의대회’에서도 

등장하였다. 2006 년 당시 이택순 경찰청장이 ‘시위 현장의 차벽설치를 가급적 

자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찰차벽을 설치한 것이다. 
 

경찰차벽은 이명박 정권 집권 이후부터 대형집회마다 원천봉쇄의 수단으로 계속 

등장하였다. 2008년 광우병쇠고기에 반대하는 촛불항쟁에서 경찰은 컨테이너 벽이나 

차벽을 사용하여 세종로 사거리를 봉쇄하였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시민추모위원회’에서 2009 년 5 월 27 일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려는 추모집회에 

대해 차벽을 동원하여 서울광장을 전면적으로 봉쇄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이에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차벽을 설치한 조치는 기본권침해라는 위헌심판이 

청구되었고 2011 년 6 월 30 일 헌법재판소는 경찰이 집회를 막기 위해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둘러싸 차벽을 설치한 조치는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2009헌마 406).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집회, 2011 년 7 월 9 일 ‘2 차 

희망버스’에서 경찰은 차벽을 설치하여 이동을 차단하였고 이후 ‘3 차 희망버스’, 

‘4차 희망버스’, ‘5차 희망버스’에서도 차벽을 설치하였다. 또한, 2011년 11월 

6 일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대한문 앞 광장과 서울광장에 이중으로 차벽을 

설치하였다.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민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행위는 ‘상경 

시위에 나서려는 이들을 지방공항에서부터 원천봉쇄한 경찰의 조치가 경찰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통해 

위법한 행위로 판단됐다. 
 

그러나 경찰력은 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현재까지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사람들을 인도에서 불법감금하고 이동을 차단하고 있다. 2011년 7월 6일 

금속노조 파업 집회에서 전‧의경 22 대 중대를 투입 주변 국도에서 검문검색과 함께 

인근 지역을 원천봉쇄하였으며 주변도로가 4~5 시간 통제되어 심각한 교통체증이 

유발되었다. 또한, 2011년 3차 희망버스에서는 부산 영도 청학동 성당에서 골목길을 

통해 이동하는 참석자들을 골목에 감금하여 1 시간 40 분 동안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당일 희망버스가 부산대교를 건너 영도로 향하려고 하자, 2 시간 동안 

버스진입을 통제하였다. 4 차 희망버스에서는 청계천에서 올라오는 시민을 계단에서 

전면적으로 차단하여 이동을 차단하고 인왕산 출입을 전면 통제하였다. 이와 같은 

이동차단은 경찰 차벽설치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집회에서의 불심검문 
 

이명박 정부 이후 경찰이 집회장소 인근에서 불심검문을 자행하고 검문에 

응하지 않을 시 통행을 제한하는 상황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2010 년 G20 

정상회의 일정 중에는 코엑스에 ‘unicef’ 티셔츠를 입고 간 시민이 불심검문을 

당하여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청와대 인근의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던 노조원들이 불심검문을 당하고 통행이 제한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또한 

2011 년 희망버스 기간에 경찰은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로 향하는 길목에서 

불심검문을 통해 영도 주민으로 확인된 시민만 통과시켰으며, 불심검문 불응 시 

통행을 제한하였다. 2011 년 11 월 29 일 한미 FTA 반대 범국민대회에서도 광화문 

광장으로 들어가는 신호등 앞에서 불심검문을 진행하였다. 
 

→채증 및 출석요구서  
 

 현황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경찰의 채증활동은 ‘현시점에서 구체적 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없으나 장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정보수집활동’으로서 각종 집회나 시위 

및 치안위해 사태의 발생 시에 범법 정황을 촬영‧녹화, 녹음하여 정확한 상황파악과 

사법처리를 위한 경찰 활동이다. 
 

2008 년 이후 매년 경찰은 ‘집회시위 관리지침’을 통해 현장채증을 강화했다. 

2008 년에는 ‘현장채증팀‧채증분석실’ 운용, 불법행위 구증을 위한 채증강화가 

추가되었으며 2009 년도에도 고성능 채증장비 보강, 채증분석실 확대 및 채증요원 

전문교육과정 개설을 통한 채증전문요원 양성 등의 지침으로 점차 채증역량을 

강화했다. 2010년도에는 야간집회 채증을 위한 고성능 조명을 확대 보급하는 지침을 

세웠다. 
 



채증 관련 장비구매 예산도 과감히 책정됐다. 2008 년과 2009 년에는 각 2 억 

5 천만 원의 채증장비를 구매하였으며 2010 년에는 4 억 9 천만 원의 채증장비를 

구입하였다. 이는 개당 약 250 만 원 상당의 고성능 카메라를 구매함으로써 

채증장비를 지속적해서 보강하였음을 나타낸다. 
 

채증역량과 함께 채증행위 또한 강화되고 있다. 경찰은 2008 년 3,564 명, 

2009 년 5,520 명, 2010 년 2,329 명, 2011 년 8 월까지 1,908 명을 채증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였다. 
 

→경찰장비 등 물리력 강화 
 

이명박 정부 이후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의 특징 중 하나는 장비중심의 

현장대응이다. 줄어드는 전‧의경 인력을 고려하여 경찰기동대를 창설하면서 소규모 

경력으로 효과적인 제압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신형장비를 개발하고 집회시위 장비의 

규모를 늘려가고 있다. 
 

경찰장비를 확대‧고도화하는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방식은 전략적으로 준비되어 

집회시위 관리지침과 미래비전 2015 등에서 실행과제로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장비 

중심의 집회시위 대응은 장비사용에 있어서의 문제와 장비의 도입과 확충에 있어서의 

문제로 나타났다. 
 

 장비 사용 실태 
 

1) 전자충격기 
 

경찰장비관리규칙 제 75 조와 제 79 조에는 전자충격기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경찰장구류의 하나로 안면을 향해 

발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경찰이 2009 년 7 월 22 일 평택 

공장에서 파업 중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를 향해 발사한 '테이저건'이 안면에 발사되어 

전극침이 얼굴에 꽂히는 일이 발생했다.  

 

2) 방패 
 

경찰장비관리규칙 제 75조와 제 80조에는 방패는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경찰장구류의 하나로 가장자리로 상대의 머리 등 

중요부위에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2009 년 6 월 10 일 '6.10 

범국민대회'에서 경찰은 방패를 휘두르며 도로 위의 사람들을 해산시키며 연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은 비무장상태로 도망가는 시민에게 달려들어 방패 모서리로 

뒷머리와 목을 가격하는 일이 발생했다. 
 

3) 최루액 
 

이명박 정부는 2008 년 촛불집회가 이어지면서 집회에 대한 강경진압 입장을 

발표하면서 최루액을 사용하겠다고 밝혔고, 2008 년 8 월 김석기 서울 경찰청장은 

'검거위주'의 진압을 위해 8 월 2 일 집회부터 최루액과 함께 색소분사기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평택 쌍용자동차 농성 노동자에 헬기와 물포를 사용해 최루액을 

살포했는데 최루액을 맞은 노동자들의 살갗이 벗겨지거나 물집이 잡히는 증상이 

나타났고, 이것이 문제가 되자 최루액 시연을 했는데 스티로폼을 녹일 정도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최루액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주성분이 

‘다이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이라는 2급 발암물질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이후 경찰은 최루액의 ‘다이클로로메탄’ 성분이 문제가 되자 기존의 

최루액(CS)을 2010 년 10 월 전량 수거하고, 현재는 합성 캡사이신인 

노니바마이드가 주성분인 ‘파바(PAVA)’라는 새로운 최루액을 도입했다. 



노니바마이드는 과량 노출 시 사망할 우려가 있으며, 캡사이신은 태아에 유해하고 

발암효과와 폐, 간, 신경독성, 돌연사를 초래한다고 알려졌다. 2011 년 7 월 

9 일~10 일 진행된 2 차 희망버스에서도 물포에 파바 최루액을 섞어 살포했는데 

야간에 불특정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 살포를 했고, 그 시민들 중에는 

노약자, 여성, 어린이, 장애인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 중에는 호흡곤란과 수포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최루액으로 눈을 뜰 수 없는 상태에서 진압이 이루어져 

해산 시 위험이 초래되었다.  

 

 

4) 물포 
 

2011 년 11 월 10 일 한미 FTA 저지를 촉구하는 집회 이후 한나라당에 

항의방문을 하기 위해 행진을 시작한 대표단을 향해 경찰은 물포를 발사했다. 

2009 년에 개정된 물포운용지침에 의하면 직사살수를 할 때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여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당일 경찰은 약 3m 

정도의 거리에서 직사로 살수했으며 참가자들의 얼굴부위를 겨냥해 물포에 맞고 

쓰러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대표단 중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는 고막이 

찢어지는 부상이 발생했고,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도 물포에 맞아 넘어지면서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쳐 뇌진탕 증세가 나타났다.  

또한, FTA 반대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영하의 날씨에서 물포를 사용하여 

참가자들의 옷이 그대로 얼어버리자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08 년 

촛불집회에서도 물포를 맞아 쓰러져 기절하거나 온몸에 타박상을 입기도 하고, 

고막이 찢어지는 부상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었다.  

 

→경찰폭력 불처벌 
 

인권침해에 관해 처벌되지 않는 관행을 ‘불처벌’이라고 한다. 국제인권규범은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해 불처벌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모든 인권침해에 관해 국가는 반드시 조사하여 진실을 밝히고,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게 하며, 가해자들에게는 책임을 묻고 그러한 인권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발생하는 불법행위나 폭력행위는 ‘형사범죄’로서 처벌되지 않고 있다.  

 

B6. 집회의 자유 행사와 관련하여 선택적인 조사, 체포/구금 및 박해, 그리고 일관성이 없는 판결이 있었는가? 
 

대표적으로 편향되게 법이 적용되는 분야가 바로 집회나 시위이다. 집시법이 

집회나 시위를 다른 표현행위와 달리 취급하는 이유는 다수의 군중이 모여 표현행위를 

하다보면 과격한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런 과격한 행동들이 사회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경찰은 이러한 집시법의 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즉 

해당 집회의 실질적 위험성을 기준으로 집시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의 내용이 친정부적이냐 반정부적이냐는 잣대로 집시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 1<오바마 미 대통령 방한 시 집회> 
 



2009 년 11 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이 때 보수진영에서는 오바마를 

환영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였고, 진보진영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문화제를 개최하였다. 보수진영의 오바마 환영집회는 미신고집회였다. 그리고 이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피켓으로 경찰을 구타하고, 신나통에 불을 지르려고 하고, 인공기를 찢는 

등 시종일관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지만 단 한 명의 연행자도 없었다.반면 진보진영의 

기자회견은 끝나자마자 대학생 2 명이 연행되었다. 미신고집회를 개최하였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리고 그 날 밤 있었던 문화제에서는 평화롭게 노래 한 곡 불렀을 뿐인데 18 명이 연행되었다. 

역시 야간에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였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렇게 보수단체와 진보단체 사이의 

법적용의 차이가 신기해서인지 ‘레디앙’이라는 잡지의 기자가 집회를 관리했던 종로경찰서의 

경비계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보았다. 그러자 그 경찰관은 “보수단체의 모임은 집회나 

시위가 아니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환영하는 축제였다”라고 답을 했다고 한다.  

▶사례 2<참여연대 앞 보수단체의 집회> 
 

2010 년 6 월 참여연대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를 요구하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보수단체분들이 참여연대 앞에서 거의 2 주에 가깝게 집회를 한 적이 

있었다. 이때 참여연대 앞의 집회에 참석한 보수단체 소속 사람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하는 

등의 폭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심지어는 가스통을 단 차량을 참여연대가 위치한 

건물로 돌진시키기도 하였고, 경찰을 주먹으로 폭행한 사람들조차도 연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경찰의 편파적 법적용은 2009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정부는 

평화적 집회와 시위를 보호하며 단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야기할 수 있는 

집회나 시위만을 금지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시위들은 폭력성을 띄게 될 

것이라고 사전에 판단하고 폭력행위가 발생하기도 전에 시위를 단속함으로써, 정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성명에 의해서도 지적된 바 있으며, 

최근 유엔인권특별보고관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문제점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친정부적 내용의 집회는 아무리 위험해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반정부적 내용의 집회는 아무리 평화롭게 진행되어도 집시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표현행위의 내용을 가지고 표현행위를 사전에 금지하는 등의 행위는 우리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검열이나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제에 해당한다. 

 
B7. 국민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집회의 자유를 어느 정도 의미 있게 행사했는가? 국가 또는 비국가 활동주체가 

집회의 자유를 어느 정도 억압했는가?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 등이 급증하고 있고, 

집회현장에서는 경찰들이 과도한 물리력을 동원하여 집회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현재 집회나 시위의 자유는 심대히 위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C1. 국가가 비준한 것으로 단체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국제 인권 조약으로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한국 정부는 1990 년에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과 제 1 선택의정서를 비준했다. 

이 외에도 인종차별철폐협약(1978 년), 여성차별철폐협약(1984 년), 

고문방지협약(1995 년), 아동권리협약(1991 년), 장애인권리협약(2008 년) 등 표현의 

자유 및 사상/양심의 자유와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각종 국제 규약들을 비준했다. 

2013 년 4 월 현재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 권리협약과 강제실종협약은 가입하지 

않았다. 

 
C2. 단체결사의 자유에 대한 헌법 보장이 존재했는가? 헌법상에서 단체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약/예외로는 

무엇이 있었는가? 
 

정당가입의 자유를 제외한 결사의 자유는 헌법 제 21 조 제 1 항에 의하여 

보장된다.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 37조 제 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C3. 법에서 단체결사의 자유가 어떻게 규제되고 규정되었는가?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교사의 

결사의 자유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C4. 단체결사의 자유 보호와 관련하여 제도적 해결책이 이용 가능했는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3 조는 이 법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제 4 조는 노동조합이 이 법에 따른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판단하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호하고 있다.  

 
C5. 국가는 시민사회 단체 등록 신청 또는 기존 단체들의 비우호적인 활동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 

자유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인 제도적 해결책(이용가능 한 경우)이 존재했는가? 
 

국가는 공무원이나 교원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해 많은 개입을 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가 3 차례 반려되어 합법적인 조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설립신고가 반려된 이유는 민주노총을 상급조직으로 결정한 것, 6급 공무원 및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 공무원의 ‘정치지위 향상’ 및 ‘조국의 평화통일’이라는 

강령을 두고 있는 것을 들고 있다.  
 

교원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경우 정부는 2009 년 행한 시국선언을 

문제삼아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후 정부는 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중 

교사들이 정당에 가입하였거나 후원했던 자료를 근거로 189 명에 달하는 교사를 

기소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이나 교사는 그 신분에 의하여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  

 
C6. 국가는 기부 또는 다른 형태의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면세를 신청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신청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정기부금과 관련하여 소득대비 30%까지 

소득공제를 해줬었다. 그러나 올해 1 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소득공제액을 

2500 만원까지만 인정하는 것으로 상한을 설정하였고, 그 대상 항목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사용금액 등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이는 단체들에 대한 기부를 축소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C7. 단체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선택적 조사, 체포/구금 및 박해, 그리고 일관성 없는 판결이 있었는가? 
 

기획재정부는 2008 년 12 월 ‘2009 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아래 

예산 및 기금지침)’을 작성, 배포했다. 이 지침에는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에 보조금을 제한하라는 주문을 담고 있다. 또한, 경찰청은 2008 년 

5~8 월까지 발생했던 대규모 촛불집회 17 건을 불법 폭력시위로 규정하고 

‘불법폭력시위단체 명단’(2008 년 불법 폭력시위 관련 단체 현황통보(1,842 개 

단체))를 작성하여 정부부처에 보조금 지원을 삭감하는 참고자료로 사용하게 했다. 

기획재정부는 2008 년뿐만이 아니라 2010 년, 2011 년에도 동일한 지침을 만들어 

배포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지침에 따라 중앙행정관서는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예산 및 

기금지침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보조금 신청 및 지급단계에서 서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간단체들은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와 차별행위라고 지적하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불복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C8. 국민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단체결사의 자유를 어느 정도로 의미있게 행사했는가? 국가 또는 비국가 

활동주체가 단체결사의 자유를 어느 정도로 효과적으로 억압했는가? 
 

결사의 자유에 대해 공무원, 교사 등은 많은 제한을 받고 있고, 재정적 기반이 

취약한 일반 시민단체들의 경우 정부의 차별적 지원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폭을 줄임으로써 시민단체들의 재정적 기반은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된다. 

 
C9. 시민사회 단체들이 국제적인 자금출처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국내의 인적 재정적 자원을 어느 정도로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가? 
 

2005 년도 기준으로 시민단체 활동가들 중 88%가 월 150 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나 이러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도움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D1. 국가가 비준한 것으로 기타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관련된 국제 인권 조약으로는 무엇이 있었는가? 
 

한국 정부는 1990 년에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과 제 1 선택의정서를 비준했다. 

이 외에도 인종차별철폐협약(1978 년), 여성차별철폐협약(1984 년), 

고문방지협약(1995 년), 아동권리협약(1991 년), 장애인권리협약(2008 년) 등 표현의 

자유 및 사상/양심의 자유와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각종 국제 규약들을 비준했다. 

2013 년 4 월 현재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 권리협약과 강제실종협약은 가입하지 

않았다. 

 
D2. 일반적으로 기타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위한 헌법 보장은 존재하였는가? 헌법 상에서 이러한 권리에 대한 

제약/예외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헌법 제 26 조는 청원권을, 제 27 조는 재판받을 권리를 각각 법률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D3. 법에서 기타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규제되고 규정되었는가? 구금, 가택연금, 추방 또는 

다른 형태의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약들이 재판 없이 법에 의거하여 허용되었는가? 
 

청원권은 청원법에서, 재판받을 권리는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및 

헌법재판소법 등에서 보장되고 있다. 헌법과 위 법률들은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않은 

인신의 구속-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않은- 등을 금지하고 있다. 

 
D4. 일반적으로 기타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해결책이 존재했는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구제수단은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다. 이미 

밝힌 바와 같다.  

 
D5. 기타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어떤 이유에서 차별이 법에 의해 허용되거나 법에 의해 

규정되었는가? 
 

군인과 군무원 그리고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민간인은 일반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군사법원은 법조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를 두고 있다. 심판관 제도는 군경험이 

필요한 실제 사건이 미미한 수준이며 심판관을 통하여 심판관 본인 또는 그 임용권자인 

관할관의 의중이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D6. 국민들이 정치적 참여를 금지하는 법외(extrajudiciary) 행사, 정치적 폭력과 고문, 재판 없는 구금, 

가택연금, 추방, 또는 다른 형태의 정치적 억압(합법적 또는 불법, 국가 또는 비국가 활동주체에 의한 것이든)을 

경험했는가? 일반적으로 기타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인 제도적 해결책(이용 가능할 경우)이 

존재했는가? 
 

김종익 전 KB 한마음 대표는 영화 식코의 패러디인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2008 년 당시의 국무총리실의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없이 압수나 수색 등 부적법한 행위가 이루어졌다.  
 

또한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수사관들이 2009 년 

민주노동당 당원 등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것이 발각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2년 국가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D7. 다른 시민들로 하여금 기타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폭력행위, 위협 또는 

괴롭힘과 관련해, 고의로 또는 상황에 의해 어떤 단체들 또는 개인이 처벌을 받지 않았는가? 

위에서 언급한 국무총리실 민간인불법사찰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권재진, 김진모, 장석명이 2008. 7.경부터 2010. 4.경 사이에, 지원관실 

직원에게 직접 지시하여 보고받았거나, 이영호 등의 지시 내지 지원관실 자체첩보로 

사찰한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2 번에 걸친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소하지 않았다.  

 
D8. 일반적인 기타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관련된 선택적 조사, 체포/구금 및 박해, 그리고 일관성 없는 판결이 

있었는가? 
 

2008 년 7 월 22 일 대한민국 국방부는 장병의 정신전력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23 권의 도서들을 소위 불온서적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해당 도서의 영내반입 및 

열독 금지, 장병 및 독신간부 숙소 단속을 통한 일제 수거 등의 지시를 하달하였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 년 8 월 28 일 군인권전문위원회의 논의와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이 조치를 헌법 정신에 맞게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하였다. 2008 년 9 월에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국방부의 지시가 시대착오적이라는 이유로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의 철회를 

권고했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전제로, 군법무관 7 인은 2008 년 10 월 

22 일 위 군인사법, 군인복무규율, 국방부 지시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한편,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들에 대하여 2008 년 10 월 23 일과 24 일에 

걸쳐 감찰조사를 군에서 벌인 이후 특별한 징계사유를 찾지 못하게 되자, 5 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지영준, 박지웅 법무관에 대하여 파면조치, 

한창완 법무관에 대하여 감봉조치, 신성수, 이환범 법무관에 대하여 근신조치, 신종범, 

김종수 법무관에 대하여 징계유예조치를 단행했다.  

 
D9. 일반적으로 기타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국민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어느 정도로 의미 있게 행사했는가? 

일반적으로 기타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국가 또는 비국가 활동주체가 어느 정도로 효과적으로 억압했는가? 
 

국무총리실이나 국군기무사령부와 같이 민간인에 대해 조사나 수사를 할 권한이 

없는 기관이 민간인을 지속적으로 사찰하는 등 공적 기관이 권력의 유지수단으로 

전락하면서 많은 인권침해사례를 양산하고 있다. 군사법원법에 의하여 법관이 아닌 

일반장교가 군인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판단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E1. 헌법과 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국회의원 선거가 정부 각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보통선거가 있었는가? 국민들은 자유롭게 정당 또는 정치적 단체를 형성하여 선거에서 논쟁하고, 캠페인을 

벌이고 감독할 수 있었는가? 
 

헌법 제 24 조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제 25조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담임권을 부여하고 있다. 

 
E2. 선거를 넘어서, 개별 국민과 시민사회 단체들의 의견이 입법 과정(중앙/연방, 주/지방, 지역)에 포함하기 

위해 마련된 헌법/법적 메커니즘으로는 무엇이 있었는가? 
 

국가차원에서는 대통령이 헌법 제 72 조에 따라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할 

경우 국민은 그 사안에 대해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반면에 국민이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또한 헌법 제 130 조는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는 주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고(지방자치법 제 13 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해 소환을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 13조의 2). 

 
E3. 모든 관련 사회경제부문, 민족-종교적/언어적 지역사회, 지리적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들과 개별 국민들이 

입법과정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입법부의 서로 다른 단계(중앙/연방, 국가/지방, 지역) 간의 입법권은 

어떻게 분배되었는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 여건이나 신앙, 언어 등을 이유로 참정권을 

차별적으로 부여하거나 경제적 여건 등을 특별히 배려하고 있지 않다.  

 



E4. 국민 또는 유권자들이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촉진/방해하고 그들의 참여를 가능/불가능케 하기 위해 

입법기관들이 사용했던 조치 및 수단은 무엇이 있는가? 
 

국회법은 법률안의 심사 등을 위하여 공청회(제 64 조) 또는 청문회(제 65 조)를 

열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률안이 전부개정안이나 제정안일 경우에는 반드시 공청회나 

청문회를 열도록 하고 있다(제 58조 제 6항). 

 
E5. 논란이 되는 법안에 관련한 반대 또는 지지하는 제안들에 대해 국가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국회는 현재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나 야당이나 사회단체의 

반대가 심한 법안이 강제적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반면에 사회에서 강력히 

요구되더라도 정부나 공공단체 혹은 재벌 등 대기업이 반대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일도 

드물다.  

 
E6. 모든 사회경제적 부문, 민족-종교적/언어적 지역사회, 지리적 지역의 의견들이 최소한 일단은 

표명되었거나 고려되었는가? 

국회에 대한 로비수단이 많은 정부나 공공단체, 재벌 등 대기업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경찰들의 요구사항이었던 

경범죄처벌법이 통과되고, 재벌 등의 요구에 따라 대체휴일제 등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E7. [정당 또는 정치인을 대변하여 활동할 수도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과 개별 국민들이 발의한 법안이 

있었는가? 아니면 그들의 의견으로 인해 법안의 최종적 내용이 상당히 변경되었는가? 
 

개혁적 법안들에 대해 사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지지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사회단체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입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일반적으로 

개혁적인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는 국민적 공감이 크게 일거나 혹은 헌법재판소를 통해 

기존 법률안이 위헌이라고 판단되어 어쩔 수 없이 개정되는 경우이다.  

 

 

 

 

 

 

F1. 자유롭고 공정한 행정선거가 정부의 각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도록 헌법과 법이 규정하는가? 

보통선거권이 보장되었는가? 출마에 제약이 있었는가? 국민들은 정당이나 정치적 단체를 자유롭게 형성하여 

선거에서 경쟁하고 캠페인을 벌이고 또는 모니터할 수 있었는가?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 제 67 조에 의하여 40 세 이상에 

달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 16 조 제 2 항에 의하여 25 세 이상에 

달하여야 한다.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 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 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 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공직선거법 제 16조 제 3항).  

 
 

F2. 선거를 넘어서, 개별 국민과 시민사회 단체들의 의견이 행정 프로그램(중앙/연방, 주/지방, 지역)에 

포함되도록 마련된 헌법/법적 메커니즘으로는 무엇이 있었는가? 
 



행정청이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행정절차법 제 22 조). 이 때 이해관계인은 청문절차나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F3. 모든 관련 사회경제부문, 민족-종교적/언어적 지역사회, 지리적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들과 개별 국민들이 

행정부 프로그램 형성에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부의 서로 다른 단계(중앙/연방, 국가/지방, 지역) 간의 

행정권과 자원은 어떻게 분배되었는가? 
 

우리나라에서는 각 지역의 행정업무를 분장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 외에 종교적이거나 경제적 여건을 

별도로 고려하는 것은 없다.  

 
F4. 국민 또는 유권자들이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촉진/방해하고 그들의 참여를 가능/불가능케 하기 위해 

행정부가 사용했던 조치 및 수단은 무엇이 있는가? 
 

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평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정부처만을 놓고 보면 2006 년 비공개율이 11%였던 것이 2010 년 20%로 

2 배 가까이 상승한다.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중앙행정기관이 타 공공기관보다 

비공개비율이 높은 것을 “정책결정 등 민감한 정보 또는 국가의 안보 등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보유‧관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설명을 뒤집어 보면, 

일상적 공공정보가 아닌 정책결정 등 중요한 국가적 사안에 관련된 정보의 공개가 

미흡하다는 것을 뜻한다. 

 
F5. 논란이 되는 공공정책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반대 또는 지지 제안들에 대해 행정부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의 국책사업을 해당 사업지역주민들의 의사를 통해 

저지시키는 방법이 없다.단지 행정절차법이나 환경영향평가법 등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만 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대규모 국책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 그 추진 

방법 등에 대해 처음부터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F6. 모든 사회경제적 부문, 민족-종교적/언어적 지역사회, 지리적 지역의 의견들이 최소한 일단은 

표명되었거나 고려되었는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아예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제도들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들에 있어서는 경제적 여건 등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이해관계가 있다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F7. 시민단체와 개인(정당이나 정치인을 통해 활동한 경우 포함)이 주도해서 만든 행정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있는가? 이 경우, 해당 행정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 변화되었는가? 
 

경찰이 음향대포를 시위진압용품으로 도입하려고 하였을 때, 시민사회 내에서는 

광범위한 반대 여론이 형성되었고, 결국 도입시도는 좌절되었었다.  

  



G1. 시민사회가 사법제도에서 구체책을 추구할 수 있는 헌법적/법적 메커니즘은 무엇이 있었는가? 
 

적용되었던 법률이 위헌인 것으로 판단되는 등 일정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번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G2. 사법체계는 시민사회 단체들의 우려와 열망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가? 
 

시민사회의 관심이나 우려에 대해 사법부가 둔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오히려 

정부(검찰)의 편에 가까이 서 있어서 사법부의 행정부 감시나 통제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G3. 사법부가 판결에서 다른 국민 또는 시민사회 단체들보다 특정 범주에 속하는 국민 또는 시민사회 단체들을 

조직적으로 편애했는가? 
 

재벌총수들에 대하여 행한 범죄에 대해 가벼운 형을 선고하여 왔다.  

 
G4. 우호적인 사법 판결을 확보하거나 시민사회가 권한을 이양받음에 있어서 국민의 의견이 어느 정도로 

효과적이었는가? 
 

사법부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이유에서 공공의 압력이 반영되기 

어려웠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관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경우 전관예우 

등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왔다고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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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reedom of thought/conscience and freedom of expression 
 Indonesia has ratified the ICCPR in 2005 and this year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will 
be reviewing Indonesia’s initial report on the 10

th
 of July 2013.  

The implementation of freedom of thought/conscience in Indonesia related to the communism has 
been forbidden since 1965, following the 1965 massacre of the members and supporters of the 
Indonesia Communist Party.  
 Violence attacks led by religious and ethnic fundamentalist groups are getting stronger in 
Indonesia. Even where they used violence, police seemed reluctant to prosecute the perpetrators. 
Authorities ‘tolerated’ many criminal acts allegedly committed by these groups, including the destruction 
of churches and property in 2012.  In 2010, the Chief of Indonesian Police General Timur Pradopo 
announced that he will work together with the Front Pembela Islam (Islam Defenders Front), one of the 
most notorious groups which using religious term as justification of their violent actions. Target of attack 
by anti-pluralist groups are mostly non-Moslem groups, LGBT groups, Ahmadiyah group and the group 
that was labelled as communist. 
 Conservatism also dominating the judicial, for example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10 ruled 
to uphold the controversial Blasphemy Law and Pornography Law.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in 
favour of civil society when the Court decision on 13 October 2010 has declared that Law no. 
4/PNPS/1963 on the Security of the Printed Matter and all contents that can disturb Public Order is 
contravene with Indonesian Constitution, therefore the law must be revoked. 
 As inherits from the New Order Era, the Government is still aggressive to attack outspoken 
person/group that very critical to the government, especially people from Aceh, Papua and Moluccas 
who have been labeled by the government as separatist. The Government will apply articles 106-110 
of the Indonesia’s penal code (KUHP), which was inherited from the Dutch colonial, on treason. 
Therefore, many prisoners of conscience right now are being imprisoned in Moluccas and Papua. 
 In October 2010 The Chief of the Indonesia Police signed regulation number 1/X/2010 that 
allows police officers to use live bullets on anarchic demonstrators

35
.  

 Security apparatuses forbid demonstrators who bring animals during demonstration since they 
used animals as symbol to insult the Indonesian President. In 2010, the police arrested several persons 
who bring cow

36
 and pig

37
 during demonstration. 

 Beside article on treason, the Indonesia Government still apply article 160 on incitement, 
article 310-311 on defamation, as well as Law on the Information and Electronic Transaction that limited 
people’s freedom of expression. 
 In certain areas that well known as conflict areas – for example like in Papua, Aceh and 
Moluccas – the freedom of expression is limited. The Government will be using force if people in 
Papua are raising the morning star flag in Papua.  
 Recently, the Government slammed Aceh Government and Aceh Parliament after they 
passed the bylaw which making the flag of the Free Aceh Movement as the provincial flag. Based on 
the Government Regulation Number 77 Year 2007 on Regional Symbols, it stipulated that the design 
of a regional symbol and flag must not be in part, or as a whole, the same as the symbol and flag of 
any banned organizations or separatist movement within the Republic. 

                                                           
35

 The Chief Police Regulation no. 1/X/2010 defines anarchic situations as those where public order was under 
threat and which were characterized by attacks on security officers or members of the public with any weapon, 
including blunt or sharp objects or firearms. This regulation was used to disperse student demonstrations in 
Central Jakarta that criticized President Susilo Bambang Yudhoyono on his second term presidency anniversary, 
injured teens of students and one student Restu Farel was shot in his leg. Sixteen officers have already been 
questioned, nine of whom were carrying firearms at the time of the incident. 
36

 Indonesia Police warned civil society who will stage demonstration to mark the Labour Day on 1 May 2010 not 
to bring animals during demonstration. The Police refer to Jakarta Bylaw No. 8/2007 on Public Order which forbids 
people brings animals during demonstration. In 2 February 2010 to mark the 100 days of President Susilo 
Bambang Yudhoyono’s second term presidency, groups of demonstrator brought cow and made up it as if 
Indonesian President Susilo Bambang Yudhoyono before the Cipanas Presidential Palace, in which inside the 
palace, President Yudhoyono held meeting with ministers and governors.  
37

 Sultomi of the Congress of the Indonesian Trade Union Alliance (KASBI) and Brian of Maritime Labour Union 
(SEBUMI) were arrested after bringing pig during their demonstration before the Presidential palace to mark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Day on 10 December 2010. 



 In 2013 the government and the parliament still deliberate bills which endangering HRD, e.g. 
the State Secrecy Bill

38
, the bill on Strategic Reserve Component

39
, the bill on Mass Organization

40
 and 

the bill on the National Security
41

.  
 

2. The Law on Intelligence42 and freedom of information: 
 On 4 January 2012 Imparsial and IDSPS, together with 14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submitted judicial review against the law on intelligence. The Coalition of Civil Society for Security 
Sector Reform (the Coalition) challenges the Law No. 17/2011 in State Intelligent (Intelligent Law) on 5 
January 2012 b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 This decision took by the coalition after many 
considerations after the law has been promulgated and no substantial changing since public criticizes 
the bill. As we already report last year, the Coalition believes the contents of law based on flawed 
foundation and will threat democracy, fundamental freedoms and human rights in Indonesia.  
 There are several points through 16 articles challenges by the coalition with potentially 
threatening and against the 1945 Constitutions and its Amendments, there are: 
 

A. Definition of Intelligence 
 Article 1 verse (2) declares that a state’s intelligence is a government’s department. Basically, 
intelligence agency is not a government’s department but it is an instrument for the state. That 
definition has place the position of intelligence as an instrument for rulers who work for the interest of 
those rulers and not as an instrument of the state who works for the concerns of its society. 
 

B. Wiretapping 
 Intelligence certainly needs the authority to conduct tapping/interception; however, it must be 
done through a certain kind of standard and rigid mechanism and must have a clear requirement. 
 

C. Confidential Intelligence Information 
 The settings of confidential intelligence as referred to Article 24 juncto Article 39; Intelligence 
Law still produces multi interpretations. 
 
D. Information Gathering (Penggalian Informasi)  
 This terminology is changing the notorious article on arrestment. As part of information 
gathering that intelligent apparatus can borrow the suspect from the police. Actually, this practice has 
been known in New Order era as dibon and mostly this situation the suspect will get torture. 
  
E. State Intelligence Coordinating Agency (LKIN) 
 As a new agency which is set in the Bill, State Intelligence Coordinating Agency will become 
the agency which will replace the position State Intelligence Agency (BIN) which has a very broad 
authority. In this case, LKIN should not have authority and operational function, like doing 
communication interception, checking the flow of funds, etc. 

 
F. Over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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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ill on State Secrecy will create difficulties for the victims and human rights groups to open human rights 
abuses. The bill on the State Secrecy applies death penalty as maximum penalty. During the last period of the first 
term of Susilo Bambang Yudhoyono presidency, he requested his ministers to withdraw the bill. However, now he 
orders his minister to open the bill’s deliberation with the Parliament during his second term in 2010-2014. 
39

The bill on Strategic Reserve Component is mandatory for man and woman. It will give a chance to militia 
members to join reserve component. It will open conflict between HRDs and militia. Reserve Component will also 
take over individual property in the name of State Defense. 
40

Instead of reforming the law on Mass Organization that recommended by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UN 
Secretary General on the situation of HRD, the Government drafted a bill that even worse comparing to the Law 
on Mass Organization. This draft law will monitor NGO fund and will establish a Commission to monitor activities 
of NGOs. The Commission can advise the Government to freeze NGO’s license and fund.    
41

 The bill on National Security 
42

 The bill on Intelligence has passed into the law in 2011. The State Intelligence Body as well as other state 
institutions agencies request the authority to arrest and interrogate the suspect of terrorist, despite intelligence 
institutions in Indonesia is not reform yet. The killing of human rights defender Munir that involving top level of 
intelligence officers in 2004 and his unresolved case makes civil society worried about the role of intelligence. The 
authority to arrest and interrogate terrorist suspect also contravene with the Indonesia’s Criminal Procedural Code 
and The Law on Terrorist that giving authority to the police as judicial officers to arrest and interrogate.    



 In this bill, oversight mechanism will be conducted only by parliament’s commission oversees 
intelligence. But, there is no article that clearly states internal, executive and judicative oversight.  

 
G. Ethical Code and Prohibition 
 The Intelligence bill also does not state intelligence ethical code which includes obligation, 
rights and prohibition for all intelligence activities and aspects. 

  
H. Victims’ rights 
 The Intelligence bill does not regulate victim’s rights, especially relates with complain 
mechanism if intelligence activities violate human rights and produce serious problems. 
 
I. The Chief of State Intelligent Body (Badan Intelijen Negara) 
 The chief intelligent body is appointed by President however he/she should be endorsed by 
the Parliament. This make the chief loyal not only loyal to the president but also to his/her political 
interest and will used the intelligent power and will end into abused of power. 
 The coalition argues that the law must be revised in several articles, especially on the 
following issues: 
 

a. The law did not elaborate the intelligence secrecy which became parts of the state secrecy. 
The absence of the intelligence secrecy will open misinterpretation and can be used by the 
authority for its own interest. It may become threat against freedom of information and freedom 
of the press. 

b. The law gives special authority to do interrogation in order to get deeper information. It is 
police’s authority instead of intelligence. It is part of law enforcement. Therefore, if the 
government and parliament give this authority to intelligence, it means that they ruin 
Indonesia’s criminal justice system and break the Indonesia Criminal Procedure Code.  
During Soeharto regime, it was common for the intelligence and military to “borrow” the 
suspect of treason/subversion from the police detention. They will interrogate the suspect in 
order to get deeper information. It was common for them to use torture as a method to get 
information or confession. The popular term for borrowing the suspect is “Ngebon”. 

c. The law also gives special authority for intelligence to do wiretap. It is contravened with UU 
KIP (Law on Freedom of the Public Information) and Law on Terrorism in which give authority 
to wiretap to the investigator (police) upon judge’s approval to do so. 

d. The law gives authority to the parliament to conduct fit and proper test of the candidate of the 
Head of the State Intelligence Body (BIN) whom are chosen by the President. This authority 
will open a chance of politicize from the political parties and will bring Intelligence into political 
interest. 

e. The law did not give opportunity to public and other government institutions that dealing with 
human rights, such as Komnas HAM, to monitor intelligence. Instead, it only gives opportunity 
to the parliament. To strengthen intelligence body, it must be monitored by multi-layer 
institutions. 

f. The law did not elaborate mechanism to complaint 
 
 However on 10 October 2012, the Constitutional Court rejects coalition’s judicial reviews 
petition by its decision No. 7/PUU-X/2012. The Court judgment rejects all legal basis and legal reasons 
submitted by the coalition on its petition. The court judgments stated that 16 articles do not have legal 
reasons but only based on suspicious of the plaintiff in historical traumatic practices of intelligent. 
 Also the court stressed that, law recognized the proportional principle where put intelligent 
apparatus under tight supervision and for this reason the government should make an immediate a 
Government Regulation to stop the possibility for abuse of power. The court added there are 
separation between the intelligent function and the law enforcer functions which are the Police and 
Attorney General Office and cannot be transferred. 
 On the information gathering by State Intelligent Body, according to the court that the law 
gave clear information on limitation and procedural in dealing with such activity.  The judgment held 
that with all consideration it will prevent abuse of power by intelligent apparatus. In intelligence 
wiretapping, the Court stated that article is not against the constitution.  
 In conclusion, the Court believes that the Intelligent Law has its limitation and recognized the 
State Intelligent Body’s authorities which are investigation, safety and intelligent activities in internal 
and external affairs. 



 The coalition respected such decision but also with criticizes it especially some consideration 
with weak legal foundation. For example in wiretapping issue where the recent decision is against 
previous judgment by the same Court where stated the government must regulate a law in dealing with 
this activities to avoid abuse of power. However, the coalition also noted some positive consideration 
where the Court judgment gave the limitation and re-interpretation on such crucial articles. 
 
 

3. The bill on Civil Society Organization and freedom of association and 
assembly 

 The House of Representative and the Government have been deliberating the bill on Civil 
Society Organization since 2009. Human rights defenders are condemning the bill as bringing back the 
value of authoritarian regime during the New Order (1966-1998), in which will silent all groups that are 
critical of the Government’s policy. In other words, the bill will encourage the repressive regime to 
reemerge and control every single move of the people. 
 If the bill will be endorsed this year, it could be used as a basis to introduce repressive 
measure against local and international NGO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deemed a threat to the 
nation. 
 The bill, which has been under deliberation for the past 5 years, would allow crackdowns on 
group promoting ideologies that conflict with Pancasila or the notion of the Unitary Stat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KRI). Articles 2 and 3 of the latest draft of the bill would, for example, require 
that mass organizations conform to the 1945 Constitution and the principles of Pancasila, while foreign 
organizations in Indonesia would have to conform to Pancasila in their daily operations. 
 The bill requires all organizations, whether incorporated or not incorporated, to re-register to 
the Ministry of Justice and Ministry of Interior. Before the two ministers give their approval, the 
registration application must be reviewed by the clearing house that consisting representatives of the 
police, intelligence, military, attorney general officers, and other relevant agencies. 
 The bill also states that funds obtained from abroad under US $ 50,000 must be notified to the 
Government. While the funds obtained from abroad more than US $ 50,000 must be approved by the 
government. 

 

4. Other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Right to Life vs Death Penalty 
 Indonesia is the party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since 2005. This covenant makes the state parties recognizing and to ensuring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cluding the non-derogable rights which one of those are right to life. Even far before ratified this 
covenant, Indonesia already ensures the right to life as part of the citizen’s constitutional right on 
Article 28(I) Second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1945. 
 In reality, Indonesia still practices of death penalty for several crimes in her Criminal Code 
and outside the Criminal Code. Even though since 2008, Indonesia is not executed any sentenced 
people from death penalty cases—case which given threat the perpetrator with articles contains death 
penalty-- but the using of death penalty verdict is escalated year to year.  
 In practice of using articles of death penalty are in narcotics and drugs crimes. The legal basis 
of those practices was strengthening by a judgment of Constitutional Court where they held to reject 
the judicial review of the Law No. 27/1997 concerning Narcotics. The judicial review itself has been file 
by nine Australian’s death sentence or well-known as Bali Nine Case. 
 Another problem of the application of death penalty is the breach of rights of suspect, 
defendant and/or the accused. According to criminal procedure law has ensure the right of suspect, 
defendant and/or the accused in any level of legal efforts either legal ordinary   efforts such as appeal 
and cassation or extraordinary legal effort such as judicial review (peninjauan kembali) and president’s 
clemency. 
 There are rights often breach by law enforcer apparatus in handling the case of death penalty. 
Most of them stipulated in Chapter VI of the Indonesian Criminal Law Procedure, there are: 

1. Rights to have immediate investigations or examinations: 
a. Right to have immediate examinations or investigation from investigator 
b. Right to have immediate examinations before the court 
c. Right to have immediate tried and have the judgment  

2. Right to self-defense: 
a. Right to inform with clear and with language which is understood by the suspect 

concerning the crimes suspected to him/her. 
b. Right to get information regarding the preliminary examination/investigation  



c. Right to information with clear and with language which is understood by the 
suspected concerning the crimes indicted to him/her. 

d. Right  to give free any examination level from investigation until court examination 
[sic] 

e. Right to have interpreter 
f. Right to have a legal assistance  

 
 Several facts shows that the neglect of those rights has cause the unfair trials for death 
penalty cases. Thus, since the beginning of the case form the investigation until court examination, the 
judgment has already unfair even though some rights and legal facts are not fulfilled. Even in the legal 
grounds of the judgment, the court give a bad stigmatization such as race of the accused as the reason 
of incriminate him. 
 This situation is even worse with minimum understanding of lawyer concerning human rights 
issues especially on respecting right to life. It will reflect their arguments which mainly using the legal 
interpretation on criminal law however lack of the spirit of respecting human rights and protecting the 
constitutional right of citizen.  Moreover, the lawyer who has limited understanding on human rights is 
hardly to find in Indonesia. Another fact shows that in handling the foreign citizen, mostly they are not 
give the right to have a legal counsel or an access to interpreter during examination by the police 
investigator. This situation can be showed by cases of Ayodhya Prasad Chaubey, Namlong Sirilak dan 
Saelow Prasert, where each of them was Indian, Nepali and Thai and already executed in 2004.  
 In the beginning of 2013, the Government was executing Adami Wilson of Nigeria. 
Furthermore, the Attorney General has announced that the Government will execute 9 persons more. 
 

5. Civil society’s participation in legislative, executive and judicative 
 Since the reform era in 1998, civil society’s participation to monitor legislative, executive and 
judicative has been increased. Legislative, executive and judicative are welcome when they receive 
inputs from civil society. But not all public input will be heard and implemented, especially when it 
comes to the government policies related to religion, the defense and security, as well as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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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상의 자유 / 양심과 표현의 자유 
 

인도네시아는 2005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을 비준했습니다. 올해 7월 10일엔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가 인도네시아 최초 보고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되어 인도네시아에서 사상의 자유 및 양심의 이행은 

1965년 이후 금지되어 왔습니다. 1965년엔 인도네시아 공산당(Indonesia Communist 

Party) 당원들 및 지지자들을 대학살한 해입니다.  
 

종교 및 민족 근본주의자가 이끄는 폭력 및 공격은 인도네시아에서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폭력을 사용한다고 해도 경찰은 가해자들을 기소하려 하지 

않는 듯 합니다. 당국은 2012년 교회와 재산이 파괴되는 것을 포함해 이러한 단체들이 

저질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많은 범죄 활동을 ‘용인’했습니다. 2010년엔 인도네시아 

경찰 총장인 티무르 프라도포 (Timur Pradopo)가 그들의 폭력 행위를 종교라는 

이름으로 정당화시키는 가장 악명 높은 단체 중 한 곳인 이슬람 방어 전선(Front 

Pembela Islam)과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반다원주의자 그룹이 공격할 

대상으로 삼는 타깃은 대부분 비 이슬람교도, LGBT 그룹, 이슬람의 한 분파인 

아흐마디야 (Ahmadiyah) 파 및 공산주의자들로 분류되었던 그룹 등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이 현재 사법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0년 헌법 

재판소(Constitutional Court)는 논란이 많은 신성모독 법(Blasphemy Law)과 포르노 

법(Pornography Law)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쇄물에 대한 보안(Security 

of the Printed Matter)에 대한 그리고 공공질서를 해칠 수 있는 모든 컨텐츠에 대한 

법률 No. 4/PNPS/1963이 인도네시아 헌법을 위반한다고 시민 사회에 우호적인 헌법 

재판소가 2010년 10월 13일 판단했기 때문에 이 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신국가 질서 확립 기간(New Order Era) 이후에도 정부는 노골적으로 정부를 

매우 비판하는 사람들 및 그룹, 특히 아체(Aceh), 파푸아(Papua) 및 

몰루카스(Moluccas) 사람들을 여전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분리주의자들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서부터 

내려오는 반역죄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형법 (KUHP) 106조 - 110조를 적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와 관련된 수많은 죄수들은 현재 파푸아와 

몰루카스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2010년 10월 인도네시아 경찰 총장은 경찰이 무정부주의자들의 데모에 대해 

실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 No. 1/X/2010에 서명했습니다. 
 



보안 당국은 시위자들이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모욕하기 위한 상징으로서 동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위가 발생하는 동안 동물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금했습니다. 2010년 

경찰은 시위를 하는 동안 소와 돼지를 가져온 여러 시위 참가자들을 체포했습니다. 
 

반역죄에 대한 조항 외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보 및 전자 거래에 대한 법률(Law on the Information and Electronic Transaction) 

뿐 아니라 선동에 대한 160조, 명예훼손에 대한 310조 - 311조를 여전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분쟁 지역으로서 잘 알려져 있는 일부 지역(예를 들면, 파푸아, 아체 및 

몰루카스)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파푸아 사람들이 파푸아에서 

서파푸아기(Morning Star flag)를 게양하는 것을 무력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체 정부와 아체 의회를 맹비난했습니다. 이들이 

자유 아체 운동(Free Aceh Movement)에서 사용한 깃발을 아체 주의 깃발로서 

사용한다는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지역 상징(Regional Symbols)에 대한 

2007년 정부 규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내에서 금지된 기관 혹은 분리주의자들의 

운동에서 사용한 상징 및 깃발과 일부 혹은 전체가 동일한 상징과 깃발은 반드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13년 인도네시아 정부와 의회는 국가 기밀 법안(State Secrecy Bill), 전략적 

예비군에 대한 법안(bill on Strategic Reserve Component), 대중 조직 법안(bill on 

Mass Organization) 및 국가 보안법(bill on the National Security) 등 HRD를 위태롭게 

하는 안건을 여전히 심의하고 있습니다. 

 

2. 정보 요원에 대한 법률(Law on Intelligence) 및 정보의 자유 
 

2012년 1월 4일, 14개 기관 및 개인들과 함께 Imparsial과 IDSPS는 정보 

요원에 대한 법률에 대해 사법 심사(judicial review)를 제출했습니다. 보안 분야 개혁을 

위한 시민 사회 연합(Coalition of Civil Society for Security Sector Reform, 이하 

‘연합’)은 2012년 1월 5일 헌법 재판소에 국가 정보에 대한 법률 No. 17/2011 

(정보 법률)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법률을 공포되고 대중이 해당 법안에 

대해 비난을 해도 상당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합’은 수많은 고려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작년에 보고한 대로 문제가 있는 조항을 

기반으로 해당 법률 내용이 인도네시아에서의 민주주의, 기본적인 자유 그리고 인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1945년 헌법과 수정안에 대해 ‘연합’이 제기한 16개의 문제 조항을 가운데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보 요원의 정의 
 

1조 (2)항에 따르면 국가의 정보 요원은 정부의 부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보기관은 정부의 부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한 기구입니다. 

이러한 정의는 정보 요원의 위치를 해당 국가의 사회에 대한 문제를 위해 일하는 국가의 

기구가 아니라 국가 통치자를 위해 일하는 통치자의 기구로서 위치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나. 도청 
 

정보 요원은 도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명백하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일정한 기준과 엄격한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명백한 필요가 있을 때 

수행해야 합니다. 

 
 

다. 기밀 정보 (confidential intelligence) 
 

기밀 정보의 지정은 24조 - 39조를 참조하십시오. 정보 요원에 대한 법률은 

여전히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라. 정보 수집 (Penggalian Informasi)  
 

이 용어는 체포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악명 높은 조항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정보 수집의 일부로서 정보 기구가 경찰로부터 용의자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행동을 신국가 질서 확립 기간에서 Dibon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대부분에서 용의자를 고문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마. 국가 정보 조정국 (State Intelligence Coordinating Agency, LKIN) 
 

법안에서 설정한 새로운 기관으로서 국가 정보 조정국은 매우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권한을 가진 국가 정보국(State Intelligence Agency, BIN)을 대신할 국가 

기관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LKIN은 통신 도청, 자금 지원 흐름 확인 등의 권한과 

운영 기능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바. 감독  
 

이 법안에서 감독 메커니즘은 오직 의회의 위원회 감독 정보 요원만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부 감독, 경영 감독 및 재판에 대한 감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시한 

부분이 없습니다.  

 
 

사. 윤리적 규정 및 금지 
 

정보 요원에 대한 법안은 모든 정보 요원의 활동 및 측면에 대한 의무, 권리 및 

금지를 포함한 정보 요원의 윤리적 규정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희생자 권리 
 

정보 요원에 대한 법안은 특히, 정보 요원의 활동이 인권을 위반하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항의 메커니즘과 관련된 희생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국가 정보 기관장 (Chief of State Intelligent Body, Badan Intelijen Negara) 
 



국가 정보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기관장 후보자가 대통령에 충실해야 할 뿐 아니라 그의 정치적 이해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의 정보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면서 권력을 남용하기가 쉽습니다. 

 
 

‘연합’은 이 법이 반드시 여러 조항(특히, 아래와 같은 내용)에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a. 이 법은 국가 기밀의 일부가 되는 정보 기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정보 기밀에 대한 부재는 잘못된 해석을 낳을 수 있고 당국의 필요에 따라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b. 이 법은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심문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는 정보 요원의 권한이 아니라 경찰의 권한입니다. 이는 법의 

집행의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의회가 이러한 권한을 정보 요원에게 

부여한다면 이는 그들이 인도네시아의 형사 사법 제도(criminal justice 

system)를 붕괴시키는 것이고, 인도네시아의 형사 소송 절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수하르토(Soeharto) 정부 시절 이는 정보 요원과 군이 반역죄/국가 

전복죄 혐의가 있는 용의자를 경찰의 구금에서 “빌리는” 경우가 만연했습니다. 

이들은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용의자를 심문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 

이들은 정보를 얻거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고문을 널리 

사용했었습니다. 용의자를 데려오는데 사용한 유명한 단어가 “빌리다 

(Ngebon)”입니다. 
 

c. 이 법은 또한 정보 요원이 도청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는 

UU KIP (공공 정보의 자유에 대한 법률(Law on Freedom of the Public 

Information)) 및 테러리즘 법률(Law on Terrorism)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사의 

승인이 떨어지면 수사관(경찰)을 도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d. 이 법은 의회가 국가 정보국(BIN)의 수장 후보자를 적절하고 올바르게 

테스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권한을 통해 정당으로부터 정치 

이슈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정보 요원을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  이 법은 인권을 다루는 공공 기관 및 기타 정부 기관, 예를 들면, Komnas 

HAM이 정보 요원을 감시할 수 없도록 합니다. 대신, 의회만 이들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정보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 요원들을 여러 기관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f.  이 법은 항의할 수 있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2년 10월 10일 헌법 재판소는 No. 7/PUU-X/2012에 의거‘연합’의 

사법 심사 탄원을 기각했습니다. 헌법 재판소의 판결은‘연합’의 탄원에 대해‘연합’이 

제출한 모든 법적 기반과 법적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16개 조항에서 

법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역사적으로 볼 때 정보 요원의 충격적인 실태에 대한 



고소인의 의혹만으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헌법 재판소는 법은 엄격한 감시 하에서 정보 기구를 운용하는 비례성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중지시키기 

위해 즉시 정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정보 기능과 

경찰과 법무장관인 법의 집행자 기능 사이에 분리가 있고, 이는 서로 이동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 정보국의 정부 수집에 있어서 헌법 재판소에 따르면 법은 이러한 활동을 

처리하는데 제약 사항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정보기관을 통해 권력 남용을 방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보 도청에 있어서 헌법 

재판소는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 재판소는 정보 법이 자체로 한계가 있고, 국내 및 국외 문제에 

대한 조사, 안전 및 정보활동 등 국가 정보국의 권한을 인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연합’은 이러한 결정은 존중했지만 또한 법적 기반이 약한 것에 대한 일부 

고려 사항에 대해서는 비판했습니다. 예를 들어, 도청 문제의 경우, 최근의 결정이 

정부는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법률로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는 동일한 법원의 이전 판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합’은 또한 법원의 

판결이 일부 중요한 항목에 있어서는 재해석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고려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3. 시민 사회 조직에 대한 법안 및 집회 결사의 자유 
 

인도네시아 정부와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은 2009년 이래 시민 사회 

조직 법안(bill on Civil Society Organization)에 대해 심의 중입니다. 인권 운동가들은 

이 법안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던 모든 그룹의 입을 막아버린 신국가 질서 확립 

기간(1966 - 1998)의 독재 체제로 회귀하는 조치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법안은 사람들의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를 제어할 수 있는 억압 체제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 법안이 올해 승인되면 인도네시아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간주된 지역 및 

국제 NGO들과 시민 사회 조직을 억압할 수 있는 조치들이 도입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심의 중인 이 법안은 빤짜실라(Pancasila) 혹은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단일 국가(Unitary Stat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KRI)의 개념과 

상충하는 그룹이 추진하는 이데올로기에 대해 강력한 탄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법안 최종안의 2조와 3조에 따르면, 대중 조직은 1945년 헌법과 빤짜실라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인도네시아에 있는 해외 기관들의 경우는 그들의 일상적인 업무에 

빤짜실라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조직의 법인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조직은 법무부(Ministry of 

Justice)와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에 재등록해야 합니다. 이 두 장관이 그들의 

조직을 승인하기 전에, 등록 지원서를 경찰, 정보기관, 군, 법무 장관실 및 기타 관련 

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된 정보 센터(clearing house)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로부터 얻은 자금(미화 5만 달러 이하)은 반드시 인도네시아 정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자금이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기타 시민의 권리 및 정치적 권리: 생존권 vs 사형 
 

인도네시아는 2005년 이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을 

비준한 국가입니다. 이 조약은 국가가 생존권 같은 훼손 불가능한 권리(non-derogable 

right)를 포함한 시민의 권리 및 정치적 권리를 인식하고, 이를 보장하도록 합니다. 이 

조약을 비준하기 훨씬 전부터 인도네시아는 2차 개정 헌법의 28조 (I)에 의거 이미 

생존권을 헌법상에서 규정하는 시민의 권리의 일부라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의 형법(Criminal Code) 및 해외의 형법의 

테두리에서 몇 건의 범죄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이후에는 

사형수들에게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형 판결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형 집행은 보통 마약 사범에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선고의 법적 기반은 마약과 

관련된 법률 No. 27/1997의 사법 심사를 기각한 헌법 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법 심사 자체가 발리 나인(Bali Nine) 사건으로 잘 알려진 9명의 호주인 

사형 선고로 제기되었습니다. 
 

사형 적용의 또 다른 문제는 용의자, 피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에 의거 항소, 파기 등의 일반적인 법적 노력 혹은 사법 심사(peninjauan 

kembali), 대통령의 사면 등의 특별한 법적 노력 등 모든 수준에서 법적 노력으로 

용의자, 피고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사형 문제를 다룰 때에 법 집행자가 침해하기 쉬운 권리가 있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인도네시아의 형사소송법 (Indonesian Criminal Law Procedure) 6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1. 즉각적인 수사 혹은 조사 권리 
 

a. 수사관이 즉각적인 수사 혹은 조사를 할 수 있는 권리 

b. 법정에서 즉각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권리 

c. 즉각적인 판결을 할 수 있는 권리  

 

2. 정당방위 권리 
 

a. 죄의 혐의가 있다고 간주되는 용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명확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 

b. 예비 조사/수사와 관련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 

c. 죄의 혐의가 있다고 고발된 용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명확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 

d. 법정 심문을 하기까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유롭게 조사를 받을 권리 

[sic] 



e. 통역사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f.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몇 가지 사실을 통해 이러한 권리를 무시하게 되면 사형 선고에 있어서 

불공정한 재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시작이 수사를 구성하기 

때문에 일부의 권리 및 법적 사실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결은 이미 불공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대한 법적 배경 지식에 대해 법원은 그를 차별하는 이유로서 

피고의 인종 등으로 나쁘다는 낙인을 찍어 버립니다. 
 

이러한 상황은 인권 문제를 우려하는 변호사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악화시킵니다. 특히, 생존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러합니다. 이는 형사법에 대한 법적 

해석을 주로 사용하는 이들의 주장을 반영하지만, 인권을 존중하고 헌법상에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 보호에는 무지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변호사들은 인권에 대해서 대부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실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 

대다수는 경찰 수사관이 조사하는 동안 법률적인 조언을 받거나 통역사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2004년 이미 사형이 집행된 

인도인 (Ayodhya Prasad Chaubey), 네팔인 (dan Saelow Prasert) 및 태국인 

(Namlong Sirilak)의 경우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13년 초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나이지리아의 아다미 윌슨의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법무장관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9명 이상의 사람을 

사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5. 입법, 행정 및 사법 시스템에 시민 사회의 참여 
 

1998년 개혁 이후 입법, 행정 및 사법 시스템을 감시하는 시민 사회의 참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입법, 행정 및 사법 시스템은 시민 사회로부터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적 의견이 수렴되고 이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종교, 국방, 보안 및 투자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모든 

의견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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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mocratic Processes 
 

India Survey 
 
 

1. Freedom of thought/conscience,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S t r u c t u r a l  
Correspondence 

to ADI 
Question on the state of affairs during the assessment period 

Liberalisation A1. What were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related to freedom of 
thought/conscience,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information ratified 
by the state? 
India has accession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since 10 April,  1979 and accessi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ince 
10th April, 1979 

A2. Was there constitutional guarantee for freedom of thought/conscience,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What were the 
limitations/exceptions to the enjoyment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in the Constitution? 
Article 19 safeguards the liberties of citizens which have both civil political and 
socio-economic dimensions. Among the enumerated liberties are the freedom of 
speech, assembly, association, movement within the country and the freedom to 
pursue a livelihood.  
 
Articles 25-30 constitute the ‘religious guarantees’. The ‘freedom of religion’, 
‘freedom of conscience’ and ‘free profession, practice and propagation’ of religion 
as well as the freedom of religious denominations to manage their own affairs 
has been enshrined in Articles 25 and 26 of the Constitution.  
 
Freedom of Information: 
The Right to Information Act (RTI Act) was passed by Parliament on 15 June 
2005. It came into effect on 12 October 2005. The Supreme Court of India had, in 
several Judgments prior to enactment of the RTI Act, interpreted Indian 
Constitution to read Right to Information as the Fundamental Right as embodied 
in Right to 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on and also in Right to Life. RTI Act 
laid down a procedure to guarantee this right. 

A3. How were freedom of thought/conscience,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regulated and provided for in law? 
The Right to Information Act (RTI Act) was passed by Parliament on 15 June 
2005. It came into effect on 12 October 2005. 

A4. Were they any institutional remedies available with regards to 
protection of freedom of thought/conscience,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Many Commissions were formed for the protection of protection of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such as  
1. Central Information Commission (CIC) 
2.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NHRC).  
3. National Commission for Minorities 
4. National Commission for Scheduled Caste  
5. National Commission for Women 

P r o c e s s  

Liberalisation A5. How did the state and non-state actors respond to the exercise of 



freedom of thought/conscience,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such as minority or non-conformist faiths/ideologies, 
dissenting opinions and unfavorable reports? Were the institutional 
remedies (if available) effective in protecting these freedoms? 
The Press Council of India is a statutory body in India that governs the conduct of 
the print media. I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bodies that sustain democracy, as 
it has supreme power in regards to the media to ensure that freedom of speech 
is maintained. However, it is also empowered to hold hearings on receipt of 
complaints and take suitable action where appropriate. It may either warn or 
censure the errant journalists on finding them guilty.  
Parliament of India passed amendments to the Information Technology Act (ITA) 
in 2008, expanding censorship and monitoring capabilities. This trend continued 
in 2011 with the adoption of regulations increasing surveillance in cybercafes. 

Equalisation A6. Were there selective investigation, arrest/detention and persecution, 
and inconsistent verdicts related to exercise of freedom of 
thought/conscience,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Laws such as the Official Secrets Act and Prevention of Terrorism Act  (POTA) 
have been used to limit press freedom. Under POTA, person could be detained 
for up to six months before the police were required to bring charges on 
allegations for terrorism-related offenses. POTA was repealed in 2004, but was 
replaced by amendments to UAPA. The Official Secrets Act 1923 remains in 
effect. Dalit activist and editor of Marathi magazine Vidrohi, Sudhir Dhawale 
charged with sedition (sec 124) and under Secs 17, 20 and 39 of the Unlawful 
Activities Prevention Act (UAPA).  
 
These sections relate to: raising funds for terrorist acts; being a member of a 
terrorist organisation and providing support to a terrorist organisation. 
 
Section 505 (b) of the Indian Penal Code, 1860 with intent to cause, or which is 
likely to cause, fear or alarm to the public, or to any section of the public whereby 
any person may be induced to commit an offence against the State or against 
the public tranquility; Dr Raghuvanshi, along with Ms Anupam Nagavanshi and 
Ms Shruti Nagavanshi, also staff members of the PVCHR, has been charged 
under this act.  
Binayak Sen was held guilty under Chhattisgarh Special Public Security 
Act 2005, Unlawful Activities (Prevention) Act 1967, of being a conduit between 
Naxals and of meeting Narayan Sanyal in jail. The trio has also been convicted 
under provisions of section 124A of Indian Penal Code (IPC) (sedition) and 
120-B Indian Penal Code (conspiracy).  
Most importantly, and this is relevant now more than ever before, Gandhi called 
Section 124A the “prince among the political sections of the Indian Penal Code 
designed to suppress the liberty of the citizens”. “Affection,” he famously said, 
“cannot be manufactured or regulated by law.” He added: “If one has no affection 
for a person or thing one should be free to give the fullest expression to his 
disaffection so long as he does not contemplate, promote or incite to violence.” 

O u t c o m e 

Empowerment 

A7. To what extent freedom of thought/conscience,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were meaningfully exercised by citizens and 
civil society groups? To what extent freedom of thought/conscience,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were effectively 
suppressed by state or non-state actors? 
To what extent freedom of thought/conscience,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were meaningfully exercised by citizens and civil society 
groups? To what extent freedom of thought/conscience,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were effectively suppressed by state or non-state 
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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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reedom of Assembly 
 

S t r u c t u r a l  
Correspondence 

to ADI 
Question on the state of affairs during the assessment period 

Liberalisation B1. What were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related to freedom of 
assembly ratified by the state? 
India has accession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since 10 April, 1979 
B2. Was there constitutional guarantee for freedom of assembly? What 
were the limitations/exceptions to the enjoyment of freedom of assembly in 
the Constitution? 
Article 19 in The Constitution Of India 1949 safeguards the liberties of citizens 
which have both civil political and socio-economic dimensions. Among the 
enumerated liberties are the freedom of speech, assembly, association, 
movement within the country and the freedom to pursue a livelihood.  
Articles 25-30 constitute the ‘religious guarantees’. The ‘freedom of religion’, 
‘freedom of conscience’ and ‘free profession, practice and propagation’ of religion 
as well as the freedom of religious denominations to manage their own affairs 
has been enshrined in Articles 25 and 26 of the Constitution.  
 
Freedom of Information: 
The Right to Information Act (RTI Act) was passed by Parliament on 15 June 
2005. It came into effect on 12 October 2005. The Supreme Court of India had, in 
several Judgments prior to enactment of the RTI Act, interpreted Indian 
Constitution to read Right to Information as the Fundamental Right as embodied 
in Right to 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on and also in Right to Life. RTI Act 
laid down a procedure to guarantee this right. 
B3. How was freedom of assembly regulated and provided for in law? 
Section 144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CrPC) empowers a magistrate to 
prohibit an assembly of more than five people in an area.   
Under 144 A the district magistrate may prohibit carrying of arms in procession 
or mass drill or carry out mass training with arms. In both cases prohibitory orders 
are imposed to prevent crowds from collecting under circumstances in which 
there is tension or threat and thereby giving the police an opportunity to disperse 
people before their numbers become very large. 
Section 116(3) provides a very potential scope for an Executive Magistrate in 
case of necessity where he believes that the prevention of a breach of the peace 
or disturbance of the public tranquility or the  commission of any offence is 
necessary as an immediate measure he may direct a person  complained 
against to execute an ad-interim bond with or without surety for keeping the 
peace or maintaining good behaviour until the completion of the enquiry.  
The Prevention of Seditious Meetings Act, 1911 empowers the government to 
declare an area a proclaimed area if there was a threat of disturbance to public 
tranquility. 
 
A meeting in such an area can take place only with prior permission from 
authorities. Apart from all this, Section 107 of the CrPC empowers a magistrate to 
obtain security from a person for keeping peace. The validity of the provision was 
upheld by the Supreme Court in the Limaye case. 
 
The Central Board of Film Certification, the regulatory film body of India, regularly 
orders directors to remove anything it deems offensive, including sex, nudity, 
violence or subjects considered politically subversive. 

B4. Were they any institutional remedies available with regards to 
protection of freedom of assembly? 

There is Focal point of Human Rights defenders at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constitutional Guarantees under article 32 and 
226 for Supreme Court and High Court of India, but preventive de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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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biggest problem to challenge. 

P r o c e s s  

Liberalisation B5. How did the state and non-state actors respond to the exercise of 
freedom of assembly such as rallies and pickets? Were the institutional 
remedies (if available) effective in protecting this freedom? 

Many groups are used the above process but after that on the name of 
security, Indian state is restricting the protest and assembly of the people 
as to define the area for demonstration and many provisions for 
permission to organized the events. 

Equalisation B6. Were there selective investigation, arrest/detention and persecution, 
and inconsistent verdicts related to exercise of freedom of assembly? 

A meeting in such an area can take place only with prior permission from 
authorities. Apart from all this, Section 107 of the CrPC empowers a 
magistrate to obtain security from a person for keeping peace. The 
validity of the provision was upheld by the Supreme Court in the Limaye 
case.  

O u t c o m e 

Empowerment 

B7. To what extent freedom of assembly was meaningfully exercised by 
citizens and civil society groups? To what extent freedom of assembly was 
effectively suppressed by state or non-state actors? 

Civil Society of India is very active but there is a lot of restriction by 
AFSPA, 144 Cr.P.C. and 124 A. 

 
3. Freedom of Association 

 

S t r u c t u r a l  
Correspondence 

to ADI 
Question on the state of affairs during the assessment period 

Liberalisation C1. What were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related to freedom of 
association ratified by the state? 
India has accession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since 10 Apr 1979 

C2. Was there constitutional guarantee for freedom of association? What 
were the limitations/exceptions to the enjoyment of freedom of association 
in the Constitution? 
Article 19 in The Constitution Of India 1949 safeguards the liberties of citizens 
which have both civil political and socio-economic dimensions. Among the 
enumerated liberties are the freedom of speech, assembly, association, 
movement within the country and the freedom to pursue a livelihood.  
Articles 25-30 constitute the ‘religious guarantees’. The ‘freedom of religion’, 
‘freedom of conscience’ and ‘free profession, practice and propagation’ of religion 
as well as the freedom of religious denominations to manage their own affairs 
has been enshrined in Articles 25 and 26 of the Constitution.  
Freedom of Information: 
The Right to Information Act (RTI Act) was passed by Parliament on 15 June 
2005. It came into effect on 12 October 2005. The Supreme Court of India had, in 
several Judgments prior to enactment of the RTI Act, interpreted Indian 
Constitution to read Right to Information as the Fundamental Right as embodied 
in Right to 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on and also in Right to Life. RTI Act 
laid down a procedure to guarantee this right. 
C3. How was freedom of association regulated and provided for in law? 
There are many laws to regulate the freedom of association in India. Recently, 
Foreign Currency Regulation Act 2010 is contradicting the principal of UN 
declaration for Human Rights defender in 1998. Home Ministry took action 
against few NGOs in India under this provision. 

C4. Were they any institutional remedies available with regards to 

http://en.wikipedia.org/wiki/Right_to_Information_Act
http://en.wikipedia.org/wiki/Parliament_of_India


protection of freedom of association? 
There is Focal point of Human Rights defenders at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constitutional Guarantees under article 32 and 226 for Supreme 
Court and High Court of India. There are many provisions under different laws for 
establishing the association. 

P r o c e s s  

Liberalisation C5. How did the state respond to applications to register civil society 
groups or the unfavorable activities of existing groups? Were the 
institutional remedies (if available) effective in protecting this freedom? 
How did the state respond to applications to register civil society groups or the 
unfavorable activities of existing groups? Were the institutional remedies (if 
available) effective in protecting this freedom? 

C6. How did the state respond to applications for civil society groups to 
apply for tax exemption for donation or other form of financial support? 
Under the Income Tax Act 1961 (I T Act), charitable organizations (whether trust, 
society and section 25 of the company) in India are not liable to any income tax, 
provided certain conditions required under law are fulfilled.  
 
The amendments to the Foreign Contribution Regulations Act (FCRA), 2010 by 
the government of India had put the NGOs on a tricky situation. FCRA is under 
Home Ministry of India and Intelligence Agency IB is responsible for report, 
which is out from mandate of Information act, so it is really hard to bring 
accountability. Official are using their discriminatory power under law to punish 
the associations. 

Equalisation C7. Were there selective investigation, arrest/detention and persecution, 
and inconsistent verdicts related to freedom of association? 
There is many actions for restriction of association happened in country under 
144 Cr.P.C.,124 A IPC,505B of IPC, AFSPA,UAPA,POTA, National Security 
Act(NSA) and FCRA such as Binayak Sen case,Irom Sharmila, Seema Azad 
case of UP, PVCHR activists case of UP, Sudhir Dhawale case, Kabir Kala 
Manch etc. 

O u t c o m e 

Empowerment 

C8. To what extent freedom of association was meaningfully exercised by 
citizens and civil society groups? To what extent freedom of association 
was effectively suppressed by state or non-state actors? 
Civil Society is very active but patriarchy and caste system are two biggest 
hurdle and biased mindset of state and non – state actors towards minority and 
fear factors of minority is also biggest hurdle. There is a many attack by the state 
and non-state actors on human rights defenders not only in conflict area but also 
in non – conflict area. The classical example of Iron Sharmila as a 12 years 
hunger strike in the prison. 

C9. To what extent civil society groups can operate effectively with 
domestic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and not dependent on 
international funders? 
Trade Union and the political parties have their own national funding but that was 
also influenced by corporate in our country. NGOs working for marginalized 
communities such as Minority, dalit, tribal, children and women are facing 
problem to receive funding from society because mostly resources belong to 
upper caste and upper class people in the country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re facing problem for Government funding due to the corruption and biases 
against the marginalized community so, mostly independent CSOs depend on 
international funding and now India Government brought a dangerous anti – 
CSOs act such as FCRA, 2010 

 
4. Other civil and political rights 

 

S t r u c t u r a l  
Correspondence Question on the state of affairs during the assessment period 



to ADI 

Liberalisation D1. What were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related to other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general ratified by the state? 

 India has ratified given below treaties: 
1.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2.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3.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n 

Genocide 
4.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5.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 with disabilities 

D2. Was there constitutional guarantee for other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general? What were the limitations/exceptions to the enjoyment of these 
rights in the Constitution?  
The Preventive Detention Act was passed by Parliament in 1950. After the expiry 
of this Act in 1969, the Maintenance of Internal Security Act (MISA) was enacted 
in 1971, followed by its economic adjunct the Conservation of Foreign Exchange 
and Prevention of Smuggling Activities Act (COFEPOSA) in 1974 and the 
Terrorism and Disruptive Activities (Prevention) Act (TADA) in 1985. Though 
MISA and TADA have been repealed, COFEPOSA continues to be operative 
along with other similar laws such as the National Security Act (NSA) 1980, the 
Prevention of Blackmarketing and Maintenance of Essential Commodities Act 
1980 and the draconian Prevention of Terrorism Act (POTA) 2002; not to mention 
laws with similar provisions enacted by the State governments. 
 
This is a blatant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goes against Article 22(1) of the 
Constitution, which says "No person who is arrested shall be detained in custody 
without being informed, as soon as may be, of the grounds for such arrest nor 
shall he be denied the right to consult, and to be defended by a legal practitioner 
of his choice." Thus in a majority of cases the Advisory Board upholds the 
detention due to lack of proper legal representation on behalf of the detenu. 
 
It takes up to six months or sometimes even more before a habeas corpus 
petition is filed and taken up by the High Court, and till such time the detenu 
languishes in prison under extremely trying conditions. 

D3. How other civil and political rights were in general regulated and 
provided for in law? Was detention, house arrest, banishment or other 
forms of restrictions to personal freedom carried out without trial allowed 
by law? 
Sudhir Dhawale was arrested from Wardha railway station by a team of Gondia 
police and a team from the Nagpur division of ATS, while trying to board a train to 
Mumbai. He was taken to Gondia and produced before a local court which 
awarded police his custody until January 12, 2011. Subsequently he was booked 
for waging war against the state under section 121 of the Indian Penal Code and 
charged with sedition (Sec 124) and booked under Sections 17, 20 and 39 of the 
Unlawful Activities Prevention Act (UAPA). This put Dhawale at the center of a 
human rights controversy. 

D4. Were they any institutional remedies available with regards to 
protection of other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general? 
Ye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NHRC) of India is an 
autonomous public body constituted on 12 October 1993 unde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rdinance of 28 September 1993. It was given a statutory basis 
by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ct, 1993 (TPHRA). The NHRC is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responsible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defined by the Act as "rights relating to life, liberty, equality and dignity of 
the individual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or embodied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s". 

Equalisation D5. Was discrimination, on any ground, with regards to the exercise of 
other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general allowed by law or provided for in 

http://en.wikipedia.org/wiki/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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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Constitution of India is providing opportunity to all groups to exercise their civil 
and political right except APFSA in north east and Kashmir. 

P r o c e s s  

Liberalisation D6. Did citizens suffer extra-judiciary execution, political violence and 
torture, detention without trial, house arrest, banishment, or any other 
forms of political repression – legal or illegal, by state or non-state actors – 
which inhibit political participation? Were the institutional remedies (if 
available) effective in protecting other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general? 
Many legal and illegal detention under the APFSA, FCRA Act, 2010 124 A, 144 
A, 505 B, UAPA, NSA, Act. POTA. There is attack by the non – state actors in 
collision with corrupt police and politicians. 

Equalisation D7. Did any groups or individuals enjoy impunity – by design or by 
circumstance – on their acts of violence, intimidation or harassments 
which inhibit other citizens from exercising their other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general? 
There is no action by Krishna Commission on Mumbai riot, very lengthy process 
of the judiciary in the sikh riot of 1984 and impunity to the Narendra Modi in the 
genocide case of Gujrat. 

D8. Were there other selective investigation, arrest/detention and 
persecution, and inconsistent verdicts related to other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general? 
There is many incidence such as 124 A against Binayak Sen, preventive 
detention of Irom Sharmila and others. 

O u t c o m e 

Empowerment 

D9. To what extent other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general were 
meaningfully exercised by citizens and civil society groups? To what 
extent other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general were effectively suppressed 
by state or non-state actors? 

It has been 66 years since India — the largest democracy in the world — 
attained independence. Yet, justice for all is still a far cry in the country 
where the caste system continues to determin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lives of a billion people. Money and muscle power, together 
with political string-pulling, often result in denial of justice for the hapless 
‘have-nots’, especially the Dalits (untouchables), ravaged by poverty and 
illiteracy. 
Atrocities and extortion on the Dalits, fake encounters, refusal to register 
complaints against the well-heeled, arbitrary arrests on false charges, 
illegal detention and custodial deaths are in commonplace. 
In the absence of a modern social audit system, the keepers of the law 
often unleash a ‘police raj’, especially in rural India. A crippled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its state subsidiaries with limited 
recommendatory control and a dysfunctional Legal Aid System depict a 
gloomy picture indeed. 

 
5. Participation and influence of civil society in legislative and electoral 

processes (central/federal, state/provincial, local) 
 

S t r u c t u r a l  
Correspondence 

to ADI 
Question on the state of affairs during the assessment period 

Liberalisation E1. Do the constitutions and laws provide for free and fair legislative 
elections to be regularly held at all levels of governments? Was suffrage 
universal? Were citizens free to form political parties or groups to contest 
campaign or monitor such contestation in elections? 
Elections are conducted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supplemented 



by laws made by Parliament. The major laws are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50, which mainly deals with the preparation and revision of electoral rolls, 
the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51 which deals, in detail, with all aspects 
of conduct of elections and post-election disputes. The Supreme Court of India 
has held that where the enacted laws are silent or make insufficient provision to 
deal with a given situation in the conduct of elections, the Election Commission 
has the residuary powers under the Constitution to act in an appropriate manner.  
Election Commission of India is a permanent Constitutional Body. The Election 
Commission wa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on 25th 
January 1950. 
Elections for the Lok Sabha and every State Legislative Assembly have to take 
place every five years, unless called earlier.  
Any citizen over the age of 18 can vote in an election (before 1989 the age limit 
was 21). 
 
Panchayat Raj is a system of governance in which gram panchayats are the 
basic units of administration. It has 3 levels: Gram (village, though it can 
comprise more than one village), Janpad (block) and Zilla (district). 
E2. Beyond elections, what were the constitutional/legal mechanisms for 
inputs of individual citizens and civil society groups to be included in 
legislative processes (central/federal, state/provincial, local)? 
Before making the law Government advertise proposed bill for the input from the 
citizen. Through the different constitutional bodies, citizens are providing there 
input in to the Government. Also citizen file their petition with different concerned 
authorities. 

Equalisation E3. How were the legislative power divided between the different tiers 
(central/federal, state/provincial, local) of the legislature to allow 
meaningful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groups and individual citizens from 
all relevant socio-economic sectors, ethno-religious/linguistic 
communities, geographical region in the legislative process? 
Part XI of the Indian constitution defines the power distribution between the 
federal government (the Centre) and the States in India. This part is divided 
between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powers. The legislative section is divided 
into three lists: Union list, States list and Concurrent list. 
According to the Article 356 of the Constitution of India, states must exercise their 
executive power in compliance with the laws made by the Central government. 
Article 357 calls upon every state not to impede on the executive power of the 
Union within the states. Articles 352 to 360 contain provisions which empower 
the Centre to take over the executive of the states on issues of national security 
or on the breakdown of constitutional machinery. Governors are appoin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o oversee states. The president can dissolve the state 
assembly under the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f ministers by invoking 
Article 356 if and when states fail to comply with directives given by the Centre. 
The Constitution provides that, except in a few cases, union law trumps state law. 
If any provision of a law made by the Legislature of a State is repugnant to any 
provision of a law made by Parliament which Parliament is competent to enact, or 
to any provision of an existing law with respect to one of the matters enumerated 
in the Concurrent List, then, the law made by Parliament, whether passed before 
or after the law made by the Legislature of such State, or, as the case may be, 
the existing law, shall prevail and the law made by the Legislature of the State 
shall, to the extent of the repugnancy, be void. There is an exception to this in 
cases "where a law made by the Legislature of a State with respect to one of the 
matters enumerated in the Concurrent List contains any provision repugnant to 
the provisions of an earlier law made by Parliament or an existing law with 
respect to that matter, then, the law so made by the Legislature of such State 
shall, if it has been reserved for the consideration of the President and has 
received his assent, prevail in that State.  
Provided that nothing in this clause shall prevent Parliament from enacting at any 
time any law with respect to the same matter including a law adding to, 
amending, varying or repealing the law so made by the Legislature of th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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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r o c e s s  

Liberalisation E4. What are the steps and tools employed by the legislatures to 
facilitate/inhibit the citizens or constituents being informed and 
enable/disable their participation? 
National Parliamentary sessions and budget sessions of the state assemblies 
are telecast live on special channel.  Public galleries welcome all citizens. All 
legislation and directions are available online. Major Act and policy document 
such as white papers are freely available in soft copy in website. For laws and 
policies affecting the indigenous tribes, translation of these documents into their 
language are provided. 

E5. How did the state respond to objections against or suggestions for 
controversial legislations? 
In the reporting period many controversial bill tabled at the National Parliament. 
Select committees were set up to engage the public and facilitative consultation 
and request for submission of comment. 

Equalisation E6. Were opinions from all socio-economic sectors, 
ethno-religious/linguistic communities, geographical region heard or 
considered at least on the prima facie basis? 
Due to the APFSA north – east and the Kashmir (after status of the autonomy), 
Due to the caste dalit, due to the patriarchy women, due to the feudal attitude 
children, due to biasness tribal and minority are facing problem for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democracy. 

O u t c o m e 

Empowerment 

E7. Were there any legislations initiated by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individual citizens [who may have acted through political parties or 
politicians] or had the final content of any legislations been substantially 
changed due to their input? 
The civil society groups had been successful in affecting the legislative outcome. 
Due to their objection, a controversial bill on morality was withdrawn. They had 
managed to initiate a bill Prevention of torture bill, 2012, Right to Information Act 
and Mahatma Gandhi Rural Employment Guarantee Act. 

 
6. Participation and influence of civil society in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executive programmes (central/federal, state/provincial and local) 
 

S t r u c t u r a l  
Correspondence 

to ADI 
Question on the state of affairs during the assessment period 

Liberalisation F1. Do the constitutions and laws provide for free and fair executive 
elections to be regularly held at all levels of governments? Was suffrage 
universal? Were there restrictions in candidacy? Were citizens free to form 
political parties or groups to contest, campaign or monitor such 
contestation in elections? 
Elections are conducted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supplemented 
by laws made by Parliament. The major laws are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50, which mainly deals with the preparation and revision of electoral rolls.  
The Supreme Court of India has held that where the enacted laws are silent or 
make insufficient provision to deal with a given situation in the conduct of 
elections, the Election Commission has the residuary powers under the 
Constitution to act in an appropriate manner.  
Election Commission of India is a permanent Constitutional Body. The Election 
Commission wa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on 25th 
January 1950. 
F2. Beyond elections, what were the constitutional/legal mechanisms for 
inputs of individual citizens and civil society groups to be included in 
executive programs (central/federal, state/provincial and local)? 
There is many provision to appoint people into the different commissions, 
advisory committee and civil society committee at the Government level. 



Equalisation F3. How were the executive power and resources divided between the 
different tiers (central/federal, state/provincial, local) of executive branches 
to allow meaningful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groups and individual 
citizens from all relevant socio-economic sectors, ethno-religious/linguistic 
communities, geographical region in the formulation of executive 
programs? 
All appointment in the commissions and committees are political or reserved for 
retired judges and administrative officials. If there is real representation of CSOs 
then executive bodies are listening to their advice. 

P r o c e s s  

Liberalisation F4. What are the steps and tools employed by the executive branches to 
facilitate/inhibit the citizens or constituents being informed and 
enable/disable their participation? 
The most effective tools are Right to Information Act which is widely used by 
common citizen in country. 

F5. How did the executive branches respond to objections against or 
suggestions for controversial public policies or development projects? 
Executive branches are very corrupt in this country and biased towards tribal, 
dalits, poor, minority and women with colonial legacy. 

Equalisation F6. Were opinions from all socio-economic sectors, 
ethno-religious/linguistic communities, geographical region heard or 
considered at least on the prima facie basis? 
Very token representation from the marginalized community is used as eye wash 
tactics of the Government. After recommendation of many commissions, there is 
no removal of APFSA in Manipur. There is no implementation of 
recommendation of Justice Sacchar Committee for the Muslim minority. There is 
no ratification of the UNCAT and formation of new domestic law against torture. 

O u t c o m e 

Empowerment 

F7. Were there any executive policies or programs initiated by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individual citizens [who may have acted through political 
parties or politicians]? Alternative, had the final content of any executive 
policies or programs been substantially changed due to their input? 
There is lot of change in many laws due to the campaign of different political 
parties and different groups. 

 
 

7. Response of the Judiciary towards the concerns and aspirations of civil society 

 

S t r u c t u r a l  
Correspondence 

to ADI 
Question on the state of affairs during the assessment period 

Liberalisation G1. What were the constitutional/legal mechanisms for civil society to seek 
redress in the judiciary system? 
Citizen can challenge the Government’s decision in the High Court and further 
appeal against any unfavorable decision in the court of appeal and Supreme 
Court.  
 
The power of the Supreme Court of India to enforce these fundamental rights is 
derived from Article 32 of the Constitution. It gives citizens the right to directly 
approach the Supreme Court for seeking remedies against the violation of these 
fundamental rights.  

P r o c e s s  

Liberalisation G2. How had the judiciary system responded to the concerns and 
aspirations of civil society groups? 
Lower judiciary at the district level is against marginalized and poor in general 
but supreme court is providing a hope in the cases of marginalized and poor in 
context human rights and democracy. But there is not process of judicial 



accountability. 

Equalisation G3. Did the judiciary systematically favor some categories of citizens or 
civil society groups over others in their judgment? 
But in absence of judicial accountability, all work of Indian judiciary are eye wash 
for the poor marginalized and women. Corruption and biasness are two biggest 
enemies of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in India 

O u t c o m e 

Empowerment 
G4. To what extent public input was effective in securing favorable judicial 
decisions or for civil society to be empowered by them? 
There is no process of judicial accountability except the habeas corpus. 

 



국가보고서 : 인도  

 

A1. 국가에서 비준한 것으로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와 관련된 국제 

인권 조약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인도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

d Political Rights: ICCPR)에 1979년 4월 10일 가입했으며 같은 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

ghts)에도 가입했다. 

 
A2. 사고/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의 자유에 대한 헌법 보장이 존재했는가? 

헌법 상에서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제약/예외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제 19조는 시민들의 자유를 보호하며 이는 시민 정치와 사회-경제적 차원 모두

에 관한 것이다. 열거된 자유에는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국가 내에서의 이동

의 자유와 생계 추구의 자유(freedom to pursue a livelihood) 등이 있다.  
 

제 25-30조는 “종교적 보장”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헌법 제 25조 및 제 26

조에는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자유로운 종교 직업, 활동 및 전파”는 물론 

자신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종교 교파의 자유까지 명시되어 있다.  

 

 정보의 자유: 

정보권리법(Right to Information Act: RTI법)은 2005년 6월 15일 의회에서 통과

되었으며, 2005년 10월 12일 발효되었다. 인도 대법원은 RTI법 시행 이전에도 다

수의 판결에서 인도 헌법이 정보의 자유를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삶에 

대한 권리에 포함된 기본권의 일부로 간주한다고 해석한 바가 있다. RTI법은 이 권

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였다.  

 
A3. 법에서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의 자유가 어떻게 규제되고 규정

되고 있는가? 
 

정보권리법(Right to Information Act: RTI법)은 2005년 6월 15일 의회에서 통

과되었으며, 2005년 10월 12일 발효되었다.  

 
A4.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의 자유 보호와 관련하여 제도적 해결

책이 존재했는가? 
 

다음과 같이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다수의 위원회

가 구성되었다.  

 

1. 중앙 정보 위원회(Central Information Commission: CIC) 

2. 국가 인권 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NHRC)  

3. 국가 소수자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Minorities) 

4. 지정 카스트에 대한 국가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Scheduled Caste)  

5. 국가 여성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Women)  

 

A5. 소수집단 또는 비국교도의 종교/사상, 반대의견과 비호의적인 보고서 등,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의 행사에 대해  국가   및 비국가 활동주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제도적 해결책(이용 가능한 경우)이 이러한 자유를 보호함에 있어서 효

과적이었는가? 



 

인도 신문평의회(Press Council of India)는 인쇄매체의 행위를 관장하는 인도의 

법정기구이다. 이는 언론이 표현의 자유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한 최상위 권한을 

갖고 있어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구 중 하나가 된다. 또는 인도 신문평의

회는 고발이 접수되었을 경우 청문회를 개최하고 적절한 경우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

는 권한을 갖고 있어 언론인의 잘못이 드러나는 경우 경고 또는 견책할 수 있다.  
 

인도 의회는 검열 및 감시 역량을 확대하는 정보기술법(Information 

Technology Act: ITA) 개정안을 2008년 통과시켰다. 이러한 추세는 2011년 사이버카

페 감시를 증가시키는 규제 채택으로 이어졌다.  

 
A6.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의 자유 행사와 관련하여, 선택적인 조사, 

체포/구금 및 박해 그리고 일관성 없는 판결이 있었는가? 

공공비밀법(Official Secrets Act), 테러방지법(Prevention of Terrorism Act: 

POTA)과 같은 법률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 POTA 하에서 테러 

관련 위반 혐의로 경찰에 기소 요구를 하기에 앞서 최대 6개월까지 구금이 가능하다. 

POTA는 2004년 폐지되었으나, 불법 활동 방지법(Unlawful Activities Prevention Act: 

UAPA) 개정안으로 대체되었다. 1923년의 공공비밀법은 지금도 발효 중이다. 달리트

(Dalit) 계급 행동주의자이자 마라티어 매거진 “Vidrohi” 편집자인 Sudhir Dhawale은 

UAPA 제 17장, 20장 및 39장 하의 선동죄(124장)로 기소되었다. 
 

이러한 법률 규정은 다음과 관련이 있다: 테러리스트 활동을 위한 자금 마련, 테

러리스트 조직의 구성원이 되고 테러리스트 조직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였다. 
 

1860년의 인도 형법 제 505(b)장은 대중 또는 대중의 일부에 어떠한 사람이라

도 국가 또는 공공의 안녕을 침해하는 행위에 연루될 수 있다는 공포를 유발하거나 경고

를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Dr Raghuvanshi는 Ms Anupam Nagavanshi, Ms Shruti 

Nagavanshi 및 PVCHR 직원들과 함께 해당 법 하에서 기소되었다. 
 

Binayak Sen은 2005년의 차티스가르 주 특별 공공보안법(Chhattisgarh Special 

Public Security Act), 1967년의 불법 활동 (방지)법 하에서 낙살(Naxal) 반군 사이의 

연락책 역할을 하고 감옥에서 Narayan Sanyal을 만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들 

3인은 인도 형법 제 124A(선동죄) 및 120-B(모의죄)장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가장 중요하고,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의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제 

124A장에 대하여, 간디는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도 형법의 정치적 

조항 중 으뜸”이라고 말했다. 그의 유명한 말과 같이, “애착은 법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규제할 수 없는 것이다. 누군가 어떠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애착을 갖고 있지 않다면, 

폭력을 고려, 조장, 유발하지 않는 한 그의 불만을 최대한 표현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 

 
A7. 시민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어느 정

도로 의미있게 행사하였는가? 국가 및 비국가 활동세력이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와 정보의 자유를 어떤 정도로 효과적으로 억압하였는가?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가 시민 및 시민사회 집단에 의해 

어느 정도까지 의미 있게 시행되었는가?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이 자유와 정보의 자유

가 국가 또는 비국가적 행위자들에 의해 어느 정도까지 효과적으로 억압되었는가? 

 

 

 

B1. 국가가 비준한 것으로 집회의 자유와 관련된 국제 인권 조약으로는 무엇이 있었는가? 
 

인도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에 1979년 4월 10일 가입했다. 



 
B2.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헌법 보장이 존재했는가? 헌법 상에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약/

예외는 무엇이 있었는가? 
 

1949년의 인도 헌법 제 19조는 시민들의 자유를 보호하며, 이는 시민 정치와 

사회-경제적 차원 모두에 관한 것이다. 열거된 자유에는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

유, 국가 내에서의 이동의 자유와 생계 추구의 자유(freedom to pursue a livelihood) 등

이 있다. 
 

제 25-30조는 “종교적 보장”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헌법 제 25조 및 제 26

조에는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자유로운 종교 직업, 활동 및 전파”는 물론 

자신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종교 교파의 자유까지 명시되어 있다.  

 

 정보의 자유: 

정보권리법(Right to Information Act: RTI법)은 2005년 6월 15일 의회에서 통

과되었으며, 2005년 10월 12일 발효되었다. 인도 대법원은 RTI법 시행 이전에

도 다수의 판결에서 인도 헌법이 정보의 자유를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삶에 대한 권리에 포함된 기본권의 일부로 간주한다고 해석한 바가 있다. 

RTI법은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였다.  

 
B3. 법에서 집회의 자유를 어떻게 규제하고 규정했는가? 
 

형사절차법(Criminal Procedure Code: CrPC) 제 144장은 치안판사에게 한 구

역에 5명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제 144A항 하에서, 지방 치안판사는 열을 지어 행진하거나, 대규모 집회를 실시

하거나, 무기를 가지고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두 가지 경우 모

두 긴장이나 위협이 있는 상황 하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명령이 

부과되며 이에 따라 경찰이 사람들의 수가 매우 커지기 전에 이들을 해산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제 116(3)장은 고위 치안판사(Executive Magistrate)에게 ‘필요한 경우’에 관

한 대단히 넓은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어 이들이 평화의 위반이나 공공 안녕의 훼손 또는 

어떠한 범죄의 발생 방지가 즉각적인 조치로 필요하다 생각하는 경우, 조사가 종료될 때

까지 평화를 유지하거나 적법행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보석금이 있

거나 없는 임시 구금을 명령할 수 있다. 
 

1911년의 선동적 집회 방지법(Prevention of Seditious Meetings Act)은 정부

에게 공공의 안녕의 훼손 위협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을 비상구역으로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한 구역에서의 집회는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모든 

것과 별도로, CrPC 제 107장은 평화 유지를 위하여 치안판사가 누군가로부터 담보를 획

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대법원은 Limaye 판례를 통해 본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인도의 영상물 규제기관인 영화 인증 중앙위원회(Central Board of Film 

Certification)는 주기적으로 감독들에게 성관계, 전라, 폭력, 또는 정치적으로 체제 전복

적인 것을 포함, 공격적으로 간주되는 모든 것들을 삭제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B4. 집회의 자유 보호와 관련하여 제도적 해결책이 존재했는가? 
 

이는 국가 인권 위원회의 인권 변호인들의 중점사항이자 인도 헌법 제 32조 및 

226조에서 인도 대법원 및 고등법원과 관련하여 보장되어 있는 사항이나, 예방적 구금

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이다. 



 
B5. 집회와 피켓시위 등의 집회의 자유 행사에 대해 국가 및 비국가 활동주체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러한 자유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제도적 해결책(이용 가능한 경우)이 있었

는가? 
 

많은 조직들이 위 과정을 사용하고 있으나, 인도 정부는 안보를 명목으로 사람들

이 모이거나, 집회 구역을 정의하거나 행사 조직을 위해 허가를 요구하는 수많은 조항들

에 저항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B6. 집회의 자유 행사와 관련하여 선택적인 조사, 체포/구금 및 박해, 그리고 일관성이 없

는 판결이 있었는가? 
 

그러한 구역에서의 집회는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모든 

것과 별도로, CrPC 제 107장은 평화 유지를 위하여 치안판사가 누군가로부터 담보를 획

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대법원은 Limaye 판례를 통해 본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B7. 국민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집회의 자유를 어느 정도 의미 있게 행사했는가? 국가 또

는 비국가 활동주체가 집회의 자유를 어느 정도 억압했는가? 
 

인도의 시민사회는 매우 적극적이나 AFSPA 제 144장, CrPC 제 124A장에 의

해 상당한 제약이 있다. 

 

 

 

 

 

 

C1. 국가가 비준한 것으로 단체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국제 인권 조약으로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인도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에 1979년 4월 10일 가입했다. 

 
C2. 단체결사의 자유에 대한 헌법 보장이 존재했는가? 헌법상에서 단체결사의 자유에 대

한 제약/예외로는 무엇이 있었는가? 
 

1949년의 인도 헌법 제 19조는 시민들의 자유를 보호하며, 이는 시민 정치와 

사회-경제적 차원 모두에 관한 것이다. 열거된 자유에는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

유, 국가 내에서의 이동의 자유와 생계 추구의 자유(freedom to pursue a livelihood) 등

이 있다.  
 

제 25-30조는 “종교적 보장”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헌법 제 25조 및 제 26

조에는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자유로운 종교 직업, 활동 및 전파”는 물론 

자신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종교 교파의 자유까지 명시되어 있다.  

 

 정보의 자유: 

정보권리법(Right to Information Act: RTI법)은 2005년 6월 15일 의회에서 통

과되었으며, 2005년 10월 12일 발효되었다. 인도 대법원은 RTI법 시행 이전에

도 다수의 판결에서 인도 헌법이 정보의 자유를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

리, 삶에 대한 권리에 포함된 기본권의 일부로 간주한다고 해석한 바가 있다. 

RTI법은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였다.  



 
C3. 법에서 단체결사의 자유가 어떻게 규제되고 규정되었는가? 
 

인도에는 결사의 자유를 규제하기 위한 수많은 법이 존재한다. 최근, 2010년의 

외환규제법(Foreign Currency Regulation Act)은 1998년의 UN 인권선언의 원칙과 모

순되고 있다. 인도 내무부(Home Ministry)는 해당 법 조항 하에서 몇몇 NGO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 

 
C4. 단체결사의 자유 보호와 관련하여 제도적 해결책이 이용 가능했는가? 
 

 

이는 국가 인권 위원회의 인권 변호인들의 중점사항이자 인도 헌법 제 32조 및 

226조에서 인도 대법원 및 고등법원과 관련하여 보장되어 있는 사항이다. 결사 수립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법률 하에 다양한 조항들이 존재한다. 

 
C5. 국가는 시민사회 단체 등록 신청 또는 기존 단체들의 비우호적인 활동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 자유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인 제도적 해결책(이용가능 한 경우)이 존재했

는가? 
 

시민사회 집단의 등록 신청 또는 기존 집단의 호의적이지 않은 활동에 국가가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러한 자유를 보호함에 있어 제도적 구제(가능한 경우)가 효과가 

있었는가? 

 
C6. 국가는 기부 또는 다른 형태의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면세를 신청하는 시민사회단체

의 신청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1961년의 소득세법(Income Tax Act) 하에서, 인도의 자선 조직(신탁, 협회 또

는 회사법 제 25장에 해당되는 조직)은 법률 하이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어떠한 

소득세 납부 의무도 갖지 않는다. 
 

2010년 인도 정부의 외국인 기부 규제법(Foreign Contribution Regulations Act: 

FCRA) 개정안은 NGO를 난처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FCRA는 인도 내무부(Home 

Ministry) 소관이며 인도 정보국(IB)이 보고 책임을 지는데, 이는 정보법의 의무사항에

서 비롯된 것이어서 책임성을 담보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공무원들은 법률 하의 자신의 

차별적 권한을 조직들을 처벌하는 데에 이용하고 있다. 

 
C7. 단체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선택적 조사, 체포/구금 및 박해, 그리고 일관성 없는 판

결이 있었는가? 
 

다음과 같이 인도에서 결사 행위의 발생을 제한하는 수많은 조치가 있다: CrPC 

제 144장, IPC 제 124A장, IPC 제 505B장, AFSPA, UAPA, POTA, 국가보안법(Nati

onal Security Act: NSA), FCRA, Binayak Sen 판례, UP의 Irom Sharmila, Seema 

Azad 판례, UP의 PVCHR 활동가 판례, Sudhir Dhawale 판례, Kabir Kala Manch 등. 

 
C8. 국민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단체결사의 자유를 어느 정도로 의미있게 행사했는가? 국

가 또는 비국가 활동주체가 단체결사의 자유를 어느 정도로 효과적으로 억압했는가? 
 

시민사회는 매우 적극적이나, 가부장제와 카스트 제도가 두 가지 가장 큰 걸림돌

이며, 소수자들에 대한 국가 및 비국가적 행위자들의 편향된 시각과 이들을 위협하는 요

인들 또한 커다란 걸림돌이다. 분쟁지역 뿐만 아니라 분쟁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인권 옹

호자들에 대한 국가 및 비국가적 행위자들의 수많은 공격이 있어왔다. 감옥에서 12년 

간 단식투쟁을 한 Iron Sharmila의 사례는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C9. 시민사회 단체들이 국제적인 자금출처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국내의 인적 재정적 자원



을 어느 정도로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가? 
 

무역협회 및 정당들은 자체 자금 지원을 받고 있으나, 이 또한 인도 기업들의 영

향을 받는다. 소수자, 달리트(Dalit) 계급, 부족, 어린이, 여성 등 소외된 집단을 위해 일

하는 NGO들은 사회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인도의 

상위 카스트 및 상류층 사람들이 대부분의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시민사회 조직들

은 부패와 소외계층에 대한 편향된 시각으로 인해 정부 지원을 받는 데에도 문제를 겪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독립 시민사회 조직들은 국제 자금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인

도 정부는 2010년 FCRA 등 시민사회 조직에 반대하는 위험한 제도를 도입해 왔다. 

 

 

 

 

 

 

D1. 국가가 비준한 것으로 기타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관련된 국제 인권 조약으로는 무엇

이 있었는가? 

 

인도는 다음 조약을 비준했다. 
 

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

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3.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

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4.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5. 장애인 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D2. 일반적으로 기타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위한 헌법 보장은 존재하였는가? 헌법 상에서 

이러한 권리에 대한 제약/예외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예방적 구금법(Preventive Detention Act)는 1950년 인도 의회에서 통과되었

다. 1969년 해당 법률이 만료되고 난 이후 1971년 내부 보안 유지법(Maintenance of 

Internal Security Act: MISA)이 시행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환율 보전과 밀수 방지법

(Conservation of Foreign Exchange and Prevention of Smuggling Activities Act:

 COFEPOSA)이 1974년, 테러 및 분쟁 활동 (방지)법(Terrorism and Disruptive Act

ivities (Prevention) Act: TADA)이 1985년 각각 시행되었다. MISA와 TADA가 폐

지되고 난 후, COFEPOSA는 1980년의 국가보안법(National Security Act), 1980년

의 암시장 방지와 필수상품 유지법(Prevention of Blackmarketing and Maintenance 

of Essential Commodities Act), 대단히 가혹한 2002년의 테러 방지법(Prevention of

 Terrorism Act)와 같은 다른 유사한 법률과 함께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인도 정부에

 의해 유사한 조항을 지닌 법률이 시행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음은 물론이다. 
 

이는 인권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며 “체포된 어떠한 사람도 가능한 한 신속히 그

러한 체포의 근거를 통보받지 아니하고 유치장에 구금되어서는 안 되며, 자신이 선택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그의 변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인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 제 22(1)조에 반하는 것이다. 이에 대부분의 사례에서 자문위원회(Advisory 

Board)는 피구류자를 대신한 적절한 법적 의사표시 부족을 이유로 구금을 옹호하고 있

다. 
 

인신보호영장 청원이 이루어지고 고등법원에서 수리하기까지 최대 6개월,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그 기간 동안 수감된 피구류자는 대단히 어려운 조건 하에

서 고통 받는다.  

 
D3. 법에서 기타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규제되고 규정되었는가? 구금, 

가택연금, 추방 또는 다른 형태의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약들이 재판 없이 법에 의거하여 

허용되었는가? 
 

Sudhir Dhawale은 Wardha 기차역에서 뭄바이로 가는 기차에 오르려는 시도를 

하는 와중에도 곤디아(Gondia) 경찰 및 ATS 낙푸르(Nagpur) 지청 인력에 의해 체포

되었다. 그는 곤디아로 끌려가 경찰이 2011년 1월 12일까지 그를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지방법원의 판결이 있기 이전에 수감되었다. 이후 그는 인도 형법 제 121장 하에서 국

가를 상대로 전쟁을 하려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선동죄(124장)로 기소되었으며, 불법

행위 방지법(Unlawful Activities Prevention Act: UAPA) 제 17, 20, 39장 하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는 Dhawale을 인권의 사각지대로 몰아넣었다.  

 
D4. 일반적으로 기타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해결

책이 존재했는가? 
 

인도 국가 인권 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NHRC)는 1993

년 9월 28일의 인권보호 조례(Protection of Human Rights Ordinance)에 따라 1993

년 10월 12일 구성된 자율적 공공 기구이다. 그 법적 근거는 1993년의 인권보호법(Pro

tection of Human Rights Act)이다. NHRC는 국가 인권 기구로, 해당 법률에서 “헌법

이 보장하거나 국제 협약에 포함된 개인의 생명, 자유, 평등 및 존엄과 관련된 권리”로 

정의한 바에 따라 인권의 보호 및 증진에 대한 책임을 진다. 

 
D5. 기타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어떤 이유에서 차별이 법에 의해 허용되

거나 법에 의해 규정되었는가? 
 

인도 헌법은 북동부의 APFSA 및 카슈미르(Kashmir)를 제외하고 모든 집단이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규정하고 있다.  

 
D6. 국민들이 정치적 참여를 금지하는 법외(extrajudiciary) 행사, 정치적 폭력과 고문, 

재판 없는 구금, 가택연금, 추방, 또는 다른 형태의 정치적 억압(합법적 또는 불법, 국가 

또는 비국가 활동주체에 의한 것이든)을 경험했는가? 일반적으로 기타 시민적 정치적 권

리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인 제도적 해결책(이용 가능할 경우)이 존재했는가? 
 

APFSA, 2010년의 FCRA 124A, 144A, 505B장, UAPA, NSA, POTA 등의 법률 

하에서 수많은 적법, 불법적 구금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패한 경찰 및 정치인들과의 충

돌에 있어 비국가적 행위자들의 공격도 존재한다.  

 
D7. 다른 시민들로 하여금 기타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폭력

행위, 위협 또는 괴롭힘과 관련해, 고의로 또는 상황에 의해 어떤 단체들 또는 개인이 처

벌을 받지 않았는가? 
 

뭄바이 폭동 사태에 대해 크리슈나 위원회(Krishna Commission)는 어떠한 조

치도 취하지 않았고, 1984년 시크교도 폭동의 경우 사법부에서 처리하는 데에 대단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구자라트(Gujrat)의 집단학살 사건에 대해서는 나렌드라 모

디 구자라트 총리에 아무런 처벌도 가해지지 않았다. 

 
D8. 일반적인 기타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관련된 선택적 조사, 체포/구금 및 박해, 그리고 

일관성 없는 판결이 있었는가? 
 



Binayak Sen에 제 124A장이 적용된 경우, Irom Sharmila를 비롯한 사람들에 

예방적 구금이 적용된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 

 
D9. 일반적으로 기타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국민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어느 정도로 의

미 있게 행사했는가? 일반적으로 기타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국가 또는 비국가 활동주체

가 어느 정도로 효과적으로 억압했는가?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가 독립한지 66년이 지났다. 그러나 카

스트 제도가 계속해서 십억 인구의 정치, 사회, 경제적 삶을 결정하는 국가에서 모두를 

위한 정의는 아직 먼 울림에 불과하다. 돈과 물리력, 정치적 연줄이 합쳐져 종종 불운한 

무산계급, 특히 기아와 문맹으로 고통 받는 달리트(불가촉천민) 계급을 위한 정의가 부

인되는 결과를 낳는다.  
 

달리트에 대한 잔학한 행위와 강탈, 허위 진술, 부유층에 대한 불만 접수 거절, 날조된 

혐의로 임의 체포, 불법 구금, 구금 상태에서의 사망이 흔히 일어난다.  

현대적인 사회 감사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특히 인도 교외 지역에서 법의 수

호자들인 경찰이 왕 노릇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제한된 제안권만을 갖는 반쪽짜리 

국가 인권 위원회와 그 산하의 주 지소들,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법적 보조 체계가 암

울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E1. 헌법과 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국회의원 선거가 정부 각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

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보통선거가 있었는가? 국민들은 자유롭게 정당 또는 정치적 단체

를 형성하여 선거에서 논쟁하고, 캠페인을 벌이고 감독할 수 있었는가? 
 

선거는 헌법 조항에 따라 시행되며 의회의 법률이 이를 보충한다. 주요 법률에는 

주로 선거인명부의 작성과 수정에 대해 다루고 있는 1950년의 대표자법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선거 시행 및 선거 후 분쟁의 모든 측면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는 1951년 같은 이름의 법률 등이 있다. 인도 대법원은 시행된 법률이 

언급하지 않고 있거나 선거 시행에 있어 특정 상황을 다루는 충분한 조항이 있지 않은 

경우 선거위원회(Election Committee)가 적절한 방식으로 헌법상의 잔여 권한을 행사해

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인도 선거위원회는 헌법에 의해 설립된 상설기구이다. 선거위원회는 1950년 1

월 25일 헌법에 따라 수립되었다.  
 

인도 하원 및 각 주 의회 선거는 그보다 이른 시기에 시행되지 않는 한 매 5년마다 실

시되어야 한다. 
 

18세 이상의 모든 시민은 투표권을 갖는다(1989년 이전에는 연령제한이 21세

였음). 
 

판차야트 라즈(Panchayat Raj)는 그람 판차야트(gram panchayat)가 기본 행정

단위가 되는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다음 3가지 계층으로 구성된다: 그람(Gram)(마을. 

단, 둘 이상의 마을로 구성될 수 있다), 잔파드(Janpad)(구획), 질라(Zilla)(지구). 

 
E2. 선거를 넘어서, 개별 국민과 시민사회 단체들의 의견이 입법 과정(중앙/연방, 주/지방, 

지역)에 포함하기 위해 마련된 헌법/법적 메커니즘으로는 무엇이 있었는가? 

 
 

법안을 만들기 전, 정부는 법률안을 공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시민들은 



다양한 헌법 기구를 통해 정부에 의견을 피력한다. 또한 다양한 관련 당국에 민원을 제

기하기도 한다.  

 
E3. 모든 관련 사회경제부문, 민족-종교적/언어적 지역사회, 지리적 지역의 시민사회 단

체들과 개별 국민들이 입법과정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입법부의 서로 다른 단계

(중앙/연방, 국가/지방, 지역) 간의 입법권은 어떻게 분배되었는가? 
 

인도 헌법 제 XI부는 인도 연방 정부(중앙)와 주 사이의 권력 분배에 대해 정의

하고 있다. 제 XI부는 입법권과 행정권으로 나뉘며, 입법권과 관련된 장은 다시 연합

(Union), 주(State), 공동(Concurrent)의 세 가지 목록으로 나뉜다.  
 

인도 헌법 제 356조에 따르면, 주는 반드시 자신의 집행권을 중앙 정부가 만든 

법률을 준수하여 행사해야 한다. 제 357조는 모든 주가 주 내의 연합의 집행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 352-360조에는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 또는 헌

법적 조직이 붕괴되는 경우 주 정부의 집행권을 중앙정부가 인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

여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주 정부 감시를 위해 주지사는 중앙정부에서 임명한다. 

대통령은 주 정부가 중앙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각료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 

356조를 적용하여 주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헌법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연합 법률이 주 법률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주의 입법부(legislature)에서 만든 법률의 조항이 권능 있는 의회

(parliament)에서 제정한 법률의 조항, 또는 공동 목록에 포함된 사안 중 하나와 관련된 

기존 법률의 조항에 위배되는 경우, 해당 주의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 이전에 의회에서 

만든 법률이 통과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법률이 우선하며, 주 입법부에서 만

든 법률은 위배되는 정도까지 무효가 된다. 여기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는 “공동 목록에 

포함된 사안 중 하나와 관련하여 주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에 의회에서 만든 이전의 법률 

조항 또는 해당 사안에 관한 기존 법률에 위배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대통령

이 고려하여 재가를 얻었다면 해당 주의 입법부에 의해 만들어진 그러한 법률은 해당 주 

내에서 우선한다. 다만, 본 조항의 어떠한 부분도 의회가 언제든지 해당 주 입법부가 만

든 해당 법률에 추가되거나, 이를 개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해당 

사안과 관련한 법률을 시행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E4. 국민 또는 유권자들이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촉진/방해하고 그들의 참여를 가능/불가

능케 하기 위해 입법기관들이 사용했던 조치 및 수단은 무엇이 있는가? 
 

국회의 회의와 주 의회의 예산 회의는 특별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모든 시민

들이 참관할 수 있다. 모든 법제 및 명령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백서와 같은 주

요 법률 및 정책 관련 문서는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얻을 수 있다. 원주민 부족에 영

향을 주는 법률과 정책에 대해서는 해당 부족의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한다.  

 
E5. 논란이 되는 법안에 관련한 반대 또는 지지하는 제안들에 대해 국가는 어떻게 반응했

는가? 
 

보고 기간에는 논란이 되는 법안 다수가 국회에 상정된다. 몇몇 위원회가 구성되

어 공청회 및 촉진적 협의를 주최하고 의견 제출을 요청한다.  

 
E6. 모든 사회경제적 부문, 민족-종교적/언어적 지역사회, 지리적 지역의 의견들이 최소

한 일단은 표명되었거나 고려되었는가? 
 

북동부 APFSA 및 카슈미르(자치령 지위 획득 후), 달리트(Dalit) 카스트 계급,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 어린이에 대한 봉건적 태도, 부족에 대한 편향된 시각, 민주

주의 절차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수집단.  



 
E7. [정당 또는 정치인을 대변하여 활동할 수도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과 개별 국민들이 

발의한 법안이 있었는가? 아니면 그들의 의견으로 인해 법안의 최종적 내용이 상당히 변

경되었는가? 
 

시민사회 집단은 입법적 결과물에 영향을 주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 이들의 반대

로 인해 도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법안이 철회되었다. 이들은 2012년 고문 금지법

안 발의, 정보권리법(Right to Information Act), 마하트마 간디 농촌 고용 보장법

(Mahatma Gandhi Rural Employment Guarantee Act) 발의에 일조했다.  

 

 

 

 

 

 

F1. 자유롭고 공정한 행정선거가 정부의 각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도록 헌법과 법이 

규정하는가? 보통선거권이 보장되었는가? 출마에 제약이 있었는가? 국민들은 정당이나 정

치적 단체를 자유롭게 형성하여 선거에서 경쟁하고 캠페인을 벌이고 또는 모니터할 수 있

었는가? 
 

선거는 헌법 조항에 따라 시행되며 의회의 법률이 이를 보충한다. 대표적인 법률

은 주로 선거인명부의 작성과 수정에 대해 다루고 있는 1950년의 대표자법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이다.  

인도 대법원은 시행된 법률이 언급하지 않고 있거나 선거 시행에 있어 특정 상

황을 다루는 충분한 조항이 있지 않은 경우 선거위원회(Election Committee)가 적절한 

방식으로 헌법상의 잔여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인도 선거위원회는 헌법에 의해 설립된 상설기구이다. 선거위원회는 1950년 1

월 25일 헌법에 따라 수립되었다.  

 
F2. 선거를 넘어서, 개별 국민과 시민사회 단체들의 의견이 행정 프로그램(중앙/연방, 주/

지방, 지역)에 포함되도록 마련된 헌법/법적 메커니즘으로는 무엇이 있었는가? 
 

정부 수준에서 다양한 위원회, 자문위원회 및 시민 사회 위원회의 직위를 임명하

도록 하는 수많은 조항이 존재한다. 

 
F3. 모든 관련 사회경제부문, 민족-종교적/언어적 지역사회, 지리적 지역의 시민사회 단

체들과 개별 국민들이 행정부 프로그램 형성에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부의 서로 

다른 단계(중앙/연방, 국가/지방, 지역) 간의 행정권과 자원은 어떻게 분배되었는가? 
 

위원회의 모든 자리는 정치적이거나 전관예우를 위해 마련된다. 시민사회 조직의 

진정한 대표가 존재하는 경우, 집행기구는 그들의 조언을 경청한다.  

 
F4. 국민 또는 유권자들이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촉진/방해하고 그들의 참여를 가능/불가

능케 하기 위해 행정부가 사용했던 조치 및 수단은 무엇이 있는가?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인도의 일반 시민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는 정보권리법

(Right to Information Act)이다. 

 
F5. 논란이 되는 공공정책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반대 또는 지지 제안들에 대해 행정부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인도의 집행기관은 대단히 부패했으며, 식민 지배의 잔재가 남아 있어 부족, 달



리트(Dalit) 계급, 빈민, 소수자, 여성 등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다.  

 
F6. 모든 사회경제적 부문, 민족-종교적/언어적 지역사회, 지리적 지역의 의견들이 최소

한 일단은 표명되었거나 고려되었는가? 
 

소외 집단 출신의 대표자 극소수가 정부의 눈을 가리는 형식적인 수단으로 사용

된다. 많은 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마니푸르(Manipur) 지역에서 APFSA가 해제되

지 않았다. 이슬람 소수집단을 위한 정의 사차르 위원회(Justice Sacchar Committee)의 

권고는 시행되지 않는다. 유엔의 고문방지협약(UNCAT)도 비준되지 않았으며, 고문을 

금지하는 새로운 국내법도 구성되지 않고 있다.  

 
F7. 시민단체와 개인(정당이나 정치인을 통해 활동한 경우 포함)이 주도해서 만든 행정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있는가? 이 경우, 해당 행정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그들의 의견을 반

영해 변화되었는가? 
 

다양한 정당 및 집단의 활동으로 인해 많은 법률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G1. 시민사회가 사법제도에서 구체책을 추구할 수 있는 헌법적/법적 메커니즘은 무엇이 

있었는가? 
 

시민들은 정부의 결정에 대해 고등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법원

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권을 시행하는 인도 대법원의 권한은 헌법 제 32조에서 비롯된다. 제 32조

는 시민들이 이러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해 대법원을 직접 찾을 수 있는 권

리를 부여하고 있다. 

 

G2. 사법체계는 시민사회 단체들의 우려와 열망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가? 

 

지구 수준의 하위 사법부는 일반적으로 소외계층 및 빈민들에게 적대적이나 대

법원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맥락에서 소외계층 및 빈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사법적 책임성에 관한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G3. 사법부가 판결에서 다른 국민 또는 시민사회 단체들보다 특정 범주에 속하는 국민 또

는 시민사회 단체들을 조직적으로 편애했는가? 
 

사법적 책임성의 부재로 인해, 인도 사법부의 모든 일들은 소외계층 및 여성들을 

위한 시늉에 불과하다. 부패와 편향된 시각은 인도 사법부의 독립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G4. 우호적인 사법 판결을 확보하거나 시민사회가 권한을 이양받음에 있어서 국민의 의견

이 어느 정도로 효과적이었는가? 
 

인신보호영장을 제외하고는 사법적 책임성에 관한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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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ve democracy 

“Where annual elections end, there slavery begins”  
-- John Adams, 2nd President of USA 
 
• Direct democracy is not possible for most 

modern political communities because of size 
and complexity of issues. 

• The problem with representative democracy is 
that voters’ wish often does not get carried, in 
two situations: 
–  voters are of the ineffectively organised majority 
–  voters are of the marginalised min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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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ights Agenda in Elections 

The pursuit of Human Rights Agenda through 
electoral means face a few challenges: 

• In Electoral Authoritarianism 
– The denial of human rights to prevent free and fair 

elections 

• In all political systems with elections: 
– The disregard of the human rights (especially socio-

economic rights) need of the majority 

– The denial of the human rights (both CPR and SER) for 
the marginalised minorities   

1. Denial of HRs in Electoral Process 

• Article 21,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1) Everyone has the right to take part in the government of his country, directly or 

through freely chosen representatives. (2) Everyone has the right to equal access to 
public service in his country.  

• (3) The will of the people shall be the basis of the authority of government; this shall be 
expressed in periodic and genuine elections which shall be by universal and equal 
suffrage and shall be held by secret vote or by equivalent free voting procedures.  

• Full human rights are denied in the absence of free and 
fair elections, which guarantee “the consent of the 
governed” 

• Human rights agenda in the electoral process covers 
– The integrity of the polling process 
– The level playing field in campaign, media and finance 
– Civil and political liberties in general   



1. Denial of HRs in Electoral Process 
- Malaysia’s experience 

• BERSIH 2.0 laid down eight basic demands in 2011: 
– Cleaning up of electoral rolls 

– Reform of polling ballots 

– Indelible ink (to prevent multiple voting) 

– Free and fair media access for all parties 

– Minimum campaign period of 21 days 

– Strengthening public institutions 

– Ending corruption 

– Ending dirty politics 

• The EC agreed fully to only Indelible ink for the GE13, 
but the ink turned out to be delible.   

1. Denial of HRs in Electoral Process 
- Malaysia’s experience 

The incumbent BN stayed in 
power with 60% of seats 
despite winning only 47% of 
votes. Electoral fraud and 
irregularities pose the question 
if BN actually won 47% of 
votes. 
The opposition coalition was 
denied the right to govern 
despite winning 51% of votes.  



1. Denial of HRs in Electoral Process 
- Malaysia’s experience 

• Civil and Political Liberties become vital in securing or pursuing free and 
fair elections. 

• Media is used to spread communal hatred. 

• Citizens attended protest rallies despite police warning. 

2. Disregard of the majority’s human rights 

• While theoretically, democracy is a game of 
number which benefits the majority, in reality, 
democracy benefits the most organised 
groups.  

• Hence, majority may find their HR aspirations 
denied because of failure to organise 
effectively to hold the elected representatives 
accountable.  



2. Disregard of the majority’s human 
rights – Malaysia’s experience (1) 

• Disorganised majority = effective 
minority? 

• 90% of Sarawak’s primary forest 
has been lost to deforestation 

• Indigneous peoples are fighting 
for their “native customary right” 
(NCR) land 

• 53% of Sarawak’s population are 
non-Malay indigenous people, 
who are predominantly rural. 
Many Malays are also rural and 
entitled to NCR lands too. 

• Why are they marginalised in 
their own land?   

2. Disregard of the majority’s human 
rights – Malaysia’s experience (2) 

• Local majority = national minority 

• A common nature of green concerns: “not in my backyard” (NIMBY) 

• The question is: do I have control over my backyard? 

• The Bukit Koman people in Raub suffered from nearby gold mining activities using 
cyanide. In the recent elections, 52% of voters voted against the BN candidate but 
BN still rules despite winning only 47% of national popular votes, whither Raub? 



3. Denial of Minority’s rights 

• The inherent danger of democracy is that 
minorities may be sacrificed because they 
don’t have the number. 

• This becomes worse when they lack 
legitimacy, making it costly for mainstream 
politicians to back them. 

– The battle against death penalty in many Asian 
countries is tough because death-row inmates lack 
public sympathy and legitimacy 

3. Denial of Minority’s rights – 
Malaysia’s experience (1) 

• What theoretically a right of everyone may be seen as relevant to only some 
minority groups. 

• State violence – torture, extra-judicial killings – is rampant and can happen to 
everyone, the public is angry but perhaps not angry enough. 

• Many still see victims of state violence as deserving – political activists, criminals 

• Until more people die, unlikely there will be a clear alliance in parliament pushing 
for it  



3. Denial of Minority’s rights – 
Malaysia’s experience (2) 

• Marginalisation and persecution of certain minority groups may be legitimate in 
the eyes of the majority.  

• Examples: LGBT, Muslim apostates, Muslim “deviants” 

3. Denial of Minority’s rights – 
Malaysia’s experience (3) 

• The most vulnerable minorities in 
democracies are those without voting rights: 
refugees, foreign workers, stateless 

 



Democracy and Human Rights 

• "Democracy is a device that insures we shall be 
governed no better than we deserve." - George 
Bernard Shaw 

• For democracy to function, it needs basic human rights 
but democracy as a mechanism does not promote 
human rights more than what the population embrace. 

• To promote human rights via democracy [to use Asian 
Democracy Index framework] 
– Protection of civil and political liberties, no impunity of 

violence [Liberalisation] 
– Decentralisation [Equalisation] 
– Voter education and  capacity building [Empowe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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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 

Bangladesh is a country of Southeast Asia where the people has been struggling for 

democracy since its independence 1971. The war of liberation of Bangladesh took place 

due to mainly two reasons of which one and most important one was democratic right. 

The verdict of the people of the then East Pakistan were  reflected in the general election 

of 1970 against oppression of the ruling party. The people wanted democratic 

government and they  voted for  this cause which was later on denied by the ruling party 

and followed by a bloody war  nine months  the people of Bangladesh earned their 

independence from undemocratic military ruled Pakistan. So the history of Bangladesh is 

related to  the history of  democratic rights. But it is a fact that democracy has not yet got 

institutionalized in Bangladesh. Till today  the people of Bangladesh has been fighting for 

their democratic rights and receiving governmental oppression in many ways. In the last 

national parliament election and many local government elections human rights have 

been violated seriously and to some extent it has crossed the limitation.  

 

What is Election and why Election :  
 

Ladies and gentlemen, we know that election is a process by which citizens or valid 

voters cast their votes  or express their opinion in a particular issue or choose a person. 

Right to elect or to be elected  through democratic process  is a fundamental right of any 

democratic country. It is also a pure and simple statutory law right. Every civilized nation 

in the world arrange national and local bodies election to meet their constitutional 

requirements. The people or the valid voters of such countries cast their votes to elect 

representatives. This is known as democratic practice. The winner majority would form 

government and lead the nation for next fixed tenure. So taking part in the election as a 

candidate or to cast a vote  for a candidate is fundamental human right of a citizen, 

ensured by the constitution of a particular Sate. To elect or to be elected is a democratic 

system which we find from early civilization. In the ancient Greek–City state  concept 

could be the best example in this aspect. In ancient Bangladesh during the regime of Pal 

dynasty the king Gopal was  elected by the people. Same  in the modern world without 

election no government could be formed. 



What is Human Rights :    
 

Ladies and gentlemen, in brief I would tell about human rights. Human rights are those 

basic standards without which people cannot  live in dignity .The basic rights  and  

freedoms to which  all humans are entitled  often held  to include the right to liberty, 

freedom of thought  and expression  and equality before law .To violate someone’s  

human rights is to treat  that person  as though he or she not a human being. These are 

few natural rights which can not be denied. These are inalienable, can not be destroyed or 

opposed .It is the obligation of the state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in all the 

socio–political life of a citizen. As I mentioned, it includes political rights  such as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right to  peaceful assembly, freedom of association, 

right to take part in conduct of public affairs (where election is involved) right to vote  to 

be elected to to elect someone. We have to remember that  all the rights mentioned are 

related to the human rights  which can not be overlooked or ignored. 

 

Why Human Rights are necessary :  
 

In the Constitution of Bangladesh the Articles from 27- 44 guaranteed  the civil and 

political rights of a citizen. The Articles from 118-126 also provides fundamental rights 

of a citizen. Not only that –the Representative of Peoples Order 1972 also cover the 

above mentioned rights. Bangladesh has accepted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UDHR), 1948 by United Nations and  International Covenant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of 1966 adopted by the general session of United Nations. So 

Bangladesh has constitutional and international obligation to protect human rights, to 

promote human rights. Those countries ratified UDHR and related international protocol, 

covenants but do not follow are subject to face international obstacles. International 

community is committed to ensure human rights in the states. If we see the preamble and 

the 30 articles of the UDHR, 1948 we find the very right of a citizen to vote or to take 

part in the election. Article from 4-21  exclusively  explained about civil and political 

rights  of a citizen. So in the field of political right vote or election  is an important events. 

Denying this rights is denying UDHR, 1948, ICCPR, 1966 and country’s own 

constitution too.   

 

What we understand Human Rights  related to national election :  

 
Now I would like to tell about the relation of Human Rights with national election. The 

relation could be seen in the following manner. 

a. As I mentioned earlier human rights includes the right to vote of a citizen  and election  

is a  democratic system  to cast the vote of a citizen . 

b. The voter must be ensured by the concerned authority responsible for conducting 

election  to cast his vote in safely and independently. 

c. The result of vote must be  published in a fair and open system. Otherwise  human 

rights would be violated. 

d. The Government agencies involving in the election  process  must play neutral role. 

e. There would be no interference  from any corner of the State including party in power 

or law enforcing agencies. 



f. If  any deviation is found from  above mentioned  issues –it would be treated  as 

viola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 of  Human rights before election : 

 
Let us now see which are the main ingredients  of  violation of human rights  before 

election in Bangladesh. 

 

a. Cancelling of  candidature of a candidate in an election  is a serious violation of human 

rights.  By cancelling the candidature in the election  without sufficient grounds  is 

against of fundamental human rights .The election commission  many times declare 

invalid the candidate for the election and the election commission shows reluctant to  

meet up the problems of the candidate .  

b. Kidnaping candidate before election is also another violation of human rights .The 

counter candidate  or the candidate who is powerful often try to  stop his opponent by this 

way. 

c. killing of probable good candidates before election by his opponent candidates  is also 

related to  fundamental rights . 

d. Making false voter or deleting the names of original voters from voter list is nothing 

but depriving  the citizen from human right. 

e. Making false or fabricating criminal or civil cases to defame or harras the candidate in 

the election is not only violation of human right but also it is criminal offence .The Police 

take the opportunity by filing false case  and earn money . 

f. Influencing Judiciary by money and power by one candidate to delay the appeal 

petition of the other candidate is also  violation of human right. It has been seen many 

times that the Judgment of a appeal petition has been given by the judicial court during 

very election day or after election day .This type of mechanism is nothing but human 

rights violation relating to  pre election conspiracy . 

g. In order to disturb the valid and popular candidate the opponent candidate  make demy 

candidates .The demy candidates bring unnecessary persons in polling area  and  appoint 

polling agents to help casting false votes. 

h. Sometimes one candidate kills another candidate  before election by secret killers 

group to demoralize the supporters of opponent candidate . 

i. The government in power enhance a situation of terrorism to disturb peaceful campaign 

of the opponent candidate. 

 

All the matters I have mentioned above are the pre election human rights violation . Now 

I would like to draw your attention  what happened during the election in connection to 

violation of human rights  

 

 

a. The powerful candidate  occupy  the polling center by his armed and muscle men and 

cast maximum votes by force in his favour. This i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b. The powerful candidate  make barrier by threatening to  life and property of  the 

supporters/voters to come to the polling center to cast their votes.  

 

c. The candidates sometimes get involved in serious disputes among themselves followed 

by using local arms or fire arms .By doing so the candidates  try to discourage the voters 

to come to vote. 

d. Purchasing the voters is another phenomenon of election. The candidates give money 

to a voter of which most of them are poor so that they cast their vote for him. 

f. The law enforcing agencies by taking bribes  help the candidate and disturbing the 

opponent. 

g. Purchasing terrorist group by a candidate is a direct threat to human rights in the 

election. Because such terrorist groups are used by the candidate  to create a horrified 

situation to discourage the supporters of the opponent candidate . 

h. Another serious violation of human rights occur during election is making false or 

fabricated statement about the result of election by the election conducting government 

agencies. It means the verdict of the people are not properly or truly shown in the  result 

of vote as a result the deserving candidate get defeated . 

Ladies and gentlemen ,the above mentioned causes are deeply related to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in the election of Bangladesh. May I say that the above mentioned causes 

may be found more or less in other developing countries of the world .However as a 

member of a parliament of Bangladesh I can tell you with full authority  that  what 

happened before and during  the last parliament election in the year 2008 is the worst 

example of viola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in the recent past history of 

parliament election of the world. The whole election process was totally manufactured by 

the then government back by an opportunity seeker army General and a group of  foreign 

local agents. The biased election commission played double standard role, the corrupted 

members of  civil bureaucracy, the politicized law enforcing agencies  in fact changed the 

actual result of election .The major  opposition party candidates were in jail or in hide . 

They were not given appropriate scope to campaign in the election. 

 

How to  Pushing or Ensure Human Rights : 
 

In order to solve the above mentioned problems connecting to national election and 

implementing human rights the following measures could be helpful.  

 During the election an international  observatory team from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should be deployed in the coming national parliament 

election. The UN could take such initiative. 

 Both the local and international media groups  should put their deep attention  

during the election .The famous international electronics media like CNN,BBC, 

Al JAJIRA, and famous international print media could play vital role in this 

regard. 

 The information wings of local Embassy have a n important role also to watch 

human rights violation . 

 Both the local and international civil society members, including Amnesty 

International, could play a good role in this aspect.  



 The non contesting national  political parties or small political parties of the 

country could also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tecting  human rights of the  

common people in connection to before or during election . 

 The Judiciary  of the country must play extreme neutral role  before or during or 

after election . 

  The neutrality of civil bureaucracy  is an important matter in the whole election 

process to protect human rights .The politically motivated  bureaucrats can not 

ensure human rights in the  election of Bangladesh . 

 The role of election commission is absolutely responsible for performing fair and 

free election by which human rights could be  established .It is  the duty and total  

responsibility of the election commission to create a level playing field to ensure  

human rights of  the voters by which a voter can apply  voting power with 

extreme satisfaction. 

 Finally  the most important thing which I would like to present here is about non 

party caretaker government system which introduced in the year 1996 in 

Bangladesh by amending constitution by the then parliament .An Article 58B was 

incorporated   to run the caretaker  government only to hold election with 

neutrality .Under the caretaker government three national election took place .But 

the present government has abolished the article 58B resulting civil and political 

movements , unrest and protest has been continuing through out the country since 

2011.In Bangladesh there can not be a free and fair  election without non party 

caretaker government and human rights can not be ensured  without  nonparty 

caretaker government before or during the election . Let us not forget the very 

recent parliament election held in Pakistan under a  non party caretaker 

government .The whole process of  conducting election have been appreciated by 

the world community and local political parties  for its neutral role .The same 

system was in Bangladesh .We need to return it .    

 

As a Member of Bangladesh Parliament I would like to thank all of you, ladies and  

gentlemen, for your kind attention to my  presentation. 

      Bangladesh Zindhabad. 

 



  

Pushing the Human Rights Agenda through Elections and Elected Representatives 

Bijay Raj Gautam 

Executive Director INSEC 

 Elections in Nepal  

The first election in the modern sense held in Nepal in 1951 soon after the country was opened 

its door to the world. The election was held as municipal elections in Kathmandu and contested 

and female franchise was recognized and the women voted like men in the country’s first ever 

election. There was an election for the people’s representative on 1958 where it took nearly a 

year to get all the results owing to the virtually non-existent modern roads and means of 

communication.  

Election of year 1991 opened up the new possibility for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to 

flourish in Nepal because it was a democratic election contested by political parties for 

multiparty democracy. However, sadly for the country’s future, the party which would later 

evolved into Communist Party of Nepal-Maoists, boycotted the elections and later launched their 

insurgency. Many called their call for insurgency as being resulted from impatience because the 

country was gaining ground on democratic practices and recognizing importance of human rights 

principles and people’s rights to development.  

The instability resulted from bickering of political aspirations of the parties; insecurity resulted 

from the Maoist insurgency and royal massacre of 2001 culminated into a political stalemate 

making an ambitious king Gyanendra impatient.  

King Gyanendra Shah sacked the Prime Minister citing inability of the government to hold the 

election and dissolved the parliament in 2002. Some governments formed in the lead of the 

political leaders he nominated could not either hold election or pacify the Maoists. Following 

instability for few years, the king assumed the executive power in February 19, 2005. The king 

arrested political party leaders and dug out old faces who led government during party-less 

system called Panchayat that lasted till 1990.1 The election that the king was referring to was the 

parliamentary elections.  

Elected local councils were dissolved in July 2002 by the Sher Bahadur Deuba government 

because he didn't want the UML to continue its local dominance. The VDCs, DDCs and 

municipalities remain without elected representatives to this day.2 A survey conducted by a 

media house in May 2011 showed that the demand for elected local bodies is so strong that 

nearly half the respondents have asked for immediate elections to the local bodies.3 

                                                           
1
 http://www.bti-project.org/countryreports/aso/npl/ 

2
 http://nepalitimes.com/news.php?id=18193#.UY-980psP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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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s election 2006:  

The municipal election carried out by the king was nothing an attempt to institutionalize his 

autocratic rule. Seven major political parties including Nepali Congress and United Marxist 

Leninist boycotted the election and human rights organizations and civil societies called it a 

sham.   

Historical Constituent Assembly Elections 2008 

An election for the Constituent Assembly (CA) took place on April 10, 2008 after having been 

postponed from earlier dates of 7 June 2007 and 22 November 2007. Until the CA elections, 

people’s rights to elect representative were on hold for nearly 10 years as the last proper election 

was held in 1999 parliamentary elections. 

The EC issued the Election code of conduct 2008 in the involvement and approval of the 

political parties to ensure a free and fair CA election. Drafted as per section of Election 

Commission Act 2007 the code of conduct applied to the political parties, candidates and their 

representatives, government officials, media and NGOs. The parties repeatedly promised to 

follow the code of conduct but very few fulfilled their promise. The number of pre-election, 

during-election and post-election violent incidents was significant. All parties were found to be 

involved in hampering the political activities due to a prevailing atmosphere of unhealthy 

competition, political intolerance, stubbornness, vengefulness and lack of coordination among 

the parties.
4
 

 

Some government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had run voters’ education campaigns. 

Such a campaign had greatly assisted in generating a high voter turn out. The media also played 

a pivotal role in raising public awareness on the election and voters’ education. NGOs and 

networks also were engaged in raising peoples’ awareness about the CA election by recognizing 

that peoples’ participation was crucial for making a new constitution and continuing the peace 

process. Sever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onitored the election across the 

country to ensure that it was free and impartial. Many organizations and networks made public 

their reports on the pre-election, Election Day and postelection situation. Forty-three national, 95 

district-leve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Carter Centre, the European Union, 

ANFREL and FORUMASIA obtained accreditation as election observers. The monitoring 

networks had criticized the political parties and their sister-organizations for their involvement in 

violent incidents or violations of the code of conduct that occurred throughout the pre and post-

election situation. An awareness campaign run by the observing organizations had supported the 

EC. The observing organizations concluded that, despite a few incidents of violence on the day 

of election, the voting was largely successful.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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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s 

A rough estimate puts the number of people without the citizenship certificate up to 4.3 million. 

In Nepal, citizenship certificates are the door to many opportunities and identity and a necessity 

to have any official work like in business, owning property, applying for a job or a passport or 

vote. Many political parties are saying that election in June is not possible because it would take 

long to distribute citizenship certificates to all. It is a good thing that the government has begun 

distribution photo voters’ identity card which would minimize the chances fraudulent voting, 

however, it would take time to distribute the citizenship certificate.  

 

There are nearly five million people working and studying in Malaysia, gulf countries or South 

Korea and India among others. There has been a growing demand to count their votes because if 

they cannot vote, a good portion of the population would be deprived of their right to select the 

representatives.
6
 Earlier, there was no need to give this idea a serious consideration because very 

few people were abroad and many of those staying abroad had an intention to migrate. However, 

the current migrated population would be back in the countries in few years and they want to 

maintain the link with the country and have their say. 

 

Similarly, the need to hold local elections is urgent. Former US president and head of Carter 

Centre, Jimmy Carter also expressed that “Local elections are long overdue and they need to take 

place immediately after national elections”.
7
 

 

Future Steps 

 

 International acceptance: As the current government led by the sitting Chief Justice 

Khilraj Regmi was nominated as an election government, the tentative date of new 

elections was set either for June or November of 2013. As the previous Constituent 

Assembly failed to deliver the constitution, people are pinning their hope on the next 

mechanism. So, it would be very important for a human rights organization like INSEC 

to push some issues to ascertain that the new elected body is on par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principles.  

 

 Voters’ Education: For the run-up to the elections, INSEC would be conducting voters’ 

education like in previous elections and also monitoring. INSEC is campaigning with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insert the conditions for anyone wishing to contest the 

elections. Along with general conditions, INSEC is trying to ensure the pre election 

vetting and ensuring that none of the person with any criminal charge or corruption 

charge is eligible to file for candidacy.  

 

 Pledge of political parties: Another point to rally before the election is inclusion of the 

pledge of the political party to respect the human rights principles in their manifestoes. 

By having the pledge, it will be easier later on to lobby for ratification and accession to 

several human rights related international con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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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hehimalayantimes.com/fullNews.php?headline=EC+teams+to+explore+probability+study%3A+Govt&
NewsID=340007 
7
 http://www.nepalitimes.com/blogs/thebrief/2013/04/01/election-firs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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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ction Monitoring: INSEC has been involved in election monitoring since 1990. Any 

new election would not be an exception. INSEC would work on its own or as a part of the 

greater coalition to ensure that the elections are free and fair. Only the free and fair 

elections can guarantee respect to people’s rights.  

 

 Inclusive parliament: As the voice for the inclusive political system is strongly 

demanded by the people, it would be imperative for all concerned to ensure that the 

future election creates an inclusive parliament, constituent assembly and the government. 

For this, INSEC would have to be alert to the rules and the provisions that are set prior to 

the elections and to make sure that the provisions guaranteeing the inclusion of all 

sections of society in the elected body.  

 

 Female representatives: Earlier rule for political parties was to have one fourth of the 

candidates as female. However, loophole in the rule that they would make any woman as 

candidate was misused by the parties. They gave tickets to the female contestants in such 

constituencies where the parties were weaker and had little chance of the female 

candidates making to the parliament. Civil society organizations like INSEC currently are 

lobbying for the closing of this loophole and ensuring guarantee of female not only as 

candidates but also as winner and actual representative.  

 

Free and fair elections ascertain the better prospect for the country. Right people at the 

parliament or CA can resolve the current political stalemate and lead the country to conclusion   

of the peace process. The commitments by the political parties for protect and promote human 

rights in the country, to abide by international treaties and to express solidarity with the human 

rights campaig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ould not only give a fair chance of living to the 

Nepalese, but also set a precedent in South Asia which can be considered lagging in terms of 

opening up to the ideas as regional human rights mechanism. So, it is a great responsibility upo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like INSEC to make sure that both general and locals elections take 

place in Nepal and that real aspirations of the people are reflected in the parliamentary 

composition and operation.  

 

End 

 












